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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기독교사회 이 탁아 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 

○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탁아사업은 종래의 구빈 사업  

성격을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발 .

○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 동유아원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

○ 1987년 12월 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도를 도입하고, 

1989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 실시

○ 1991년 1월 ｢ 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1991년 8월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 보육사업 주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 고, 종 의 단순 “탁아”

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 ․발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4년 6월 12일부터 유아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

에서 여성부로 이

○ 2004년 1월 29일 문개정된 유아보육법의 시행(2005.1.30)에 따라 보육

서비스의 질  수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보육사업이 획기

으로 발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2005년 12월 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시설장의 

국자자격증제 도입과 보육시설운 원회 설치 의무화, 보육시설 설치 사

상담제를 실시

○ 2006년 11월 10일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표 보육과정 마련



○ 2007년 7월 개정된 유아보육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받거나 보조 을 유용한 경우 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  자격취소 

규정, 아 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운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 처분 규정

○ 2008년 1월 개정된 유아보육법에는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규정 신설

(2008.4.18 시행)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8년 3월부터 유아 보육사무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

복지가족부로 이

○ 2008년 12월 개정된 유아보육법은 양육수당 지 근거 명확화,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 련 규정 마련, 보육 비용 지원 상자 선정 련 규정 정비, 

보육시설 안 공제사업 시행 근거 마련

○ 유아보육법(2008.12.19)개정에 따른 2009년 3월 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융정보에 필요한 융정보등의 범 , 융정보등의 

요청  제공에 한 구체 인 사항을 정함

○ 2009년 4월 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보육비용의 

신청방법  차, 확인조사의 구체  내용을 규정

○ 2009년 6월 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보육시설 안

공제회 설립 차, 양육수당 상자 등을 구체화

○ 2009년 7월 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 련 사항을 구체화하고 놀이터  비상재해 비시설 설치기  등을 합리화

○ 2009년 12월 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양육수당 지원

상자 선정을 한 소득, 재산 항목을 표 화, 한 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입소 우선순  상자에 3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가족의 유아 추가, 보육서비스 이용권 련 지자체의 비용 탁 

근거 마련,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임원 임기, 임원수 등 연합회 운 에 한 

사항을 정 에 임하도록 규정 신설



○ 2010년 7월 유아보육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공립보육

시설 탁시 원칙 으로는 지방보육정책 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사회복지

법령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

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1962～1981 복지부 주 으로 탁아사업 실시(어린이

집 691개소 설치․운 )
아동복리법

1981. 4. 13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문개정 아동복지법

법률 

제3438호

1982.이후 ｢어린이집｣ 691개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운

- 법제정․장학지도：교육부

- 시설운 ․행정지도：내무부

- 보건의료：보건사회부

유아교육진흥법

1987. 12. 4 ｢직장탁아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1989. 9. 19 탁아사업 실시근거 부활 아동복지법시행령

1990. 1. 15
탁아시설의 설치‧운  근거 마련

탁아시설의 

설치‧운 규정

1991. 1. 14 ｢ 유아보육법｣ 제정‧공포 

(법률에 의한 보육사업 실시)

- 보육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 종  단순 “탁아”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으로 기능 확

유아보육법

1991. 8. 1 ｢ 유아보육법시행령｣ 제정‧공포 유아보육법시행령

1991. 8. 8
｢ 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공포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991. 8. 26
｢탁아시설의 설치‧운 규정｣ 폐지

탁아시설의 

설치․운 규정



○ 1991. 1. 14  유아보육법 제정

○ 1991. 8.  1  유아보육법시행령 제정

○ 1991. 8.  8  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

가) 유아보육법

’97. 8.22
- 사회복지사업법 부칙 제9조제4항

∙직장  민간보육시설 설치인가제

- 신고제로 완화(시행 : ’98. 7. 1)

’97.12.24 <신설> - 등학교 취학직  1년 유아의 무상  
보육실시 근거 마련

’99. 2. 8 - 제11조 민간  직장보육시설 휴지․

폐지시 승인제

- 제24조 보육료 한도를 보건복지부  
장 이 정하고 시․군․구에서 승인

- 신고제

- 시․도지사가 자율 으로 결정

’04. 1.29 - 유아보육법 면개정

<신설>

∙ 앙  지자체에 보육 원회 설치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

설로 유형화
<신설>

∙국․공립외 보육시설의 설치신고제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은 직장보
육시설 공동 설치 는 보육수당 지

 가능

∙보육교사 2등 체계

<신설>

<신설>

∙보육비용의 보호자 부담 원칙

- 면개정(시행 : ’05. 1. 30)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

원회 신설
∙보육정책 원회 설치

∙법인, 부모 동보육시설 별도 유형화

∙보육시설 수 계획 등 보육계획 수립․
시행

∙인가제로 환원

∙지역 보육시설과 탁계약 체결도 가
능하도록 추가

∙보육교사를 3등 체계로 하고, 교사
의 자격검정  자격증을 교부

∙국공립  법인보육시설 등은 아․

장애아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
∙보육시설 평가인증 실시

∙보육에 한 국가  지자체의 책임 

강화, 차등보육료 지원제도 실시 법
근거 마련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는 취소 규정 마련



’04. 3.11 - 유아 보육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장(정부조직법 부칙 개정)

- 여성부로 이 (시행：’04. 6. 12)

’04.12.31 - ’04. 1. 29. 개정 법률상 보건복

지부 련규정을 여성부로 변경

- 도서․벽지 등 보육시설에 시설 설치

기   종사자 배치기  완화 용

- 일부 개정(시행 : ’05. 1. 30)

- 농어 지역 추가

’05.12.29 <신설>

<신설>

- 보육시설운 원회 임의설치

<신설>

- 보육의 우선 제공

∙기 생활수 자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소득층 자녀에게 보육의 

우선 제공

-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 정지

-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타인에게 자격증을 여한 경우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증 리 제도

- 보육시설의 장 는 보육교사의 명의 

여 등의 지

- 보육시설운 원회 의무설치

∙취약보육 우선 실시 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보육시설에 하여 의무 

설치

- 보육시설운 원회 심의 사항

∙보육시설 운 규정의 제․개정 사항

∙보육시설의 ․결산 보고 사항

∙ 유아의 건강․ 양․안 에 한 

사항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 방법 등 

운 에 한 사항 등

- 보육의 우선 제공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 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 상자

의 자녀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

계층의 자녀

∙일정 장애등  이상에 해당하는 자

의 자녀 등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 정지

- 보육시설의 장 는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제22조의2(명의 여 등의 지)’의 

규정을 반한 경우



’05.12.29 - 1년 이하 징역 는 500만원 이하 벌  

<신설>

<신설>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 생활보장수 자와 소득층의 자

녀를 우선 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 징역 는 500만원 이하 벌  

∙거짓 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

시설의 설치인가 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제22조의2의 규정을 반하여 명의 

등을 여한 자  그 상 방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07. 7.27 -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

을 유용하 을 경우

<신설>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신설>

- 보육시설의 장 는 보육교사의 자

격취소

<신설>

-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보

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

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 을 유

용하 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신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받거나 보조 을 유

용한 경우

- 아 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

하는 보육시설은 운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받거나 보조 을 유

용한 경우

- 보육시설의 장 는 보육교사의 자

격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받거나 보조 을 유

용하여 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받거나 보조 을 유용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1천

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운 정지처분에 갈음한 보육시설 정

원의 감축 는 아동모집의 정지조

취를 반하여 보육시설을 운 한 자



’08. 1.17 <신설> - 시․도지사, 시장 는 군수가 시

행하는 각종 개발․정비․조성사업

에 보육시설 는 보육시설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신설>

<신설>

- 국공립보육시설 공개경쟁 외 허용

∙민간보육시설을 국가 는 지방자

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보육

시설로 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 한 자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시 해당 부

지 는 건물을 국가 는 지방자

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

로 사용하게 한 자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보육

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환하는 

경우 환하기 에 그 보육시설

을 설치․운 한 자

-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보육시설을 설치․운 하는 자가 

그 보육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

는 종 의 보육시설을 설치․운

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는 그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는 합병후 신설

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차가 진행 인 

경우에도 그와 같음

’08. 2.29 - 유아 보육사무를 여성가족부에서 

장(정부조직법 부칙 개정)

- 보건복지가족부로 이 (시행：’08. 

3. 3)



’08. 12.19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보육시설 안 공제회 시행 근거마련

∙보육시설의 사고 방과 피해보상 

등 안 공제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보육시설 안 공제회”설립하기 한 

근거 규정 마련

-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도입 

련 규정 마련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과 

련된 업무 탁, 지도감독, 시범

사업 실시 등 규정 마련

- 양육수당 지 근거 명확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의 보호자에 해 양

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보육비용 지원 상자 선정 련 

규정 정비

∙보육비용 지원을 한 신청  재

산․소득조사, 융정보 등의 제

공 근거 마련

나) 유아보육법시행령

’95. 5.19 - 보육교사(2 ) 양성교육 기간 강화

∙800시간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 확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

- 사업주의 운 비 부담완화

∙ 80%

∙1000시간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50% 이상

∙보육정보센터 산지원근거 



’98. 5. 6 <신설> - 무상보육 실시 상지역 설정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지역에 하

여 산의 범  안에서 우선 으로 

실시하고 순차 으로 확  

’99. 4.24 -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지도원 임명의 

시․군․구청장 보고 의무화

- 임명보고 폐지

’05. 1.29 - 보육 원회 원의 수를 앙 30인 

내외, 지방 20인 내외로 함

- 지방보육 원회

∙시․도의 심의사항은 시행계획 

수립  기타

∙시․군․구의 심의사항은 시행

계획의 수립, 보육시설의 설치․

운 에 한 사항,  보육시설 입

소 상 연령의 연장에 한 사

항, 비용수납에 한 사항, 기타

- 보육정책 원회의 원의 수를 앙 

20인 이내, 지방 15인 이내로 함

- 지방보육정책 원회의 심의사항

∙시․도 와 시․군․구의 구별 없음

∙보육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

립에 한 사항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한 사항

∙보수교육의 실시 탁에 한 사항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운  탁에 

한 사항

∙보육료에 한 사항, 시설장의 업무정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한 사항

∙도서․벽지․농어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

치기 에 한 사항

-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을 보육

지도원 자격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자로 함

-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을 보육

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로 함

<신설>

- 보육지도원의 자격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는 아동복지 련 학과 졸업자, 

공무원으로 아동복지․사회복지 행

정업무 3년 이상 경력자, 유치원․

․ ․고교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2  이상자 

- 센터장 상근원칙

- 보육 문요원의 자격을 강화, 보육

교사 1  자격자, 사회복지사 1  

취득 후 보육업무 3년 이상 종사자로 

한정



- 직장보육시설 의무 사업장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확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사회

복지업무 경력자”로 함

- 보육시설 시설장의 자격을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자”로 하고, 의사, 

양사, 간호조무사, ․고등학교 

정교사, 양성교육이수자를 시설장에

서 제외 

- 시․도지사에게 종사자 교육훈련

실시와 교육훈련시설 탁 권한

을 임

- 시․도지사에게 보수교육실시, 교육

훈련시설 지정권한을 임

시․군․구청장에게 시설장 업무정

지, 교사 자격정지권한을 임하고, 

연구기  등에 교사 자격검정  자

격증 교부업무

’06. 4.13 - 보육시설운 원회 임의 설치 - 보육시설운 원회 의무설치

∙취약보육 우선 실시 시설과 보육정

원이 40인 이상인 시설은 의무 설치

’09. 3.31  <신설>

<신설>

- 융정보 등의 범

∙법 제34조의4에 따른 보육비용지

원 신청 시 제출받는 융정보 등 

정보제공동의서면에 포함되어야 할 

융정보 등의 범 를 규정

- 융정보 등의 요청  제공

∙법 제34조의6에 따른 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제공에 필요한 차 

 방법을 규정

’09. 6.30 <신설> - 보육정책 원회 원의 제척․기피․

회피

∙보육정책 원회의 공정한 운 을 

하여 원 구성비율은 보건복지

부장 이 정하도록 하고, 제척․기

피․회피 제도 신설



<신설>

<신설>

- 보육시설 안 공제회의 설립 차, 정

기재사항  운 ․감독 등 법에서 

임받은 사항 구체화

- 양육수당 지원 상의 소득, 연령기  

구체화

’09.12.31 - 양육수당의 지원 상  기 - 양육수당의 지원 상  기

∙양육수당 지원 상자 선정을 한 

소득, 재산 항목 표 화
* “

”

’10. 7. 9 <신설> - 공립보육시설 탁에 한 사항은 

지방보육정책 원회의 심의를 거치

도록 하되,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심

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

보육정책 원회 심의사항에서 제외

다) 유아보육법시행규칙

’92.10.20 - 시설기

∙사무실․양호실

∙목욕실

∙화장실

- 종사자 기

∙간호사  양사： 유아 50인 

이상

∙ 유아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  안

에서 다른 시설과 겸용 가능

∙샤워 는 세면설비 요구

∙변기 수를 제한하지 않고 보육에 지

장이 없도록 함

∙100인 이상

’94.2.18 - 보육시설 설치 시 구비서류

∙서류 10종

∙가정보육시설 신고서 제1항제4호․

제6호․제7호․제9호  제10호

<신설>

 

∙6종

∙가정보육시설 신고서 제1항3호․제

5호․제6호

- 교육훈련시설의 탁선정을 지역별

종사자 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한



<신설>
- 시설기

∙규모：민간 - 상시 11인 이상

        가정 - 5～10인
∙시설면 ： 유아 1인당 4.29㎡

∙보 육 실： 유아 1인당 2.64㎡

∙사무실․양호실: 유아 30인 미만  

제외

- 종사자 기
∙종사자 수 

1. 시설장이 보육교사 겸임： 유아  

30인 미만
2. 보육교사 

1) 국․공립, 민간, 직장보육시설

   3세 미만 1:7
    

   3세 이상 1:15

2) 가정보육시설
3세 미만： 유아  3인 이상 

과할 때마다 1인 증원

3. 사무원： 유아 50인 이상인 경우
4. 취사부： 유아 30인 이상인 경우

5. 리인： 유아 50인 이상인 경우

- 시․군․구청장에게 종사자 임면보고

∙ 상시 16인 이상

∙상시 5～15인
∙3.63㎡

∙3세 미만 2.64㎡

  3세 이상 1.98㎡
∙40인 미만 제외

∙40인 미만

∙2세 미만 1:5
∙2세     1:7

∙3세 이상 1:20

∙ 유아 5인 이상

∙ 유아 60인 이상인 경우
∙ 유아 40인 이상인 경우

∙ 유아 60인 이상인 경우

’96. 1. 6 - 직장보육수당 지 기 ： 액
- 비용수납 한도액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는 표 보육  

단가 범  안 시․군․구별 고시제
- 보육시설 설치시 구비서류

∙6종

- 입지조건

- 규모：민간- 유아 상시 16인 이상

가정- 유아 상시 5인 이상
15인 이하

- 시설종사자 기

<신설>

∙의사( 탁의사)- 유아 50인 이상
∙사무원- 유아 60인 이상

- 50%

∙고시제 폐지

∙5종(사업계획서  산서 삭제)

- 보육수요 추가, 건축물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지하층 설치 허용

∙상시 21인 이상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

∙취학아동 1:30
장애아동 1:5(10인당 특수교사 1인)

∙의사( 탁의사)․사무원․ 리인․
운 기사 자율화



∙ 리인- 유아 60인 이상

∙간호사(간호조무사)- 유아 100인 

이상

∙ 양사(동일 시․군․구 공동 양사 

가능)

- 유아 100인 이상

- 시설종사자 기

∙보육시설장 자격 기

<신설>

<신설>

∙보육교사 자격 기

<신설>

∙간호사(간호조무사)․ 양사-보육시

설의 장․보육교사 등이 자격이 있

는 경우 겸직 가능

∙유치원 등학교 는 고등학교 정

교사로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학 등의 교수가 유아보육에 한 

연구․보육실습을 목 으로 설치․

운 하는 보육시설의 시설장 겸직허용

( 임근무 완화)

∙보육교사 1  자격 인정기 에 보육

시설․유치원․사회복지시설에서 4주 

이상의 보육실습 추가(’98.3.1부터시행)

∙2 에서 1  승 시-보수교육 의무화 

- 탁 교육훈련 시설의 기

- 교육훈련과목

- 보육시설의 운 기  

- 설립기  강화

∙ 탁 상 교육훈련 시설을 유아교육 

는 아동복지 련된 학과가 설치

된 학․ 문 학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로 제한(’96.3.1)

∙교육원 기본 시설에 용면  66㎡

이상의 도서실  용면  181.5㎡

이상의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98.2.28

까지)

∙교육훈련생 100명마다 상근 임교수 

1명이상 배치

- 유아보육에 한 실무 련분야 3

과목추가

- 보육시설의 입소 순   소득 다

음에 맞벌이 가정  편부모가정 등 

결손 가정의 자녀 신설



’98. 9. 4 - 보육시설 기

∙직장보육시설：상시 유아 11인 

이상

∙놀이터 설치의무 시설： 유아 30인

이상

- 종사자 기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기

∙5인 이상

∙52인 이상

∙장애인재활시설의 시설별 종사자 기

<신설>

<신설>

∙사회복지사3  자격증 소지자 보육

교사2  인정

∙종교단체의 장이 보육시설의 장 겸임 

가능

∙외국에서 취득한 시설장  보육교사

1  해당자 자격인정(근거 서류 첨부시)

∙자격인정 폐지(’99.1.1부터 시행)

’99. 5.19 - 탁교육훈련시설의 선정 제한

- 수료증교부 장  학 부 비치의무

- 교육훈련실  보고의무

- 운 세칙- 시․도지사의 승인제

- 보육시설장의 종사자 임면

  보고 의무

- 보육시설의 운

  (신설)

∙보육료 수납- 융기  수납 규정

- 폐지

- 폐지

- 폐지

- 폐지

- 폐지

∙직장보육시설의 장을 그 사업장의 사

업주 는 임직원(시설장 자격이 있는 

경우) 겸임 가능

∙규정 삭제

’05. 1.29 - 보육시설 설치 신고시 설치 신고증을 

교부한 후 1개월 이내에 지 확인

- 보육수당은 사업장이 있는 곳의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지 하여야 함

- 보육시설 인가시 설치기  합여부, 

보육수요를 지확인후 인가를 결정

하고 보육시설 인가증 교부

- 보육수당의 지 기 을 명확히 하여 

보육수당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함



- 보육시설 기

<신설>

<신설>

∙시설면 ：3.63㎡

∙보육실 면 ：3세이상(1.98㎡)

               3세이하(2.64㎡)

∙보육실 1층 설치 원칙

외로 불가피한 사유로 2층 이상 

설치시 안 사고 비시설 갖춤

∙장애아 담시설

<신설>

∙놀이터：52인 이상 시설

- 보육시설 설치기

∙ 험시설로부터 50m 떨어져 입지

∙정원은 300인 이하로 제한

∙4.29㎡

∙모두 2.64㎡

∙1층 설치 원칙

외로 사업장내 직장보육시설설치

건물 체사용( 아반 1층 설치)

∙장애아 담시설

시설면 ：7.83㎡/보육실 면 6.6㎡

∙놀이터：50인 이상 시설(12개월 미만 

아제외)

-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

∙시설장과 교사의 겸임가능：

40인 미만

∙아동  보육교사 비율

2세 미만 5인당 1인

2세      7인당 1인

3세이상  20인당1인

취학아동 30인당1인

(40인당 보육교사1인은 유치원1  

혹은 보육교사1 )

장애아 5인당 1인(10인당 1인은 

특수교사)

∙ 양사 100인당1인(동일 시⋅군

∙구안에서 공동채용가능)

∙취사부 40인당1인

  (50인 과시 1인씩 증원)

∙시설장, 교사가 양사, 간호사 

겸직가능

∙사업주와 시설장 겸직가능

-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

∙20인 이하

    0세     3인당  1인

    1세     5인당  1인

    2세     7인당  1인

    3세     15인당 1인

    4세이상 20인당 1인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 자격자)

   장애아 3인당 1인(9인당 1인은 특

수교사)

∙ 양사 100인당1인(동일 시⋅군⋅

구안에서 5개시설이 공동채용 가능)

∙취사부 40인당1인

  (60인 과시 1인씩 증원)

∙시설장만 겸직가능

<삭제>



<신설> - 시설장은 종사자 임면사항을 14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보육 련 교과목  학  유아교육 

 아동복지 련학과로 인정되는 

학과의 교과목 총 165과목  11

과목(보육실습 포함)취득 시 보육

교사 1

- 보육 련 교과목  학 을 총 12 과목

(보육실습 포함) 취득 시 보육교사 2

- 교육훈련시설의 임교수 수는 5명 

이상 원칙, 교육인원 100명 과 

시 50명마다 2인씩 증원

<신설>

- 임교수 요원수는 교육인원 50명당 

1인

- 교육훈련시설장의 자격은 학사 이상으로 

보육  교육경력 10년 이상

<신설> - 직무교육 40시간, 승  80시간

- 명칭은 어린이집, 놀이방으로 구분 - 어린이집으로 통일

- 보육료를 체신 서, 융기  수납

- 비용은 계좌, 신용카드로 함

- 산재보험, 고용보험의무화

- 안 리, 차량안 리규정

<신설> - 국공립 보육시설을 공개경쟁으로 보육

정책 원회의 심의를 거쳐 탁

<신설> - 표 보육과정 규정

<신설> - 도서․벽지․농어 지역의 범 를 정

하고, 달리 용할 수 있는 설치기

과 종사자 배치기 의 종류를 정함

- 보육시설연합회 

4개 분과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 6개 분과

  (법인, 부모 동 포함)



’05.12.12 <신설>

<신설>

- 보육실 1층 설치 원칙 구체화

∙ 아반 보육실은 반드시 1층에 설치

- 제10조 별표 2 취사부 배치기

∙40인 이상 1인, 매60인마다 1인 

증원

- 보수교육 실시기

∙특별직무교육

  아(장애아, 방과후)보육 직무교

육：일반 직무교육 상자로서 

아(장애아, 방과후)보육을 담당하

고 있거나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

사  보육시설의 장을 한 교육

- 보육시설의 운 기

∙보육시간 등

(1) 보육시설은 주6일, 평일12시간 

운  원칙

(2) 보육시설은 공서의 공휴일에 

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제

외하고 연  계속 운

- 보육시설 설치  사 상담제

- 보육시설 인가증 게시 의무

-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계없이 사

실상의 1층(당해 층 4면의 100분

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져 

있고,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

로부터 1m이내인 경우)

∙ 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 으로 

설치

∙40인 이상 80인 이하 1인, 매80인

마다 1인씩 증원

- 보수교육 실시기

∙특별직무교육

아(장애아, 방과후)보육 직무교

육： 아(장애아,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상자

와 아(장애아, 방과후)보육을 담

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보육시

설의 장

- 보육시설의 운 기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은 주6일, 평일12시간 운

 원칙

<삭제>

’06. 4.13 - 건강진단

∙연1회

- 건강진단

∙1년에 1회 이상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

하여 검사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는 건강진단 생략 가능



- 보육의 우선제공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

상자로 선정된 유아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

 계층가구의 자녀

- 보육의 우선제공

∙장애등 이 1  는 2 인 자, 3

인 정신지체인 는 발달장애(자

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복된 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인 자

∙부모가 모두 취업 인 유아

’06.11.10 - 보육과정

∙교육․ 양․건강․안  등 유

아의 발달단계에 따른 보육내용

을 포함하도록 함

- 보육과정 구체화

∙표 보육과정의 목   목표를 정함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 계, 의사

소통, 자연탐구, 술경험 등 6개 

역별 보육내용을 정함

∙표 보육과정의 운 방법을 정함

’09.4.1 <신설>

<신설>

- 보육비용의 신청방법  차 규정

∙ 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 양육수

당, 무상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서면 등 서류의 종류와 보육비용 

지원 신청방법  차 마련

- 확인조사

∙보육비용 지원 상자의 소득재산 변

동 등을 확인하기 한 우리부  

지자체의 연간조사 계획수립 의무

와 연간조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조사의 기본방향, 범   내용에 

한 사항을 규정

’09.7.3 <신설> -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발   리

∙신청, 발 , 사용 차 등 구체화  

이용권의 자  발 ․ 리 원칙, 

산시스템 구축․운  근거 마련

*



∙사회복지서비스 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는 기 에 보육서비스 

이용권 련 업무 탁

- 보육시설의 설치기 (별표1)

∙놀이터：면 (총정원×2.5㎡)

∙옥내놀이터는 지하 는 옥상에 

설치 불가

∙비상재해 비시설 종류：비상계단 

는 피용 미끄럼

- 기타 제도 개선 사항

- 보육시설의 설치기 (별표1)

∙놀이터：면 (동일 시간  놀이터 

이용 아동수×3.5㎡)

∙옥내놀이터는 옥상에 설치 가능

∙비상재해 비시설 종류：비상계단, 

피용 미끄럼 , 스 링클러, 건축

법령에서 정하는 2개 이상의 직통

계단

∙비상재해 비시설 기 강화(1층 양

방향 출구 설치 의무화)

- 기타 제도 개선 사항

∙보육시설의 안정  운 을 하여 

보육시설 신규․변경 인가  보육

시설 종사자 채용시 구비 서류 추가

∙도서․벽지․농어  지역 보육시설 

배치기  특례 추가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시기 명

확화, 행정명령 반 는 보조  

유용 등에 한 행정처분 세부기  

마련

’09.12.31 <변경>

<수정>

- 국공립보육시설 입소 우선순  상 확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이용 상에 

“다문화 가정의 유아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의 유아”를 추가

- 양육수당 지원 상자 선정을 한 

재산의 소득환산 방법 구체화  보

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등 5종 

공통서식 활용 근거 마련



<신설> - 보육서비스 이용권 련 지자체의 

비용 탁 근거 마련

<변경>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련 규제완화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임원 임기, 임원

수 등 연합회 운 에 한 사항을 

정 에 임

’10. 7. 9 <신설> - 공립보육시설 탁시 지방보육청책

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

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제2

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



마. 보육수당과의 계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

에게 보육수당을 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을 지

마. 보육수당과의 계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유아의 보호자인 근로

자에게 보육시설 이용여부 는 

정부 보육료 지원여부와 계없이 

보육수당을 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

가의 100분의 50이상을 지

○ 보육수당을 지 하도록 한 취

지는 사업주가 유아의 보

호자인 근로자에게 직장보

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근로자가 체 보육

시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  비용을 

지원하기 한 것임

○ 아동 1인에 하여 보육수

당을 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보육시설 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당해 

사업장에 제출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함

○ 보육수당을 지 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주가 유아의 보호자인 근로

자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도

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근로자가 입게 되는 시간 ․경

제  비용을 지원하기 한 것임

○ 아동 1인에 하여 보육수당을 

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삭제>



○ 국공립보육시설 탁체(신규․

변경) 공통심사  기 표

- 3. 운 체의 표  시설장 

문성

○ 국공립보육시설 탁체(신규․

변경) 공통심사  기 표

- 3. 운 체의 표  시설장 

문성

- 5. 운 체의 재정능력

○ 국공립보육시설 재 탁체 

공통심사 기 표

- 5. 운 체의 재정능력

○ 국공립보육시설 재 탁체 공통

심사  기 표

- 2. 운 체의 시설운   사

업실

 - 
10
8
6

 - 
10
8
6

 - 
10
8
6

- 2. 운 체의 시설운   사업실

 - 
10～9
8～7
6～4

 - 
10～9
8～7
6～4

 - 
10～9
8～7
6～4

- 3. 운 체의 표  시설장 

문성

- 3. 운 체의 표  시설장 문성

- 4. 보육시설 운 계획 - 4. 보육시설 운 계획



- 5. 운 체의 재정능력)

 - 
10
8
6

 5. 운 체의 재정능력

 - 
5
4
3

<신설> ○ 면 산정은 신청면 을 건축물

장, 건물등기부 등본, 평면도 

등과 조하여 면  인정(건축

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벽

체 심을 기 으로 면  산정)

하되 보육과 계없는(가구 등)

시설물은 인가 청에서 장확

인을 통해 면 에서 제외 가능 

※ 4 100

80 , 

1  

1 . 

1 2

1

<신설> ○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 이 인정하는 경우, 

2층  3층까지 보육실을 설치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장 이 인정하는 불

가피한 사유

① 300세  이상의 주택단지가 모두 

필로티 구조의 아 트일 경우 2층

에 가정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비상시 양방향 피가 가능하도

록 반드시 비상계단 등을 설치



ⅲ) 건축법상 지하층은 조리실

을 포함한 보육공간으로 사

용할 수 없으며, 보육정원 

산정의 기 이 되는 시설

면 에서도 제외

○ 조리실은 1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

은 경우 지하 1층(사실상의 1층 

아래층)에도 설치를 허용하나, 

유아들의 식사를 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식품 생법에 의하여 집단

식소로 신고한 경우

*

- 아래와 같이 조리실 면  이

상의 선큰(Sunken)이 설치

되어 있는 경우

1. 선큰의 면 은 조경면 을 포함

하며, 안목치수로 산출된 것으

로 한다.

2. 조리실이 설치되는 지하층에는 

선큰으로 직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

며, 그 출입구의 유효폭은 최

소 0.9m 이상이어야 한다.

3. 선큰에는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

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12개월 미만의 아만을 보

육하는 시설은 제외

<신설>

※ 12

※ 12

( ： 51 12 3

75㎡( = 

48 × 0.45 × 3.5))

ⅶ) 인근놀이터는 이동 간 교통

사고의 험을 고려하여 차

도를 횡단하지 않아야 함 

- 인근놀이터는 이동 간 교통사고의 

험이 없고, 왕복 2차선(편도 1차

선)이내의 도로를 횡단보도를 건  

이용 가능하여야 함

① 피용 미끄럼 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

럼  는 반원통형의 나선형 

미끄럼 를 의미함(원통형 

미끄럼 는 불가)

<신설>

① 피용 미끄럼 는 지붕이 개방

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  

는 반원통형의 나선형 미끄럼

를 의미함(신규인가의 경우 원

통형 미끄럼 는 불가)

② 기존(2009.7.3이 )에 설치된 원

통형 미끄럼 의 경우 불량 

는 험한 경우 직선형, 반원통

형 등 행 기 으로 재설치

<신설>  - 취학유 아동(’04.1.1~’04.12.31)

은 만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

(‘취학유 통지서’ 제출)

○ 혼합반 운 ○ 혼합반 운



<변경>

1) 입소 우선순

○ 1순

- 세자녀 이상 가정의 유아

- 다문화가정의 자녀

1) 입소 우선순

○ 1순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유아

- 재직증명서  고용․임

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직장의료보험 자격

취득확인서  1부

- 재직증명서(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

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

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

험공단지사), 국민연 가입자가입

증명서(국민연 공단)  1부 는 

갑종근로소득에 한 소득세납세

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 수증

(재직기 )

- 자 업자：사업자등록증  

소득세납부증명서

- 자 업：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

득 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 증명원(세무서)  1부

*

<신설> 시설장은 취업증명서류에 한 확

인을 철 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

구할 수 있음

<신설>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과 혼인

계증명서, 가족 계증명서  

1부



*

○ 2순

- 차등 보육료 지원 상 유아 

 기타 지원층의 유아(

유아 가구소득 하  60%이하)

○ 2순

- 차등 보육료 지원 상 유아  

기타 지원층의 유아( 유아 

가구소득 하  70%이하)

2) 입소자 결정

<신설>

2) 입소자 결정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  항

목에 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수를 합하여 고 자 

순으로 명부작성 (2011. 4월부

터 용)

- 1순  항목당 100 , 2순  항

목당 50 으로 산정

- 다만, 2순  항목만 있는 경우 

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

순 보다 우선순 가 될 수 없

으며 

- 1순  항목 수가 동일한 경우

에 한하여 2순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국․공립 보육시설, 비 리

법인 시설에 하여 소

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하

도록 지도하여야 함

<삭제>

<신설> 3) 하 기 등 집 휴가기간 운 원칙

○보육시설은 연 운 이 원칙(공

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

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휴원

(일명 ‘방학‘)은 불가함



-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  내에서 

반구성, 교사  아동비율을 달

리하여 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

요조사를 거쳐야 함

- 맞벌이 가정 등 긴 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당번교사 배치

<신설> 3) 화재보험 가입

- 공동주택 내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으로 갈

음가능하나, 교재교구 등 집기를 

한 화재보험 추가 가입 가능

<신설> 5) 상기 보험의 경우, 어린이집안

공제회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제에 

가입할 시 동일 의무 이행으로 간주

시간연장보육료：시간당 2,400원

시간제 보육료：시간당 2,600원

시간연장보육：시간당 2,700원

시간제 보육료：시간당 3,000원

다. 시설장

<신설> - 정부미지원시설은 기본보육료 지원

내역을 포함하여 안내

가. 기본원칙

<신설>

가. 기본원칙



- 필요경비 총수납액을 원래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지출하고, 

남은 액이 있는 경우 총수납액

의 일정비율(5%)을 일반 리비

로 인정하여 리운 비로 집행

할 수 있음

- 입소료는 총액, 세부항목, 항목별 

액을 명시하여 수납하여야 하

고, 재입소료는 총액, 세부항목, 

항목별 액을 명시한 후 부모

가 선택한 세부항목의 비용만을 

수납하여야 함

○ 계속 재원 인 아동에 한 

부모부담보육료 수납

- 출석일수별로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부모부담 

보육료는 보육통합정보시스

템을 통해 I-사랑카드사로

부터 수납

․출석일수가 5일 이하：월 부모

부담보육료 총액의 25%

․출석일수가 6~10일：월 부모

부담보육료 총액의 50%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월 부

모부담보육료 총액의 100%

-  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모

부담보육료는 부모로부터 추가

로 수납할 수 있음

○ 계속 재원 인 아동에 한 부

모부담보육료 수납

- 계속 재원 인 상태라면 아동이 

결석하더라도 부모부담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수납하지 않으며 

월 보육료 수납이 가능

- 다만,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구간결제가 용되므로 아

이사랑카드로부터 지 받지 못

한 나머지 액은 부모에게 별

도로 수납 가능

- 보육료 지원아동의 경우 아동의 

출석일수 미달로 정부지원보육

료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미지  액을 부모와 의하여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음



※ 

가) 건강진단

<신설>

가) 건강진단

나) 검진기   양식

○ 신규채용시：채용신체검사서

에 따름

나) 검진기   양식

○ 신규채용시：채용신체검사서에 따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용가능)

1) 양 리

○ 모든 보육시설은 유아의 

건강․안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를 해 농수산물

이나 그 가공품(쇠고기, 돼

지고기, 닭고기)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식단표에 원

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하여야 

함(농산물품질 리법 제15조

의2)

- 집단 식소로 신고⋅운 하

는 보육시설은 식단표 작성시 

｢농산물품질 리법｣에 의해 

상품목의 원산지를 기재

하여 공개

1) 양 리

○ 모든 보육시설은 유아의 건강․

안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

리고기, , 배추김치)을 조리

하여 제공하는 경우, 식단표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하여야 

함(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한 법률 제5조제3항)

- 집단 식소로 신고⋅운 하는 

보육시설은 식단표 작성시 ｢농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한법

률｣에 의해 상품목의 원산지

를 기재하여 공개



1) 생 리일반

- 연면  430㎡ 이상의 국공립 

 860㎡ 이상의 법인․직

장․민간보육시설은 ｢다

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리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수하여야 함

1) 생 리일반

- 연면  430㎡ 이상의 국공립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은 ｢다

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리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하여야 함

가. 안 리 원칙

<신설>

가. 안 리 원칙

○ 보육시설내 ‘CCTV 등’ 설치 운

- (설치목 ) 보육시설내 IPTV를 

포함한 ‘CCTV 등’ 설치·운 은 

보육시설내 안 사고 방, 아동

학  등 아동의 인권보호의 목

으로 설치하되, 아동과 보육종사

자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  내

에서 설치 가능

- ( 용규정)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  CCTV 리 가이드

라인｣(행정안 부, ’09.9), ｢인터

넷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일명 

IPTV법), ｢통신비 보호법｣등

의 련 규정을 용

- ( 용범 ) 이 지침은 ｢ 유아

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모든 

보육시설에 용함이 원칙이나 

국공립보육시설,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하여 

설치․운 하는 보육시설, 기타 

공공기 이 설치·운 하는 보육

시설의 경우 이 지침과 그 외 련 

법령을 반드시 수하여야 함

- (사 의견수렴) ‘CCTV 등’을 설치

하려는 보육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 유아의 보호자, 

보육종사자’(이하 ‘ 계인’)의 사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함

∙ 사정상 사  동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 계인’ 등의 표로 구성

되는 원회*(이하 ‘ 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음

‘ ’ ‘

’

∙ 기존에 ‘CCTV 등’이 설치된 시설 

 상기 차를 거치지 않은 경

우에는 ‘ 계인’의 추인이나 ‘

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

규 ‘ 계인’의 경우에는 ‘CCTV 

등’의 설치·운  사실을 가정통

신문 등을 통해 반드시 고지하

여야 함

‘ ’

○ 차량운행시 보육교사 등 보육

시설 종사자가 동승해야 하며, 

○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보육시설 

종사자가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36개월 미만 아는 보호

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미만 아는 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 시설장은 …………… 염병

2)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 시설장은 …………………감염병

- 보육시설 유아의 안 사고  

감염병 발생 보고는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 입력보고를 원칙으로 함

1) 신체학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던지는 행 , 떠 고 움켜

잡는 행 , 발로 차거나 물

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

, 칼 등의 흉기로 을 

하거나 해하는 행 , 36

개월 이하의 아에게 가해

진 체벌 등

1) 신체학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던지

는 행 , 떠 고 움켜잡는 행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 , 칼 등의 흉기로 

을 하거나 해하는 행 , 유

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

라. 아동학  신고의무자

<신설>

라. 아동학  신고의무자

○ 보육교사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 방  신고의

무와 련된 교육내용을 포함

하도록 하여야 함

바. 아동학 가 발생한 시설에 

한 조치사항

<신설>

바. 아동학 가 발생한 시설에 한 

조치사항

○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른 아동

학 가 발생한 시설에 해서는 



학 사실을 발견한 달부터 종사

자인건비와 기본보육료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

시책상 지원을 지방보육정책 원

회 심의를 통해 3～6개월간 단

- 학  사실을 발견한 경우는 학

행 자가 학 사실에 해 인

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아동

복지법｣ 제24조에 의한 아동보

호 문기 에서 아동학  사례

로 정한 경우  사법기 (경

찰, 검사, 법원)에서 학  사실

을 인정한 경우를 말함

- 보조  단기간은 학  피해 

유아의 수, 피해의 정도, 학

 횟수 등 학 의 정도와 학

행 자(시설장, 표자의 경

우 가  책임), 시설장의 인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심의 결정 

- 학 행 자에는 ｢ 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시설 종사자

와 특별활동 강사, 실습생, 자

원 사자 등 보육시설장의 

리감독하에 있는 자 뿐만 아니

라 표자, 표자와 시설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 

시설장과 가족 계 등 특수

계에 있는 모든 자를 말함

○ 평가인증시설이나 인증참여시설

에서 학 사실 발견한 경우 평

가인증(참여) 취소



○ 학  사례 인지시 할 아동보

호 문기 (지방자치단체)에 통

보하여 합동 조사하거나 피해 

아동에 한 필요한 조치를 취

한 후, 학  사실을 확인(확인

서 징구, 아동보호 문기  

정 등)하면 반드시 형사고소‧고

발 조치하고, 련 내용을 시도 

 보건복지부에 보고

○ 학 신고자에 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포상  지  가능

자격증 발 신청  교부 차

○ 한국보육진흥원 

http://www.ctcm.or.kr

○ 자격증신청(우편, 인터넷, 방문

신청 가능) 

○ 

http://chrd.childcare.go.kr

○ 자격증신청(인터넷 신청으로 단일화) 

○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성범죄경력조회

결과서

○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성범죄경력조회결

과서

○ 채용신체검사서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용 가능)



○ 발 권자：시장․군수․구청장 ○ 발 권자：시장․군수․구청장(단, 

보육정보센터 종사자의 경우 보육

정보센터의 장도 가능)

(가) 일반원칙

○ 보수교육은 직 보육종사자를 

상으로 실시

<신설>

(가) 일반원칙

○ 보수교육은 직 보육종사자를 

상으로 실시

○ 다만, 직 종사자 외에 교육비 

액 자비 부담을 제로 보수

교육을 받을 수 있음

Ⅵ.

가. 상시설

<신설>

○ 신규인증

- 유아보육법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부모

동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방과후 담 보육시설 제외)을 

상으로 함

○ 재인증

- 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

로서 인증 유효기간 만료시 이 

도래한 시설에 한함

다. 진행일정

<신설>

○ 신규인증

- 기수별 참여신청은 1월부터 가능

하며, 기수별 모집 시설 수는 사

업진행 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정할 정



○ 재인증

- 재인증 과정에 참여하는 인증시설

에 해 인증 유효기간의 공백을 

방지하기 하여 재인증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인증유효기간을 

연장조치 함(’06～’09년 인증시설)

단, 기수별 일정에 따라 신청완

료하지 않을 시 인증이 종료되며, 

재인증 과정  참여취소(포기)

될 경우에도 인증종료 됨(해당 

월 말일 기 )

- 신청방법：한국보육진흥원으로 기

수변경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FAX

로 제출

라.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보육설은 

평가인증국홈페이지(http: 

//kcac21.or.kr)dp 속하

여 참여신청서 작성  참여

수수료 납부(선착순 마감)

라. 신청방법

○ 신청을 희망하는 보육시설은 어린

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

뉴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제

출하고 참여수수료를 납부(선착

순 마감)

○ 신규인증 신청의 경우 기수별 참

여신청 마감 시 기자 등록이 

가능하며, 결원 발생 시 순차



으로 보충하여 진행

○ 재인증을 희망하는 인증시설은 해당 

기수별 신청기간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참여수수료를 납부

라. 신청방법

○ 환불

<신설>

라. 신청방법

○ 환불

- 장 찰자 견 이  자체포기는 

장 찰 일 오후 5시(17시)

까지 보육시설이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기 으로 함

바. 신청 단계에서 지자체 업무

○ 상세내용

평가인증국홈페이지(http: 

//kcac21.or.kr)dp 속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참여수수료 납부

바. 신청 단계에서 지자체 업무

○ 상세내용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속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로그인(평가

인증 메뉴)

가. 자체 검기간

<신설>

가. 자체 검기간

○ 신규인증(3개월)

- 신청을 마친 보육시설에서는 3개월 

동안 자체 검을 실시

○ 재인증(1개월)

- 신청을 마친 보육시설에서는 1개월 

동안 자체 검을 실시

<신설> 라. 부 사례 확인 지자체 업무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한국보

육진흥원)로부터 통보받은 장

찰 당일 발견된 보육시설의 

부 사례에 하여 확인하고, 

그 개선 결과를 시․도로 서면

보고 함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에 하여 확인 후 보

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서

면보고 함

마. 인증유효기간 바. 인증유효기간

○ 신규인증, 재인증

- 인증은 결정된 이후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함

<신설>

사. 인증서, 참여확인서   

발

<신설>

사. 인증서, 참여확인서   발

○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인증 보육

시설에서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

한 시설장  교사에 하여 한

국보육진흥원 원장 명의의 참여

확인서를 발 함

아. 평가인증 과정  참여가

취소 되는 경우

<신설>

아. 평가인증 과정  참여가 취소

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가 

아동학  사실을 발견하 을 경우

○ 인증유보시설은 인증결과를 

통보 받은 후 지정된 날로

부터 15일 이내 평가인증국  

○ 신규인증, 재인증 참여시설  인

증심의 결과가 인증유보인 시설은 

재참여 할 수 있음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인증 

재참여신청서를 작성․제출

○ 신규인증, 재인증 참여시설  인

증유보시설은 인증결과를 통보 

받은 후 지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

가인증 메뉴를 통해 평가인증 

재참여신청서를 작성⋅제출

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인증 후 참여과정과 인증

유효기간 에 허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신설>

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참여과정에 한 허 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가 

아동학  사실을 발견하 을 경우

라. 인증취소 차  지자체  업무 

<신설>

라. 인증취소 차  지자체 업무

※ 

( , 2011. 1. 1 , 2010. 

12. 31

2010. 12. 31

2011. 1. 1 )

나. 지원방식 나. 지원방식

※ 

3



나.지원방식

<신설>

나. 지원방식

- 보육시설은 아동의 출석일수 미달

로 정부지원보육료를 100%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 미지원 액을 

부모와 의하여 부모로부터 수

납할 수 있음

2. 차등보육료 2.만0~4세 보육료(명칭변경)

나. 선정기

○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

(2010년)

3 4 5 6

100
50% 

224 258 289 316

60
60%

294 339 380 415

30
70%

378 436 488 534

⇓

(2011년)

(단 ：만원)

3 4 5 6

70%
416 480 537 588

※ 7 ：6 1 30

24

100
 

100%
0 383,000 383,000 574,500

1 337,000 337,000 505,500

다. 지원단가

(2010년)
(단 ：원)



24

 50%

2 278,000 278,000 417,000

3 191,000 191,000 286,500

4 172,000 172,000 258,000

60

 

 50% ∼

60%

60%

0 229,800 229,800 344,700

1 202,200 202,200 303,300

2 166,800 166,800 250,200

3 114,600 114,600 171,900

4 103,200 103,200 154,800

30

 

 60% ∼ 

70%

30%

0 114,900 114,900 172,350

1 101,100 101,100 151,650

2 83,400 83,400 125,100

3 57,300 57,300 85,950

4 51,600 51,600 77,400

⇓

(2011년)

24

 

 70%

100%

0 591,000

1 520,500

2 429,000

3 295,500

4 265,500

<삭제> <’11년에 만0∼4세 보육료 액지

원 확 (소득하  70%이하까지)에 

따라 두자녀이상 보육료는 종료>

가. 지원 상：

부모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맞벌이 가구)로서 부모 소

득  낮은 소득의 일부(25%)

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

정할 경우 소득분 가 하  분

로 이동하는 가구의 유아

가. 지원 상：

맞벌이 가구로서 부와 모 모두의 소

득을 합산한 액의 25%를 감액하

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경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하 70%

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이하로 낮

아지는 가구의 유아 



나. 지원 상 선정

<신규 보육료 지원 신청가구>

......이하 생략

<보육료 지원자격이 변동된 가구>

......이하 생략

나. 지원 상 선정

○ 만0∼4세 보육료 는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가구로서 

지원 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가

구  맞벌이 가구를 상으로,

○ 부와 모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액의 25%를 감액, 75%만을 

반 하여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한 

결과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하 70%에 해당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로 낮아지는 가구에 

해 만0∼4세 보육료 는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자격으로 책정

- 단,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만큼만 감액하여 소

득인정액 계산

다. 지원액：소득 감액 후 책정

된 차등보육료 는 만5

세아보육료 지원자격에 해

당하는 지원비율에 따른 

지원단가를 지원(즉, 감액 

 소득분 의 지원단가와 

감액 후 소득분 의 지원

단가의 차액을 추가 지원)

<표 생략>

다. 지원액：소득 감액 후 책정된 만

0∼4세 보육료 는 만5세아 보

육료 지원자격에 따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100%를 지원

<표 생략>

가. 지원 상(만0세~만12세 

미취학 장애아)

◦ 생략

<신설>

가. 지원 상(만0세∼만12세 미취학 

장애아)

◦ (2010년과 동일)

-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발달지체를 보

이는 특수교육 상자로 선정된 

만4,5세 아동이 특수교육 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

한 경우 지원

※ 4

2011 3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

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등학교  특수학교에 취

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상에 포함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등학교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

애아동은 무상보육 상에 포함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경우 단, 담당자는 취학유

여부 확인하여야 함)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

수교육 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

지서<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

상자>를 제출한 경우 단, 담당자

는 취학유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8세까지 

지원 가능)

- (생략)

 ’

’

’

’

- (2010년과 동일)

※ ’05

(

)：1, 2 2

, 

‘12.2

. 1, 2 2

※ ’05

：

2



‘12.2

(’05

2

‘12.2 )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만6세이상 만 12세

까지는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장인복지카드를 소지한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

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

지자는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 상

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발달

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 상자)를 

제출한 경우 만6세 이상 만8세

까지 지원할 수 있음.

’

’

- (생략)

<신설>

※ , ’98

‘12. 2

- (2010년과 동일)

※ 

8

나. 선정기

○ 보호자의 소득수 에 상

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

카드(등록증) 는 의사의 

장애진단서 제출

<신설>

나. 선정기

○ 보호자의 소득수 에 상 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의사의 장애진단서 는 특수

교육 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특수교육 상자 진단․평가 통

지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

- 제출된 특수교육 상자 진단․

평가 통지서의 결정사항에 ｢장



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시

행령 [별표]에 있는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 상자’ 임이 명

기되어야 함

다. 지원단가

○ 교사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담 

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

하여 보육할 경우：383,000원 

다. 지원단가

○ 교사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담 는 통합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394,000원 

<신설> 6. 다문화보육료

가. 지원 상

○ 지원 상은 원칙 으로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다문화가족 자녀  등학

교 취학  만0세~만5세아로 

하되, 외 으로 다음의 아동

에 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

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

함)와 출생 시부터 한민국 

국 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

생한 자녀가 아닌 처 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 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한민국 국 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 상(2004. 1. 1 ~ 12.31

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 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단, 담당자는 취학유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함)

※ , 5

1

나. 선정기

○ 보호자의 소득수 에 상 없이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출생 시부터 한민국 국 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

녀는 동일세  여부와 상 없

이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출

생 시부터 한민국 국 을 취

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가 아닌 처 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 원

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한

민국 국 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선정 시 주의사항

- 지원 상 선정 시 가족 계 등은 

행복e음(주민가족조회, 가족 계

등록부)을 통해 확인하며, 행복

e음을 통해 확인이 불가한 경

우에는 신청인이 증빙서류(혼

인 계증명서 등) 직  제출

다. 지원단가：연령별 보육료 정부

지원단가

라. 지원시기：2011년 3월부터 지원

7. 방과후 보육료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  

(단 ：만원)

3 4 5 6

119 137 154 168

나. 지원단가

2) 장애아동

○ 교사  아동비율을.......

- 장애아무상보육료 50% 

(191,500원)

7. 방과후 보육료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  

(단 ：만원)

소득인정액 141 173 205 237

나. 지원단가

2) 장애아동

○ 교사  아동비율을.......

- 장애아무상보육료 50%

(197,000원)



가. 시간연장 보육료

○ 기 시간 과(19:30～24:00) 

보육료는 시간당 2,400원, 

장애아동은 3,400원(연령에 

계없이 동일) 지원

가. 시간연장 보육료

○ 기 시간 과(19:30～24:00) 

보육료는 시간당 2,700원, 장애

아동은 3,700원(연령에 계

없이 동일) 지원

○ 지원단가 ○ 지원단가

소득하 70% 2,700 162,000

마. 시간제 보육료

○ 지원단가：법정 소득층 아동 

2,600원/ 장애아동 3,500원

마. 시간제 보육료

○ 지원단가：법정 소득층 아동 

3,000원/장애아동 3,900원

월 10만원 월 10~20만원

지 을 원칙으로 함(아동

명의 계좌입 )

지 (아동 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 )

※ ( )

신청일로 소 지원 신청일로 소 지원 원칙



지원 상으로 결정될 경우 신

청일이 속한달부터 아동월령 

23개월이 도래한 날이 속한달

까지 지

지원 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

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

○ ｢사회복지시설 리안내｣  공

통 용사항(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권고사항)을 

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시

설장 65세, 종사자는 60세

까지 지원하고, 정년을 

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지원을 단(지자체, 

련단체 의견 수렴 이후 

시행시기 등을 별도 공지)

○ 사회복지시설 리안내  공

통 용사항을 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시설장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 지원하고, 지 연령

을 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에는 인건비 지원을 단하고 

시설 자체 으로 지 (구체 인 

시행방안별 2011년 상반기 내 

추후 통보)

○ 국민건강보험료：월보수액

×5.33%/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월보수액

×5.33%×6.55%/2

○ 국민건강보험료：월보수액 ×

5.64%/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월보수액 ×

5.64% × 6.55% / 2

2) 장애아 담보육시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

아 담시설(교사 아동비

율 1:3을 제)로 지정한 

시설：장애아 1인당 기본

보육료 350천원 지원

2) 장애아 담보육시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

담시설(교사 아동비율 1:3을 

제)로 지정한 시설: 장애아 

1인당 기본보육료 361천원 지원

4) 장애아 보육료 지원：장애아 

무상보육 참조

가) 보육시설 유형에 계없이 

4) 장애아 보육료 지원：장애아 무상

보육 참조

가) 보육시설 유형에 계없이 담



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

아동비율(1:3)을 수

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383천원 지원

교사를 배치하고 교사 아동

비율(1:3)을 수하는 시설 이

용 장애아동: 394천원 지원

4) 장애아 보육료 지원：장애아 

무상보육 참조

다) 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

아동비율(1:3)을 수

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정부지원단가(383천원)의 

50%인 191,500천원 지원

4) 장애아 보육료 지원：장애아 무상

보육 참조

다) 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 아동

비율(1:3)을 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정부지원단가(394

천원)의 50%인 197,000원 지원

1) 시설 정의

○ 미취학장애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하여 ｢ 유아

보육법사행규칙｣에 따른 시

설  설비를 갖추고, 상시 

18명 이상의 미취학장애

아를 보육하는 시설  시․

도지사 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장애아 담 보육

시설로 지정한 시설

1) 시설 정의

○ 미취학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

육하기 하여 ｢ 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설비

를 갖추고, 상시 18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시설 

 시․도지사 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장애아 담 보육

시설로 지정한 시설

2) 반편성 기 (지정시설 공통 용)

○ 통합보육을 하여 정원 

범  내에서 30%까지 비

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음

<신설> 

2) 반편성 기 (지정시설 공통 용)

○ 통합보육을 하여 정원 범  내

에서 30%까지 비장애아를 보육

할 수 있음

- 장애아 담 보육시설에서 비장

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 비장

애아 유아보육 원이 10명 미만

이라면 연령구분 없이 2세반과



 혼합보육할 수 있으며 교사  

아동비율은 2세반 기 으로 용

- 단, 이 경우 아반을 우선 편성

하여 정원을 채우고 난 이후에 

불가피하게 유아 혼합반을 편

성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정취소

○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설의 

경우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에 하여 의견청취

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

○ 시․도지사는 장애아 담 보육시

설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지정 장애아 담시설이 

유아보육법  동 지침에 

반하여 보조  환수 이상

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① 유아보육법령  동 지침 반

으로 보조  환수 등의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

*

- 양도․증여․상속․압류, 매매 

등으로 인해 표자의 명

의가 변경되는 경우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③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장애아 담 보육



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차나 방법 등은 ｢

행정 차법｣에 하여 시행

3) 담교사 인건비 지원기 3) 담교사 인건비 지원기

- 정부지원시설로서 장애통합

시설에서 장애아방과후 

담교사를 배치하고 방과후 

장애아의 교사  아동비율 

1:3을 수한 경우 월지

액의 80%를 지원

- 정부지원시설로서 장애통합시설

에서 장애아방과후 담교사를 

배치하고 방과후 장애아의 교사

 아동비율 1:3을 수한 경

우 월지 액의 100%를 지원

6) 지정취소

○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장애아 통합시설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의견

청취 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 유아보육법령  동 지침에 

반할 경우

- 지정기 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는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개월간 계속 

○ 시․군․구청장은 장애아통합보육

시설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유아보육법령  동 지침 반

으로 보조  환수 등의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

*

②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

개월간 계속 장애아종일반 지

원이 단된 경우



장애아종일반 지원이 단

된 경우

③ 지정기 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④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은 장애아통합보육

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

청취의 차나 방법 등은 ｢행정

차법｣에 하여 시행

나) 운 기

1) 보육아동 정원 책정

○ 만 2세이상반만으로 보육

정원 책정을 할 수 없음

(지정 취소 사항)

’

나) 운 기

1) 보육아동 정원 책정

○ 만 2세이상반만으로 보육정원 

책정을 할 수 없음(지정 취소 

사항)

’

라. 지정취소

○ 시․도지사는 민간지정 

아 담시설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 의견청취

차를 거쳐 아 담 지정

을 취소

- 유아보육법령  동 지침 

반으로 보조  환수 등

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라. 지정취소

○ 시․도지사는 민간지정 아

담시설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유아보육법령  동 지침 반

으로 보조  환수 등의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

※ , ( ) 



  - 양도․증여․상속․압류․

매매 등으로 인해 표자

( 는 시설장)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생략)

- 소재지 변경  정원을 증원

하는 경우

< > 1 ： , 2

：

* 

3

②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

로 인해 표자의 명의가 변경

되는 경우

※ (2010년과 동일)

③ 소재지 변경  정원을 증원

하는 경우

※ (생략)

※ (생략)

 (생략)

- (생략)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10년과 동일)

 (2010년과 동일)

 (2010년과 동일)

※ (2010년과 동일)

④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의견청취의 차나 방

법 등은 행정 차법에 

하여 시행

○ 시․도지사는 아 담 보육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

취 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

취의 차나 방법 등은 ｢행정

차법｣에 하여 시행

가. 시간연장 보육시설

1) 정의

○ 기 보육시간(07:30~19:30)

을 경과하여 최  24:00

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

하는 시설

가. 시간연장 보육시설

1) 정의

○ 기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  24:00까지 시간

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2) 원칙

○ 원칙 으로 별도 교사를 

두어야 함 <단서 신설>

2) 원칙

○ 원칙 으로 별도 교사를 두어야 

함. 단,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

수당을 지원 받는 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장(보육교사 겸임 가능한 

경우에 한함 )이나 보육교사가 

시간연장반 교사 겸임 가능

※

( ) 

3) 지원 상

○ 시․군․구청장은 배정된 

수량 범 내.......

○  <신설>

○ 시․군․구청장은 배정된 수량 

범 내.......

○ 시장․군수․구청장은 월 여 지

원 시간연장반과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을 구분하여 지원

- 기존 시간연장 보육시설로서 인

건비(월 여 형태)를 지원받고 

있는 시간연장반은 근무수당 지

원으로 환 불가하나 추가반 

개설 시 근무수당 지원 가능 

4) 지원기

<신설>

 ○ 시작시간(19시 30분) 이

후 시간연장 보육아동을 2

명이상( 외：국공립 등 정

부인건비지원 비 리법인시

설  직장보육시설  공공

4) 지원기

가) 월 여 지원 시간연장반：아래

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시간

연장 보육아동을 2명이상( 외：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

리법인시설  직장보육시설  

공공기   고용보험기 지원시설



기   고용보험기 지원

시설은 보육아동 1명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신설>

- 시간연장 보육 아동이 2명

으로 감소되는 경우 인건비

를 지원할 수 있으나, 1명

으로 감소될 경우 익월부터 

지원 불가

은 보육아동 1명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시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

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21시 

이후에도 1명 이상을 보육

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보

육아동 귀가를 한 통근차

량 이동시간 제외)

- 국공립, 법인시설의 경우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최  

3명까지 지원할 수 있음

<신설>

○ 해당 시간연장반 체 아동 시간

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30시

간 이상일 경우 인건비 지원(보

육아동 귀가를 한 통근차량 

이동시간 제외)

- 국공립, 법인시설  직장보육

시설의 경우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최  3명까지 지원할 수 있음

나)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아

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경우 지원

○ 주간 보육교사(보육교사 겸임 가

능한 시설장 포함)가 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한 경우 

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 시간연장반 별 월 30만원 지원



‘ “

○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시간

연장 보육아동을 2명이상( 외：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

리법인시설  직장보육시설  

공공기   고용보험기 지원

시설은 보육아동 1명이상) 보육

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시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

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

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해당 시간연장반 체 아동 시간

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30시간 

이상일 경우 인건비 지원(보육

아동 귀가를 한 통근차량 이

동시간 제외)

- 국공립, 법인시설  직장보육시

설의 경우 근무수당 지원 시간

연장반 3개반까지 지원할 수 있음

- 민간보육시설(가정 포함)은 근

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2개반

까지 지원할 수 있음



, 

○ 시간연장 보육의 교사  아동비

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

아, 0세아는 종사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용할 수 

있음. 한편, 유아로만 편성된 경

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 5

○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시간연장 보

육 근무시간은 최소 1일 2시간 이

상이어야 하고, 시간연장 보육일

수 동안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6) 경력(자격․호 ) 인정 

○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채용

된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정

식으로 당해 보육시설에 채

용된 종사자만 경력(자격․

호 )을 인정

6) 경력(자격․호 ) 인정 

○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채용된 시

간연장 보육교사는 정식으로 당

해 보육시설에 채용된 종사자만 

경력(자격․호 )을 인정

<신설> ※ 

( ․ )



8) 지정취소  재지정 

○ 시․군․구청장은 시간연장

지정 보육시설이 다음 사항

에 해당될 경우 의견청취

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

- 유아보육법령  동 지침

에 반할 경우

8) 지정취소  재지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간연장

지정 보육시설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유아보육법령  동 지침 

반으로 보조  환수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

- 양도․증여․상속․압류․매

매 등으로 표자의 명의

가 변경되는 경우

- 지원조건 미충족  보육

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2

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단된 경우

②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③ 지원조건 미충족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

으로 지원이 단된 경우

④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차를 거쳐야 하

며, 의견청취의 차나 방법 등

은 ｢행정 차법｣에 하여 시행

나. 24시간 보육시설

3) 지정 상

나. 24시간 보육시설

3) 지정 상



○ 정부지원시설  민간(직장․

가정포함) 보육시설  야간 

 24시간 보육아동을  최  

10명 이하를 보육하고 있

거나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

써 시․도지사로부터 24시간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

○ 정부지원시설  민간(직장, 가정

포함) 보육시설  야간  24시

간 보육아동을 최  10명 이하를 

보육하고 있거나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써 시․도지사로부터 24

시간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

4) 지원기

○ 보육아동이 3명 미만으로 감소

될 경우 인건비 지원을 단

4) 지원기

○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삭제>

○ 24시간 보육아동의 경우 보

육료의 200%한도 내에서 

추가비용을 부모로부터 수

납할 수 있음

  <신설>

○ 24시간 보육아동의 경우 보육료

의 200%한도 내에서 추가비용

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의견

○ 시․도지사는 24시간 보육시설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



청취 차를 거쳐 24시간 보

육시설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

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유아보육법령  지침(24

시간 보육서비스 리 등)에 

반할 경우

 

- 양도․증여․상속․압류․매

매등으로 인해 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① 유아보육법령  동 지침 

반으로 보조  환수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표자의 명의가 변경되

는 경우

- 지원조건 미충족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2월간 연

속으로 지원이 단된 경우

  

○ 시․도지사 는 시․군․구

청장은 자체 산으로 24시

간 지정 보육시설에 냉난방

비, 야간근무교사의 조․석

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③ 지원조건 미충족  보육아동 감

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단된 경우

④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24시간 보육시설

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

견청취 차를 거쳐야 하며, 의

견청취의 차나 방법 등은 ｢행

정 차법｣에 하여 시행

○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자체 산으로 24시간 지

정 보육시설에 냉난방비, 야간근

무교사의 조․석식비 등을 지원

할 수 있음



다. 휴일 보육시설

3) 인건비 지원 기

○ 지원 상: 국공립․법인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종교

부설 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포함)  보육시설로 지정

받은 시설

다. 휴일 보육시설

3) 인건비 지원 기

○ 지원 상：국공립․법인시설(사

회복지시설, 학교․종교부설 설

치비 지원 보육시설 포함)  

직장보육시설  휴일 보육시

설로 지정받은 시설

3) 방과후 보육시설 지정취소

○ 시․군․구청장은 방과후 지

정 보육시설이 다음 사항

에 해당할 경우에 청문 

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

- 유아보육법령  동 지침에 

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방과후 보육시설 지정취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방과후 지

정 보육시설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유아보육법령  동 지침 

반으로 보조  환수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

- 지원조건 미충족  보육

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

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단된 경우

② 지원조건 미충족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

으로 지원이 단된 경우

③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방과후 

지정 보육시설의 지정을 취소

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차나 방법 등은 ｢행정 차법｣

에 하여 시행



가. 지원 상

○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

가정․직장․부모 동 보육

시설  만0∼2세 아동 

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

-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장

애아 담보육시설 포함

다만, 장애아통합지정보육시

설의 장애아종일반은 제외

(인건비 지원)

가. 지원 상  지원근거

1) 지원 상

○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

가정․직장․부모 동 보육시설 

 만0∼2세 아동 는 장애아

를 보육하는 시설

-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장애아

담보육시설 포함

다만, 장애아통합지정보육시설의 

장애아종일반은 제외(인건비 지원)

○ 기본보육료 지원요건(마. 지원

요건)을 수하여 운  인 

보육시설

○ 보육시설장 자녀 이외의 아동을 

보육 인 경우에 지원하며, 다른 

아동 없이 시설장 본인 자녀만을 

보육하는 보육시설은 지원 상

에서 제외 

○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른 아동

학 가 발생한 시설은 기본보

육료 지원 상에서 제외

2) 지원근거

○ 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2010년)

0 1 2

( ) 350,000 169,000 112,000

⇓
(2011년)

0 1 2



<신설> 다. 지원 차

1) 이용 황 확정

○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에서 재원아동의 이용 황(출

석일수)을 월 말일까지 확정

○ 보육시설은 회계보고 실시, 교사

아동비율 반 여부 등을 반

드시 사 검하여 기본보육료 

산출시 (1일 0시)에 지원요건

이 수되어야 기본보육료 지

원 이 산출됨에 유의할 것

2) 지원  산출

○ 보육통합시스템에서 1일 0시(말일 

24시) 어린이집 원을 기 으로 

아동의 월 이용 황 구간별로 

당월 기본보육료 지원  생성

○ 입소 는 퇴소한 아동의 기본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산출

- 당월 입소아동은 입소일로부터 

당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기본보육료 산출

- 당월 퇴소아동은 당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

정하여 기본보육료 산출

- 입소한 당월에 퇴소한 아동은 입

소일로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

석으로 인정하여 기본보육료 산출

○ 과보육 허용 범  내의 과보육

아동이 있는 반은 기본보육료 지



액이 많은 순서로 생성하고 

지 액이 은 아동을 지

상에서 제외 

3) 지원  신청

○ 보육시설은 2일까지 ‘어린이집지원

시스템’에서 기본보육료 산출내역

을 확인하고 지 을 신청

4) 지원  승인  지

라. 지원요건(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라. 지원요건(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지원요건  ③ 회계보고 미이

행시 지원 단하고 이행시 익월

에 소 지원>

○ 지원요건 ③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

한 달부터 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

하면 익월에 지원 단월의 기본보

육료를 소 지원

체반 기본보육료 환수

<세부내용 생략>

가. 상시설

해당반 기본보육료 환수

<세부내용 생략>

가. 상시설

․

○ 2009년말 12월말 재 설치․

운 인 민간․가정․부모

동․직장보육시설

○ 2010년 12월말 재 설치․운

인 민간․가정․부모 동․직

장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유

지하고 있는 보육시설 

다. 지원시 (신설)

○ ’05～’09년에 평가인증에 참여

하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



- ’11.4월 1일 재 원을 기

으로 지원

○ ’10년에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인

증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

- ’11.5월 1일 재 원을 기

으로 지원

○ ’10년에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인증유보(재참여)과정을 거친 후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

- ’11.9월 1일 재 원을 기

으로 지원

○ 선  지  <신설>

-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 ’ 

회계 규 2200.04-159-7(2008. 

11.1) 제9장 제33조( 용

범 )에 따라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계약 액의 100분

의 70을 과하지 않는 범

내 선 지 이 가능하며, 

총 공사비 지 은 의무  

선 율에 따른 선 과 공

정율에 따른 기성 을 지

하도록 되어있음

- 의무  선 율

100억원이상 20%

100억원~20억원 30%

20억원미만 50%

○ 선  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

’ 행정안 부 규 제227호(2009. 

3.13.) 제4장 선   가 지

요령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 액의 100분의 70을 

과하지 않는 범 내 선 지 이 

가능하며, 총 공사비 지 은 선

의무지 율에 따른 선 과 공

정율에 따른 기성 을 지 하도

록 되어있음

- 의무  선 율

100억원이상 30%

100억원~20억원 40%

20억원미만 50%



다. 설치자

○ 시․도지사는 할 시장․

군수․구청장이 보육정보센

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함

<신설>

다. 설치자

○ 시․도지사는 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육정보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함

- 재정 여건 등으로 자체 보육정

보센터 설치가 어려운 시․군․

구의 경우 인근 5개 이내 시․

군․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형 지방보육정보센터

를 설치․운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센터의 치, 운 비용 

분담비율  기타 운 세부기  

등은 시․군․구간의 합의에 따

라 정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시․도지사가 교통 여건 등 

근성, 보육 수요자 수 등을 감

안하여 조정에 의해 결정

○ 종사자의 수

 - 앙보육정보센터는 상근 종

사자 최소 5인 이상

 - 지방보육정보센터는 상근 종

사자 최소 4인 이상

○ 종사자의 수

- 앙보육정보센터는 상근 종사자 

최소 10인 이상

- 지방보육정보센터는 상근 종사자 

최소 4인 이상

  (시도 5인 이상, 시군구 4인 이상)

○ 직종별 종사자의 수  자

격기

○ 직종별 종사자의 자격기

 - 종사자 수 ‘삭제’

 - 직종에 ‘행정원’ 추가

※ ‘ ’

, , 



※ ‘

’ “2011 ” 

p.148 

가. 지원기

- 센터당 국비지원액：100,000

천원( 앙보육정보센터  서

울시는 별도)

∙ 서울시는 국비 20%(40,000

천원), 지방비 80%

가. 지원기

- 센터당 국비지원액：173,000천원

( 앙보육정보센터  서울시는 

별도)

∙서울시는 국비 20%(69,200천원), 

지방비 80%

제16조(추가경정 산)

<신설>

제16조(추가경정 산>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 산이 확

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사항

○ 입 은 상, 내역, 액 

등 용처가 명확해야 하며 시

설운 을 해 쓰여져야 함

<신설>

나. 일반사항

○ 입 은 상, 내역, 액 등 용

처가 명확해야 하며 시설운 을 

해 쓰여져야 함

<삭제>

○ 입 은 상환을 목 으로 하지 

않는 에서 차입 과 그 성격

이 다름

나. 일반사항

<신설>

- 다만, ’10.12.31일 이 에 설립한 

보육시설  시설임 료와 융

기  지불이자(’10.12.31이 에 시

설 증․개축용 등으로 출한 자



)을 합한 액이 10%를 과

하는 경우는 그 과 액을 기타

운 비 5%범 내에서 추가집행

할 수 있음

○ 규모 산이 수반되는 시

설개보수나 차량구입 등을 

해 계획을 수립함 후 정

기  는 보험 등에 가

입하여

○ 규모 산이 수반되는 시설개

보수나 차량구입 등을 해 계획

을 수립한 후 정기  등에 가

입하여

나. 일반사항

○ 법인, 단체, 운 자로부터의 

운 지원 에 한 출

○ 일시 운 차입  상환

나. 일반사항

○ 법인 회계로의 출

○ 일시운 차입

- 차입 은 당해연도 상환을 원칙

으로 함







Ⅰ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 ( 탁운  포함)하는 시설 에서 직장보육

시설을 제외한 시설(법1) 제10조)

○ 상시 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 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 차 없이 직  설치하되, 보육시설 수 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 에 수립(법 제12조)

○ 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 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 ｣ 1 11 ( )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소득층 집지역  농어 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함(법 제12조)

○ 국공립보육시설 탁제 선정 리 권장표 안 참조

1) 이 지침에서 ‘법’이라 함은 ｢ 유아보육법｣을 말하며 ‘시행령’은 ｢ 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 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의미함



○ (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 하는 시설

(법 제10조)

○ (민간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 리법인, 비 리단체 는 개인이 

설치․운 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는 부모 동보육

시설이 아닌 시설(법 제10조)

○ 상시 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제9조)

○ 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 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 ․○○ ․○○ , 

○ 할 시장․군수 는 구청장에게 사 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 ｣ 1 11 ( )

○ 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 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지역 보육수요와 보육시설의 공 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하여 단독 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는 그에 

하는 인근 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집 거주지역에 설치․운

하는 시설(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하여 설치․운

하는 시설 포함)

※ 1/3 

※ , , 

1/4 1/2 

( ‘ ’ )

○ 상시 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 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 직장보육시설은 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 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만, 보육

시설을 사업장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 사고  재난에 비한 시설을 

갖추어 사옥 내 3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 ｣ 1 11 ( )

※ , ｢ ｣ 2 14 “ ” ｢ ｣, ｢

｣ ( )

○ 상시 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보육시설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20 , ｢ ｣ 1 1 ( ) 2 ( )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할 시장․군수 는 구청장에게 사 에 

인가를 신청(법 제13조)

※ ․

○ 법 제14조, 제28조제2항  제39조, 시행령 제20조  제25조,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

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 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 하여야 함

※ ․ ( ) 

○ 사업주 단독 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의 운   수탁 보육 인 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함

○ 의무사업장 여부를 단하기 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 사업장을 기 으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 ․물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  범 를 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함. 한 ‘상시근로자’는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

하여 평균 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는 국가  지자체에도 용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

시설 이용여부 는 정부 보육료 지원여부와 계없이 보육수당을 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을 지

○ 보육수당을 지 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주가 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직장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근로자가  입게 되는 시간 ․경제  비용을 지원하기 한 것임

○ 아동 1인에 하여 보육수당을 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에 하여 조속히 시설을 설치하도록 시․

도지사가 지도하여야 함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 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탁계

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 하도록 지도

○ 필요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한 법｣제21조에 따라 

할 구역 내 지방노동청장 는 지방노동지청장과 조하여 근로감독차원의 

행정지도를 병행

○ 의무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하여 노동부의 지원(고용보험기 에서 설치․

운 비 지원 등)계획을 안내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극 유도하고, 사내

근로복지기 에서 설치․운 비 등을 지원하도록 권장․지도



○ 직장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아에 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차등보육료

지원아동, 만5세아, 장애아 등)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시․도지사는 내 시․도, 시․군․구청내 유휴공간( 는 별도 신축)을 활용

하여 직원자녀를 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직장보육시설은 근로자의 자녀 양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 이 

있으므로 공공기 의 경우 우선 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 하여야 

하며, 보육수당 지 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체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사업장내 는 인근에 유아의 안 을 하는 험시설이 있거나 

보육수요가 부족한 경우)에 한함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부

(재)투자기 , 정부출연기  등에 하여도 단독 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 하도록 극 지도

○ 직장보육시설 탁은 국공립보육시설 탁체 선정 리 표 안을 참조 단, 

사업장의 특성  여건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  등 조정가능

○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의무이행 황을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 에게 보고



정부의 직장보육시설 지원정책(직 지원)

노

동

부

설치비

무상지원
시설 환비

2억원
(공동5억원)

- 소요 액의 60~80% 지원
(우선지원 상기업 80%, 아․장애아
시설 80%)유구비품비

3천만원
(3년단 )

융    자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개․보수
시설 환

7억원
- 상환：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이율： 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융자 상에서 제외

운 비 무상지원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임 지원 

1인당
월 80만원

- 시설장은 매분기말일 기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취사부는 매분기말일 기  보육아동수와 
계없이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월 120만원
~480만원

- 소기업이 설치한 직장보육시설 상
∙ 원 49인 이하：월 120만원
∙ 원 50~99인 이하：월 320만원
∙ 원 100인 이상：월 480만원
 * 매월 말일 기

보건
복지부

(시․군․구)
운 비 무상지원

시간연장 
보육 지원

본 지침 해당 
부분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에 한함

교재⋅교구비 
지원

본 지침 해당 
부분참조

- 공공기  는 고용보험 기 에서 운
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

※ (2110-7317) (051-328-5272～5, www.escac.or.kr)

정부의 직장보육시설 지원정책(간 지원)

부동산 련 세제지원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 을 목 으로 
부동산(토지, 건축물)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면제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소득세 는 법인세 
공제

2012.12.31일까지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신축 는 구입하는 경우, 취득 액의 100분의 
7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

개별소비세 면제
사기 등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교육기자재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보육시설 운 비용
필요경비 인정

보육시설의 운 비를 부동산 소득과 사업소
득의 각 연도별 총 수입 액에 응하는 필요
경비로 인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제23호

※ ․  



○ 개인이 가정 는 그에 하는 곳에 설치․운 하는 시설(법 제10조)

○ 상시 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 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 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 ｣ , ․ ․

○ 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 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

○ 할 시장․군수 는 구청장에게 사 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 ｣ 1 2 , 

※ , 

○ 지역 보육수요와 보육시설의 공 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

되도록 함



○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 하는 시설(법 제10조)

○ 상시 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 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 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할 시장․군수 는 구청장에게 사 에 인가 신청

○ 상시 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부모 동보육시설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 ｢ ｣ 1 11 ( )

※ 20 , 1 1 ( ) 2 ( )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15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 기타 재산 는 노무로 할 수 있음

○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 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지분에 의함

※ 

○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 시설 운 에 한 통상 사무는 시설장이 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 조합원이 최 한 보육과정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 을 달성하도록 

노력

○ 기타 사항은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용



1) 보육에 한 문 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탁체를 선정, 안정 이고 효율 인 

시설 운 으로 보육사업의 문성을 제고하고,

2) 국공립보육시설의 탁과 련한 공통된 기 을 마련, 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국 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탁체 선정의 객 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1) 합리 인 선정기   선정과정의 객  차 운 으로 최 의 운 체 선정

○ 운 체의 수탁능력과 자격을 엄정히 검증하여 심사의 타당성․신뢰성 극 화

○ 선정기 의 객 화로 심사 원의 자의  심사 방지  공정성 확보

○ 선정기   그 차의 표 안을 제시함으로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2) 탁기 과 차  심의 결과의 공개로 공정성  투명성 제고

3) 운 체  시설장 등의 문성  시설 운 능력은 면 실시로 심층검증 

1) 용 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 이거나, 신규로 설립 정인 보육시설 

민간 탁을 하고자 하는 국공립보육시설

2) 선정시기  

○ 신축시설의 신규 탁 경우 개원 정일 6개월 이 , 재 탁의 경우 계약 

만료일 3개월 이  심사결정, 변경 탁은 2개월 이  선정완료

- 탁체를 조기에 선정, 내실있는 로그램 운 과 시설의 효율  리 도모

-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로그램 운 이 필요한 경우, 설계단계에서 탁체 

선정가능



3) 선정방법  결과공개

○ 신규 탁  변경 탁은 반드시 공개경쟁으로 하고 재 탁은 보육정책 원

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 탁 련 일체의 차  방법 공개

○ 탁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 심의결과는 공개

4) 탁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과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을 참조하여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시설의 일

되고 안정  운 을 하여 가  탁기간은 3년 이상을 권고함 

5) 운 체(법인․단체․개인)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단체 는 개인

- 시설규모 등을 감안, 보육시설 운 경험 법인․단체로 제한 가능

○ 운 체의 시설장은 ｢ 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 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로 함



6) 운 조건

○ 신규  변경 탁, 재 탁 심사시 ｢ 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 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아동 보육)  2개 이상 실시를 제로 함

- 취약보육을 2개이상 실시하지 못할 경우,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후 그 용여부를 보육정책 원회에서 결정

7) 선정심사 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육정책 원회에서 원칙 으로 심사

○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지방보육정책 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합한 다른 원회가 있으며, 그 원회의 원이 보육정책 원회의 자격을 

갖춘 경우 심사가능(｢ 유아보육법｣제6조 참조)

8) 심사원칙

○ 심사기 은 권장 표 안을 참조하되 보육정책 원회에서 조정가능

- 심사기 은 보건복지부의 표 안으로 지역의 보육여건  시설 특수성 

등을 감안, 보육정책 원회에서 심사항목, 배 , 동 처리 등 검토 후 

조정가능

○ 신청 운 체와 특수한 계(배우자, 친족, 이해 계인 등)에 있는 자는 원 

제척, 심의의 공정을 기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원의 기피신청 가능

( 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 원의 제척․기피․회피) 참고)

○ 심사는 집합심사를 하되, 보육정책 원회의 확인이 필요할시 장확인 실시

○ 심사결과, 신청 운 체가 모두 부 격으로 정될 경우에는 보육정책 원회

에서 탁체 재모집 결정

1) 탁체(신규․변경) 선정 

○ 선정시기 

- 신축은 개원 정일 6개월이 , 기존시설은 계약만료일 2개월이



○ 탁체 모집

- 공고：일간지 는 시․군․구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보육정보센터, 보육

통합정보시스템 는 아이사랑포털 등 련기 에 게재하여 공개모집

- 기간：공고일로부터 수마감까지 20일 이상

- 공고사항

○ 사업설명회 개최

- 개최시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 주요내용：시설개요, 탁시설 업무, 탁 차 등 설명

- 장설명：필요시

○ 신청서  심사자료 수 

- 수기간： 수 개시일로부터 7일 이상

- 제출서류 



○ 심사기 ： 탁체(신규․변경) 선정 리 표 안

○ 심사결정

- 개별 원 수의 최고․최 수는 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  이상의 

최다 득 을 받은 운 체로 결정

- 결과 수가 동 이 나온 경우에는 시설장의 문성, 지역사회 기여도, 보육 

시설 운 계획 고득 자 순으로 결정

- 심사결과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 공개를 원칙

- 탁계약은 계약내용에 한 공증  이행보증보험(어린이집안 공제회 보증공제 

포함) 가입을 의무화

2) 재 탁 심사

○ 심사시기：계약만료일 3개월이

○ 재 탁 신청서  심사자료 수 

- 제출서류 



○ 심사기 ：재 탁 선정 리 표 안

○ 심사결정

- 보육정책 원회에서 심사결과 70  미만일 경우 부 격 처리

- 운 체의 재 탁 부 격 처리시, 변경 탁(공개경쟁)으로 추진

-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 공개 원칙

- 탁계약은 계약내용에 한 공증  이행보증보험(어린이집안 공제회 보증

공제 포함) 가입을 의무화

○ 국공립보육시설 탁업무 수행시 ｢ 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등 련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련 조례와 함께 동 권장 표 안을 참조

○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 의 국공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  탁시,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심의가능.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지방보육정책 원회의 탁심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원으로 구성된 심사 원회에 의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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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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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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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

∙ 원별 배  결과, 최고․최  수를 제외한 평균 수가 가장 높은 운 체를 탁선정함. 단, 평균

수는 소수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  이상으로함

∙ 동 자인 경우 심사항목  시설장의 문성, 지역사회 기여도, 보육시설 운 계획 고득 자 순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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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 탁 심사결과 70  미만일 경우, 부 격 처리하고 변경 탁(공개경쟁) 추진



․

운 체의 공신력 - 10

① 운 체의 도덕 ㆍ법  건 성 

- 운 체에 한 법령 반  지도 검 시 지 사항  민원발생에 한 

사후처리 실태

∙ 보육시설 운 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 검시 지 사항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는 신청자의 운 목 이 

시설을 운 하기에 우수한 경우 ······················································( 10 )

∙ 보육시설 운 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 검시 지 사항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는 신청자의 운 목 이 시설을 운 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 보육시설 운 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 검시 지 사항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는 신청자의 운 목 이 시설을 운

하기에 미흡한 경우 ·············································································( 6 )

운 체의 시설 운 실  - 10

① 운 체의 복지  보육 련 사업 운  실  

- 탁신청서 상의 내용  복지  보육 련 사업운  실 이 우수한 경우 ···· ( 5 )

- 탁신청서 상의 내용  복지  보육 련 사업운  실 이 보통인 경우 ··· ( 4 )

- 탁신청서 상의 내용  복지  보육 련 사업운  실 이 미흡한 경우 ···· ( 3 )

② 운 체의 복지  보육 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 체의 복지  보육 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 5 )

- 운 체의 복지  보육 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 4 )

- 운 체의 복지  보육 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 3 )



운 체․시설장(내정자)의 문성 - 35

① 평가인증 참여 여부(보육시설 평가인증서 확인)

시설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가인증 신청하여 참여하고 심의 통과여부

- 참여하여 통과 ·························································································( 10 )

- 참여( ) ·····································································································( 8 )

- 미참여 ·········································································································( 6 )

②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 10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 ······························( 8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 6 )

③ 보육 련 표창 는 연구실 (학 논문 제외)  보육 련 공모사업 수상 실  

- 보육 련 표창 는 연구실   보육 련 공모사업 수상 실 이

우수한 경우 ······························································································( 5 )

- 보육 련 표창 는 연구실   보육 련 공모사업 수상 실 이

보통인 경우 ································································································( 4 )

- 보육 련 표창 는 연구실   보육 련 공모사업 수상 실 이

없는 경우 ···································································································( 3 )

④ 시설장(내정자)의 보육시설 운 의 문성과 운  의지

- 보육시설 운 에 한 문지식, 열의  태도, 향후 발  계획이

우수한 경우 ·····························································································( 10 )

- 보육시설 운 에 한 문지식, 열의  태도, 향후 발  계획이

보통인 경우 ································································································( 8 )

- 보육시설 운 에 한 문지식, 열의  태도, 향후 발  계획이

미흡한 경우 ································································································( 6 )



보육시설 운 계획 - 40

① 보육사업 계획: 표 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  계획 등

- 계획된 로그램의 참신성, 문성, 주민호응성, 문성, 실행가능성,

지역 합성이 우수한 경우 ·····································································( 20 )

- 계획된 로그램의 참신성, 문성, 주민호응성, 문성, 실행가능성,

지역 합성이 보통인 경우 ·····································································( 16 )

- 계획된 로그램의 참신성, 문성, 주민호응성, 문성, 실행가능성,

지역 합성이 미흡한 경우 ·····································································( 12 )

② 보육시설 운   리에 한 계획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 ：교육, 양, 안 , 부모에 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운   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 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10 )

- 운   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 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8 )

- 운   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 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6 )

③ 산을 정하게 편성하 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한 산이 보육시설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 10 )

- 세입․세출에 한 산이 보육시설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 8 )

- 세입․세출에 한 산이 보육시설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6 )

재정능력 - 5

① 운 체의 자산  부채 황

<법인의 경우>

∙ 운 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 5 )

∙ 운 체의 자산이 3억이상~5억미만인 경우 ······································( 4 )

∙ 운 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 3 )



<단체․개인의 경우>

∙ 운 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 5 )

∙ 운 체의 자산이 1억이상~2억미만인 경우 ······································( 4 )

∙ 운 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 3 )

※ 50% , ․ ․

※ , 



운 체의 공신력 - 10

① 운 체의 도덕 ․법  건 성 

- 운 체에 한 법령 반  지도 검 시 지 사항  민원발생에 한 

사후처리 실태 등

∙ 지도 검시 지 사항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우수하게 처리

하고, 탁시 체결한 약정사항 이행정도가 우수한 경우 ·············· ( 10 )

∙ 지도 검시 지 사항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보통으로 처리하고, 

탁시 체결한 약정사항 이행정도가 보통인 경우 ···························( 8 )

∙ 지도 검시 지 사항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미흡하게 처리하고, 

탁시 체결한 약정사항 이행정도가 미흡한 경우 ···························( 6 )

운 체의 시설 운   사업 실  - 30

① 시설운  리 

시설 리  종사자 리, 시설운 원회 운 실 , 보육시설운 에 한 

자체평가여부, 입소우선순  수 여부, 지역사회와의 조체제 유지 정도 등

-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  리 실 이 우수한 경우 ··········( 10~9 )

-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  리 실 이 보통인 경우 ·········· (  8~7 )

-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  리 실 이 미흡한 경우 ·········· (  6~4 )

※ ： ( 3 )

※ ： ( 2 ) 



② 보육사업계획의 이행여부

- 보육사업 계획 비 이행 실 이 우수한 경우 ································( 10~9 )

- 보육사업 계획 비 이행 실 이 보통인 경우 ································(  8~7 )

- 보육사업 계획 비 이행 실 이 미흡한 경우 ································(  6~4 )

③ 회계 리의 정성

- 산․결산이 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회계 리가

우수한 경우 ·························································································(10~9 )

- 산․결산이 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회계 리가

보통인 경우 ·························································································( 8~7 )

- 산․결산이 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회계 리가

미흡한 경우 ·······················································································  ( 6~4 )

운 체 표  시설장의 문성 - 30

① 평가인증 참여 여부

시설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가인증 신청하여 참여하고 심의 통과 여부

- 참여하여 통과 ·························································································( 10 )

- 참여( ) ·····································································································( 8 )

- 미참여 ·········································································································( 6 )

②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 10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 ····························( 8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 6 )

※ ： 100%, ( 21 ) 70%

③ 보육 련 표창 는 연구실 (학 논문 제외)  보육 련 공모사업 수상 

실  

- 보육 련 표창 는 연구실   보육 련 공모사업 수상 실 이

우수한 경우 ······························································································( 5 )

- 보육 련 표창 는 연구실   보육 련 공모사업 수상 실 이

보통인 경우 ································································································( 4 )



- 보육 련 표창 는 연구실   보육 련 공모사업 수상 실 이

없는 경우 ···································································································( 3 )

④ 시설장(내정자)의 보육시설 운 의 문성과 운  의지 능력 

- 보육시설 운 에 한 문지식, 열의  태도, 향후 발  계획이

우수한 경우 ·······························································································( 5 )

- 보육시설 운 에 한 문지식, 열의  태도, 향후 발  계획이

보통인 경우 ·······························································································( 4 )

- 보육시설 운 에 한 문지식, 열의  태도, 향후 발  계획이

미흡한 경우 ·······························································································( 3 )

보육시설 운 계획 - 25

① 보육사업 계획：표 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련한 활동계획, 취약보육운  계획  

- 계획된 로그램의 참신성․ 문성․주민호응성․ 문성․실행가능성․

지역 합성이 우수한 경우 ·····································································( 10 )

- 계획된 로그램의 참신성․ 문성․주민호응성․ 문성․실행가능성․

지역 합성이 보통인 경우 ·······································································( 8 )

- 계획된 로그램의 참신성․ 문성․주민호응성․ 문성․실행가능성․

지역 합성이 미흡한 경우 ·······································································( 6 )

② 보육시설 운   리에 한 계획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 : 교육, 양, 안 , 부모에 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운   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 문성․

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10 )

- 운   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 문성․

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8 )

- 운   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 문성․

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6 )



③ 산을 정하게 편성하 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한 산이 보육시설에 정하게 편성된 경우 ·············( 5 )

- 세입․세출에 한 산이 보육시설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4 )

- 세입․세출에 한 산이 보육시설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3 )

재정능력 - 5

① 운 체의 자산  부채 황

<법인의 경우>

∙ 운 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 5 )

∙ 운 체의 자산이 3억이상~5억미만인 경우 ·········································( 4 )

∙ 운 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 3 )

<단체․개인의 경우>

∙ 운 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 5 )

∙ 운 체의 자산이 1억이상~2억미만인 경우 ·········································( 4 )

∙ 운 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 3 )

※ 50% , ․ ․

※ , 



제정 2006ㆍ4ㆍ10  조례 제182호

 ① 지자체장은 보육시설을 탁 운 하고자 할 경우 사회복지

사업을 목 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 리

법인과 단체 는 법에 의한 보육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탁하여 운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  보육시설을 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탁운 , 취소, 해지 등에 한 심의는 

보육정책 원회에서 수행한다.

 ① 지자체장은 수탁자와 탁기간, 리책임  기타 운 상 필요한 

사항에 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한 같다 

  ② 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 련사업 운 실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 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탁 할 수 있다.

 ① 수탁자와 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운 함에 있어 

계법령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지자체장의 지시사항을 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시설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   

종사자를 리함에 있어 계법령을 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와 시설장은 매년 산  결산보고 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자

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탁계약이 취소되거나 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의 

장비  비품을 지자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유아의 안 사고에 

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한 같다.

 ① 지자체장은 탁기간 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을 때에는 보육정책 원회의 심의를 거쳐 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 의 사실을 신고하여 탁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 할 의사가 없거나 운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와 제20조의 행 지사항을 반하 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탁 해지 된 날부터 5년간 

시립보육시설의 수탁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다만, 제2호는 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표자는 타법인 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 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 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17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에 서면으로 지자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해당행 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  외사용

2. 재산의 처분행

3. 제3자에 하여 재산의 임  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



지자체장은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시의 할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탁할 수 없다.

 ① 지자체장은 수탁자  시설장의 시설운  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법 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하여 문서로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고의 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부 시설을 멸실 는 

훼손하 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신규(변경)인가

설치  상담 상담 조

     

신청서 작성        수

↓ 

검토  장 확인

↓

결       재

↓

 
인가증 작성

(변경사항 기재)

 교 부   

 ○ 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할

하는 시장․군수 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13조)

 ○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는 설치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육

수요 등 지역여건  보육시설 설치 기 에 하여 할 시장·군수 는 구청장

에게 사 에 설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조의 2)

 ○ 보육시설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육시설 인가신청서를 할 시장․

군수 는 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5조제1항)



 ○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2)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경비의 지   변제능력에 한 서류”는 보육시설을 설치․운 하고자 하는 자의 

‘자산  부채 황’, 보육시설 운 에 따른 연간 경상보조  수입 총액과 

보육료 수입(보호자 부담 보육료 수입은 제외)을 기 으로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한 증명서류(보증기간 1년 이상)

 - 유아의 안 과 보육시설의 안정 인 운 을 해 건축물 장등본을 보육  

시설 인가 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 장등본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보육시설 설치․운 하는 자가 됨

 ○ 보육시설을 설치․운  인 자가 인가받은 사항  요사항(시설의 종류․   

명칭․ 표자․소재지․정원․시설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육시설 변경

인가 신청서를 사 에 제출(시행규칙 제5조제4항)

※ 7 , 

 ○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 각호3)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2) 1. 법인의 정   출연  등에 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는 규약(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임 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시설의 구조별 면 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설비 목록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 계획서(운 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   변제 능력에 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 기사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안 검확인서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

항  ｢액화석유가스의 안 리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증명서

11.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

사성 서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3)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변경되는 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   변제 능력에 한 서류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

  ⅰ) “ ” ( 5 4 2 ) , 

(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사 에 상담을 요청

하는 경우, 할 지역의 보육수요, 보육시설 입지조건  설치기  등에 하여 

사  고지하는 등 극 조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조의2)

○보육시설의 인가 련 법령 수여부 확인

- 유아보육법령  건축 계 법령, 소방 계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한 법률｣, ｢장애인차별 지법｣, ｢어린이놀이시설 안

리법｣, ｢다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리법｣, ｢환경보건법｣등 보육

시설 인가 련 법령  인가 차를 고지하고, 법령 수여부를 확인 후 인가함

4.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시설  재산에 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보육 유아에 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보육시설인가증

8. 임 차계약서( 표자 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보육시설운 계획서(운 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표자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표자 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

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 기사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안 검확인서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액화석유가스의 안 리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

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2.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

사성 서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표자 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보육시설의 입지 련 사항

- 시행규칙 〔별표 1〕 3-가-마)  “사)”의 규정에 의한 옥외놀이터  비상

재해 비시설 설치

- 건축물의 일부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보육시설을 설치  

하여, ’05.1.30.부터 표자․정원(증원)․소재지․종류의 변경 등이 제한

- 시행규칙 〔별표1〕의 보육시설 입지조건  험시설

○경비의 지   변제능력에 한 서류

- 보육시설을 설치․운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   변제

능력”에 한 서류를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고지함(시행규칙 

제5조제1항)

- “경비의 지   변제능력”이란 국가  지자체가 지 한 부담 ․보조  등의  

반환에 필요한 경제  능력 등을 의미함

- 보육시설을 설치․운 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자 명의의 ‘자산  부채 황’,  

‘보육시설 운 계획서’의 연간 경상보조 수입총액과 보육료 수입(보호자 부담 

보육료 수입은 제외)에 해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한 증명서류

○ 보육계획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시설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고 지역 주민의 보육에 

한 요구를 반 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 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  계획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시 이를 단기 으로 활용할 수 있음(법 제

11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5조)

- 보육계획은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보육시설의 설치  수 에 한 사항, 보육

시설 종사자에 한 사항, 보육시설의 운   평가에 한 사항, 보육비용에 

한 사항, 그 밖에 유아 보육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계획 수립 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

(법 제12조)  취약보육 활성화를 한 시책(법 제26조)을 포함하여야 함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수  이상의 보육시설이 균형있게 배치

되도록 보육시설 평가인증 목표율을 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 보육시설의 수 황을 분석

하여 보육계획에 반 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이 난립하거나, 보육시설의 질  

수 이 낮은 지역에 하여는 이를 인가 시 단기 으로 활용할 수 있음 

* ) 

-   ‘ ’

- ․ , 

-  보육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2월말 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

○ 보육계획  보육시설수 계획에 의한 인가 제한 지

- 국공립보육시설,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장애아 담  

보육시설, 부모 동보육시설의 경우

- 인가제한 기 일 이 에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하여 보육시설 설치  상담을 

하고, 상담 시 설정한 유효기간 이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  상담의 

유효기간은 지자체에서 설정)

○ 인가 제한 시 주의사항 

- 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보육시설의 설치․

운 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 ) 

- 신규 인가를 제한하면서 보육시설의 종류를 선별하여 신규 인가를 허용하는 것은 

법  형평성에 어 날 수 있음

* ) ․

* ) ·



- 신규인가 제한 권역에서 객  근거없이 기존 보육시설의 정원 증원을 허용하

거나, 임의로 규모 기 을 정하여 증원을 허용

- 보육시설 간 거리 제한 는 공동주택 세 수를 기 으로 인가를 제한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에 한 합리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기

하여야 함

*

- 법  근거 없이 건물의 용도 등을 이유로 인가를 허용하는 사항 

*

○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 보육시설의 표자․시설장․종류 변경 시, 장 확인 후 인가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 건축물 장등본, 시설의 평면도, 임 차

계약서(임 시설)를 확인할 수 있음

- 비용 는 보조  환수 상인 보육시설의 표자가 변경을 신청한 경우,   

보조  환수 후 표자 변경 허용

- 법 제45조제1항에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시설폐쇄, 운 정지)의 

효과는 보육시설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됨. 따라서 행정재제처분 차가 진행 이

거나 처분이후 표자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반 내용  행정제재처분의 

승계효과에 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운 자  양수인 등에게 사  고지한 후 

변경 인가  

○ 설치기 에 한 경과조치

- 5년 이내(2010. 1. 29일까지) 행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설치기   

｢보육시설의 구조  설비기 ｣을 갖추어야 함

- 다만, 면 기 은 종  규정(보육시설 면 은 유아 1인당 3.63m
2
, 보육실 

면 은 3세미만 2.64m
2
․3세이상 1.98m

2
)을 용



- 한, 2층 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에 하여는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을 용하지 아니함

※ , ( 1 ) 4 ( ) 2010. 1. 30

 

○ 변경인가시 유의사항

①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② 표자․종류․소재지 는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  인가를 신청할 경우 종 기 이 아닌 행 유아보육법령의 기 (설치

기 , 종사자 배치기  등)을 용



○ 보육시설 정원은 보육시설 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실내) 면  보육실 면

옥외놀이터  체놀이터(정원 50인 이상) 면 을 기 으로 산정한 후 

각 면 산정 인원  가장 은 수를 정원으로 책정함

  ※ 

 1 5 1 20 , 

① 보육시설 용면  산정방법

- 아동보육과 직간  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내공간을 기 으로 산정

∙ 산정 상：기본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기타 시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등), 

정원 50인 미만 시설의 옥외  옥내놀이터, 보육시설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복도·계단 등)

∙ 산정 제외：기본시설(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 지하층  

조리실로 인정받은 면 을 제외한 나머지 면 ), 기타시설(종사자 

휴게실, 농산어  등에 설치하는 기숙시설), 정원 50인 이상 시설의 

옥외  옥내놀이터, 타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

복도․계단 등)



② 보육실 면  산정방법

- 보육실은 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을 기 으로 산정

∙ 산정 상：보육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 산정 제외：보육시설에서 보육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

③ 놀이터 면  산정방법

- 정원 50인 이상 시설의 경우 해당하며, 옥외놀이터  체놀이터 등 

인정받은 놀이터 면 을 기 으로 산정

- 산정 상：설치된 옥외놀이터·실내놀이터  인정받은 인근놀이터

- 산정 제외：인정받지 못한 놀이터

○ 면 산정은 신청면 을 건축물 장, 건물등기부 등본, 평면도 등과 

조하여 면  인정(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벽체 심을 

기 으로 면  산정)하되 보육과 계없는(가구 등)시설물은 인가 청

에서 장확인을 통해 면 에서 제외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시설은 보육수요․보건․ 생․ 수․안 ․교통 ·

환경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 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유아의 신체 ․사회  안 에 험하다고 단되는 시설(폐기물

처리시설, 유흥업소, 염병원 등) 인근에 보육시설이 입지하지 않도록 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험시설 한 보육시설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함

○ 보육시설은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 보육시설의 범 는 건물뿐만 아니라 용 부수공간(놀이터․주차장)을 포함

하며, 험시설의 범 는 그 충 ․ 장설비 등의 시설물만이 아닌 이들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포함함

- 따라서 험시설과 보육시설간의 이격거리 산정은 각각의 장소  경계가 

되는 양 건물의 부지경계선을 기 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 , 

- 부지경계선에 담( 는 벽)을 설치한 경우, 부지경계선과 담( 는 벽)  

최단거리를 기 으로 함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부서와 건축  기타 부서 간 긴 한 조체계를 

구축 하여, 보육시설의 인가 는 험시설의 신축을 한 건축 허가 시 보육

시설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보육시설의 건물구조  보육실․화장실․놀이기구 등이 유아의 안 과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계․시공되어 있는지 확인

※ ( 1)： , , , , ( 50 ), , 

( 2 )

○ 보육실은 건축물의 사실상 1층에 설치하며, 당해 보육시설이 사실상 1층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 으로 함

※ 4 100 80 , 

1  1 . 

1 2 1

- 건물 체가 보육시설인 경우  사업장(사옥) 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층  3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1

- 건물 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체(지하층 포함)가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보육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보육시설로 용되어야 함

※ ｢ ｣ 2 13 “ ”

○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 이 인정하는 경우, 2층  3층

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장 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① 300세  이상의 주택단지가 모두 필로티 구조의 아 트일 경우 2층에 

가정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비상시 양방향 피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비상계단 등을 설치

② 2005. 1. 29 이 에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 제55조 제4항에 

따라, 500세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2층, 3층 는 2층과3층에 설치된 

보육시설이 표자 변경시 면 기 은 종  기 을 용할 수 있음



○ 조리실은 1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 지하 

1층(사실상의 1층 아래층)에도 설치를 허용하나, 유아들의 식사를 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식품 생법에 의하여 집단 식소로 신고한 경우

- 아래와 같이 조리실 면  이상의 선큰(Sunken)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1. 선큰의 면 은 조경면 을 포함하며, 안목치수로 산출된 것으로 한다.

2. 조리실이 설치되는 지하층에는 선큰으로 직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출입구의 유효폭은 최소 0.9m 이상이어야 한다.

3. 선큰에는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화장실은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 한 공간에 설치하며(층간 설치 지양),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 한 공간에 설치(건물외부 설치 불가)

※  10～15 1

○ 시설규모에 따라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놀이터 등 설치 가능

※ 

- 종사자 휴게실은 설치 가능

- 종사자 기숙시설은 농산어  등과 같이 교사 등 종사자 수 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 으로 인정

’



○ 정원 50인 이상의 보육시설은 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규모별 면 기 은 달리 용할 수 있음<놀이터  

면 기  참조>

① 보육시설 자체부지가 있는 경우,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② 신축, 증․개축, 소재지변경으로 면  확보가 가능한 경우, 옥외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③ 보육시설의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에 있는층)에는 놀이터 설치 불가

(시행규칙 별표1)

○ 놀이터는｢ 유아보육법｣,｢어린이놀이시설 안 리법｣,｢품질경   공산품

안 리법｣, ｢환경보건법｣등에서 정한 기 을 수하여 설치함 

○ 놀이기구의 종류  설치기 ：“마) 놀이기구 설치기 ” 참조 

○ 보육시설의 2층 이상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 재해 비시설 설치：세부기  참조 

○ 실내놀이터를 제외하고, 놀이터의 바닥은 모래밭, 천연  인공 잔디, 고무

매트, 폐타이어 블록으로 설치하여야 함 



○ 놀이터의 면 은 가. 놀이터 설치의 기본원칙에 따라 설치한 바닥 면 에 한하여 

인정하며, 고정식 놀이기구가 설치된 부분에 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

리법｣의 설치검사로 인정받은 면 을 인정함

○ 놀이터 면  기 (산출 면 의 소수  이하는 사)

 50인∼99인 정원×45%×3.5㎡
각 정원의 45%를 기 으로 1인당 3.5㎡이

상으로 놀이터를 설치함

100인∼129인 100명×45%×3.5㎡ 45명 기

130인∼159인 130명×40%×3.5㎡ 52명 기

160인∼199인 160명×40%×3.5㎡ 64명 기

200인∼249인 200명×35%×3.5㎡ 70명 기

250인∼300인 250명×35%×3.5㎡ 87명 기

※ 12

※ 12 ( ： 51 12 3

75㎡( = 48 × 0.45 × 3.5))

○ 옥외놀이터：보육시설의 자체부지에 부속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 옥내놀이터：보육시설 건물 내부의 실내·외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① 실내놀이터：보육시설 내부의 방(이에 하는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② 옥내 간놀이터：보육시설의 간층의 실외공간을 활용한 놀이터

※ ( , ) 

③ 옥상놀이터：보육시설의 최상층 바닥면 공간에 설치하는 놀이터

○ 인근놀이터：보육시설과 인 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 ： >

※ TYPE-A： ( )

※ TYPE-BㆍC：

< ： >

○ 체놀이터 인정기  

- 업무용시설 집지역 등 일정 지역 체가 옥외놀이터 부지 확보가 어려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  허용

① 놀이터 부지가 있는 경우  건물을 신축, 증․개축하는 경우, 반드시 

옥외놀이터 는 체놀이터로 옥내놀이터 설치(부지가 있음에도 체놀

이터 사용은 법 취지상 불허)

② 지역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근놀이터 인정

③ 체놀이터 종류：옥내놀이터  인근놀이터



- 인가경합 지역 는 정원증원의 경우, 옥외놀이터( 부 는 일부)  옥내놀이터를 

설치한 시설에 하여 우선 인가

- 옥외놀이터 부지가 부족한 경우, 체놀이터의 면 을 합산하여 인가 

① 옥외놀이터 부지가 놀이터 면 기 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면 은 

옥내놀이터 는 인근놀이터의 면 을 합산하여 인가

② 합산되는 놀이터는 최소 1개 반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면 을 확보

하고, 1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1개 반 이상이 동시에 사용하도록 설치함

③ 옥외놀이터에 체하여 설치하는 옥내놀이터의 면 은 유아 1인당 4.29㎡를 

기 으로 산정하는 보육시설 면 에서 제외함

○ 옥내 놀이터(실내·옥내 간·옥상놀이터)의 설치기

- 공통 기   

①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놀이터 주변에는 소음, 분진, 폭발, 화재 등의 

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치할 수 없음

② 건물 내부를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놀이터 포함)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로 설치 

※ ( ) , 

, 

③ 옥내놀이터까지 계단으로 이동하는 경우, 아동용 손잡이 일을 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기타 안 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  

※ 10㎝ , 15㎝ 

- 실내놀이터 세부기

① 실내놀이터는 놀이터 용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조명․채 ․환기․  

온습도가 정하여야 함

② 보육시설 2층과 3층의 실내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비상계단 는 미끄럼 를 

비상재해 비시설 설치기 에 의거 설치



③ 보육시설 4층 이상의 실내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비상계단을 비상재해 

비시설 설치기 에 의거 설치

※  50m 

.

- 옥내 간놀이터 세부기

① 유아의 안 을 하여 보호난간(이하 난간)  기타 안 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② 난간은 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로구조 지)로, 최소 

1.5m∼1.8m의 높이로, 부식, 손 등의 험이 없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안치수는 80㎜ 이하로 설치

③ 실내놀이터와 동일한 비상재해 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④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건물이 내화구조이고, 건물의 벽 는 벽에 해당하는 

4면의 1/2 이상이 외기와 직  하며, 놀이터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소방차의 근이 용이하고, 구조가능한 창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비상

재해 비시설을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옥상놀이터 세부기

①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건물의 최상층의 바닥면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유아의 안 을 하여 보호난간  기타 안 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  

하여야 함

② 보호난간은 최소 1.5m∼1.8m의 높이로 설치하되,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m까지는 콘크리트 는 조 (벽돌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옥내 간놀이터 설치기  용함

③ 옥상에는 고정식 놀이기구의 설치할 수 없음 (설치된 경우 즉시 철거)

④ 빗물 등의 배수, 생 리가 잘되도록 설치하며, 그늘막 설치를 권장함



○ 인근놀이터 인정기

- 당해 보육시설의 표자 명의의 소유 는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옥외 놀이터 

는 ｢어린이놀이시설 안 리법｣의 리 상인 공용놀이터에 한함 

 ※ 

 ※ 

- 유아용 놀이기구가 모두 설치된 경우에 체놀이터로 인가

- 따라서 인근놀이터가 일정연령 이상의 아동이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를 설치

하 다면, 아용으로 합한 놀이기구를 구비한 옥내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 , ,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인근놀이터 리주체의 사용승낙서를 제출 받아 

동일시간 의 놀이터 이용 아동수를 확인 후 인가 

※ 

- 지자체에서 리하는 공용놀이터의 경우, 사용승낙서 는 사용 승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 후 인가

※ , 

※ , 

‘ ’ ‘ ’

- 인근놀이터는 자체 옥외놀이터에 하여 사용하므로, 보육시설부터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에 치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근놀이터는 이동 간 교통사고의 험이 없고, 왕복 2차선(편도 1차선)이내의 

도로를 횡단보도를 건  이용 가능하여야 함

※ ｢ ｣ 2 4 ： ( ), 

- 다만, 보육시설에 비해 보육수요가 많은 등 지역  특수성에 따라 기 을 달리 

용할 필요가 있는 시․군․구는 지방보육정책 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 으로 

별도기 을 정할 수 있음

※ ： → , 100m → 200m 



○ 놀이기구 설치의 기본 원칙

- 보육시설의 놀이기구  어린이용품은 ｢ 유아보육법｣  ｢어린이놀이시설 

안 리법｣, ｢품질경   공산품안 리법｣,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 에 

합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여야 함

- 놀이기구는 아용과 유아용 는 상 연령별로 설치하여야 함

- 놀이터에 근육활동놀이기구 1종 이상 포함,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 인가함

- 옥외놀이터에는 고정식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어린이

놀이시설 안 리법｣에서 정한 설치검사 후 고정식 놀이기구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이동식 놀이기구로 체할 수 없음 

- 옥상놀이터에는 고정식 놀이기구 설치를 함

○ 놀이기구 종류

- (고정식) 근육활동놀이기구

① 유아의 근육 발달을 한 놀이기구 

② 그네, 미끄럼틀, 정 집, 회 놀이기구, 공 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건 는기구, 는 이를 2가지 이상 결합한 조합놀이  등

③ 조합놀이 는 놀이기구 1종 설치로 간주하며, 아동 안 을 하여 아용과 

유아용으로 각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타 고정식 근육활동놀이기구로 인정할만한 놀이기구

- (이동식) 근육활동놀이기구

① 유아의 근육 발달을 한 놀이기구  이동 가능하거나 실내용으로 

제작한 놀이기구

② 놀이집, 빤지와 안  사다리, 삼각 , 틀, 평균 , 핑 바운서, 구르기용 

매트, 헌 타이어, 형 블록류, 이동식 농구  등

③ 기타 이동식 근육활동놀이기구로 인정할만한 놀이기구



- 모래놀이기구 

① 유아의 감각  정서발달 등을 한 모래놀이기구

② 모래밭과 모래놀이  등이 포함됨

※ ( )： ( ), , , ( ,     

, ) 

- 놀이터 종류에 따른 놀이기구 설치 기

옥외놀이터 ○ △ ○

체

놀이터

실내놀이터 △ ○ ○

옥내 간놀이터 △ ○ ○

옥상놀이터 × ○ ○

인근놀이터 ○ × ○

※ (○), (×), (△)

○ ｢어린이놀이시설 안 리법｣(’08.1.26 시행)에 따라 기존시설은 ’12.1.26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유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인가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 기 을 용함

※ ｢ ｣：

, ( )

○ 표자 명의의 소유 는 임차한 토지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 

에서, 보육시설의 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필한 후 인가

○ 신규 인가, 소재지 변경, 정원(증원)변경 시설에서 표자 명의의 소유 는 

임차한 토지에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놀이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통과’한 시설에 한하여 인가

※ ․ , 

, 

○ ｢어린이놀이시설 안 리법｣시행과 련, 행정안 부에서 정한 검사일정에   

따라 인가 청에서 설치검사 상을 지정하고 검사를 명한 경우

  ※ ’08 ∼’12 1/4



○ ‘보육시설 내부의 마감재료’에 한 세부 인 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 에 한 규칙｣ 제24조 규정을 용(건축

부서 담당)

○ ‘방염’에 한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안 리에 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함(소방 서 담당)

○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 리기 ’에 한 세부 인 사항은｢환경보건법｣제23조

제5항, 제29조, 제33조제1항,｢환경보건법 시행령｣제22조제1호, 제22조제2호,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함(건축부서, 환경부서 담당)



○ 비상시 양방향 피가 가능하여야 함

- 양방향 피를 하여 주출입구 외에 안 한 지상과 바로 연결되는 비상구 

는 출구(이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 출구는 비상구 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등의 개구부로서 규격은 

유효폭 0.75m이상, 유효높이 1.75m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통유리 설치시 

비상구 규격에 맞고, 에 비상망치 구비시 출구로 인정)

- 출구의 하단은 안 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내여야 하며, 건물 외부의 

도로 는 지 등에 안 하게 직  연결되어야 함

- 출구는 보육시설 주출입구의 반 방향 는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이상 이격

하여야 함(아래 그림 참조)

- 출구까지의 경로 상에는 주방 등 화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출구 근 

 개방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치할 수 없음

- ’09.7.3.이 에 1층에 설치된 보육시설이나 보육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종 의 규정에 따름( 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124호 제3조제2항, 

2009.7.3)



( ) , 10m

, 

, 

, 1/2( 5m)

( )

○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피가 가능하여야 함

- 양방향 피를 하여 주 계단 외에 각 층별로 건물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비상계단 는 미끄럼 를 당해 건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함

- 다만, 건물 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내부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거나, 주계단  외에 피난층 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비상계단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 34 2 ： 3

200㎡

 ※ ：

 ※ ：



- 한 ｢소방시설설치유지  안 거리에 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스 링

클러(간이형 스 링클러 포함)가 건물 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되고, 피난기구의 

화재안 기 (NFSC)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비상 계단  미끄럼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비상계단, 미끄럼  설치 공통기 (이하 비상계단 등)  

① 비상계단 등은 주출입구 반 방향 는 일정한 거리(출구가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 이상 이격)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며(앞 그림 참조), 보육실로부터의  

비상계단 등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50m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② 비상계단 등은 그 기 은 피를 필요로 하는 층에, 그 종 은 보육시설  

외부의 안 한 지상에 고정 으로 설치하여야 함(고정식 원칙)

③ 비상계단 등은 사용자의 하 을 고려하여 튼튼한 기 에 기둥과 지지 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조기둥을 설치하여야 함

④ 비상계단 등으로 통하는 출구와 비상계단 등까지의 사이에 단차가 있는 경우, 

안 하게 근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⑤ 비상계단 등에 진입하는 출구가 건물 출입문(비상구)인 경우, 출입문은   

피방향으로 열리도록 함

⑤ 비상계단 등에 진입하기 한 출구가 창문 등의 개구부인 경우

∙ 출구는 건물 바닥으로부터 1m 이내여야 함. 출구와 건물 바닥과의 높이

차가 50㎝ 이상인 경우 유효하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 을 설치함. 

디딤 은  계단과 같은 형태로, 단의 유효 비는 20㎝이상, 유효높이 16

㎝이하를 원칙 으로 함



∙ 비상계단 등의 기  보다 아래쪽에 설치된 창문 등과 2m 이상 이격되도록 

설치하거나, 화재 시 개구부에서 분출되는 화염 는 열 기류에 직  향을 

받지 않도록 차단막이 설치되어야 함

                  

⑦ 비상계단 등으로 진입하기 한 출구(출입문 는 창문)는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 이상으로 설치함



⑧ 비상계단 등은 쉽게 근할 수 있고, 유사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함

⑨ 비상계단  미끄럼 의 세부기 ：아래 ⅵ)∼ⅶ) 용

- 비상계단의 세부기 ：  공통기 외의 아래 기 에 따라 설치

① 비상계단은 철제 등 불연재로 설치함

② 비상계단의 유효폭은 50㎝ 이상으로 함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 비는 26㎝ 이상으로 함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 이하로 함

비상계단은 돌음 계단으로 설치할 수 없음

- 피용 미끄럼  (이하 미끄럼 ) 세부기

① 피용 미끄럼 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  는 반원통형의 

나선형 미끄럼 를 의미함(신규인가의 경우 원통형 미끄럼 는 불가)

② 기존(2009.7.3이 )에 설치된 원통형 미끄럼 의 경우 불량 는 험한 

경우 직선형, 반원통형 등 행 기 으로 재설치

※ ：

※ ：

※ ：

③ 보육시설의 2층과 3층에 설치하며, 층별로 각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4층 

이상에는 설치 불가)

④ (직선형 미끄럼 )

∙ 미끄럼  양쪽 난간은 60㎝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 미끄럼 의 미끄럼면은 균일되게 시공되어 용 이음부에 의한 충격이 발생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미끄럼 의 유효폭은 50∼60㎝ 범 로 함



∙ 미끄럼 의 활주 의 평균경사도는 25°이상∼35°이하로 설치하며, 활주 의 

평균경사도가 35°를 과하고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이내 마다 계단참

( 간참)을 두어야 함(40° 과 불가)

※ ：25° ∼35° (35° )

  ④ (나선형 미끄럼 ) 미끄럼 의 기 에서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체 회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 에서 120° 이하의 격한 회  

각도를 갖지 않도록 함

⑤ 미끄럼 는 불연재 는 내열성이 있는 속·합성수지재로 설치

⑥ 미끄럼 의 최하단부는 지상에서 약10㎝ 이격되도록 하여 충격을 방지하여야 하며, 

그 바닥은 모래 는 연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함 



⑦ 기타사항은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미끄럼  인정기 을 용함













Ⅱ

○ 보육시설의 장은 조직․인사․ 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 리에 

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 만0세～만5세의 취학  아동을 원칙으로 함

○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법 제27조 단서)

1)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1, 2월생 아동에 한하여 보호자 신청4)에 의해 상 연령반5)에 편성가능  

만0세반 ’10.1.1일 이후 출생

만1세반 ’09.1.1~’09.12.31

만2세반 ’08.1.1~’08.12.31

만3세반 ’07.1.1~’07.12.31

만4세반 ’06.1.1~’06.12.31

만5세반 ’05.1.1~’05.12.31

4) 반편성 신청서 <서식 Ⅱ-1>

5) 상 연령반： 년도 1.1 ~ 년도12.31출생아동이 속해 있는반



 - 만0세반에 편성된 아동  출생일 기  만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보호자 신청6)에 

의해 만1세반으로 편성 가능

     ※ , ’12 (´10.1.1～12.31) 1

(1, 2 ) 

 - 취학유 아동(’04.1.1~’04.12.31)은 만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취학유

통지서’ 제출)

․ ․

6) 반편성 신청서 <서식 Ⅱ-1>과 동일



2) 보육시설은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아반, 만2세 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

반을 동시에 운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 

․ ․

3)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아동비율을 수하여야 함 

- 보육과정  아동 1인당 보육실 면  등을 감안하여 반별최 정원제7)를 운 할 

수 있음

원 칙 1:3 1:5 1:7 1:15 1:20

과보육 인정범 해당없음 1:7명 이내 1:9명 이내 1:18명 이내 1:23명 이내

※ , 

- 1

, ․ ․

․

7) ( 시) 반별최 정원제 교사 아동비율：만0세반 2:6, 만1세반 2:10, 만2세반 2:14



․ ․

○ 1순 (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 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상자의 자녀

-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 계층의 자녀

(최 생계비의 120%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인 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인 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유아

*

○ 2순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유아

- 차등 보육료 지원 상 유아  기타 지원층의 유아( 유아 가구소득 하  

70%이하)

○ 보육시설의 장은 신청순 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차상 계층  차등보육료 지원 상자 련 유아가구의 소득수 은 ’11년 

보육료지원 상자 결정시 지자체에서 악한 소득인정액을 활용

※ , 1～2 < Ⅱ-13> '

'( )

입소순 별 소득인정액
(단 ：만원)

1 120% 141 173 205 237

2 70% 416 480 537 588

 ※ 7 ：6 1 30

○ 이용신청자명부의 < 상별>란에는 입소우선순 (법정, 조손가족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 리하고, 입소한 경우에는 입소일자를 기재

○ 보육시설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우선순 ”를 기

으로 선 순 자를 우선 입소 조치

※ ,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  항목에 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수를 

합하여 고 자 순으로 명부작성 (2011. 4월부터 용)

- 1순  항목당 100 , 2순  항목당 50 으로 산정

- 다만, 2순  항목만 있는 경우 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 보다 우선

순 가 될 수 없으며 

- 1순  항목 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기자 명부 조정은 매분기 시작 월 1일을 기 으로 함(’11.4월부터)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비 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은 반드시 입소우선순 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56 2 2

○ 보육시설의 장은 입소신청(상담)자에게 우선입소 상 순 와 그에 따른 증빙

서류,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07:30～19:30까지 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 할 수 있음

※ ～ ：12 (07:30～19:30), ：8 (07:30～15:30)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  계속 운 하여야 하며, 지역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의에 의하여 기 시간 과보육  휴일보육을 운 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날(5.1)은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

하여 운 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하여 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 하여야 함

※ ( )

○ 토요일에도 보육시설을 운 하여야 하나 토요 휴무제 확 에 따라 보육아동 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  내에서 교사배치를 달리할 

수 있음(교사들의 토요일 교  휴무 가능)

※ 40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시설의 운 시간

(07:30～19:30)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은 탄력 으로 할 수 있음

○ 기 시간을 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 법 등 련법령 규정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지 하여야 함

○보육시설은 연 운 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함

-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  내에서 반구성, 교사 

 아동비율을 달리하여 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야 함

- 맞벌이 가정 등 긴 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당번교사 배치



○ 가입 상

-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 원이 의무 으로 가입하여야 함 

- 단, 배상보험의 보상범 가 보육시설과 련된 사고의 상해보험 보상범

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경우,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복가입 방지

- 보호자가 이미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음을 

부모에게 사  공지하고, 복 가입을 원하지 않는 아동에 해서는 입소료에서 

상해보험료를 공제하고 수납

- 단, 이 경우 반드시 보험 가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보험증서 사본)를 첨부

※ 

○ 보험료 부담

- 보호자 부담 원칙

※ 

○ 가입 상

- 모든 보육시설은 유아 상해 등에 따른 배상 책임에 비하기 하여 배상

보험에 의무 으로 가입

※ 



○ 보험료 부담

- 시설부담 원칙

○ 가입 상

- 모든 보육시설은 의무 으로 가입

- 공동주택 내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으로 갈음가능하나, 

교재교구 등 집기를 한 화재보험 추가 가입 가능

○ 보험료 부담

- 시설 부담 원칙

○ 가입 상

- 보육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때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보험료 부담

- 시설 부담 원칙

○ 보육시설의 표자는 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자에 하여 국민연 , 건

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함



• 설치근거  주요 기능

- 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된 보육시설장의 상호 동 조직체

- 어린이집 담 공제회로 사고 보상뿐 아니라 종사자 복리후생, 방사업 실시 

• 공제상품 종류

유아배상  상해

( 원)

유아 4,890원

(방과후 3,990원)

[배상책임담보]

․ 인：4억원(1인)/20억원(1사고)

 * 돌연사증후군(4천만원) 보상

 * 음식물배상책임 포함

․ 물：5백만원(1사고)

[상해담보]

․치료비의 100% 보장

돌연사증후군특약

( 원)
110원

8천만원 보상

( 유아공제 4천만원 포함)

놀이시설배상책임

(정원)
795원

․ 인 8천만원

․ 물 2백만원

가스사고배상책임

(정원)
기본 2,500원 + 35원/1인

․ 인 8천만원

․ 물 3억원

보증

(경상보조 액)
경상보조 *요율 ․경상보조  총액

종사자 상해

( 원)
12,600원(1인)

․사망/후유장해：1.5억원

․치료비：500만원한도(치료비의 90%)

 • 공제상품 특징

- 합리  공제료 부과로 민 보험상품의 동일 보장범  비 30~40% 렴

- 돌연사증후군 보장(민 보험상품 보장 안됨)

- 음식물배상책임 보장(민 보험상품 별도 가입)

- 보장한도 1인 4억원/1사고당 20억원으로 형사고 비가입

• 공제상품 가입  사고보고 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 속

- 안 공제회(좌측메뉴) 클릭 후 가입 리/사고보고 선택

- 간편하고 신속한 보상업무처리 가능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 보육시설의 장은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 으로 찰․평가하여 유아생활

지도  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 Ⅱ-2>에 의한 

생활기록부를 작성․ 리하여야 함(법 제29조의2)

- 생활기록부는 아동이 보육시설 퇴소 는 졸업 시 원본을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등학교( 는 타시설) 입학(입소)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3

○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다만, 상시 유아 20

인 이하이며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④․

⑥․⑩․⑪  ⑬ 외의 장부  서류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① 시설의 연 에 한 기록부

②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임차인 경우에는 임 차계약서)

③ 시설 운 일지

④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사진 포함)

⑤ 산서  결산서

⑥ 총계정 원장  수입․지출보조부 

⑦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⑧ 보고서철  계 행정기 과의 문서철

⑨ 소속법인의 정   계서류

⑩ 보육시설 이용신청자명부  이용아동연명부

⑪ 생활기록부․ 유아보육일지  건강진단카드

⑫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사․복무  시설운 에 한 규정 등

⑬ 안 검표

 ⑭ 기타 보육시설 운 에 필요한 서류

※ ｢ 26 1 ｣(

)

○단, 컴퓨터회계 로그램에 의하여 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

물을 보 하는 것으로써 장부(⑤, ⑥, ⑦) 비치를 갈음할 수 있음



○ 보육시설의 재무회계에 한 사항은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 을 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보육시설의 모든 수입  지출 리는 통장을 통해서 하여야 함

- 보육시설의 수입․지출만 리하는 별도 시설 명의 통장 개설

※ ‘ ’ 1

‘ · ’

○ 수입과 지출 행 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수증, 지 내역서 등 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

○ 보육시설을 운 하면서 생기는 잉여 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종사자 

보수 상향지 , 종사자 성과  지 , 교재교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에 균형

있게 사용

○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의무화

- 보육시설은 매월 보조  신청시 수입․지출 항목별 총계 액을 보육통합

정보시스템(CIS)에 송하거나 별도 입력

- 기업회계기 이나 자체회계기 을 사용하는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입력( 송)하여야 하는 수입․지출 항목별 총계 액 입력은 동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행

※ ｢ ｣ 399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교사의 근로소득을 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재무회계 차 총 표

원칙
∙모든 세입과 세출

은 산에  포함  

∙ 산의 목  외 사용 지/ 산의 용

∙ 수입․지출의 리는 통장에 의해 

행한다.

∙세출 산의 이월

련

서류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산서

∙ 산

∙추가경정 산

     <장부> <증빙서류>

∙ 출납부 ∙ 계좌임 증빙서류

∙ 총계정원장 ∙ 수입․지출결의서

∙ 장 ∙ 반납결의서

∙ 보육료 장 ∙ 과목 용조서

∙ 비품 장 ∙ 비비 사용조서

∙ 정부보조  명세서 

∙세입세출․결산총  

설명

∙세입․세출결산서

∙연도말 잔액증명

∙퇴직 립  통장사

본 & 잔액증명서

과정

∙ 산편성지침

(2개월 )

∙ 산안 제출

(개시10일 )

∙수입․지출 사무의 리책임자선정

∙수입 의 수납(7일이내)

∙ 제출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료 수납 수증<서식 Ⅱ-3>을 발 하여야 하나 아이사랑

카드를 이용시에는 카드발 수증으로 체가능하며 아이사랑카드 이외의 

일반아동 보육료는 신용카드  융기 을 통하여 수납

- 무통장입  는 통장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신용카드 등 이용

○  수납은 원칙 으로 불가능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수납하는 경우

에는 다음 원칙을 수

○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련서류를 첨부



○ 결제는 보육시설 용 신용카드, 계좌입  는 수증으로 함

○ 지출할 때에는 세 계산서 등 련 서류를 첨부

○ 종사자 인건비 지  원칙

- 국공립, 법인시설 등 종사자 인건비 국고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정부지원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 이 정한 인건비지원 기 에 따라 지 하되, 지방자치단체

에서 별도 지 하는 교사처우개선비 등은 부가 으로 지 하고 4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은 별도 부담

- 모든 보육시설은 보육교사에게 근로기 법에 의한 최 임  이상의 보수8)를 

지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 하는 교사처우개선비 등은 부

가 으로 지 하고 4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은 별도 부담

- 종사자 인건비 지 은 반드시 계좌입 하여야 하며, 종사자에게는 명세서를 

발 하여야 함

8) 최 임 법에 의한 최 임  이상이어야 함



’

․

○ 연도별 보육료  기타 필요경비 등의 수납한도액을 산정하여 시달(법 제38조)

○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보육시설의 유형  지역  여건을 고려

하여 결정하되,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의 아반(만0세～만2세)은 

정부지원단가 범  내에서 결정

○ 방과후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만4세이상 정부지원단가의 

50%,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별 만4세이상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범  

내에서 결정

○ 시간연장형 보육료의 수납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범  내에서 결정

① 시간연장보육：시간당 2,700원

② 야간 보육

- 정부지원시설：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정부미지원시설：보육시설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③ 24시간 보육

- 정부지원시설：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 정부미지원시설：보육시설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④ 휴일보육: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⑤ 시간제 보육료：시간당 3,000원

9)  정부지원시설  정부미지원시설 용어의 정의는 보육료 등의 결정, 수납  지원시 동일하게 용함



․ ․

○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의 범  내에서 보육시설의 장이 

수납액을 자율 으로 결정하도록 극 지도․감독10)

○ 각 시설별로 신고된 보육료  기타 필요경비 수납내역을 악하여 리

○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기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 범  내에서 보호자와 

의하여 수납액을 자율 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시설장은 아래의 사항을 보육시설에 게시하고 입소를 희망하는 보호자에게 

사 에 서면으로 안내하여 보호자들이 숙지하도록 함

- 입소  는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읍․면․동에 보육료 지원 신청

-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해당시설의 보육료  필요경비의 실 수납액

- 보육료 지원내역(만0∼4세 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등)

- 기타 보육료  입소료 반환 등

- 정부미지원시설은 기본보육료 지원내역을 포함하여 안내

*

10) 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는 변경 명령) 제5호



’

○ 정부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보육료는 시설유형에 계없이 정부지원

시설 보육료 지원단가 범  내에서 수납

○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법정 소득층  장애아동 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 

범  내에서 수납 

○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 품 수납은 원칙 으로 지. 다만 입소료, 장

학습비 등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  

내에서 수납

- 필요경비 총 수납액을 원래의목 을 달성하기 해 지출하고, 남은 액이 

있는 경우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5%내)을 일반 리비로 인정하여 리운

비로 집행할 수 있음  5%범  내에서 리운 비로 집행가능

- 입소료는 총액, 세부항목, 항목별 액을 명시하여 수납하여야 하고, 재입소료는 

총액, 세부항목, 항목별 액을 명시한 후 부모가 선택한 세부항목의 비용만을 

수납하여야 함

- 보육료 내역：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식비 1회, 간식비 2회, 리운 비

(난방비, 공공요   제세공과 , 사무용품비 등)

․ ․



○ 아동이 입소 는 퇴소할 때 보육시설이 부모로부터 수납하는 보육료는 ‘일할

계산’에 의하여 수납

- 입소시 입소일부터 입소한 달 말일까지 모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부담

보육료 수납

- 퇴소시 퇴소한 달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부

담보육료 수납

- 입소한 달에 퇴소하는 경우 입소한 날부터 퇴소한 날까지 모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부담보육료 수납

○ 계속 재원 인 아동에 한 부모부담보육료 수납

- 계속 재원 인 상태라면 아동이 결석하더라도 부모부담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수납하지 않으며 월 보육료 수납이 가능

- 다만,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구간결제가 용되므로 아이사랑카드로

부터 지 받지 못한 나머지 액은 부모에게 별도로 수납 가능

- 보육료 지원아동의 경우 아동의 출석일수 미달로 정부지원보육료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미지  액을 부모와 의하여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음



만0세아 ’10. 01. 01 이후 출생   

만1세아 ’09. 01. 01 ～ ’09. 12. 31

만2세아 ’08. 01. 01 ～ ’08. 12. 31

만3세아 ’07. 01. 01 ～ ’07. 12. 31

만4세아 ’06. 01. 01 ～ ’06. 12. 31

만5세아 ’05. 01. 01 ～ ’05. 12. 31

○ 보육시설은 만0∼4세 보육료 지원아동의 정부지원 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차액(정부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를 부모로부터 수납

○ 보육시설은 만5세아 보육료 지원아동의 정부지원 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차액(정부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을 부모로부터 수납

○ 보육시설은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아동의 정부지원 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부모로부터 수납 없음

○ 보육시설은 다문화보육료 지원아동의 정부지원 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차액(정부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을 부모로부터 수납

○ 보육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  내에서 시설별로 

결정된 보육료를 부모로부터 수납





○ 입소후 1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입소료를 반환하지 않음

○ 1월 미만 이용 후 퇴소시에는 입소료의 50%를 반환하여야 하되, 실비로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음



○ 보조  반환(법 제40조)

보육시설의 설치․운 자, 아동의 보호자 등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의 교부를 받은 때

○ 시정명령(법 제44조제5호)

보육시설에서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기타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과하여 수납한 경우

○ 시설운  정지 는 폐쇄(법 제45조제1항제3호)

시정명령을 반(불이행 등)한 경우 



○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11)×5.6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

※ ’10 ’11 5.8%p 

○ 보험료(사용자부담 )

= (보수월액×5.64%×1/2) + (보수월액×5.64%×6.55%×1/2)

※ 

○ 신고의무자：사용자(시설의 표자)

○ 매년 2월말까지 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 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

하여야 함

○ 자격：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보험 여를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 사유발생 월의 보수월액과 보험료율을 용하여 보험료 산정

-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 부과 정지

- 복직 후 보수지  최  월에 정지 되었던 보험료 일  부과(분할 납부 가능)

11) ‘보수월액’이라 함은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지 받는 보수를 기 으로 산정한 액을 말하며, 일

정 액 미만  과하는 경우에는 상․하한선을 둘 수 있음 ⇒ 2011년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기  참조(p. )

12)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휴직, 산재, 업 등과 같이 근무하지 않고 추후 보수 지 이 없는 경우에 한함



(국민연 법)

○ 보험료 산정(국민연 법 제88조)

- 보험료 ⇒ 표 소득월액×9%(보험료율)×1/2

- 표 소득월액13)(동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보험료율 ⇒ 9%(사용자  종사자 각 4.5%)

○ 모든 보육시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

○ 임 총액×0.7%(보험료율)

○ 모든 보육시설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함(고용보험법 제5조의2)

○ 사용자부담 (보육시설의 장이 부담하여야 할 비율)14)

- 임 총액의 1,000분의 7(보험료율) ⇒ ①실업 여(0.45%), ②고용안정

사업(0.15%), 직업능력개발사업(0.1%, 150인미만 사업장기 )

○ 종사자부담

- 임 총액의 1,000분의 4.5 ⇒ 실업 여(0.45%)

13) ‘표 소득월액’이라 함은 년도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을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 어 얻은 액을 말함

14) 국공립  직 시설 등의 부담비율은 련법령(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한법률 

제12조 등)에 따라 달리 용



○ 2011년도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체 보수기  작성시 종사자의 이해를 돕기 한 

자료로 사용

○ 국고보조시설(정부인건비지원시설, 직장보육시설)에 용함을 원칙으로 함

○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기 은 보육교사 등의 호 , 근무성 과 시설의 운  

여건  ｢2011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 기 ｣을 참고하여 다음의 

종사자를 구분하여 지 하되, 종사자 자격기  이외의 종사자(사무원, 사회

복무요원, 도우미 등)는 별도 기 을 정하여 용

- 시설장：원장

- 보육교사：간호사, 양사, 특수교사, 치료사를 포함

- 취사부：조리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는 보육시설을 설치․운 하는 자는 이 기 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에 따라 기 을 과하여 보수를 보조 는 지 할 수 있음

○ 국고보조시설이 아닌 시설(미지원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설장과 종사자가 의(근로

계약서 체결)하여 보수기 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 , 

, 



○ ‘종사자 월지 액’은 ｢2011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 기 ｣에 의한 

월 지 액을 말함

○ ‘월지 액’은 직종별, 호 별로 지 되는 연 을 월단 로 나눠 지 하는 액

○ ‘연 액’은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명 휴가비, 교통 식비 등을 반 하여 연간 총 여를 산정한 액

○ ‘승 ’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의 호 보다 높은 

호 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 어 계산

하는 것을 말함

○ ‘시간외수당’은 실제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지 하여야 함

○ 국고보조 시설(정부지원시설)은 ｢2011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  

기 ｣에 따라 인건비를 정함

- 다만, 시설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의하여 보수를 상향지 할 수 

있으나, 총 잉여 의 50%를 과할 수 없음

○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2011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 기 ｣을 

참고하여 자율 으로 정함

- 다만, 종사자의 보수를 심히 불리하게 책정해서는 안됨

○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상의 월지 액으로 

하되, 신규채용  퇴직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 으로 일할 계산

하여 지

○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 하되, 지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일에 지



○ 시설을 설치․운 하는 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여를 지 하기 하여 

｢근로자퇴직 여보장법｣의 퇴직 여제도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

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퇴직   퇴직연  제도(확정 여형 는 

확정기여형)  선택 가능 

○ 퇴직 여제도를 미설정한 경우에는 퇴직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가) 퇴직 립 의 리

○ 시설을 설치․운 하는 자는 퇴직 을 지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 립 을 

리․운 하여야 함

※ 

○ 시설을 설치․운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 회계연도의 결산

보고시(매년 3월 31일까지) 퇴직 립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등 증빙

서류와 함께 립 황을 보고하여야 함

○ 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 립 의 처리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 립   국고  지방

자치단체 보조 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 단, 퇴직 립 의 총액이 법정퇴직 (퇴직 소요액)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 립 은 반환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퇴직 립  통장에 법정 퇴직 립 으로 립할 수 있음

15) 퇴직 여지   리 업무는 ｢근로기 법｣  ｢근로자퇴직 여보장법｣에 따라 운



나) 퇴직   정산

(1)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간정산 가능

○ 퇴직 을 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 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간정산 을 매월 분할하여 지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간정산제 실시와 련하여 요건․ 차 등 합리 인 내부기  마련

○ 간정산 시행시 개별 근로자의 구체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

(2) 퇴직  간정산 단 기간의 문제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간정산 단 기간 제한 없음

※ 10 3 5 , 1 6 2 6

(3) 진제 퇴직 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간정산 문제

○ 퇴직  간정산 이후 퇴직  산정방법에 해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간정산이후 퇴직  산정을 한 계속 근로년수가 정산시 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 을 산정

※ 

다) 간정산 이후의 퇴직  계

(1) 퇴직  정산 이후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한 퇴직  

지 여부

○ 간정산 이후 퇴직  산정을 한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 을 지 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 따라서 그 기간에 해서는 1년간의 퇴직 에 비례하여 퇴직 을 지 하

여야 함



(2) 퇴직  간정산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여부

○ 퇴직  간정산으로 인해 퇴직  산정을 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 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년수와 련있는 근로조건(승진, 승 , 호 , 상여, 

연차유 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3) 퇴직연  제도

○ 퇴직 여제도  퇴직연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종사자 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 여형16)( 는 확정기여형17)) 퇴직연 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 리  자산 리업무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 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함(근로자퇴직 여보장법 제3장 등)

○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자(운 하는 자에 임 가능)는 이 지침을 참고하여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를 보조하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 지  

기 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 보육시설 종사자가 교육 인 경우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과 종사자간 

의에 의하여 보수를 지 할 수 있음(단, 법상 의무교육인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를 지 하여야 함)

16) 확정 여형 퇴직연

근로자가 지 받을 여의 수 이 사 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 으로 사용자 부담 액이 립  운용실 에 

따라 변동되는 연 제도

17) 확정기여형 퇴직연

여의 지 을 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 의 수 이 사 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 으로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 여가 립  운용실 에 따라 변동되는 연 제도



(법 제31∼제32조, 시행규칙 제33조)

○ 보육시설의 장은 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하여 정기 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 리를 하여야 함

○ 보육시설의 장은 유아에게 질병․사고 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 의료기 에 이송

※ 31

56

○ 아동이 근할 수 없는 안 한 장소에 응 조치를 한 비상약품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 아동 는 종사자에게 식 독  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시 즉시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  할 보건소에 신고

 ※ ‘ ’

가) 건강진단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의료 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건강검진이나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음



나) 검진기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의해 유아검진기 으로 지정된 의료기 (보건소,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야 함(동법에 의거 ’10.3.22.

부터 유아의 경우 출장검진 불가)

다) 검사항목

○ 신체계측, 시력검사, 청력검사, 구강검사 등 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검사하며 유아건강검진 검사항목(건강검진실시기  제5조제4항)에 

함

라) 건강검진 결과에 한 조치

○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하여 보호자와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염성 질환18)에 감염된 것으로 밝 지거나 의심되는 유아는 보육시설로

부터 격리 치료토록 조치하여야 함

18) 단, B형바이러스는 공동생활 공간에서 일상 인 을 통해 타인에게 감염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명된 아동의 경우 격리 상이 아님



가) 건강진단：매년 1회 이상 실시

○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건강

진단 실시

나) 검진 기   양식

○ 신규채용시：채용신체검사서에 따름(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용가능)

○ 그 외：｢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

다) 검사항목

○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에 함께 거주하는 자의 건강진단시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건강검진실시기  제5조제1항)에 함

․



라) 건강진단 결과에 한 조치

○ 건강진단 결과 염성 질환으로 명된 자19)는 완치 시까지 유아보육을 

할 수 없음(휴직 등 조치)20)

○ 시설장은 종사자  유아에 한 건강진단 실시 련 증빙서류 등을 비치

하여 건강 리에 철 를 기하여야 함

(법 제33조, 시행규칙 제34조)

○ 보육시설의 장은 유아에게 균형 있고 생 이며 안 한 식을 하여야 함

○ 식은 정상 인 발달에 필요한 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 하되, 유아 100인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인근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등의 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함

※ 

○ 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양사 1인을 두어야 하며 양사는 

유아의 건강․ 양  생을 고려하여 보육시설의 ․간식을 리

하여야 함21)( 담 원칙)

19) 단, B형바이러스는 공동생활 공간에서 일상 인 을 통해 타인에게 감염의 가능성이 없어 격리

상질환이 아니므로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명된 종사자의 경우 업무종사의 일시  제

한 상이 아님

20) ｢ 염병 방법｣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상) 참조

21) ※ 양사의 직무(식품 생법시행규칙 제79조)

1. 식단작성, 검식  배식 리 2. 구매식품의 검수  리 3. 식시설의 생  리

4. 집단 식소의 운 일지 작성 5. 종업원에 한 양지도  생교육



○ 식은 보육시설에서 직  조리하여 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행규칙 제34조)

○ 식품 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의 

경우22) 시⋅군⋅구청 생 련 부서에 집단 식소로 신고․운 하고 조리사를 

배치하여야 함

○ 모든 보육시설은 유아의 건강․안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해 농수산물

이나 그 가공품(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 배추김치)을 조리

하여 제공하는 경우, 식단표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하여야 함(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한 법률 제5조제3항)

- 집단 식소로 신고⋅운 하는 보육시설은 식단표 작성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한법률｣에 의해 상품목의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

- 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보육시설도 그에 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

○ 기타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1세 미만의 아에게는 그 부모나 보호자

(부모 등)의 의사를 반 하여 음식을 제공

○ 보육시설의 조리종사자( 양사, 조리사, 취사부)는 작업  건강상태를 확인

하고 생모, 생복, 생화를 착용(장신구는 착용불가)

- 조리 ․후 식재료  음식 상태를 검하는 등 생 리를 철 히 하고 

화기  조리기구 사용에 유의하여 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식품과 소모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보 하되 여건상 부득이 함께 보 할 경우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 보 하고 식품과 소모품의 품명, 용도 등을 표시

22) ※ 집단 식소의 의무(식품 생법 제88조)

1. 식 독 등 생 리 철 2. 양사 업무방해 지  생 리사항 조· 수



○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은 철 하게 리

※ , 

○ 보육시설 내 조리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되 정기 으로 식기  조리기구를 

소독하고 <서식 Ⅱ-4>의 식 생 리 체크리스트 를 참고하여 매일 생

검을 실시하는 등 생 리를 철 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실 식 련 집단 민원제기, 식 독 등 식 련 

사고, 집단 감염병이 발생하 을 경우에는 시설 황, 사고내역  조치

사항 등을 즉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 에게 보고

○ 조리실․화장실․침구․놀잇감 등에 하여 정기 으로 소독 실시

○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유아의 생에 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해 

수시로 검

- 유아의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 유아의 피부, 머리, 손․발톱, 치아상태

- 종사자의 의복 청결상태  피부상처 여부 등 업무 후 생상태

- 보육실, 교재교구실, 조리실, 놀이터 등 보육시설 청소상태

- 침구  기 귀 등의 생상태

- 욕실, 화장실, 세면도구 등의 청결  생상태

○ 보육시설의 장은 유아와 종사자의 건강․ 생 리를 하여 실내공기질을 

쾌 하게 유지․ 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개선 등 주기 으로 공기질 

정화를 한 노력을 하여야 함

- 연면  430㎡ 이상의 국공립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은 ｢다 이용

시설 등 실내공기질 리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이행하여야 함



∙ 실내공기질 유지기  수

∙ 실내공기질 리에 한 교육 이수

∙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기록·보존

∙ 실내공기질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

∙ 실내공기질 리에 한 보고 는 자료제출 등

․ ․

- 모든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리매뉴얼｣ 

(’10.5월 배포)에 따라 실내공기질 개선 노력을 하여야 함

○ 상수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서 사용

○ 정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 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 리

○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먹는물 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성 서를 비치

○ 보육시설에는 원칙 으로 동물(애완동물, 곤충 등)을 두어서는 안됨

○ 동물을 둘 경우에는 사 에 부모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유아의 알 르기, 

질병, 상해 등을 방지하기 해 정기 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함



○ 시설장은 종사자  부모와 함께 유아의 안 사고 방을 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보육시설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가스, 유류 등의 안 상태를 검하는 

유 기 에 의해 정기 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체

으로 정기 인 시설안 검을 실시하고 기록․ 리하여야 함

○ 보육시설 종사자는 유아의 실내․외 활동 시 안 을 해 유아를 보호․

감독해야 하며 시설장은 유아에 한 물리  환경과 인  환경에 한 

안 확보를 해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리해야 함

○ 보육시설내 ‘CCTV 등’ 설치 운 지침

‘ ’

- (설치목 ) 보육시설내 IPTV를 포함한 ‘CCTV 등’ 설치·운 은 보육시설내 

안 사고 방, 아동학  등 아동의 인권보호의 목 으로 설치하되, 아동과 

보육종사자의 ‘사생활의 비 과 자유’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  내에서 

설치 가능

- ( 용규정)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  

CCTV 리 가이드라인｣(행정안 부, ’09.9),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일명 IPTV법), ｢통신비 보호법｣등의 련 규정을 용

- ( 용범 ) 이 지침은 ｢ 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모든 보육시설에 

용함이 원칙이나 국공립보육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하여 설치·운 하는 보육시설, 기타 공공기 이 설치·운 하는 보육시설의 

경우 이 지침과 그 외 련 법령을 반드시 수하여야 함



- (사 의견수렴) ‘CCTV 등’을 설치하려는 보육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 유아의 보호자, 보육종사자’(이하 ‘ 계인’)의 사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함

∙ 사정상 사  동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 계인’ 등의 표로 구성되는 

원회
*
(이하 ‘ 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음

‘ ’ ‘ ’

∙ 기존에 ‘CCTV 등’이 설치된 시설  상기 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 계인’의 추인이나 ‘ 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규 ‘ 계인’의 

경우에는 ‘CCTV 등’의 설치·운  사실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안 리의 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하여 

노력하여야 함

○ 시설장은 <서식 Ⅱ-5>의 ｢보육시설 안 검 체크리스트｣23)에 따라 매일, 

매월 시설안 검을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험발생요인을 사 에 제거

하여야 함

○ 아동복지법 제9조의2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시설의 아동을 보호하기 하여 

보육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 비 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23)  ｢보육시설 안 검 체크리스트｣ 양식은 표 안이며, 하게 수정 활용 가능함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공고(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의2)

∙ (지정신청) 보육시설의 장 → 시장․군수․구청장

※ ( 2 2 1 )

∙ (지정범 ) 해당시설의 외곽경계선(출입문)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 (지정시 조치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서장과 의하여 아동범죄 

발생 황, 통학․이용아동수, 범죄발생 우려 여부 조사 

∙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인터넷, 게시  등에 아동보호구역 공고

- CCTV의 설치․ 리  산지원(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의3)

∙ (설치  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에 CCTV설치  교체․

수리 등 사후 리 조치

∙ (모니터링) 경찰서장은 아동범죄 방  수사를 해 CCTV의 화상정보를 

극활용

○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리할 수 있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시⋅군⋅구청  경찰서 조)

○ 종사자 행동 지침

- 보육시설 종사자는 유아의 안 사고 방을 해 유아에 한 보호와 

감독을 철 히 하여야 함

○ 안 리  교육

- 보육시설 종사자는 안 검방법  안 검표의 활용법, 유아의 발달

단계 특성을 고려한 보호  안 교육 방법에 해 숙지

- 보육시설 종사자는 유아의 안 을 해 유아의 보호자와 상호 력

- 보육시설에서는 유아와 부모에 한 안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시설장은 

모든 종사자에 해 안 교육을 실시하고, 련 기  등에서 문 인 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차량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도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만 운행가능

○ 운 기사는 채용시 건강진단서 제출

○ 차량 내부에 안 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구 상자를 비치해야 

하며, 차량안 검표에 의한 안 검 실시

○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보육시설 종사자가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아는 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사와 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안 벨트 착용

○ 운 자는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때에 유아가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 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출발시켜야 함

○ 운 자는 음주, 휴 폰 는 이어폰 사용 등 운 단 능력에 향을 미치는 

행 를 해서는 안됨

○ 귀가 차량 운행 시 유아를 안 하게 보호자에게 인도

○ 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 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함



○ 보육시설의 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비상 피) 훈련 실시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 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 교육 

기 에 따라 매년 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교육 

실시 결과를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함

안 교육 기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실시

주기

(총시간)

2개월 1회이상

(연간 12시간 이상)

3개월 1회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 1회이상

(연간 6시간 이상)

6개월 1회이상

(연간 6시간 이상)

3개월 1회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내용

1. 올바른 교통안

지식

2. 교통 련법규 

수정신

3. 안 장구착용의 

생활화

4. 기타 교통안  

련 내용

1. 약물의 종류․

독성  오남

용의 폐해

2. 법  처벌기

3. 기타 약물 오․

남용 방을 

하여 필요한 내용

1. 화재․붕괴․폭

발․화생방사고 

등 각종 재난 

방  안

리 요령

2. 험물 취 요령

3. 재난시 안 행동 

 피요령

1. 아동  청소년 

성범죄발생 황

2. 성폭력 방지침

3. 성폭력 방 실습

4. 성폭력범죄발생시 

처방법

5. 법 처벌  취업

제한규정

6. 성폭력범죄의 신고 

요령  차

교육

방법

1. 문가( 는 담

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는 

장학습

4. 수업( 로그램) 

내용에 반

5. 일상생활을 통

한 반복 지도

1. 문가( 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장방문․학습

1. 문가( 는 담

당자) 강의

2. 시청각 는 실습 

교육

3. 사고사례 분석

1. 문가( 는 담당

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고사례 분석



○ 보육시설종사자는 안 교육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도  시․

군․구 등에서 안 련 교육을 시행할 때 극 참여해야 함

○ 화재 등 긴 사태에 비한 계획수립  정기 인 검․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보육시설의 장은 유아의 건강․ 생과 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의․고지해야 하며, 안 교육 등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육시설의 장은 안 사고에 응하기 하여 인근 소방서, 경찰서  가스, 

유류 등의 안 상태를 검하는 유 기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보육시설의 장은 사고에 비하여 부모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야 하며 

<서식 Ⅱ-6>에 의한 응 처치동의서를 비치

○ 시설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서식 Ⅱ-7>에 의한 사고보고서를 작성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상 이상의 안

사고, 감염병  식 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즉시 유선 통보 후 서식에 의한 보고)

- 보육시설 유아의 안 사고  감염병 발생 보고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를 원칙으로 함

○ 시⋅군⋅구에서는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아동학 , 사망사고  

언론취재 사항 등 요사항의 경우 시․도와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통계를 리



○ 보육시설의 장은 자체안 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4일에 안 검 실시

○ 자체 검은 <서식 Ⅱ-5>의 ｢보육시설 안 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매일, 

매월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험발생요인을 사 에 제거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 인 발달을 

해할 수 있는 신체 ･정신 ･성  폭력, 가혹행   아동의 보호자에 의

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 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던지는 행 , 떠 고 움켜잡는 행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 , 칼 등의 흉기로 을 하거나 해하는 행 , 

유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

○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  모욕, 정서  , 감 이나 

억제, 기타 가학 인 행

○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 ,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 , 원망 ․거부 ․  는 경멸 인 언어

폭력 등

○ 성인이 자신의 성  충족을 목 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  

행



○ 성  유희, 성기  자 행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 

주는 행 , 성기삽입, 성 , 강간 등과 같은 행 ,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

○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 , 반복 으로 아동양육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써 아동의 정상 인 발달을 해할 수 있는 모든 행

○ 기본 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  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

하는 물리  방임,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교육  욕구를 소

홀히 하는 교육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  처치  방 종 등을 실시

하지 않는 의료  방임 등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유기 행

○ 학 피해아동 발견시 아동보호 문기 으로 신고

○ 아동학  신고  상담 화：1577-1391( 국 동일), 129(복지부 콜센터)

( )

( , )

○ 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종사자

- 직무상 아동학 를 알게 된 신고의무자는 즉시 아동보호 문기 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음



○ 보육교사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 방  신고의무와 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은 보육시설의 장 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른 아동학  지행 를 반하여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른 아동학 가 발생한 시설에 해서는 학 사실을 

발견한 달부터 종사자인건비와 기본보육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상 지원을 지방보육정책 원회 심의를 통해 3～6개월간 단

- 학  사실을 발견한 경우는 학 행 자가 학 사실에 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24조에 의한 아동보호 문기 에서 아동학  사례로 

정한 경우  사법기 (경찰, 검사, 법원)에서 학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말함

- 보조  단기간은 학  피해 유아의 수, 피해의 정도, 학  횟수 등 학 의 

정도와 학 행 자(시설장, 표자의 경우 가  책임), 시설장의 인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심의 결정 

- 학 행 자에는「 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보육시설 종사자와 특별활동 

강사, 실습생, 자원 사자 등 보육시설장의 리감독하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표자, 표자와 시설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 시설장과 가족 

계 등 특수 계에 있는 모든 자를 말함

○ 평가인증시설이나 인증참여시설에서 학 사실 발견한 경우 평가인증(참여) 취소

○ 학  사례 인지시 할 아동보호 문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합동 

조사하거나 피해 아동에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  사실을 확인(확인서 

징구, 아동보호 문기  정 등)하면 반드시 형사고소‧고발 조치하고, 련 

내용을 시도  보건복지부에 보고

○ 학 신고자에 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포상  지  가능



○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보호등에 한 법률｣ 제22조의5에 따라, 보육

시설의 종사자는 보호하는 사람이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

사기 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고의무를 반하 을 경우 시설 책임자 

 종사자를 상으로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할 수 있음

○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직무상 청소년 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 에 신고하여야 함(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 제4조의3)

○ 보건복지부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하여 보육시설 설치․운 자  보육시설 종사자에 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

하는 자로 하여  당해 시설에 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계공무원

등으로 하여  당해 시설의 운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계공무원이 보육시설을 지도․ 검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계인(시설장 등)에게 내보이고 취지를 설명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설치․운 자  종사자가 

유아보육법령을 수하고 사업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육

시설 등의 고충 상담과 해소를 하여 노력하여야 함



․

○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41~42조의 규정에 따라 

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  할 지역 내 보육시설을 상으로 운  반에 

하여 지도․ 검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내 보육시설의 운  반에 하여 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내 보육 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 지도․ 검 계획을 수립하여 상 

범 를 일부 조정하거나 아래의  검사항을 심으로 실시할 수 있음

※ ㆍ

 ㆍ

※ ( ) , 

(  , , , )

ㆍ

- ( ) 

 

- 계 공무원이 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성과 객 성을 제고하기 

하여 계인으로 검단을 구성하거나, 합동 는 교차 검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 등 련 부서(기 , 단체) 

문가, 부모, 보육시설운 원회 원 등과 합동 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타 시․도  타 시․군․구와 교차

하여 지도․ 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정기 검의 경우 지도· 검 체 기간을 보육시설에 사  통보하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 등에 의한 수시 검은 사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음

․ ․

○ 지도․ 검 시에는 년도 지 사항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흡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육시설의 계인(시설장 등)은 지도 검시 계 공무원에게 극 조하여야 

하며, 반사실에 하여 보육시설 표자  종사자에게 련 사항에 한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 검을 통하여 내 보육시설에서 

정한 유아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검 담당자의 역량을 개

발하여야 함

․

○ 시․도지사는 매년 지도· 검 실시 계획  결과(지도· 검 결과에 한 자체

평가 포함)를 보건복지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함

- 지도․ 검 실시 계획서는 당해연도 3월까지, 결과 보고서는 다음해 2월까지 

제출(시․군․구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포함

하여 제출)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반기별로 <서식 Ⅱ-8>에 따라 종목, 

지도․ 검 실 을 보건복지부장 에게 보고하여야 함(시․군․구는 시․도 

경유)

※ ㆍ ․



○ 지도․ 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① 지도․ 검 결과 시정 는 변경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변경 명령 

조치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② 지도․ 검 결과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아보육법 제45조 내지 

제4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운 정지․폐쇄 유아보육법 제4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종사자 자격 정지 유아보육법 제46조 는 4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종사자 자격 취소 유아보육법 제4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 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보조 의 부 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① 시설운 이 정지․폐쇄 는 취소된 경우

  ② 사업의 목  외에 보조 을 사용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받은 경우

  ④ 이법 는 이법에 의한 명령을 반한 때

○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 자가 보조 을 유용(목 외 

사용)하거나 허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받거나 보조 을 

유용한 경우

6개월이내 

운 정지
시설폐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는 보조 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이내

운 정지
시설폐쇄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운 정지 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육 인 

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유아의 권익보호를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수행  고의 는 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 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 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받거나 보조 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함

※ , 

, , 



○ 민간융자보육시설의 경제난, 원리  상환 등으로 경 난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명의변경 요건 완화

○ 유아보육법령에 의한 시설장 유자격자

○ 배우자 는 자녀가 유자격자로서 시설장으로 근무 가능한 자

○ 유자격 시설장 채용이 가능한 자

○ 기타의 순 로 보육 문가를 확보한 자

○ 인수자는 채무의 동질성을 변경시키지 않고 원리   연체이자 등을 포함한 

채무 부담

○ 융기 , 채무자, 인수인의 3면 계약으로 추진

○ 인수자는 명의변경 사실을 명의변경 완료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담당공무원은 융기 에 채무 인수․인계 상황을 확인하여 명의변경 신고수리)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융자보육시설의 참여기회를 확 할 

수 있도록 극 추진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 에게 분기

별로 명의변경 사실을 보고

24) 련 근거：아동 65210-2094(’98. 8. 25)호, ’98. 8. 24.부터 용



○ 시설면 의 과다신축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보육시설의 공간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 자원의 낭비를 이고 민간보육시설의 부담을 해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내 보육수요, 보육환경 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융자 으로 신축된 체면 의 4분의 1의 범 내에서 주택, 직원 기숙사용 

등으로 활용 가능토록 완화

○ 사업자 본인 는 종사자 기숙사용으로만 한정, 사용이 가능하며, 타인에게 

임 차 계약에 의한 유휴공간 활용은 불가

※ ( 3 )

○ 건물주의 사정  임 기간 만료 등 보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함

○ 시설설치비를 융자받아 건물을 임 하여 시설을 설치․운 하는 경우에 한함

○ 동일 행정 청(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더라도 이 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도․감독권이 있는 할 행정 청(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역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사  동의를 받은 후 소재지 변경이 가능

25) 련 근거：아동 65210-2094(’98. 8. 25)호, ’98. 8. 24.부터 용

26) 련 근거：아동 65210-1398(’99. 4. 22)호

27) ’97년도 융자보육사업지침서상에는 국민연 기 으로 시설설치비를 융자받아 설치․운 하 을 때 건물

주의 사정이나 임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이 하여야 하는 경우에 동일 행정 청(시장․

군수․구청장) 내에 한하여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음



○ 국민연 기 으로 ’94～’97년까지 민간보육시설에 융자한 시설건축비, 시설

설치비  기능보강비 등 모든 융자 에 하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거치

기간을 각각 3년 연장

시설건축비 5년거치 10년상환 8년거치 10년상환

시설설치비 3년거치  7년상환 6년거치  7년상환

기능보강비 2년거치  3년상환 5년거치  3년상환

’

○ 용 기산일：거치기간 종료일

- 원 상환기간 미도래 자：거치기간 종료일부터 용

- 원 상환기간 기도래 자：기존 거치기간 종료일부터 소 용

○ 용 상자：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기존 거래 융기 과의 개정 출약정을 

체결한 자

※ , , , 

○ 미납부 원   원  연체이자 처리：미납부한 원   원 연체로 인한 

이자 상환의무는 소멸

○ 기납부 원   원  연체이자 처리：기납부한 원   원 연체로 인한 

이자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융자  련 연체이자 등 미납액을 우선 정산한 

후 잔여액은 선납처리

28) 아동 65210-2880(’99. 9. 22)호



○ 경매취하 제비용 처리：상기 용 상자  경매진행 상자가 경매취하를 

원하는 경우 경매취하에 따른 제비용은 본인이 부담

○ 국민연 기 으로 ’94～’97년까지 민간보육시설에 융자한 융자 에 하여 

이자율 인하

○ 이자율：3회 총 3.4% 인하, 재 4.6% 수 (수수료 1% 포함)

’ ’ ’

인하율 3.4% 2% 0.5% 0.9% 당  8%

○ 연체이자율：당  25% → 15%로 인하

○ 국민연 기 으로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에 융자 에 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 융자  회수 등 사후 리를 함

○ 융자 을 타목 에 사용할 경우：융자  액회수

○ 융자 을 받고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융자  액회수

○ 융자 을 받아 설치한 보육시설을 타용도(목 )로 사용하는 경우：아래 

시에 따라 회수

29) 시행근거：아동65210-341(2002.5.13)  보육지원과-1287(2004.11.30)



○ 해당 시⋅군⋅구에서 융자  회수 상 시설을 확인한 경우 융자  회수액을 

결정하고 아래 양식에 따라 융기 (융자 리지 )  국민연 리공단에 

각각 통보하고 반기별로 시도에 보고, 시․도는 보건복지부에 보고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 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보육시설운 원회를 설치․운 할 수 있음

-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 으로 실시해야 하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 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보육정원이 

40인 이상인 시설에는 보육시설 운 원회를 반드시 설치․운 하여야 함

○ 보육시설 운 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표, 학부모 표  

지역사회 인사(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보육시설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운 원회의 원장은 종사자가 아닌 원 에서 호선

○ 운 원회의 회의는 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고 공개를 원칙

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

○ 보육시설운 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① 보육시설 운 규정 제․개정에 한 사항

② 보육시설의 산  결산의 보고에 한 사항

③ 유아의 건강․ 양  안 에 한 사항

④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 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 에 한 사항

⑤ 그 밖에 보육시설 운 에 한 제안  건의사항



○ 유아의 인 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유아가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보육 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음

- 자율 인 사람

- 창의 인 사람

-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 민주 인 사람 

-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 건강하고 안 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와 습 을 가짐

○ 자신의 신체에 해 정 으로 인식하고 기본 운동 능력을 기름

○ 자신을 존 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짐

○ 기 인 언어능력을 기르고 바른 언어생활 태도와 습 을 가짐

○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름

○ 자연과 술작품의 아름다움에 심을 가지고 창의 으로 표

○ 보육 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 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술경험의 

6개 역으로 구성

- 각 역은 유아가 건강하고 안 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등의 인 발달을 해서 유아가 갖춰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



○ 보육 계획 수립  

- 보육 시설은 보육 과정의 역별 목표와 내용에 따라 연령별 보육 계획을 

편성하고 운 . 연간, 월간, 주간 보육 계획을 수립하되 계 이나 지역 내 

특별 행사 는 보육 시설의 환경 등을 고려

○ 보육 과정 편성 

- 보육 시설은 유아의 연령, 발달 수 , 흥미, 장애 등 개인차와 가정환경을 

반 하여 수 별 보육 내용을 편성하되, 각 보육 시설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

○ 보육 과정 실시

- 보육 시설은 보육 목표와 보육 내용에 합한 보육 활동을 다양하게 선정하여 

통합 으로 운 하고, 역별 경험이나 활동을 균형 있게 제공

○ 보육 과정 운  평가 

- 보육 시설은 보육 계획을 문서화하여 보육 내용의 선정과 실시 과정이 

하 는지를 정기 으로 평가

○ 가정  지역사회의 력

- 보육 시설은 보육 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부모와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보육 과정 운  시 부모가 극 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긴 한 조를 얻음

○ 표 보육보육과정의 구체  보육내용  교사지침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71호

- 연령별 보육 로그램  하루일과 운  보육 로그램 참고

○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보육시설의 장은 표 보육과정에 따라 

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도  

시․군․구는 표 보육과정을 보육시설에 극 으로 안내하여 표 보육과

정에 맞는 보육이 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송, 신문, 반상회 등을 통하여 보육사업의 

내용  정부지원의 내용을 극 홍보함으로써 주민의 보육시설 이용제고와 

보육사업의 효율 인 추진을 도모함

○ 지방보육정책 원회의 원은 다음의 사람 에서 시․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이 ․임명하되, 각 항목의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각 항목에 해당하는 표자가 체의 25%를 과할 수 없음

(1) 보육 문가

(2) 보육시설의 장 표

(3) 보육교사 표

(4) 보호자 표

(5) 공익을 표하는 자

(6) 계 공무원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유아보육에 

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육정책 수행에 반 하는 등 지방

보육정책 원회를 실질 이고 효율 으로 운







Ⅲ

○ 보육시설의 장은 시설장 자격기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 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 따라서 시설장으로 근무하기 해서는 보건복지부장 이 수여하는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을 발 받아야 함

○ 보육교사 1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육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2  자격을 취득한 자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 ｢ ․ 등교육법｣에 의한 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일반기 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 보육교사 2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일반기 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일반기 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학( 문 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재활 련학과를 공한 자

-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에 한 직무교육을 받은 자

○ 보육시설을 운 하는 학의 임강사 는 교육훈련시설의 임교수 이상

으로서 보육 련 교과목에 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5)



○ 보육교사는 자격기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 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 따라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기 해서는 보건복지부장 이 수여하는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 받아야 함

보육교사 1

1. 보육교사 2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 이 정하는 승 교육을 받은 사람

2. 보육교사 2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련 학원에서 석사학 를 취득

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는 승 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

1. 문 학 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

련 교과목  학 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보육교사 3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서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는 승 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
고등학교 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보육시설장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과 자격증 발 ·재발 에 한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30)에서 수행

○ 보육시설장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의한 자격기 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정

- 자격의 검정  자격증 발 과 련된 요한 사항은 보육시설종사자 자격

검정 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

○ 2005. 1. 29.이 까지 종  규정(종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3])에 의한 

시설장  보육교사 자격기 을 갖춘 자에 해서는 종 규정에 따라 자격을 검정

※ 2005. 1. 30. ( )

, 

○ 2005. 1. 30.이후에 행 법에 의한 자격기 을 갖춘 자  2005. 1. 29.까지 

종  법에 의한 자격기 을 갖추지 못한 자에 해서는 행 법에 따라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자격을 검정

○ 보육시설장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에 한 세부사항은 보육시설종사자 자격

검정 실무편람에 따름

30)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09번지 주연빌딩 5층)

○ http://chrd.childcare.go.kr  ☎1566-0233



(가) 보육시설장 

○ 40인 미만 보육시설장：정원 40인 미만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 가능

○ 가정보육시설장：가정보육시설31)의 시설장으로 근무 가능

○ 아 담보육시설장： 아 담보육시설32)장으로 근무 가능

○ 일반보육시설장：장애아 담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 

가능 

○ 장애아 담보육시설장：모든 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 가능

(나) 보육교사 

○ 보육교사 1 , 보육교사 2 , 보육교사 3

31) ‘가정보육시설’이란 개인이 가정 는 그에 하는 곳에 설치․운 하는 시설로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

32) ‘ 아 담보육시설’이라 함은 만 3세 미만의 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33)  ‘장애아 담보육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장애아를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세부 자격 종류

 자격번호

  발 일자



발 일자

세부 자격 종류

 자격번호





○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 받고자 하는 자는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속(http://chrd.childcare.go.kr)에 회원 가입한 후 자격증 발

신청서를 작성<서식 Ⅲ-1, 2>

○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에는 자격증 발  수수료(1만원)을 결제하고 자격을 

증명하는 다음 구비서류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우편으로 송부

(가) 보육시설장 자격증 발 을 한 구비(제출) 서류

일  

반

기

 보육교사 1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경력

이 있는 자

① 보육교사 1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보육교사 1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

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① 유치원 2  정교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① 유치원 원장 자격증 사본

『 ․ 등교육법』에 의한 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① 등학교 2  정교사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 한 

후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① 사회복지사 1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사회복지사 1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 

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

무 경력이 있는 자

① 간호사 면허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 상세

기술 요함)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① 경력증명서(보육 등 아동복지 행정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 상세기술 요함)



가정

보육

시설

개인이 가정 는 그에 하는 곳에 설치·운 하는 시설로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

일반기 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상기 일반기 에 의함

보육교사 2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

는 자

①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1,2 )

② 경력증명서(보육교사 자격을 취득 한 후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한 경력)

아

담

보육

시설

만3세 미만의 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일반기 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상기 일반기 에 의함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5년 이

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① 간호사 면허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5년 이상 아동간호 업무에 종사한 

경력-상세기술 요함)

장애아

담

보육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일반기 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학( 문 학을 포함)에서 장애인

복지  재활 련학과를 공한 자

① 상기 일반기 에 의한 필요 서류

② 졸업증명서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① 상기 일반기 에 의한 필요 서류

② 경력증명서(장애아 담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③ 시설 인가증 사본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① 상기 일반기 에 의한 필요 서류

②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 수료증 사본

(나) 보육교사 자격증 발 을 한 구비(제출) 서류



보육

교사

1

1. 보육교사 2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는 

승 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2  자격증 사본

② 보육업무 3년 이상 경력증명서 

③ 승 교육 이수증명서 

2. 보육교사 2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련 

학원에서 석사학 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 이 정하는 승 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2  자격증 사본

② 석사학 증명서

③ 보육업무 1년 이상 경력증명서

④ 승 교육 이수증명서

보육

교사

2

1. 문 학 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 련 교과목 

 학 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최종학교 성 증명서

③ 보육실습확인서

2. 보육교사 3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 이 정하는 승 교육을 받은 사람

① 보육교사 3  자격증 사본

② 보육업무 1년 이상 경력증명서

③ 승 교육 이수증명서

보육

교사

3

고등학교 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

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 ( )

※ 

○ 재발  사유  구비서류 

분 실 재발 신청서, 사진 일( 는 사진1매)

훼 손 재발 신청서, 사진 일( 는 사진1매), 훼손된 자격증

성명 변경
재발 신청서, 사진 일( 는 사진1매), 성명변경이  자격증, 

변경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 본

주민등록번호 변경
재발 신청서, 사진 일( 는 사진1매), 주민등록번호변경이  

자격증, 변경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 본

자격인정시  변경
재발 신청서, 사진 일( 는 사진1매), 이 에 발 받은 

자격증, 인정시  변경을 한 추가서류 

○ 신청서식：<서식 Ⅲ-3, 4>



○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하여 문 학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에 의한 보육

련 교과목  학  기 을 제시

○ ｢고등교육법｣에 의한 문 학, 학 등에서 보육 련 교과목  학 을 

이수하고 문학사학  이상을 취득한 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 받고자 

하는 자

○ ｢학 인정 등에 한 법률｣에 따라 학 은행제로 보육 련 교과목  학 을 

이수하고 문학사학  이상을 취득한 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 받고자 

하는 자

○ 다른 법률에서 졸업 시 문 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서 보육 련 

교과목  학 을 이수하고 문학사학  이상을 취득한 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 받고자 하는 자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

○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보육 련 교과목  총 12과목 

35학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는 경우 보육교사 2  자격증 취득 가능

※ , 



보육기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4과목(12학 )

필수

발달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 찰  행동연구, 아동

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1과목(3학 )

이상 선택

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 수․과학지도, 유아 로그램 개

발과 평가, 유아교수방법(론)

3과목(9학 )

이상 선택

건강․ 양  

안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 리, 아동

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 )

이상 선택

가족  

지역사회 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 계(론), 지역

사회복지(론), 자원 사(론), 보육정책(론), 보육

교사(론), 보육시설운 과 리

1과목(3학 )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2학 )

필수

    체 12과목(35학 ) 이상

○ 2005. 1. 30 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  

학  기 이 변경된 바, 편입학년도별 용 기 은 아래와 같음

(가) 상자

○ 2005년 1월 30일 재 학( 문 학 포함)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는 아동복지 

련학과를 공 인 자로 아래 경우를 말함



입

학

생

학과별 

모집 학교
- 2005년 1월 30일 재 유아교육 는 아동복지 련학과에 재학 인 자

학부별 

모집 학교

- 2005년 1월 30일 재 유아교육 는 아동복지 련학과가 소속된 

학부에 재학 인 자

계열별 

모집 학교

- 2005년 1월 30일 재 유아교육 는 아동복지 련학과가 소속된 

계열에 재학 인 자

편입생, 과생, 

복수 공생

- 2005년 1월 30일 재 유아교육 는 아동복지 련학과(학부, 계열)

로 편입한 자, 과한 자, 복수 공하고 있는 자

  ※ 편입, 과, 복수 공 시기가 2005년 3월이더라도 2005년 1월 30일 재 

편입, 과, 복수 공 신청 차가 완료된 경우 재학 인 자로 인정. 다만, 

자격증 발  시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자격등   교과목․학  인정 기

○ 종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는 아동복지 

련 교과목  총 10과목 30학  이상을 이수하고 4주 이상의 보육실습을 

실시하고 졸업할 경우 보육교사 1  자격을 인정

○ 행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에 규정된 보육 련 교과목과 혼합하여 

이수하는 경우도 인정하되 역별로 복되지 않게 이수

(다) 유사교과목 인정 범

○ 종  법에 의한 교과목의 경우 과목명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내용이 유사한 

경우로써 유사교과목 확인서<서식 Ⅲ-5>를 제출한 경우 심의를 통해 동일 

과목 인정 여부 결정

(가) 상자

○ 2005학년도에 학( 문 학 포함)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여 

종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는 아동복지 

련학과를 공하는 자  행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에 규정된 

보육 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자



(나) 자격등   교과목․학  인정 기

○ 종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는 아동

복지 련 학과로 인정되는 교과목 12과목 35학 (보육실습 포함) 이상

○ 는 행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에 규정된 보육 련 교과목  

총 12과목 35학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  자격을 인정

※ 

(가) 상자

○ 2006년도 이후 학( 문 학 포함)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 입학한 자

(나) 자격등   교과목․학  인정 기

○ 행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에 규정된 보육 련 교과목  총 12과목 

35학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경우 보육교사 2  자격 취득 가능

○ 2006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반드시 행 법에 의한 보육 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보육교사 자격 취득 가능

(가) 학  인정 기   졸업 시 보육교사 자격등 은 법 개정 시 을 기 으로 

종  법과 행 법을 용하되, 교과목은 탄력 으로 용

(나) 교과목 인정 기

○ 교과목 인정 기 은 편입, 과, 복수 공 당시 같은 학년의 교과목 인정

기 에 따름

(다) 학  인정 기

○ 2005년 1월 29일 이  편입․ 과․복수 공생：총 10과목 30학  이상

○ 2005년 1월 30일 이후 편입․ 과․복수 공생：총 12과목 35학  이상



(라) 자격등  기

○ 2005년 1월 29일 이  편입․ 과․복수 공생：보육교사 1

○ 2005년 1월 30일 이후 편입․ 과․복수 공생：보육교사 2

○ 보육실습은 ‘보육실습’이라는 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이 원칙. 따라서, 성

증명서를 통하여 교과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다만, 교과목 명칭이 다르더라도 다음의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로써 

실습기 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 , 

○ 보육실습 교과목은 반드시 2학  이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평가 수가 

80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80 (B학 ) 

이상의 성 을 취득하여야 함



○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해서는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보육시설, 

종일제유치원에서 실질 으로 보육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습 실시 기 은 

다음과 같음

(가) 실습기

○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는 종일제 유치원(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

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

(나) 실습기간

○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 어 실시할 수 있음

다만, 2009년 2월까지의 보육실습 이수자에 한해 4주 160시간의 실습

기간에 한 해석 기   연속 실습, 1일 실습시간에 한 외를 인정할 

수 있음

(다) 실습시기

○ 실습은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후 방학 포함)에 실시

○ 다만, 2009년 2월까지의 보육실습 이수자에 한해 학기  기 에 한 

외를 인정할 수 있음



(라) 실습지도 교사

○ 보육교사 1  자격증 소지자, 유치원 정교사 1  자격증 소지자

(마)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 받고자 하는 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  신청 시 보육

실습 내용의 성을 증명하는 다음 양식의 보육실습확인서를 제출

- 2005년 이  보육실습 이수자：<서식 Ⅲ-6>

- 2006년 보육실습 이수자：<서식 Ⅲ-7>

- 2007년 이후 보육실습 이수자：<서식 Ⅲ-8>



○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 장애아 9인당 1인의 특수교사를 배치

하여야 하고 추가로 치료사를 배치할 수 있음

○ 종사자 임면권자가 특수교사 는 치료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자격 기 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종사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의 격성 여부 확인

○ 특수교사  치료사의 자격은 시설장 는 보육교사 자격과 달리 보건복지부

장 이 국가자격증을 발 하지 않으므로, 보육시설  시․군․구청에서 

자격의 격성 여부를 확인하여 무자격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   특수학교 정교사 1  

 2 ,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

○ 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

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학( 문 학  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는 재활 련학과를 

공하고 졸업한 자

- 특수교육 는 재활 련학과를 공하고 졸업한 자란 아래에 제시된 기본

교과목  학 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함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치료교육 실기, 특수교육학개론,(특수아)통합교육개별화 교

육계획, 언어치료학 개론, 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

도, 정신지체아 교육, 청각장애아 교육, 정서장애아 교육, 학습장애아 교육, 지체부자유아 

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평가, 시

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 보육실습, 아동발달론

8과목(16학 ) 이상 

- 교과목과 명칭이 다르더라도 다음의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기본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유사교과목 인정 기

교육학개론 -

실기교육방법론 -

치료교육실기 -

특수교육학개론
재활  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개론, 특수아동교육, 특수

교육개론, 특수교육학, 유아특수교육학, 특수아동지도

(특수아)통합교육 장애 유아통합교육, 통합교육, 특수아 통합  보육 세미나

개별화교육계획 개별화교육 로그램, 로그램 개발  평가

언어치료학개론
언어지도  치료, 언어치료학, 언어치료  실습, 언어장

애아교육

유아교수 방법론
장애 유아 교수법, 장애아동 보육론, 특수아동지도, 특수

아동 로그램 개발  평가, 특수교육공학

특수아(장애아) 부모교육론
부모교육  훈련, 부모교육과 가족치료, 특수아부모교육, 

부모교육론

특수아행동지도
아동 찰  행동연구, 행동수정, 학습이론과 행동수정, 장

애아문제행동지도

정신지체아교육
정신지체교육, 정신지체아 교수방법  실습, 정신지체인 

교육과 재활, 정신지체아 심리  교육, 특수아심리

청각장애아교육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 청각장애인교육과 재활, 청

각장애교육, 청각장애아심리  교육



정서장애아교육

정서장애교육, 정서  행동장애아 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정서  사회부 응아 교육, 정서행동장애인 교육과 재활, 정서 

 행동장애아 심리  교육, 정신건강

학습장애아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인 교육과 재활, 학습장애아 심리 

 교육, 경도장애아 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지체아동교육, 지체부자유교육, 지체장애인 교육과 재활, 지체

부자유아 심리  교육

언어발달장애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언어지도, 언어지도  치료, 의사소통장

애개론, 언어장애아교육

자폐장애교육 자폐스펙트럼장애 교육

특수아 상담  가족지원 재활상담, 장애가족상담, 가족복지  치료, 특수아 상담, 가족상담

특수교육측정  평가

심리검사와 평가, 심리 평가  진단, 장애 유아 진단평가, 장

애진단  평가, 장애아 심리  검사, 장애진단과 평가, 특수

아(장애아) 진단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시각장애인 교육과 재활,

장애아동보육론 보육학 개론

감각장애아교육 감각장애아동교육

특수교구교재 제작 특수교구  교재개발, 특수교육공학, 재활공학

보육실습 담보육 혹은 통합보육시설 실습

아동발달론 인지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 응행동 발달, 사회성 발달, 발달심리

○ 특수학교 정교사, 교사,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에 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 이 발 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의 격성 인정

○ 학에서( 문 학  학원 포함) 특수교육 는 재활 련학과를 공하고 

졸업한자에 해서는 자격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련 교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의 격성 인정

※ 

- ： ( ), ( ), ( )

- ：



○ 국가에서 발 한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차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치료 련 민간자격을 

소지한 자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된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에서 소정의 차를 

거쳐 발 하는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언어치료(교육)사, 행동치료사, 미술

치료사] 등에 한함

※ ： , , ․

, , , , , 

○ 한국언어치료 문가 회에서 발 하는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한국언어치료 문가 회는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한국언어치료학회에서 

발 하던 자격증을 통합하여 발 하는 기 이므로 인정

○ 치료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보육시설에 채용된 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일반직무 는 특별직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특수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치료사로 채용할 수 있음

○ 종  지침에 의하여 특수교사  치료사의 자격을 인정받아 보육시설에서 

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 계속 종사하고 있는 자에 하여는 개정된 자격기 에 

의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

○ 단,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경우와 시설에서 퇴직후 새로이 시설에 종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자격에 해당되어야 함









Ⅳ



○ 국․공립 보육시설：시장․군수 는 구청장이 임면

- 법인, 단체 는 개인에게 탁 운 하는 경우로써 종사자 임면권을 수탁자

에게 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

※ , 

○ 법인․직장․가정․민간 보육시설 등：시설 설치자

○ 부모 동보육시설：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 하는 표자

○ 시설장의 제청으로 법인․단체의 표자 는 시설 설치자(종사자 임면권을 

임받은 수탁자 포함)가 임면

(가) 보육시설장

○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보육시설장 자격기 을 갖춘 자로서 보육시

설장 국가자격증을 발 받은 자를 채용. 다만, 자격증 발 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 이 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 발  조건부로 채용 가능

    ※ 

○ 보육시설의 장은 임하여야 하므로 상근이 어려운 경우 채용 상에서 

제외



(나) 보육교사

○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보육교사 자격기 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 받은 자를 채용. 다만, 자격증 발 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 이 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을 발

받은 것으로 

※ 

○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채용하는 체

교사(임시교사)도 보육교사 자격기 을 갖춘 자이어야 함

※ ’08 3 . , 

(다)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양사, 취사부

○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간호사(면허), 양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 다만, 특수교사의 경우 자격 인정을 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기본교과목

(8과목 16학 이상) 충족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의 취사부  1인 이상은 

조리사 자격을 갖추어야함(식품 생법)

○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육교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음

○ 종사자 채용시 임 ,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할행정기 은 

이를 극 지도․감독하여야 함

- 근로계약은 가능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함



○ 임면권자가 보육종사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

받아 자격의 격 여부를 단하고, 련 서류를 보

(가) 공통서류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용 가능)

※ 1 ( ) ( , , )

( )

(나) 시설장  보육교사

○ 시설장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사본

- 국가자격증 발  정자는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사본 구비

(다) 특수교사  치료사

○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자격증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라) 간호사․ 양사 등 자격을 요하는 종사자：자격증(면허증) 사본

○ 임면권자는 보육종사자 결원시 1월 이내에 신규종사자를 채용

○ 임면권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종사자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서식 Ⅳ-1>에 따라 할경찰서에 요청

※ (

)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보육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는 채용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근무 인 자에 해서는 해임



○ 임면권자는 보육종사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하고 

퇴직사실을 할 시⋅군⋅구청에 보고

○ 퇴직에 하여 임면권자와 상호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처리하지 

않아 본인의 의사와 무 하게 보육시설장 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임면권자는 보육종사자의 임면 사항과 련된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리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보육종사자 리 장 <서식 Ⅳ-2>

- 자격을 요하는 종사자：자격증 사본

- 기타 종사자 임면과 련된 서류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채용·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유아의 보육, 건강 리,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리·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

시설의 장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함 

※ 2 19

○ 보고방법：보육종사자 임면보고 <서식 Ⅳ-3>에 따라 서면보고

○ 첨부서류

- 인사기록카드 사본

- 자격을 요하는 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단, 시설장  보육교사는 보육통합

시스템을 통한 자격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제외)

-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 시설장은 보육교사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유아 보육을 담당하기 해 채용된 체교사로서 주당 3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자의 임면사항을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종사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 조건이 필요한 시설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양사 등의 자격의 격성 확인

○ 국가자격증을 발 받은 자：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격의 격성 확인

○ 특히, 정원 40인 미만 시설의 시설장의 경우 ‘일반보육시설장’ 는 ‘정원 

40인 미만 시설장’ 자격증을 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무자격자가 

근무하는 사례가 없도록 리

○ 련 자격증·면허증 사본(특수교사의 경우 자격 증빙서류 포함)을 통하여 

자격의 격성 확인

○ 2005. 1. 29. 이  종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1, 2  자격을 취득한 자

○ 2005. 1. 30. 재 문 학 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유아교육 는 

아동복지 련학과 공 이던 자가 졸업하여 보육교사 1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005. 1. 30. 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보육교사 양성 

과정 이수 이던 자가 수료하여 보육교사 2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시설장 자격증은 일반, 가정, 아 담, 장애아 담 등으로 나 어지는 바, 

보육정원 40인 미만 시설의 시설장 자격증도 별도로 발

○ 따라서, 정원 40인 미만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정원 40인 

미만 시설장’ 이상의 시설장 자격증을 발 받은 자이어야 함



○ 종사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에 채용된 자가 제

20조에 의한 보육시설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원조회를 통하여 확인

(가) 미성년자․ 치산자 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 마 는 향정신성의약품 독자

(라) 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고이상의 형의 집행유  선고를 받고 그 유 기간 에 있는 자

(사)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 의 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한하여 신원조회를 의뢰

(가) 용어의 정의

○ 신청기 ：보육시설의 장으로부터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 조회기 ：가족 계등록부를 리하는 시장, 구청장, 읍․면장(출장소장 포함)

○ 신원조회：결격사유의 확인을 하여 신청기 이 조회기 에게 신원기록 

내용의 확인을 신청하는 것

○ 신원조회 회보：신원조회에 따라 조회기 이 보유하고 있는 신원기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기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것

(나) 신원조회 업무 차

① 

② 

․ ․ ․



(다) 신원조회 방법  세부 처리 차

○ 보육시설의 장으로부터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식 Ⅳ-4>에 

의하여 즉시 조회기 인 본 지 시․구․읍․면장에게 신원조회를 신청하고, 

신원조회 장 <서식 Ⅳ-5>을 기록․비치․ 리

○ 조회방법은 FAX, 행정 산망, 우편의 방법으로 조회하되, 조회․회보기간의 

단축을 하여 문서를 작성한 후 FAX로 신청하고, FAX로 회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조회기 으로부터 통지 받은 신원조회 회보서 <서식 Ⅳ-6>를 별도로 편철․

리  보

○ 신원조회․회보업무를 최 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 

① 보육종사자 임면보고서

② 신원조회 의뢰서 <서식 Ⅳ-4>

③ 신원조회 장 <서식 Ⅳ-5>

○ 보육시설종사자 임면보고서 상의 신원조회 상자 인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

하여 조회기 에 신원조회 의뢰서를 송부

○ 신원조회 의뢰서를 등록기 지 시․구․읍․면장에게 송부(FAX 등)한 후 

수여부를 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

○ 조회기 으로부터 회보가 된 경우 반드시 련 장에 기록․ 리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문서로 보육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 

보육시설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

○ 신원조회와 련하여 지득한 비 에 하여는 설하여서는 안됨

○ 신원조회와 련하여 보다 구체 인 세부사항을 이해하기 해서는 행정안 부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행안부 규 2009.7.1. 제242호)을 참고



○ 종사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사자 자격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는 자(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에 해서는 경력 리

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 사항을 입력․ 리

○ 종사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격정지, 자격취소, 퇴직 등의 사항도 경력

리시스템에 입력․ 리

○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유아보육을 해 채용된 

체교사(임시교사)로서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에 한 임면사항도 

경력 리시스템에 입력․ 리

○ 보육종사자( 는 종사자로 근무하 던 자)로부터 경력(재직)증명서 발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경력(재직)증명서 <서식 Ⅳ-7>를 발

- 발 권자：시장․군수․구청장(단, 보육정보센터 종사자의 경우 보육정보

센터의 장도 가능)

- 발 상：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사, 양사, 취사부, 그 밖의 종사자 등 

보육종사자로 할 시․군․구청에 임면보고 된 자

※ ( ) . , 

- 방법：경력 리 로그램에 의하여 경력(재직) 증명서 발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종사자 경력 리 로그램상의 종사자 리 장을 

비치․ 리

○ 경력(재직)증명서를 발 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발 장을 기록․ 리



○ 보육종사자 경력 리시스템 도입  보육시설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 경력을 인정받기 해서는 보육시설에 종사한 사실을 공 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보육종사자가 경력 리시스템 도입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증명서의 

발 을 요청할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서류  근무 시기별 

경력 인정 기 에 따라 해당 경력을 인정하고, 경력 리시스템에 입력․

리하고 경력증명서를 발

※ 2005. 1. 30. ․ ․

( 20 ) , 2005. 7. 31. 

(가) 1991. 8. 8 ～ 2001. 3. 31까지 근무한 경력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 ․ 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종사자 리 장에 

의하여 경력 인정

○ 다만, 보육시설종사자 리 장이 별도로 보 ․ 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보육시설에 종사한 사실을 공 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경력 인정

(나) 2001. 4. 1～2005. 7. 30까지 근무한 경력

○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보육시설의 장이 발 한 경력증명서 

 보육시설에 종사한 사실을 공 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경력 인정

(다) 2005. 7. 31이후 근무한 경력

○ 2005. 7. 31.이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종사자의 임면사항을 

리하므로 종사자 임면보고 시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종사자 

경력 리 로그램에 입력․ 리하고 경력증명서 발



시  설  장

건강보험, 국민연 , 산재보험, 고용보험, 배상보험, 자동차보험, 소득세원

천징수부, 국고보조  교부신청(인건비, 보육료, 자량운 비, 간식비, 교재

교구비 등) 련서류, 처우개선비를 지 받은 련서류, 여계좌입 련 

수증 는 융거래 통장사본, 지도․ 검 련서류, 종사자 임면보고서 등 

경력을 공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육교사 등

건강보험, 국민연 , 고용보험료 납입 수증, 소득세원천징수부, 처우개선

비를 지 받은 련서류, 여계좌입  련 수증 는 융거래 통장사본, 

그 밖에 종사자 임면보고서 등 경력을 공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력 리시스템 도입  근무경력을 인정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한 근거 서류를 보



○ 2011년도 보육종사자의 보수 책정 시 호  산정 기  제시

○ 국고보조시설(정부지원시설)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 

책정을 한 호  산정 기 으로 용함을 원칙으로 함

- 시설장：원장, 보육정보센터의 장

- 보육교사, 간호사, 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보육정보센터의 보육 문요원 

 산원

- 취사부：조리원

 ※ ( )

○ 국고보조시설이 아닌 시설(미지원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  기 을 달리 정하거나 인건비 책정 시 호 을 용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호 ”이란 근무경력의 기간에 따라 1년을 단 로 인건비 책정을 달리하는 

기 을 말함

○ “호 승 ”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의 호 보다 높은 

호 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 “호 인정 근무경력”이란 호  산정 시 인정되는 보육시설 등에 종사한 

경력을 말함

※ ( , 

)



○ 호 획정  호 승 은 당해 보육시설을 설치․운 하는 자가 호 인정 기 에 

따라 시행하고 련 서류를 첨부하여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호 획정  호 승 의 내용을 확인

하고 그에 따라 보육종사자의 호 을 확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종사자의 호 을 확정한 경우 경력 리시스템에 

호 을 입력․ 리

※ ․ ․ (’05. 7.31 ) 

○ 호 획정 시 인정되는 호 인정 근무경력은 아래 경력에 한하되, 다. 보육

종사자 호  인정기 에 따라 시기별로 용

○ 임호 획정 는 호 의 재획정 시 이  근무경력을 호 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호 획정권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

- 보육시설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시장⋅군수⋅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은 경력 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종일제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교육청·유치원에서 발 하는 경력증명서

- 군 의무 복무기간：군경력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 본



○ 임호 은 1호 으로 하되 호 인정 근무경력 1년을 1호 씩으로 하여 

임호 을 획정

○ 임호 의 획정에 반 되지 아니한 1년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호 승  기간에 산입하여 호 을 산정

○ 보육시설을 설치․운 하는 자는 종사자가 재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 을 재획정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종사자에게 용되는 임호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호 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임호  획정의 방법에 따름

○ 호  재획정에 반 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호 승 기간에 산입

○ 호 승 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함

○ 호  승 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2회 시행



(가) 경력을 부 호 으로 인정하는 경우

○ 동일시설(새마을유아원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 동일시설이라 함은 ｢甲｣ 새마을유아원에서 ｢甲｣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며, 동일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시설로 

- 직, 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 이내의 기간은 계속근무로 

※ 

(나) 경력을 제한 으로 호 을 인정하는 경우

(1) 동일시설 근무경력의 호 인정 등

○ 1982. 2. 22 문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이  아동복리시설에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 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 제5조) 경력에 따라 근속호 을 인정하며 양성교육 등을 통하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1982. 2. 22 이후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 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자격인정 이 기간은 근무경력의 50%를 인정

- 자격인정을 받을 때까지 호  기 으로 보수를 지

○ 양성교육 이수  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 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무경력의 

50%을 인정하되, 양성교육 이수 후부터 근무경력은 100%를 인정

○ ｢ 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91. 8. 8)이 에 무자격이었던 시설장 

 보육교사가 동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 에 따라 유자격자로 

인정된 경우 이  근무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 으로 근무한 기간)의 

50%를 인정하고, 유자격 근무경력은 100%를 인정



(2) 공립보육시설 등 보육시설간의 보 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92. 1. 1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시설장, 보육

교사 등)를 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보 발령한 경우 근무경력을 호

으로 인정

․ ․

○ ’96. 1. 1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가 내 다른 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 는 채용)된 경우

○ ’96. 1. 1이후 동일 법인내에서 보육시설간 보된 경우

(3) ’96년말 당시 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

받은 보육시설에 근무 인 종사자가 ’97. 1. 1이후 타 지역( 국단 )에 

소재하는 보육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계속 근무하는 경우 ’96년말 재 

종사자 경력인정 2) 인정범  “가)”와 “나)”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력을 

부 호 으로 산정

’

’ ’



○ 1999년도까지는 종사자 경력인정 인정범 의 기 에 따라 계속 근무한 경

력만 호 으로 인정하 으나, 2000. 1. 1이후 근무한 경력에 하여는 계

속 근무와 계없이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호 으로 인정

’

(가) 동일시설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보육교사, 

양사, 간호사 등이 동일시설에서 계속 근무로 인하여 시설장 자격

기 에 해당되어 동일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0%를 인정

 ’

’

(나) 동일시설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종사자 자격기

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별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시설에서 타직종에 근무하던 

 자격이 있는 직종으로 변경 근무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0%를 인정

(다) 동일시설에서 사무원 등으로 계속 근무  시설장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시설장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의 50%를 호 으로 인정, 단 시설을 옮길 경우 호 인정 안됨 (보육

65210-235, ’02.11.4)



(라)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 9  이상 공무원으로서 유아보육법 제정 

이후(1991. 1. 14. 이후)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보육시설의 장 는 보육교사로 종사하는 경우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100%를 호 으로 인정

(가) 련근거(법 제50조)

○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하여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

○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일제 수업과정을 운 하고 

있는 유치원에 한함)에 근무하는 자  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하여는 유치원에서 근무경력을 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

(나) 종일제 유치원에서 근무한 보육교사의 호 인정 방법 등 

○ 호 인정 근무경력의 범

- 2005. 1. 30.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가 종일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교원(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100% 인정

∙교원 이외의 임시강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50% 인정

○ 호 인정을 한 근무경력 입증 방법

- 교원(원장, 원감,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교육청에서 발 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 , 

( , 

)

- 임시강사, 기간제교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유치원의 기 장이 

발 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가) 상자：보수교육, 출산휴가, 시간연장형 등 체교사(임시교사 포함)로 

투입된 보육교사(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체교사 포함)

(나) 인정범 ：주당 30시간 이상을 종사한 보육교사

(다) 인정시기：2005. 1. 30이후 체교사 는 임시교사로 근무한 경력

(라) 인정 방법  

○ 보육시설장은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체교사(임시교사) 임면 시 

임면사항을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면사항을 경력 리시스템에 입력․ 리

○ 2005. 1. 30. 이후 할 시⋅군⋅구청에 임면 보고되어 체교사(임시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보육교사의 호  획정 시 호 인정 근무경력으로 인정

○ 각 보육정보센터에 임면보고되어 체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보육교사의 

호 인정 근무경력으로 인정

(마) 기타사항

○ 체교사 는 임시교사로 할 시⋅군⋅구청( 는 보육정보센터)에 임면

보고 되어 보육시설에 종사한 경력은 보육교사 자격승 (2  → 1 )을 

한 ‘보육업무 경력’  보육시설장 자격취득을 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으로 인정

○ 출산휴가(3개월 이내) 는 육아휴직(1년 이내) 기간은 호 획정 시 경력

기간으로 산입 



1990년

◦ 제：’89.12.31 재 설립․운 되고 있는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하는 종사

자로서 동기 이 탁아시설로 환하여 종사자가 계속 탁아시설에 

근무할 것

◦ 호 인정 

- 어린이집  새마을유아원의 근무경력을 사회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하되 

보수는 자격취득시까지 호 을 기 으로 지

1991년

◦ 1990년도 호  인정사항 유지

- 다만, 무자격자는 유아보육법부칙제6조에 의하여 ’94. 1. 13이 에 자격을 

취득하여야함(향후 무자격 원장  보육사에 하여 양성교육실시 정)

◦ 동종유사시설의 보육시설로 환( 유아보육법 제정) 

-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 보육시설로 인정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사업장육아시설  시범탁아소 → 보육시설로 인정

-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 →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신고

- 미인가탁아시설 → 법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

’

◦시설  종사자에 한 경과조치(부칙제6조)

- 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 3년 이내에 유아보육법상의 

시설  종사자 기 을 갖추어야 함

1992년

◦ 종사자 호 (경력)인정을 별도의 제목으로 편재

- 유자격자, 무자격자, 양성교육이수자로 구별하여 호 (경력)인정을 설명함

◦ 호 (경력)인정

- 유자격자：동일시설(어린이집  새마을유아원)에서 계속 으로 근무하는 

경우 경력에 따른 근속호  인정

- 무자격자 

① 1982. 2. 22이  임용된 자로 동일시설(어린이집  새마을유아원)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경력에 따라 근속호 을 인정하여 보수는 지 하되, 양성교육을 통하여 

추후에 자격을 인정받아야 함 

연도별 종사자 호 인정과정



② 1982. 2. 22이후 임용된 자로 동일시설(어린이집  새마을유아원)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자격인정시까지 호 기 으로 보수지 하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근무경력의 50% 인정 

- 양성교육 이수자

① 양성교육이수 기간(동일시설 계속 근무 제)은 근무경력 5할 인정

② 양성교육이수이후부터는 근무경력 10할 인정

- 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정으로 종 의 무자격자가 유자격자로 인정된 경우

에는 동시행규칙제정(`91.8.8)이  근무기간(동일시설 계속 근무 제)은 

근무경력의 5할을 인정하고 동시행규칙 제정이후의 근무경력 10할 인정

1993년
◦ 1992년도 지침과 일 성을 유지하면서 개선사항 추가

- 동일시설 계속근무일경우만 경력 인정(어린이집 → 새마을유아원 → 보육시설)

1994년

◦ 1993년도 지침과 일 성을 유지하면서 종사자 직종변경 사항을 추가

◦ 종사자 직종변경시 경력인정

- 보육교사, 양사, 간호사 등이 동일시설에서 시설장 자격을 가져 시설장이 

되는 경우 근무기간 10할 인정 ex) 보육교사1  자격을 가진 자가 근무  

동일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무기간 10할 인정

- 종사자 직종별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시설에서 타직종으로 변경근무하는 

경우 근무기간 10할 인정 

1995년
◦ 1994년도 지침내용과 동일

- 다만, 보육교사종사자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 리 사항 추가

1996년

◦ 1995년도 지침과 일 성을 유지하면서 유사경력 인정 사항을 추가

◦ 유사경력 인정범

- 시장․군수․구청장이 ’92. 1. 1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를 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보발령한 경우

- ’96. 1. 1.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가 내 다른 공립보육시설의 시

설장으로 임명( 는 채용)된 경우

- 동일 법인내에서 보육시설간 보된 경우



1997년

～

1999년

◦ 1995년도 지침과 일 성을 유지하면서 경력인정제도 개선사항을 추가

◦ 경력인정제도 개선(근무지변경시 호 인정)

- ’96년 재 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인가받은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97. 

1. 1이후 타지역( 국)에 소재하는 보육시설로 근무지를 옮길 경우 

’96년말까지 인정받은 경력을 인정

’ ’

’ ’

“

’

’ ”

2000년

～

2002년

◦ 1999년도 지침과 일 성을 유지하면서 경력인정제도 개선사항을 추가

◦ 경력인정제도 개선(계속근무와 계없이 호 인정)

- 2000. 1. 1부터는 2000. 1. 1 후 근무한 경력에 하여는 계속근무와 

계없이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호 으로 인정

’

2003년

◦ 2002년도 지침과 일 성을 유지하면서 경력인정제도 개선사항을 추가

◦ 경력인정제도 개선

- 보육시설간 이동에 따른 호  불인정분을 소  용

∙ 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보발령(시설장)

∙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

- 보육종사자 직종변경에 따른 호  인정

∙ 보육시설 종사자가 다른 보육시설장으로 직종변경시 자격취득이후 근무 

경력 인정

- 계속근무의 융통성 부여

∙ 직 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이내의 기간은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

-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  이외의 자의 호  인정

∙ 동일시설에서 사무원 등으로 계속 근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근무경력의 5할을 호 으로 인정

2004년
◦ 경력증명서 발 시 첨부서류 등

-  1. 종사자 리 다. 5) 참조



2005년

◦ 유아보육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경력인정 범

- 보육시설의 근무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하여 보육시설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

- 유치원(종일제)에 근무하는 자  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자격을 

가진자에 하여는 유치원근무경력을 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

경력인정

범 확

과정

(요약)

① 동일시설 + 동일직종 + 계속근무(1992년)

② 동일시설 타직종 변경근무 경력인정：간호사 → 보육교사(1994년)

③ 유사경력인정 - 시설간 이동 제한 완화：공립, 법인(1996년)

④ 타지역소재 보육시설 근무지 이동시 경력인정(1997년)

⑤ 계속근무 제한 폐지(2000년)

⑥ 유치원  보육시설 종사자격을 상호인정(2005년도)



시 설 장1)

 보육시설별 1인

※ 다만, 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보

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정원기

보육교사

․ 만1세미만 ⇒ 아 3인당 1인

․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 아 5인당 1인

․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 아 7인당 1인

․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 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

   ※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  자격자여

야 함

․ 취학아동 ⇒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 여야 함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원기

간호사2) ․ 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원기

양사3) ․ 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원기

취사부4) ․ 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원기

(방과후 

제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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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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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  지역 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종사자 배치기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유아 수를 용하기 어렵

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용할 수 있음

․ ․

․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유아 수를 총 정원을 

과하지 않는 범  내에서 아래의 기 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 )

○ 교사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보육시설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 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한 여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극 지도․감독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아동비율 수가 어렵다고 단되는 도서․벽지․

농어 지역에 한 교사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계획을 수립

- 계획은 특례인정 범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을 구체 으로 명시

○ 지방보육정책 원회에서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계획을 확정

○ 지방보육정책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지역의 교사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계획을 할 시․도지사에게 승인 요청

○ 시․도지사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사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보

○ 승인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아동비율이 특례 인정 범  

 지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

○ 시설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보육정원 20인 이하 

시설의 시설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정원 21~39인 시설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할 경우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가) 특례인정 기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교사 수 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육정

책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원 21~39인 

시설의 시설장․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할 수 있음



(나) 세부 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채용의 어려움이 상되는 도서․벽지․농어

지역에 한 시설장․보육교사 겸임 허용 계획을 수립

- 계획은 시설별이 아닌 지역별로 허용 가능한 지역을 구체 으로 명시

○ 지방보육정책 원회에서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계획을 확정

○ 지방보육정책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지역의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계획을 할 시․도지사에게 승인 요청

○ 시․도지사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겸임 허용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승인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겸임 허용이 가능한 지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



○ 보육시설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보육시설의 운

시간(평일 12시간 원칙)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할 수 있음

- 보육시설장이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시설장 업무를 

행할 자를 지정하여 시설 운 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보육교사 등 기타 종사자는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보육시설의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등)는 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다만, 보육시설장이 간호사 는 양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간호사 는 

양사를 겸임할 수 있고, 정원 20인 이하 시설의 시설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시설장이 간호사와 양사 모두를 겸임 할 

수 없음

※ ․ ․ 21～39 ․ ․

(가) 일반기

○ 보육시설 종사자는 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 임’이란 근무시간 동안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다른 시설의 업무’이란 다른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종교시설 등 종사자의 임 규정에 배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포함

 ” “ ” 



○ 특히, 보육시설장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보육시설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회의 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 리

(나) 보육시설장의 겸임 제한

○ 보육시설장은 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따라서, 

보육시설장은 다른 보육시설의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등)로 근무할 수 

없으며, 임 규정에 배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아동복지

시설, 유치원 등)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음

 “ ”  “ ”  “ ” 

 “ ”  “ ”  “ ” 

○ 보육시설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

하여야 하는 바, 근무시간 에 가를 받고 3개월 이상 월평균 4회 는 

월평균 8시간을 과(이동시간 포함)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 를 할 수 없음

※ 

- 보육시설장은 근무시간에 월 50만원을 과하는 외부강의( 학부설 는 

민간보육교사교육원의 교수로 등록된 자 포함) 등을 하는 행 를 할 수 없음

○ 종  법(2005. 1. 30. 개정 )에서는 종교시설 등에서 부설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종교시설의 장이 보육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었으나, 2005. 1. 30. 

개정 법에서는 겸임 규정을 삭제하고 보육시설장은 임이어야 한다고 규정

- 따라서, 종교시설의 장  종교시설 종사자는 보육시설장을 겸임할 수 없음

※ 



○ 보육시설 종사자의 휴가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체교사 배치

○ 종사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련이 있는 사항에 하여서는 

｢근로기 법｣ 등 노동 련 법령에 따름

○ 고용, 산 후휴가, 육아휴직 등과 련이 있는 사항에 하여서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한 법률｣의 규정 용 

○ 보육종사자의 최 임  보장 등과 련이 있는 사항에 하여서는 ｢최 임

법｣의 규정을 용

○ 기타 종사자의 복무, 근로 등과 련하여서는 각 개별법을 용토록 함



○ 자격정지 상자：보육시설장  보육교사

○ 처분권자：시장․군수․구청장

○ 반행 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 기 은 그 반행 가 있은 날 이  최근 

3년간 같은 반행 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 용

○ 반행 가 2 이상인 때에는 한 처분기 의 2분의 1까지 가 할 수 있되, 

각 처분기 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과할 수는 없음

 1.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  고의 는 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46조

제1호 

3월 이내 

자격정지

6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2. 보육교사․간호사 는 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46조

제2호 

3월 이내

자격정지

6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

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

제3호

2월 이내 

자격정지

6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업무정지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

받거나 보조 을 유용한 경우

법 제46조

제4호

3월 이내 

자격정지

6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



 1.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당해 자격과 련하여 

고의 는 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47조

제1호 

2월 이내

자격정지

6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2호

2월 이내

자격정지

6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장 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청문 상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 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장 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행 의 동기․내용  횟수 등을 참작하여 지방

보육정책 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보육시설장 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  안에서 이를 가 하거나 경감할 수 있되, 가 되는 

때에도 자격정지의 총 기간은 1년을 과할 수 없음

○ 보육시설의 표자는 보육시설장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리할 

보육시설의 장을 두어야 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업무를 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함





○ 상자：보육시설장  보육교사

○ 처분권자：시장․군수․구청장

※ ․ ․

○ 거짓 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자격취득자가 업무 수행  당해 자격과 련하여 고의 는 한 과실로 

손해를 가하고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지행 를 반하여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1310, ’08. 8. 22)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여한 경우(법 제22조의 

2 반)

○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 를 한 

경우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동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련 업무를 

행한 경우

○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받거나 보조 을 유용하여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

․ ․

․ ․

․ ․

․ ․

․ ․ ․



○ 타인에게 자격증을 여한 경우

- 특정 보육시설에서 시설장이나 보육교사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  즉, 할 시․군․구청에 종사자 임면보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 보육

시설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 . 즉, 할 시⋅군⋅구청에 종사자 임면보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 자격증 여 사실이 발생한 경우, 할 시․군․구청의 보육담당자는 보육

시설 지도․ 검 등의 차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 시⋅군⋅구청의 보육담당자는 자격 여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자격증을 여한 

자  여받은 자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

○ 시장․군구․구청장은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결과 자격 여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보육정책 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자의 자격 취소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취소 결정 시 상자에게 자격취소 처분 사실을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 시․도에 자격취소자 명단을 통보하여 보육시설에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 요청

○ 한 한국보육진흥원에 반드시 공문으로 통보하여 자격취소자의 이력을 리

하도록 요청

․







Ⅴ

○ 보육종사자의 자질향상을 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정기 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  등 의 자격(3 →2 , 2 →1 )을 취득하기 해 받아야 

하는 승 교육을 말함

○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 교육으로 구분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2  

보육교사 

승 교육

1  

보육교사 

승 교육

보육교사
직무교육

보육시설장 
신규교육

보육시설장 
직무교육

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가) 일반원칙

○ 보수교육은 직 보육종사자를 상으로 실시하므로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라도 교육 개시 당시 보육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자는 보수

교육을 받을 수 없음

※ 23 , 2

○ 다만, 직 종사자 외에 교육비 액 자비 부담을 제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보수교육 상자 선정 기 으로 ‘보육업무 경력’이란 보육시설  보육정보

센터에 근무한 경력과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함

(나) 직무교육

(1) 일반직무교육

○ 직 보육교사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경우와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아야함

○ 직 보육시설장은 시설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 첫해와 보육시설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 보육시설장 직무교육을 받아야함

○ 보육시설장  보육교사가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일반직무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받아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2) 특별직무교육

○ 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보육시설장은 

아․장애아․방과후보육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상자는 아․

장애아․방과후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아․장애아․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 에 특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다) 승 교육

○ 보육교사 3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는 

2  승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보육교사 2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 경과한 자는 

1  보육교사 승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보육교사 2  자격을 취득한 후 석사학 를 취득한 자는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1  승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직무교육과 승 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 교육을 받은 

자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

교육구분별 보수교육 상자

직

무

교
육

일
반

직

무
교

육

보육

교사

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

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 교육 포함)받은 해

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시설장

신규

직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으로서 보육시설의 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첫 해에 해당하는 자
40시간

시설장 

첫해

시설장
직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으로서 보육시설의 장 직무교육

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특

별
직

무

교
육

아
보육

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상자와 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

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상자와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후 
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

교

육

2  승
교육

보육교사 3 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  승
교육

보육교사 2 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보육교사 2 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련 

학원에서 석사이상의 학 를 취득한 경우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보육기

∙보육정책 동향 이해

∙아동학 와 아동권리 이해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필)

6시간 ∙ 유아보육법과 보육 련법

의 이해
∙아동학 와 아동권리모니터

링의 이해

∙시설장의 역할과 윤리(필)

6시간 ∙보육정책의 망과 과제

∙아동학 와 아동권리모니
터링의 이해

∙시설장의 역할과 윤리(필)

6시간

발달  지도

∙ 찰일지 작성  발달 검사

의 활용
∙ 유아기 뇌 발달의 이해와 

조기교육

∙ 유아 부 응 행동 지도
∙장애아 통합 환경에서의 교

수실행  참여 지원

8시간 ∙연령별 유아 발달 특성의 

이해
∙ 유아 부 응 행동 지도

∙장애아 통합보육 운

6시간 ∙ 찰일지 작성  발달 검

사의 활용
∙ 유아기 뇌 발달 이해와 

조기교육

∙장애아 통합을 한 력
 근의 실제

6시간

유아 교육

∙표 보육과정의 이해
∙연령별 보육 로그램의 운

∙다양한 보육 로그램의 이해

∙교구교재의 개발과 활용
∙ 유아를 한 교수학습방

법의 실제

10시간 ∙표 보육과정의 이해
∙보육 로그램의 개발

∙교구교재 선정의 원리

6시간 ∙보육 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계획 작성 지도

∙교구교재 선정과 평가

6시간

유아의

건강․ 양 

 안

∙ 유아 건강 리

∙ 유아 양과 식 리 실제
∙안 리와 응 처치(필)

6시간 ∙ 유아 염성 질환과 응

∙보육시설 식 리
∙보육시설 안 리와 사고

응(필)

6시간 ∙ 유아 건강 리 실제 세미나

∙ 식 리 실제 세미나
∙보육시설 안 문제 

  응(필)

6시간

가족  
지역사회 

력

∙부모-교사 의사소통 방법의 

이해와 실제

∙다문화가정 유아보육의 
실제

∙지역사회자원 연계방법

6시간 ∙부모오리엔테이션의 실제

∙다문화가정의 지원체계 이해

∙지역사회 연계의 이해와 보육

6시간 ∙부모 상담사례 세미나

∙부모교육의 이론과 실제

∙다문화가정의 지원체계 이해
∙보육과 지역사회 연계의 

망과 과제

8시간

보육사업의 

운

∙보육실습지도의 실제

∙원내 교사교육의 계획과 실행

4시간 ∙보육의 질과 평가인증

∙보육시설 인사 리

∙보육시설 재정  사무 리
∙보육시설 환경  설비 리

∙조직문화와 리더십

∙보육정보화시스템의 이해와 
활용(선택)

10시간 ∙원내 교사교육의 계획과 

실행

∙보육시설운  평가 세미나 
∙우수보육시설 사례분석

∙조직문화와 리더십

8시간

계 20과목 40시간 21과목 40시간 20과목 40시간



보육기

∙ 사회변화와 아보육

∙ 아보육과정의 이해

∙성․가정폭력 방지교육

∙장애인복지와 보육정책

∙장애아보육과정의 이해

∙성․가정폭력 방지교육

∙ 사회 변화와 방과후보육

∙방과후보육의 이해

∙성․가정폭력 방지교육

4시간

발달  

지도

∙ 아발달의 특성

∙ 아 일상생활지도

∙ 아행동 찰과 평가

∙ 아감각  소근육 발달 

지도

∙장애아 발달의 특성

∙장애아 진단과 평가

∙장애아 일상생활지도

∙장애아 감각통합과 신체 활동 

지도

∙아동발달

∙아동 일상생활지도

∙문제행동수정과 지도 6시간

유아 

교육

∙놀이를 통한 사회성 발달

∙놀이를 통한 정서발달

∙놀이를 통한 언어발달

∙놀이를 통한 인지발달

∙ 로그램  교재교구개발

∙표 보육과정

∙놀이  사회성 지도

∙장애아 의사소통지도

∙장애아 음악치료

∙장애아 미술치료

∙ 로그램  교재교구개발

∙표 보육과정 

∙학습  과제지도

∙놀이  사회성 지도

∙아동언어교육

∙아동독서교육 

∙아동 체능교육

∙ 로그램  교재교구개발

∙표 보육과정

8시간

건강∙

양  

안

∙ 아 보건․안 리(필수)

∙ 아 양 리  식생활지도

∙장애아 보건ㆍ안 리(필수)

∙장애아 양 리   식생

활지도

∙ 등학생 보건ㆍ안 리(필수)

∙ 등학생 양 리  식생

활지도

6시간

가족  

지역사회 

력 등

∙부모교육, 상담, 력

∙지역사회와의 력

∙평가인증

∙부모교육, 상담, 력

∙지역사회와의 력

∙평가인증

∙부모교육, 상담, 력

∙지역사회와의 력

∙평가인증

4시간

보육사업 

운

∙ 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

(필수)

∙보육시설운 과 리

∙정보화교육

∙장애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필수)

∙보육시설운 과 리

∙정보화교육

∙방과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필수)

∙보육시설운 과 리

∙정보화교육

8시간

기  타
∙인간 계  리더십훈련

∙ 아보육세미나  사례발표

∙인간 계  리더십훈련

∙장애아보육 세미나  사례

발표

∙인간 계  리더십훈련

∙방과후보육 세미나  사례

발표

4시간

계 20과목 20과목 20과목 40시간

※ · , 

· , ·

2 ․



보육기

∙사회 변화와 보육

∙아동학 와 아동권리 이해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12

∙ 유아보육법과 보육 련법의 이해

∙아동학 와 아동권리 이해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12

발달  

지도

∙ 유아 행동 찰과 찰일지 작성법

∙ 유아 인지․언어발달 이해와 

기 학습

∙ 유아 정서․사회성발달 이해

∙장애아 조기 재와 통합보육

16

∙ 유아 행동 찰과 찰기록법

∙ 유아기 뇌 발달의 이해와 조기

교육

∙발달 역별 지체  지도

12

유아 

교육

∙표 보육과정의 이해

∙연령별 보육 로그램(0~1세)

∙연령별 보육 로그램(2세)

∙연령별 보육 로그램(3~5세)

∙보육계획과 보육일지 작성 실제

20

∙ 유아보육 로그램의 기

∙ 유아보육 로그램의 계획과 운

∙실내외 환경구성 원리와 실제

∙ 유아를 한 교수학습방법의 실제

∙보육계획과 보육일지 작성 실제

20

유아의

건강ㆍ 양 

 안

∙ 유아 건강생활지도

∙ 유아 식생활지도와 생

∙안 사고 상황별 응 처치와 안

교육

12

∙ 유아 질병과 응

∙ 유아 식과 생

∙안 사고 상황별 응 처치와 안

리

12

가족  

지역사회

력

∙부모면담방법

∙다문화교육

∙지역사회 연계의 실제

12

∙부모참여 로그램 구성과 운

∙부모-자녀 계의 이해

∙다문화가정 유아 지원방법

12

보육사업의 

운

∙ 유아반 운 리

∙평가인증의 이해(2)

∙보육정보화시스템의 이해와 활용(2)

8

∙보육실습지도의 실제

∙평가인증의 이해

∙보육정보화시스템의 이해와 활용

12

기  타 ∙평가시험 ∙평가시험

계 21과목 80 20과목 80

※ : 4 ( , 2

)



○ 시․도지사는 유아보육법 제51조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할 지역 

보육시설종사자에 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학( 문 학 포함), 보육교사교육원 등의 문기 에 탁하여 실

시할 수 있음

※ ： 23 , 

○ 시․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할 지역의 교육 수요를 악하여 보수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

○ 보수교육의 수요는 할 지역의 직 종사자를 상으로 악하되, 승 교육의 

경우 보육교사교육원의 보육교사 3  양성과정을 수료하여 신규 배출되는 

인원을 고려하여 악

○ 연간 교육실시 계획은 교육수요  산배정 황을 고려하여 수립. 다만, 

산집행 황을 고려하여 추가 수요 발생 시에는 당  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산의 범 를 과하여 보수교육 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가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교육생이 보수교육 비용의 자부담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기 에 보수교육의 실시를 

탁할 수 있음



- 학( 문 학 포함) 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

-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 정부출연연구기  등의 설립․운   육성에 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

- 보육 련 비 리 법인․단체

(가) 보수교육 실시 수탁기  공모 계획 수립

○ 시․도지사는 연  수립된 보수교육계획에 따라 보수교육 실시를 탁할 

문기 의 선정 공모 계획을 수립

(나) 보수교육 실시 탁공고  수

○ 시․도지사는 수탁기  공모 계획에 근거하여 탁기 , 수탁기  선정 

차  방법 등을 자체 게시 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10일 

이상 공고

○ 보수교육의 실시를 탁받고자 하는 기 은 교육과정운 계획서, 교수요원의 

자격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① , , ( )

② ( )

③ 

④ 

(다) 수탁기 의 선정  탁계약서 체결

○ 시․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지방보육정책 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실시 수탁기 을 결정하고 보수교육 실시 탁계약서를 체결<서식 Ⅴ-1 

참고>한 후 수탁기 에 보수교육기  탁계약증서를 교부

○ 수탁기  결정 시에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기 , 교육과정  교수요원의 

확보상황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정한 기 을 선정



○ 탁계약 기간은 당해연도를 원칙으로 함. 다만, ’06년도 이  계약이 

체결되어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수탁기 에 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보수교육 실시 문기 으로 인정

(라) 보수교육 실시 문기  선정 공고

○ 시․도지사는 수탁기 으로 선정된 보수교육 실시 문기 을 공고

○ 시․도지사는 수탁기 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를 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2조에 근거하여 보수교육 실시의 탁을 취소할 수 있음

- 법 제36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을 목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 제36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 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기 에 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 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 한 경우

○ 시․도지사는 보수교육 상자가 연간 보수교육 일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실시 문기 별 교육일정을 자체 홈페이지나 앙  각 시․도 

보육정보센터 등에 게시하여 연  안내

- 보건복지부는 안내상황에 해 검 실시

○ 당해 시․도에서 특별직무교육 상자가 어 보수교육과정을 설치․운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시․도지사는 내 시․군․구로 하여  보수교육 실시 문기 의 교육과정별 

교육 개시 까지 보수교육 상자를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 계획에 따라 직 종사자 에서 보수교육 상자를 

선정하되 다음 기 에 따라 선정

- 일반직무교육은 의무 이수 상자를 우선으로 선정

- 1  보육교사 승 교육의 경우 1  자격증 취득 후 교육 개시일 까지 보육

업무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에서 선정. 단, 2 자격을 취득한 후 석사

학 를 취득한 경우에는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에서 선정

- 2  보육교사 승 교육의 경우 3  자격을 취득한 후 교육 개시일 까지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에서 선정

○ 시․도지사는 교육과정별 보수교육 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보수교육 실시 

기 에 통보하여 상자가 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보수교육 상자를 보수교육 실시 문기 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직 종사자 에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도록 리․감독

“ ”

○ 보육시설장 는 보육시설을 설치․운 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육교사 등의 종사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허락

○ 보수교육 실시 문기 은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과정별 보수교육 상자

에게 보수교육 실시

○ 보수교육 실시 문기 은 법 제20조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 이 정하는 교과목  교육시간을 기 으로 교육내용을 편성․운



○ 보수교육 실시 문기 은 교육생을 상으로 다음 기 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평가

- 이수기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직계가족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  10% 범 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

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해서는 반드시 련서류(재 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

○ 승 교육은 출석시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보수교육 실시 문기 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

하여야 하고, 수료자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통보

○ 보건복지부장 은 직무교육(일반  특별직무교육) 등의 보수교육 과정을 

인터넷 방식에 의한 온라인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이 경우 온라인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교육생 1인당 보수교육 비용

- 직무교육：1인당 6만원(40시간 기 )

- 승 교육：1인당 12만원(80시간 기 )

○ 직 보육종사자가 직무교육  승 교육을 이수한 경우 산의 범  내

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

○ 산의 범 를 과한 보수교육 수요가 발생하여 교육생이 교육비용의 자비 

부담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비용의 일부 는 

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교육비용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수교육을 받는 자는 교육비용의 일부 

는 부를 보수교육 실시 문기 에 납부

- 직 보육종사자가 아닌 경우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없음

○ 직무교육：6만원/1인, 승 교육：12만원/1인

○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종사자의 보수교육 비용을 보수

교육 실시 문기 에 지원

○ 보수교육 실시 문기 은 당해 시․도 는 시․군․구에 국고보조 신

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교육 이수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



○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생에게 보수

교육비를 교육기 에 선 납부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교육

비용을 환 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이 경우 보수교육 평가기 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자에게는 교육비용을 환 할 수 없음

○ 시․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보수교육 실시 문기  선정 황을 <서식 

Ⅴ-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반기별로 보수교육 실시 황  산 집행 황을 <서식 Ⅴ-3> 

 <서식 Ⅴ-4>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에게 보고



○ 보육서비스 확   질 제고에 한 국민의 요구에 응하여 수  높은 보육

교사를 보육시설에 공

○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종사자에 한 교육훈련 강화 

○ 보육교사 자격증제도 도입에 따른 보육교사교육원 교육체계의 정비

○ 보육교사양성 등 지침  교육훈련시설 지정 안내(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보육교사양성  보수교육 련 지침시달：매년 2월 까지

○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에 한 지휘․감독

  - 시행규칙 제13조 내지 제16조

  - 행정권한의 임 탁에 한규정

․

(가) 교육훈련시설 지정  지도․감독

○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시행규칙 제13조)  변경사항 승인․보고(시행규칙 제15조)

○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취소  청문실시(시행규칙 제16조)

○ 교육훈련시설에 한 지도․감독  행정감사 등 실시

(나)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실시

○ 교육수요 조사  당해연도 교육계획 수립：매년 2월말까지

○ 교육훈련 상자 선정：매년 2월 순까지

○ 보육교사 양성교육 실시：년

○ 양성교육 수강료 범  지정 고시：해당연도 1월말까지



○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5] 참조

○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별표 6] 참조

○ 학사이상의 학 소지자로 보육 는 교육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가)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방법(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1) 지정 상：｢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 문 학 포함) 

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

(2) 지정시 고려사항

○ 당해 시․도의 보육교사 수 상황(보육교사교육원의 수료자 수  당해 

도지역내의 학 보육 련학과 졸업생 수 등)을 감안

※ 

○ 교육훈련시설을 건실하게 운 할 수 있는지 여부

 - 운 경비와 유지방법에 한 타당성 여부

 - 지조사결과에 따른 입지조건 등 정 여부

 - 설립재산, 시설, 설비 등의 소유권 는 사용권이 확실한지 여부와 

지상권 등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 교육훈련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 용도의 건축법상 정 여부



○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 의 정성 여부(시행규칙 [별표 6] 참조)

- 1개 반을 50명 기 으로 교육생 100명마다 용면  467.5㎡이상의 시설

(강의실․실기실습실․도서실  보육시설)  교수요원 기  합 여부

- 기타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와 련하여 지원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

(3) 신청서식：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4) 신청시 첨부서류

○ 법인의 정 , 등기부등본  출연  등에 한 서류

○ 건축물 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 차계약서 포함)과 시설  

설비 목록

○ 시설의 구조별 면 이 표시된 평면도

○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훈련 계획서  산서

(5) 지정서 교부：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나)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신고(시행규칙 제15조)

(1) 변경신고사유

○ 교육훈련시설의 장이나 표자 변경

○ 교육훈련시설의 명칭 는 소재지 변경

(2)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3) 변경신청 시 첨부서류

○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 차계약서 포함)과 시설  

설비 목록(소재지 변경인 경우에 한함)



○ 시설의 구조별 면 이 포함된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다) 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시행규칙 제16조)

(1) 지정취소 요건

○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 , 교수요원의 수  자격기 이 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기 에 미달한 때

○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때

○ 교육훈련 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 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 한 때

○ 교육훈련시설을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2) 지정취소 방법  차

○ 시․도지사는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될 경우 행정 차법에 의한 청문 차를 

거친 후 지방보육정책 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

(3) 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 교육훈련시설의 양성과정  보수교육과정을 운 에 있는 때에는 해당 

교육과정이 종료될 때까지는 지정취소를 유

※ , 

․

(라) 교육훈련시설의 휴지 는 폐지

(1) 휴지 는 폐지신고

○ 신고권자：교육훈련시설의 장

○ 신고요건：휴지 는 폐지사유가 발생하 을 경우

○ 신고서식：교육훈련시설휴지(폐지)신고서 <서식 Ⅴ-5>

(2) 교육훈련시설을 1년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 교육훈련기간 등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교육생으로 등록한 자

(고졸이상 학력자)

945시간 이상

(실습 160시간별도)

교육훈련지정기

(25과목, 65학 이상)

○ 교육훈련기간은 실습을 포함하여 최소한 1,105(보육실습 포함)시간 이상을 

편성․운

○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은 주간반, 야간반(혹은 오후반) 등 교육훈련기

별로 하나의 교육과정을 운

※ ’05 1 29 ․ 3

( ) (

)

○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보육기 아동복지(론)[3], 보육학개론[3], 보육과정[3]
3과목(9학 ) 

필수

발달  지도

아동발달(론)[3], 인간행동과사회환경[3], 
아동생활지도[3], 아동상담(론)[3], 
특수아동지도(특수교육학)[3], 유아보육의 실제[3], 
방과후아동지도[2]

7과목(20학 ) 
필수

유아
교육

놀이지도[3], 언어지도[2], 아동음악과 동작[2], 
아동미술[2], 아동수ㆍ과학지도[2], 교재교구개발[3], 

유아교수방법(론)[3]

7과목(17학 ) 
필수

건강․ 양 
 안

아동간호학[2], 아동안 리[2], 아동 양학[2]
2과목(4학 ) 

이상 선택

가족  
지역사회 

력 등

부모교육[3], 지역사회복지[3], 보육정책[2], 
보육시설운 과 리[3], 정보화교육[2]

5과목(13학 ) 
필수

보육실습 보육실습[2]
1과목(2학 ) 

필수

계 25과목(65학 )이상

 ※ 1) 70

        2) 15 , 4 , 160

        3) [ 4]  



(가) 보육교사교육원의 업무추진일정

○ 양성교육과정 교육생모집  홍보

  ( 년도 12.1 ～ 익년도 2.20일까지)

○ 양성교육과정 교육계획서 제출 1월말까지 2.15일까지 시․도지사승인

○ 양성교육과정 익년도 등록  승인요청 12월말까지 1월말까지
등록 범

고시승인

○ 년도 양성교육과정 수료결과 보고 2.10일까지

○ 교육 상자선정  교육생등록 보고 2.20일까지 2월말까지 시․도지사승인

○ 다음연도 양성교육과정 모집계획보고 10월말까지

○ 다음년도 양성교육과정 교육생( 정) 

   모집 련 홍보요청
11.20일까지 11월말까지 시․도지사승인

○ 다음연도 세입세출 산서 제출 11월말까지 12월말까지 시․도지사승인

(나) 교육 상자  모집기간

○ 교육 상자：고등학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 교육생 모집기간：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0일까지 

(다) 교육 상자 등록신청  선정통보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모집기간  입소신청서 <서식 Ⅴ-6>를 받아 교육등록

신청 순  명부를 작성하여 할 시․도지사에게 승인 요청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 상자를 선정하여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통보

- 교육훈련시설의 제반여건

- 보육시설종사자의 수 상황

- 학력 등 교육 상요건 합여부 등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할 시․도지사로부터 교육 상자의 선정통보를 받은 

후 교육생을 등록시켜야 함



(라) 등록  수납 등

○ 등록 의 상한액은 매년 시․도지사가 정함

○ 등록 의 상한액은 교육 시간당 1,700원 이상으로 산출하며, 시․도 할 

지역 내 사립 문 학 1년 등록 (입학  포함)의 60% 범  내에서 결정

○ 등록 은 반 편성 인원에 따라 차등하여 정할 수 있음

○ 등록 은 년 2회 수납을 원칙으로 함

※ , 

(마) 등록  환불

○ 제 , 자퇴, 출석시간 미달자 등에 한 등록  환불은 ｢학교 수업료  입학 에 

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6조 별표의 기  용

※ 7

○ 질병 는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휴학기간 만료 후 자퇴한 것으로 처리

(바) 교육훈련 과목

○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련 [별표 5]에 의함

○ 교육과정의 운

- 각 과목당 평가 수가 70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 학 당 시간은 15시간을 기 으로 하되, 보육실습 기간은 연속하여 4주, 

160시간 이상으로 함

○ 보육실습

- 실습기 ：정원이 15명 이상인 어린이집

- 실습시간：160시간(4주) 이상 연속하여 실시

- 실습 지도교사: 시설장(보육교사 1  자격소지자) 는 보육교사 1  자격

소지자

- 실습의 평가：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평가 수가 

80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 



(사) 반 편성 

○ 교육인원 50명당 1개 반으로 편성(단, 강의는 합반이 가능하나 100명을 과할 

수 없음)

○ 유아교육 역의 놀이지도, 아동음악과 동작 등의 교과목  실기 련 분야는 

1개 반당 50명을 과할 수 없음

(아) 시험과 성

○ 졸업 시험문제는 각 분야의 과목이 고루 출제될 수 있도록 함

○ 과목별 성 은 교과목시험, 보육실습  출석상황  근태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수료인정을 한 종합평가 기

- 과목별 교과목 시험( 간고사)：40%

- 과목별 교과목 시험(졸업고사)：40%

- 보육실습 실기：10% 

- 출결상황  근태：10% 

※ 

, ․

(자) 수료인정

○ 교육훈련교과목  이수하여야 할 이수시간별 총 시간의 80%이상을 수강

하고, 과목별 교육훈련성 이 70  이상인 자로 함

○ 출석시간 80% 미달자는 제  처리

※ 

○ 성 미달자 등에게 수료를 인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 Ⅴ-7> ( )

※ 



(차) 교수요원 리

(1) 교육훈련시설의 교수요원의 수  자격기

임교수 교육인원 50인당 1인
○ 보육 련 각 과목을 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 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에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외래교수 -

○ 보육 련 각 과목을 공하여 석사이상의 학 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강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보육시설의 장으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7  이상 공무원으로서 보육행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행정사항

○ 교수임면보고： 임교수의 임면 후 20일 이내에 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임교수 채용：교육인원 50인당 1인을 채용

○ 겸직교수 허용 

- 학( 문 학 포함) 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육 련학과의 임

강사 이상으로 재직 인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를 할하는 시․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  안에서 임교수요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음

- 최소 1명 이상의 임교수가 상근하여야 하며, 교육인원 50명 마다 1명씩 증원

(3) 학원에서 련학과로 인정되는 학

○ 교육학석사

- 교육심리 공(상담심리, 생활지도, 교육철학 포함)

- 교육과정 공( 유아보육, 유아교육, 등교육 포함)

- 교육행정 공(교육이론, 교육정책 포함)

- 교육방법 공, 간호교육 공, 특수교육 공



○ 문학석사：교육학 공(교육심리, 보육학, 특수교육, 교육철학 포함), 사회

복지 공(사회사업학 포함), 심리학 공

○ 행정학석사：사회복지행정 공(보건, 사회교육 포함)

○ 가정학석사, 간호학석사, 이학석사(간호학, 양학, 식품학 공)

○ 기타 시행규칙 [별표4] 는 [별표5]의 보육 련 교과목을 공한 것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카) 기 타

(1) 정원변경：시․도지사 승인

※ ․ ( )

(2) 운 원회 구성  운

○ 운 원회 구성：교육훈련시설의 장, 임교수, 수강생 표, 보육 련 

지역인사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운 원회를 구성

- 원장은 교육훈련시설의 장으로 하여 구성

○ 운 원회의 기능

- 운 세칙의 제․개정에 한 사항

- 교육훈련시설의 산  결산에 한 사항

- 교육훈련시설은 교육계획 수립, 교재편찬, 학사 리, 학생 리, 평가 리 

 임교수 임면 등 교육훈련시설운 에 한 사항 등

※ 

(3) 운 세칙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운 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가) 내지 (카) 기 에 

따라 운 세칙을 제정

(가)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 , 교수요원의 수  자격기   산회계의 

독립채산제 등을 수토록 행정지도 강화



○ 교육훈련시설의 운 에 따른 일체의 수입은 교육훈련시설에 액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는 철 하게 지도․감독(독립채산제 실시)

※ ․ ｢ ｣

○ 허가된 시설(강의실, 실기․실습실 등)의 타용도 용, 임교수의 미확보 

시설 등은 정원  수강료를 정한 범 내로 삭감 조치

○ 수료인정기  미달자의 편법수료 등 수탁사무를 하게 법 는 부당하게 

처리하는 시설은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계자는 

인사 조치 요구

○ 교육여건이 우수한 시설에 하여는 주무 청의 불필요한 간섭을 지양하고 

자율  운 을 최 한 보장해 주고 수강료도 상한선까지 수납할 수 있도록 조치

(나) 행정 조치사항

○ 2010년 12월 31일 재 기본시설 미설치 교육원에 해서는 2011년도 

교육생 모집 지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취소

○ 수탁운 하는 보육시설은 교육원의 기본시설로 인정

※ ․ ․

○ 교육훈련 상자를 철 히 확인

(가) 지정취소  폐지시에는 시설, 교수요원  수료자 명부 등 교육훈련시설

련 각종 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시․도에 반납토록 행정지도 강화

(나) 지정취소  폐지된 교육훈련시설 련 각종 자료를 보 ․ 리하되, 

교수요원  수료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각종 증명서류 발

○ 발 련 서류：교수요원 등 시설종사자 경력  재직증명서, 수료자 명부에 

의한 수료증명서 등

○ 발 방법：반납된 련서류를 확인하여 요청한 증명서를 발 하되, 보육

시설 종사자 경력(재직)증명서  수료증을 용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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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서비스에 한 효과 인 질 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 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법 제30조

- 보건복지부장 은 보육서비스의 질  수  향상을 하여 보육시설에 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업무는 공공 는 민간 기 ․단체 등에 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상시설：｢ 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보육시설(방과후 담 

보육시설 제외)

○ 인증지표：시설규모  유형별 3종

○ 인증과정：4단계(신청, 자체 검, 평가, 심의)

○ 수 수 료：40인 이상(30만원), 39인 이하(25만원), 장애아 담(정원에 따라

40인 이상, 39인 이하 액을 용)

○ 수행기 ：한국보육진흥원



○ 평가인증지표  지침서 개발

○ 평가인증 홍보

○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결정  수납

○ 참여설명회 지원

○ 평가인증 참여시설 지원 리

○ 평가인증 참여취소  포기시설 리

○ 장 찰자 선발․교육․ 견

○ 평가인증 심의 원회 구성․운

○ 인증심의, 인증결정, 인증취소

○ 평가인증 보육시설 사후 리 총

○ 홍보설명회 개최

○ 평가인증 시도  시군구 담당자 교육

ㆍ

○ 평가인증 참여설명회 개최

○ 평가인증 담당자 교육 지원

○ 평가인증 참여시설 기본사항 최종 확인  보고

○ 부 사례 개선여부 최종 확인  보고

○ 평가인증 참여시설 취소 사유 보고

○ 평가인증 보육시설 사후 리, 인증취소 사유 보고

○ 보육정보센터 조력 지원

○ 평가인증 홍보



○ 평가인증 참여시설 기본사항 확인  보고

○ 부 사례 개선여부 확인  보고

○ 평가인증 참여시설 취소 사유 보고

○ 평가인증 보육시설 인증취소 사유 보고

○ 보육정보센터 조력 지원

○ 평가인증 홍보

○ 평가인증 사업안내

○ 평가인증 참여설명회 개최 지원

○ 평가인증 련 각종 정보  자료제공

○ 평가인증 참여시설 상담  조력 등 장 지원

○ 평가인증 조력자 모집  교육

○ 평가인증 보육시설 사후 리(보육컨설 )



○ 신규인증

- 유아보육법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부모 동 보육시설, 민간 보육

시설(방과후 담 보육시설 제외)을 상으로 함

○ 재인증

- 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로서 인증 유효기간 만료시 이 도래한 시설에 한함

○ ｢ 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보육사업 지침 등 보육 련 

법령사항을 수한 보육시설에 한함

○ 평가인증 신청 마감일 기 으로 행정처분( 유아보육법 제45조, 동법 제46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48조)이 종료된 보육시설, 동법 제40조 제2호  제3호의 

반환명령을 이행 완료한 보육시설에 한함

○ 신규인증

- 기수별 참여신청은 1월부터 가능하며, 기수별 모집 시설 수는 사업진행 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정할 정



1기 1월 2월～ 4월 5월 6월 7월

2기 2월 3월～ 5월 6월 7월 8월

3기 3월 4월～ 6월 7월 8월 9월

4기 4월 5월～ 7월 8월 9월 10월

5기 5월 6월～ 8월 9월 10월 11월

6기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7기 7월 8월～10월 11월 12월 ’12. 1월

8기 9월 10월～12월 ’12. 1월 ’12. 2월 ’12. 3월

○ 재인증

- 재인증 과정에 참여하는 인증시설에 해 인증 유효기간의 공백을 방지하기 하여 

재인증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인증유효기간을 연장조치 함(’06～’09년 인증시설)

단, 기수별 일정에 따라 신청완료하지 않을 시 인증이 종료되며, 재인증 과정  

참여취소(포기)될 경우에도 인증종료 됨(해당 월 말일 기 )

- 재참여 인증시설의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료시기에 따라 기수별로 일정 진행

1기
’06. 1기

(재참여)2006. 1기 
유보/불인증

’10.12월

’11. 5월 ’11.  1월 ’11. 2월 ’11.
3월말~4월 ’11. 4월

2기
’06. 2기‧3기

(재참여)2006. 2기․3기 
유보/불인증

’11. 6월 ’11.  2월 ’11. 3월 ’11.  4월 ’11. 5월

3기 ’06. 4기
(재참여)2006. 4기 유보

’11. 7월 ’11.  3월 ’11. 4월 ’11.  5월 ’11. 6월

4기 ’07. 1기 ’11. 8월 ’11.  4월 ’11. 5월 ’11.  6월 ’11. 7월

5기 ’07. 2기
(재참여)2006. 4기 불인증

’11.2월 ’11. 9월 ’11.  5월 ’11. 6월 ’11.  7월 ’11. 8월

6기
’07. 3기

(재참여)2007. 1기 
유보/불인증, 2기 유보

’11.4월
’11.6월 ’11.10월 ’11.  6월 ’11. 7월 ’11.  8월 ’11. 9월

7기 ’07. 4기
(재참여)2007. 2기불인증, 

3기 유보
’11.8월 ’12. 2월 ’11.  9월

’11.10월 ’11. 11월 ’11.12월

8기 ’11.11월 ’11. 12월 ’12. 1월

9기 ’08.1기(4개월)
(재참여)2007. 3기 불인증

’11.10월 ’12. 3월 ’11. 11월 ’11.12월 ’12.  1월 ’12. 2월

 - 신청방법：한국보육진흥원으로 기수변경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FAX로 제출



○ 신청을 희망하는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참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참여수수료를 납부(선착순 마감)

○ 신규인증 신청의 경우 기수별 참여신청 마감 시 기자 등록이 가능하며, 

결원 발생 시 순차 으로 보충하여 진행

○ 재인증을 희망하는 인증시설은 해당 기수별 신청기간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참여수수료를 납부

○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보육시설은 유아보육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이 매년 결정․고시한 참여수수료를 납부

- 참여수수료：40인 이상(30만원), 39인 이하(25만원), 장애아 담(정원에 

따라 40인 이상, 39인 이하 액을 용)

○ 환불

- 평가인증 과정  부득이하게 참여를 단하는 보육시설의 참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 될 수 있음

 ～

환  불 100% 50% 0%

- 참여를 단하는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참여

포기(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장 찰자 견 이  자체포기는 장 찰 일 오후 5시(17시)까지 보육

시설이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기 으로 함

○ 시․도는 평가인증 신청시설을 상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인증 운 체계와 평가인증지표 등에 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육정보센터는 이를 지원할 수 있음 

○ 보육시설은 시․도의 안내에 따라 참여설명회 참석



○ 시․도는 참여설명회 계획을 수립한 후, 시․군․구를 통하여 신청시설에 

참여설명회 일정을 안내

․

․ ․

○ 신규인증(3개월)

- 신청을 마친 보육시설에서는 3개월 동안 자체 검을 실시

○ 재인증(1개월)

- 신청을 마친 보육시설에서는 1개월 동안 자체 검을 실시



○ 보육시설에서는 자체 검을 실시하기  보육시설의 종사자와 원아 부모에게 

평가인증 참여의 필요성  참여취지에 하여 안내

○ 보육시설은 자체 검을 실시하기 해 자체 검 원회를 구성

○ 객 인 자체 검을 해서 자체 검 원회는 시설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7인 이내로 구성

○ 보육시설은 평가인증과 련(지표  지침에 한 이해 등)하여 각 지역 보육

정보센터에 조력(상담, 장방문, 교육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시⋅도(시⋅군⋅구)는 보육시설에서 자체 검 시 지역 보육정보센터의 조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극 지원

○ 자체 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자체 검 결과에 따라 기본정보와 항목별 

수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역별로 해당 항목의 개선된  는 어려웠던 , 

그리고 보육시설의 특징  장 에 하여 정리하여 기재

○ 자체 검보고서 수의 객 성과 제반 기재사항은 심의 수에 반 되므로 

지표에 근거하여 가  명확하게 평가하고, 구체 으로 기재

○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지표  지침에 따라 자체 검을 실시한 후 자체 검 

완료  일정기간 내에 자체 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 입력․제출

○ 자체 검 상이 되는 보육시설에 해서는 자체 검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를 

통하여 법 으로 수하여야 하는 기본사항(필수항목  기본항목)에 해 확인

○ 기본사항 확인  필수항목이 미 수 된 시설은 참여취소

○ 기본사항 확인을 완료한 시설에 해서는 정기 지도 검을 1회 면제할 수 있음

○ 시⋅군⋅구는 자체 검기간 동안 자체 검 상시설에 하여 기본사항(필수

항목  기본항목) 수여부에 해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필수항목 미 수 시설에 해서는 평가인증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함을 안내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보고 받은 결과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한국

보육진흥원)에 최종 보고



․ ․

․

○ 장 찰 ： 장 찰주간(1주)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일  지정하며, 장

찰자는 지정된 장 찰 주간  임의로 선정된 1일 동안 견됨

- 장 찰주간：보육시설에서는 자체 검 기간 완료 3주 에 어린이집지원

시스템에서 장 찰주간을 확인할 수 있음

- 장 찰일： 장 찰자가 장 찰 하루 (前) 보육시설에 유선으로 통보함

(단, 찰일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2일 , 월요일인 경우에는 요일에 

공지함)

○ 장 찰주간에는 보육시설에 특별한 행사가 없고, 일상  일과가 진행되어야 

하며, 유아 정원의 1/3이상이 원으로 재원하고 원의 2/3이상이 출석

하여야 함



○ 한국보육진흥원은 장 찰자와 보육시설을 지역별로 교차하여 배치, 견함

○ 장 찰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자격을 부여 받은 장 찰자가 보육시설 1

개소 당 2인이 견되어 1일간 실시함

- 시설도착 정시간：08:30 09:30, 찰종료 정시간：16:30 17:30

- 장 찰자는 찰시설의 종사자  유아 재원상황, 시설에서 제시한 하루

일과표와 실내외배치도를 확인하여 찰을 시작함

- 장 찰자는 1인당 1개반을 임의선정하며, 선정한 보육실을 심으로 보육

시설의 실내외 체를 찰함

- 장 찰 종료 시 보육시설의 장은 ‘ 장 찰 보육시설 확인용’의 내용을 

확인(서명)하여야 함 

○ 장 찰 평가는 하루 일과 반에 걸쳐 찰, 문서검토,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되며, 보육시설에서는 원아명단, 실내배치도, 하루일과표, 부모정

보공개동의서, 우수사례 련 문서와 평가인증지표 련 찰 상이 될 수 

있는 문서 등을 비하여야 함

○ 장 찰일에는 미임용 종사자에 한 확인이 이루어지며, 타 시설에 임용 

인 종사자(시설장 포함)는 찰시설에 근무하거나 지원활동을 할 수 없음

○ 보육시설은 원활한 장 찰이 이루어지도록 극 조하여야 함

○ 장 찰자는 년 1회 모집하고 당해연도 활동을 원칙으로 함. 단, 장

찰자의 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모집을 할 수 있음



○ 장 찰자는 총 2차 형으로 선발되며, 합격자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

하여야만 장 찰자로 활동할 수 있음

○ 장 찰 활동의 객 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하여 장 찰자의 개인 신상

정보에 하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장 찰 활동 종료 후 1년간은 조력자로 활동할 수 없음

○ 장 찰자에게 장 찰 활동 기간  횟수에 따라 산 범  내에서 여 

는 수당과 여비를 지 할 수 있음

   
활동

○ 월 10∼18회 찰

○ 겸직불가(보육시설 재직 등)

○ 월 3회(내외) 찰

○ 겸직가능   

○ 평가인증 심의 원회는 학계 문가, 보육정보센터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

담당공무원으로 구성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된 심의 원을 상으로 심의기 과 진행방법 등에 

한 교육 실시

○심의 원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 할 수 있음



○ 심의는 학계 문가, 보육정보센터장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 담당 공무원의 

3인 1조로 구성된 심의 원회에서 조별로 진행

○ 자체 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장 찰보고서를 개별 검토한 후, 심의

기 에 맞추어 심의 원회 의견서 작성

○ 검토한 결과를 토 로 시설의 질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평가서를 작성

자체 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장 찰보고서

1. 보육시설의 특징과 장

2.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역별 개선 노력

3. 보고서에 나타난 보육시설의 질  수

4. 우수사례  부 사례

우수사례 부 사례

1  교사가 체교사의 30% 이상 1년 
이상 근무교사가 체교사의 70% 이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놀이시설 설치 검사(40인 이상), 
취사부 임용(39인 이하)

종사자의 근무상황 부  
반별 과보육 허용 범  과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유아 재원사항 부
혼합반 구성 원칙 무시

5. 보고서 간 비오차

  자체 검보고서와 장 찰보고서 총  간 차이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로부터 통보받은 장 찰 당일 

발견된 보육시설의 부 사례에 하여 확인하고, 그 개선 결과를 시․도로 

서면보고 함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에 하여 확인 후 보건복지부(한국

보육진흥원)에 서면보고 함

․ ․

․

○ 인증결정은 자체 검보고서 10%, 기본사항확인서 10%, 장 찰보고서 55%, 

심의 원회의견서 25%를 반 하여 이루어짐

자체 검보고서 10%

기본사항확인서 10%

장 찰보고서 55%

심의 원회의견서 25%

총  계 100%



○ 인증결과는 총   역별 기  수에 의해 결정되며, 총   역별 기  

수는 2.25 (3.00만 )/75 (100 만 )임

○ 인증결과는 인증과 인증유보로 구분  

인    증: 총   모든 역의 수가 기  수를 통과한 경우

인증유보: 총  는 역별 수가 기  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인    증 기 수 이상 기 수 이상

인증유보

기 수 이상 기 수 미달

기 수 미달 기 수 이상

기 수 미달 기 수 미달

○ 신규인증, 재인증

- 인증은 결정된 이후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함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하여 보건복지부장  

명의의 인증서  인증 을 발 함.

○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인증 보육시설에서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한 시설장 

 교사에 하여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명의의 참여확인서를 발 함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인증서  인증 을 제작하여 시·도  

시·군·구로 배송하고, 해당 시·군·구는 인증시설로 배부함



① 평가인증 참여과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평가인증 진행 일정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경우

- 허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휴지신고 는 폐지된 경우

② 신청마감일 후 행정처분사항이 발생한 경우

- 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유아보육법 제45조 

- 유아보육법 제46조

- 유아보육법 제47조 

- 유아보육법 제48조

③ 자체 검 시작일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한 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 운 형태(지표유형 변경에 한함)가 변경된 경우

④ 기본사항 확인 시 필수항목이 미 수 된 경우

⑤ 신규인증의 경우, 평가인증 참여 후에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아동

학 , 운  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표자  보육종사자가 고발 는 고소의 

상이 되거나, 수사, 재  계류 에 있는 경우

⑥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가 아동학  사실을 발견하 을 경우

⑦ 재인증 참여과정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⑧ 기타 보건복지부장 이 더 이상 평가인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단하는 경우



① 시․군․구는 참여취소 사유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서면 보고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보고 받은 참여취소 사유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서면 보고

③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해당 보육시설에 해 참여취소 련조치

④ 시․도는 시․군․구를 통하여 해당 보육시설에 참여취소 등 련조치

․ ․

․



○ 신규인증, 재인증 참여시설  인증심의 결과가 인증유보인 시설은 재참여 

할 수 있음

○ 신규인증, 재인증 참여시설  인증유보시설은 인증결과를 통보 받은 후 지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를 통해 평가인증 

재참여신청서를 작성⋅제출

○ 재참여 단계별 차

○ 재 검, 재 찰  재심의 과정은 일반참여 방법과 동일하나, 역별 수가 

기 수에 미달된 유보시설은 미달된 역에 하여, 총 의 기 수가 

미달된 유보시설은 체 역에 하여 이루어짐

- 단, 재참여 시 지자체 기본사항 확인은 필수항목에 한하여 이루어짐

- 재참여 시설의 경우에도 우수사례  부 사례에 한 확인이 이루어짐 

○ 재참여 인증결과는 인증과 불인증으로 구분하며, 불인증일 경우 해당 참여

과정은 모두 종료

인     증 기 수 이상 기 수 이상

불 인 증

기 수 이상 기 수 미달

기 수 미달 기 수 이상

기 수 미달 기 수 미달



○ 연차별 자체 검  보고서 제출

- 평가인증 보육시설은 인증기간 동안 자체 검 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

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 입력․제출

- 연차별 자체 검  보고서 제출은 상․하반기로 나 어 리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음

 

1 ～ 6 7 ～ 12

연차별 자체 검 

보고서 제출

상반기

(익년 5.1 ∼ 6.15)

하반기

(익년 11.1 ∼ 12.15)

○ 인증 련 각종 정보제공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잦은 이동 등 보육 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증지표 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음

○ 평가인증 보육시설 신임 시설장 교육

- 평가인증 보육시설에서 시설장이 교체된 경우(이를 신임 시설장이라 칭함), 

신임 시설장은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신임 시설장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시설장이 교체된 시 (임면 보고일 기 )부터 연속하여 개최된 3회차 교육  

1회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일정은 아래와 같음

  

3 ～ 4

9 ～ 10



① 인증 후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정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

-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한 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 소재지 변경

- 운 형태 변경(지표유형 변경에 한함)

※ , , 

    

②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사후 리와 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연차별 자체 검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시설장이 변경된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련 교육을 지정된 기간 내(3회차 까지)에 이수하지 않은 경우

③ 인증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유아보육법 제45조

- 유아보육법 제46조

- 유아보육법 제47조

- 유아보육법 제48조

※ 47 , 48 , 



④ 인증 후 6개월 이상 휴지가 시작되거나 는 폐지된 경우

⑤ 인증 후 표자  시설장이 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⑥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육시설과 장 찰자의 이해 계가 드러난 경우

    

- 참여과정에 한 허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가 아동학  사실을 발견하 을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장 이 보육시설이 인증을 유지하기에 부 합하다고 단

하는 경우

① 시․군․구는 인증 후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설에 하여 사 통지를 

하고 7일 이내에 인증취소 발생사실을 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서면

보고 한다. 

② 해당 보육시설은 이견이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서면

으로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한다.

- 단, 인증취소 사항 ⑤, ⑥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경우에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보육시설이 인증취소 

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보고 받은 취소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서면보고 한다.

④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시․도로부터 보고 받은 인증취소 사항을 확인

하고, 7일 이내에 해당 보육시설의 인증을 취소하고 련조치를 한다.

※ ( , 2011. 1. 1 , 2010. 12. 31

2010. 12. 31 2011. 1. 1 )

⑤ 시․도는 시․군․구를 통하여 해당 보육시설에 인증취소 통보 등 련 조치를 한다.

⑥ 시․군․구는 인증이 취소된 보육시설의 인증서  인증 을 회수하여 처리

한다. 

⑦ 인증취소 사항 ①호  소재지 변경  운 형태 변경의 경우 확인방문과정을 

통해 인증유지  인증취소가 결정된다.  

․ ․



4항목



7항목



역 1. 보육환경(11항목)

역 2. 운 리(12항목)

역 3. 보육과정(14항목)

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11항목)

역 5. 건강과 양(12항목)

역 6. 안 (10항목)

역 1. 보육환경  운 리(11항목)

역 2. 보육과정(11항목)

역 3. 상호작용과 교수법(11항목)

역 4. 건강과 양(12항목)

역 5. 안 (10항목)

역 1. 보육환경(14항목)

역 2. 운 리(13항목)

역 3. 보육과정(15항목)

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10항목)

역 5. 건강과 양(13항목)

역 6. 안 (10항목)



〔별지 1〕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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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Ⅰ

’

○ 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

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

○ 정부지원보육료는 원칙 으로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

으로 입

○ 정부지원보육료는 보육시설의 수납한도 설정액까지만 지원

○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입소 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원

- 당월 입소아동은 입소일로부터 당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

- 당월 퇴소아동은 당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

(단,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 3



○ 계속 재원 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월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 보육시설은 아동의 출석일수 미달로 정부지원보육료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미지원 액을 부모와 의하여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음

- 다만, 아동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보육시설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부터 

치료기간 는 퇴원일까지 최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이 경우 보육시설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는 입원확인서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만0∼4세 보육료, 만5세아보육료, 장애아무상보육료, 다문화보육료 지원

상 아동이 소득이나 재산 변경 등으로 지원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 당월 

보육료는 변경  지원단가로 지원

- 변경기 은 변경 신청일(직권정정의 경우는 변경결정일)을 기 으로 용

- 매월 1일에 변경되는 경우 변경 후 단가로 지원

○ 보육료 지원 상 아동이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으로 지원이 단될 경우 해당 

결정일이 속하는 달은 보육료를 지원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 으로 소 하여 지원

- 보육료 지원 신청일자보다 보육시설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학비,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인 유아 양육비를 지원

받아 유치원 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해서는 보육료를 복 지

원하지 아니함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는 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무상보육료를 복지원하지 아니함. 다만, 순회교육 상자가 

보육시설을 다니는 경우 무상보육료 지원 가능

○ 보육료 복지원 검  방지

- 시․군․구는 유치원 교육비와 복지원 방지를 해 매월 반드시 해당 교육청

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 상 아동 명단을 조받아 보육료 지원 상자와 

조하고 복지원자 발견시 환수 등 조치

- 시․군․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업인 유아양육비와 복지원 방지를 

해 보육료 지원 상자 명단을 해당 시․군․구의 농어업인 유아양육비 

지원 상자와 조하고 복지원자 발견시 환수 등 조치

○ 이용시설 소재지 행정 청에서 보육시설 재원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 ( ․ ․ )

○ 구 시설소재지 할 시․군․구는 퇴소일 기 으로, 신 시설소재지 할 

시․군․구는 입소일 기 으로 각각 지원



○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 권자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

여 특례수 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인 만3～4세 아동

※ 0～ 2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34)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유아가구 소득하  70% 이하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만0∼4세아

○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

(단 ：만원)

3 4 5 6

70%
416 480 537 588

※ 7 ：6 1 30

34)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 하는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입소자에 한함( 상시설 참조 447쪽)



(단 ：원)

24

 

 70%

100%

0 591,000

1 520,500

2 429,000

3 295,500

4 265,500

○ 유아가구 소득하  70% 이하 가구 자녀  등학교 취학  만5세아

※ 16 5

○ 2011년도 만5세아 보육료는 2011년 1월1일 기 으로 만5세인 2005.1.1∼ 

12.31일 출생 아동을 지원 상으로 함

- 2006년 1.1~2.28일생 아동이 상 반(만5세반)으로 편성되더라도 만5세

아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고 만0∼4세 보육료를 지원

○ 취학 상(2004.1.1~12.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 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단, 담당자는 취학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취학유 로 인한 만5세아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함

(단 ：만원)

3 4 5 6

5
70%

416 480 537 588

※ 7 ：6 1 30



○ 법정 소득층(만5세아 법정 자격보유 아동)에 해서는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에 따른 보육시설 실수납액과 정부지원단가의 차액을 수납하지 않음

：맞벌이 가구로서 부와 모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액의 25%를 감액

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경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하 7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이하로 낮아지는 가구의 유아 

- 맞벌이가구：아동의 부와 모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행복e음(사회복지통

합 리망)에 근로소득 자료가 있는 가구)

○ 만0∼4세 보육료 는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가구로서 지원 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가구  맞벌이 가구를 상으로,

○ 부와 모 모두의 소득을 합산한 액의 25%를 감액, 75%만을 반 하여 소득

인정액을 재산정한 결과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하 7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이하로 낮아지는 가구에 해 만0∼4세 보육료 는 만5세아 

보육료 지원자격으로 책정

- 단,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

만큼만 감액하여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 감액 후 책정된 만0∼4세 보육료 는 만5세아 보육료 지원자격에 따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100%를 지원

○ 지원 상은 원칙 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5세이하 

장애아동으로 하되, 외 으로 다음의 아동에 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

교육 상자로 선정된 만4,5세 아동이 특수교육 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 4 2011 3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등학교  특수

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 상에 포함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 상자>를 제출한 경우 단, 담당자는 취학유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8세까지 지원 가능)

※ 

. 



- 장애가능성이 있는 아(만0～2세)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장애아도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 ’05 ( )：1, 2 2

, ‘12.2

. 1, 2 2

※ ’05 ： 2

‘12.2 (’05

2 ‘12.2 )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 

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 상자)를 제출한 

경우 만6세 이상 만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 ’98 ‘12. 2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는 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며, 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8

○ 보호자의 소득수 에 상 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의사의 

장애진단서 는 특수교육 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

- 제출된 장애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 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기 에 한정



장애인의 종류  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련)

가. 한 팔, 한 다리 는 몸통의 기능에 속 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손가락 )  이상의 부 에서 

잃은 사람 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이상의 부 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 랑(Lisfranc：발등 와 발목을 이어주는)  이상의 

부 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한 변형 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 (腦卒中) 등 뇌의 기질  병변으로 인

하여 발생한 신체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

을 받는 사람

가. 나쁜 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의 시야가 각각 주시 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

벨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속 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 발육이 항구 으로 지체되어 지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

완 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소아기 자폐증, 비 형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 ㆍ자기조 ㆍ사

회 응 기능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속 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여러 실 상황에

서 부 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 ㆍ행동ㆍ사고 기능  능력의 장애로 인하

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장의 기능부 (機能不全)으로 인하여 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

속 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속 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

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심장의 기능부 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폐나 기 지 등 호흡기 의 만성  기능부 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간의 만성  기능부 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

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안면 부 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는 요루(尿瘻)

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특수교육 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

- 제출된 특수교육 상자 진단․평가 통지서의 결정사항에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시행령 [별표]에 있는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 상자’ 임이 

명기되어야 함



○ 교사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담 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

하여 보육할 경우：394,000원 

○ 교사  아동비율(1:3)을 수하지 않거나 장애아 담 는 통합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 지원 상은 원칙 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등학교 취학  만0세~만5세아로 하되, 외 으로 다음의 아동에 

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귀화허

가를 받은 자 포함)와 출생 시부터 한민국 국 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처 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 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한민국 국 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 상(2004. 1. 1 ~ 12.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 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단, 담당자는 취학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 5 1



○ 보호자의 소득수 에 상 없이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출생 시부터 한민국 국 을 취득한 자 사이

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  여부와 상 없이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출생 시부터 한민국 국 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처 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 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한민국 국 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선정 시 주의사항

- 지원 상 선정 시 가족 계 등은 행복e음(주민가족조회, 가족 계등록부)을 

통해 확인하며, 행복e음을 통해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증빙서류

(혼인 계증명서 등) 직  제출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11년 3월부터 지원

○ 기 소득액 이하 가구(법정 소득층 포함)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보육시설을 4시간이상 이용하는 경우

※ ‘ ’ 



 

(단 ：만원)

소득인정액 141 173 205 237

○ 정부지원단가(만5세아보육료)의 50% 범  내에서 지원(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 교사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장애아보육 보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 무상보육료 50%(197,000원)

※ , 6 , 

○ 교사  아동비율(1:3)을 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 만5세아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00% 지원(장애아동은 장애아 무상보육료 

100% 지원)

※ 



※ 

○ 기 시간 과(19:30～24:00) 보육료는 시간당 2,700원, 장애아동은 3,700원

(연령에 계없이 동일) 지원

- 토요일의 경우 용시간은 15:30～24:00로 함

○ 시간연장 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

- 과보육 이용시간은 매일 시․분 단 로 기록하여 월단  합산 후 분 단 는 삭 

※ A , B

( )

※ 19:30 ( 15:30)

※

○ 지원단가
( ： )

소득하 70% 2,700 162,000   



○ 야간보육(19:30～익일 07:30) 지원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아동에 한함

’

○ 주간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 불가)

○ 야간 보육료 지원은 월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지원

※ ․ ․

○ 지원단가：만0세 ∼ 4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24시간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서식 Ⅸ-5>

’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단되는 아동에 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단가：만0세 ∼ 4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기 단가：정부지원 일 보육료×150%지원

* *

※ ×100%



○ 시간제 보육이라 함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

으로 보육을 받는 경우를 말함

○ 지원 상：미취학 ․유아  법정 소득층  장애아동

○ 지원단가：법정 소득층 아동 3,000원/장애아동 3,900원

○ 지원 차

- 시간제보육료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지 처리가 안되므로 해당 

시․군․구에서 수기로 처리

․ ․

- 시간제보육료 지원 상이 있는 시․군․구는 필요한 액만큼을 탁하지 

않고 남겨두거나 (재)한국사회서비스 리원으로부터 이미 탁한 지원 에서 

환수받아 지원

○ 시․도지사는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 월별 정부지원 황을 분기별로 작성

하여, 이를 매분기말 익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 에게 보고

- 한 시․도지사는 보육료 지원 황 악과 련한 자료( 간정산 등)를 보건

복지부장 이 요구할 경우 이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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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Ⅱ

：월 10~20만원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일에 지 )

○ 지 (아동 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 )

※ ( )

○ 수당은 수 자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 정성 확인후 입  조치 

양육수당 신청일을 보장 결정일로 보아 소 지원 하도록 함(최  수당 지 월에 

소 분을 함께 지원하도록 함) 

단, 아동출생 후 1개월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로 소 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 )

○ 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

○ 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

- 지원기간 산출식： 상아동의 출생년+3년, 출생월-1월



․ ․

․ ․

※ 

○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 소득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수당 

지원 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격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액 지 한다

○ 장기 국외 체류할 경우 양육수당 지원 제한：양육수당 지원 상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여지 을 단한다.(90일이 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 지되므로 익월부터 여지  단)

- 날짜기산：출국일 포함 

○ 양육수당 지원 상 사망시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액 지

○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양육수당 지원 상으로 선정된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은 월의 양육수당은 지 불가(동일 월에 해 보육료와 

양육수당 병  불가)

※ , 



○ 15일 이내 변경 신청할 경우：해당월의 양육수당은 지  단, 보육료는 

자격결정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할 경우：해당월 양육수당 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

(보육료는 익월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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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직장보육시설 제외)

○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 내 어린이집

○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탁아소

○ 근로복지공단이 건립한 보육시설

○ 사회복지 내 어린이집  사회복지 과 독립 으로 운 하는 시설

○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시설(노동부에서 설치, 지원한 

근로청소년회 내 설치 보육시설 포함)

○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보육시설

○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시설(’95～’97년, 보육사업 

3개년 확충계획)

○ ’99년도 이  국고보조 이 지원된 학교, 종교단체 등 비 리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 지원 제외 상：정원 20인 이하 시설, 정원 21인 이상 시설  원 20인 

이하인 시설은 미지원

※ 11

. 

※ 2011 21 20



(가) 아반 교사：인건비의 80% 지원

- 0세반：아동 3명을 기 으로 2명까지 지원

- 1세반：아동 5명을 기 으로 3명까지 지원

- 2세반：아동 7명을 기 으로 4명까지 지원

(나) 유아반 교사：인건비의 30%를 지원

- 3세반：아동 15명을 기 으로 8명까지 지원

- 4세 이상반：아동 20명을 기 으로 11명까지 지원

※ 

(다) 방과후반 교사：2004년 이  방과후 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시설에 해서만 인건비의 50% 지원

(라)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음(보육료로 충당)

(마) 출산휴가자 체교사 채용시 출산휴가자의 호 을 기 으로 해당 보육

시설에 인건비를 지원

- 보육시설에서는 이를 출산휴가자가 실제 받는 여와 고용보험기 에서 받는 

통상 여와의 차액 보 에 활용하고, 남은 액은 체교사 인건비로 사용

(단, 체교사 인건비 집행잔액은 익월에 반납)

※ 90 .

(바) 육아휴직, 산재휴직에 따른 체교사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가능( 체

교사의 호 에 따른 인건비 지원)

○ 종교시설의 경우 산  결산을 종교법인의 표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시설에 한함

○ 학교내 설치 보육시설의 경우 원의 1/2이상을 지역 주민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에만 지원

※ ․ , , 

, 



○보육시설 설치 인가를 기 으로 하되, 인건비 지원기  요건을 갖추어 운 하는 

날(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 , ‧ 15

→ ’08 , ’09

○ 보육교사：보육교사(시설내 평균) 1인의 월 지 액의 100%를 지원

※ 4 , 

100%



○ 취사부를 별도 채용한 경우 월 지 액의 100%를 지원

○ 원 40인 미만 시설이라 하더라도 취사부를 별도 채용한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가능

○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 동 지역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어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한 특별법｣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농산어 지역 개발 진에 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   농산어

※ ｢ ｣ 3 ( )

※ 40

① 종사자 원 4 보험 납부 완료

② 퇴직 여제도 설정․운

③ 총정원  교사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수

④ 종사자(취사부) 배치기  수



․

․



(가) 지원 상：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는 사회복지법인

(나) 지원단가：1,201,300원/㎡(국비, 지방비 포함)

(다) 개소당 396㎡까지 지원

(가) 시․도지사가 장애아 담시설(교사 아동비율 1:3을 제)로 지정한 

시설: 인건비 지원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 담시설(교사 아동비율 1:3을 제)로 

지정한 시설: 장애아 1인당 기본보육료 361천원 지원

○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설로 교사  아동비율 수(1:3)를 제로 함

- 장애아 통합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시설：월 지 액의 80% 는 100만원 지원

(가) 보육시설 유형에 계없이 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 아동비율(1:3)을 

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394천원 지원

(나) 보육시설 유형에 계없이 담교사를 배치하지 않거나 교사 아동비율

(1:3)을 수하지 않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해당반별보육료(만2세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3세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지원



(다)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 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 아동비율(1:3)을 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정부지원단가(394천원)의 50%인 197,000원 지원

○ 담교사를 배치하지 않거나 교사 아동비율(1:3)을 수하지 않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 보육시설에서는 장애아동을 상으로 인근 장애아 담․통합시설 는 장애인

복지 과 연계하여 특수교육진단평가, 개별화 교육 로그램(IEP) 등을 시행

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제 로 된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시․군․구에서는 장애아가 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단될 경우 종사자

인건비 등 보조  지원을 단할 수 있음

○ 일반보육시설에서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에는 장애아 담교사 배치 등 지정

요건을 갖춰 장애아통합시설로 지정받아 운 함으로써 장애아 보육서비스 

수 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함

- 장애아 통합보육을 한 장애아 담교사는, 지정 이후 6개월 이내에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을 이수한다는 조건부로 일반 보육교사도 배치 가능 

- 총정원 범 내에서 장애아통합반은 반별 정원 외로 보육가능

     

○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우선 으로 장애아통합반을 구성하여 

운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시설의 운 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 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가  장애아 통합보육 실시를 제로 탁

- 기 수탁자에 한 재 탁 심사시에도 장애아 통합보육을 실시한 운 자에게는 

가 을 부여할 수 있음



○ 미취학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하여 ｢ 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설비를 갖추고, 상시 18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시설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장애아 담 보육시설로 지정한 시설

○ 장애의 종류  정도에 따라 반을 편성‧운 하고, 12세까지 입소 가능

○ 통합보육을 하여 정원 범  내에서 30%까지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음

- 장애아 담 보육시설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 비장애아 유아보육

원이 10명 미만이라면 연령구분 없이 2세반과 혼합보육할 수 있으며 

교사  아동비율은 2세반 기 으로 용

- 단, 이 경우 아반을 우선 편성하여 정원을 채우고 난 이후에 불가피하게 

유아 혼합반을 편성하는 경우에 한함

  

○ 보육교사 등 배치

- 장애아 3인당 1인, 3인을 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장애아 9인당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자 1인 포함)

- 장애아 9명당 교사 1명은 반드시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배치하되, 장애아 

담보육교사 신 특수교사로도 배치가능

- 방과후 장애아의 교사  아동비율도 1:3이 원칙

- 장애아의 교사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과보육 가능(단, 종일반과 

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용)



○ 국공립․비 리법인, 민간(개인, 가정) 보육시설  시․도지사가 장애아 담시설로 

지정한 시설 

※ ⋅ ⋅ ( , , )

○ 원장 월 지 액의 80%를 지원

- 장애아동 원이 18명 이상이고 6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 단, 미취학 장애아 

원 9명 이상이고 장애아 종일반 3개반 이상 편성되어야 함

(18명  9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날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보육교사 는 특수교사 소요 원(정원 이내)에 하여 월 지 액의 80%를 지원

- 아동 3명을 기 으로 2명까지 지원

- 원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특수교사(특수교사 자격소지)에게는 수당을 지원할 수 있음(100천원/월․인) 

- 보육교사는 반드시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제로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아 담시설에서 통합보육을 하여 정원의 30% 범 내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시설의 지원기 로 지원

○ 치료사 추가 지원

- 교사  아동비율  종사자 배치기 을 수하는 시설에 하여 장애아동 

9명당 1명의 치료사에 하여 월 지 액의 100%를 지원(정규인력으로 채용

되었을 경우에 한함)

- 원이 감소할 경우 장애아동 5명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아 담시설에서 근무하는 치료사의 경우 특수교사에 하여 수당(100천원

/월․인)을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

- 시도지사가 지정한 장애아 담보육시설이 장애아방과후 보육을 할 경우에 보육

교사 월 지 액의 100%를 지원(일일 4시간 이상 보육 원칙)

- 반편성은 아동 3명을 기 으로 함(장애아 종일보육아동과 장애아 방과후 보육 

아동은 같이 반편성 불가)

-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는 방과후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에 한하여 지원

※ , 6

( -1473 )

- 장애아 방과후 보육아동은 정원범 내에서 총정원의 50%를 과하여 보육할 

수 없음

○ 취사부 1명의 인건비 지원(월 지 액의 100%)

○ 차량운 비 월 20만원 지원

○ 장애아 담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Ⅸ-1>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

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하고 유아보육법령과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는 장애아 담보육시설 기 을 충족하는 시설에 하여 <서식 Ⅸ-2>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함(정부지원 사 승인)

※ ․ ․

○ 시․도지사는 장애아 담 보육시설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① 유아보육법령  동 지침 반으로 보조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②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③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장애아 담 보육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차나 방법 등은 ｢행정 차법｣에 하여 시행

○ 지정 취소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한 시설을 체지정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의 경우 지정요건  기 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 정원의 20%이내에서 장애아종일반을 편성운 하거나 장애아종일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

(종일반 기 임)

※ ( , ) 20%

○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 통합시설로 지정한 시설의 장애아종일반

○ 장애아종일반을 편성․운 하거나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보육하는 

경우 장애아보육 담교사 1인당 인건비를 지원

- 정부지원시설：장애아 담교사 월 지 액의 80%를 지원

- 민간지정시설：장애아 담교사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



○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통합하여 보육하되 교사는 장애 담교사와 일반 보육

교사가 각각 1인씩 배치되어야 함

 

○ 장애아 통합을 한 장애아 담 교사 는 특수교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

에만 인건비를 지원

- 일반 보육교사는 반드시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제로 지원할 수 있음

○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수당 월 10만원을 별도 지원

○ 보육 장애아동 감소 시 인건비 지

- 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을 경우에 

지원을 시작하되 별도의 담교사가 배치된 경우 미취학장애아 2명일 경우

에도 지원할 수 있음

- 통합보육 미취학장애아수가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달을 포함

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아통합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Ⅸ-3>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수받아 지정기 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한 

후 <서식 Ⅸ-4>의 지정서를 교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장애아통합 보육시설로 지정

-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로 장애아 보육을 한 장애아 담 

교사를 채용한 시설

※ 6 (

)



- ｢ 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한 시설

-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 (장애아 3인당 장애 담 보육교사 는 

특수교사 1인  장애아 9인당 특수교사 1인)을 수하는 시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유아보육법령  동 지침 반으로 보조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개월간 연속으로 장애아 종일반 지원이 단된 

경우 

③ 지정기 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④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통합 보육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

청취 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차나 방법 등은 ｢행정 차법｣에 하여 시행

○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시설이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배정된 수량 범 내에서 조건에 맞는 다른 시설을 장애아 통합시설로 체 

지정할 수 있음



1. 장애아 담지정시설： 담교사 배치, 교사 아동비율 수

 - 인건비 지원 시도지사 80% 394천원

 - 인건비 미지원 시⋅군⋅구청장 - 394천원

2. 장애아통합지정시설：통합교사 배치, 교사 아동비율 수

 - 인건비 지원

 

시⋅군⋅구청장 80%(국공립․법인)

100만원(민간)

394천원

3. 일반보육시설：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 으로 지원

정부지원

시    설

 - 1  3기 (0세반)

 - 1  5기 (1세반)

 - 1  7기 (2세반)

 - 1  15기 (3세반)

 - 1  20기 (4세이상)

80%

80%

80%

30%

30%

394천원

347천원

286천원

197천원

177천원

민간보육

시    설

 - 1  3기 (0세반)

 - 1  5기 (1세반)

 - 1  7기 (2세반)

 - 1  15기 (3세반)

 - 1  20기 (4세이상)

보육료상한액

※ , 1:3

※ 

※ 

※ , , 

3. 

※ , ( , ) (20%) 

※ 



○ 2004년 이  아 담시설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 으로 아 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민간지정, 국공립  비 리사회복지법인시설)

○ 아 담보육시설은 보육정원을 기 으로 가능한 2세 미만반이 2세반보다 

많게 되도록 편성

○ 만 2세이상반만으로 보육정원 책정을 할 수 없음(지정 취소 사항)

’

○ 아 담시설은 아를 담하여 보육하여야 하나 외 으로 시설 정원

범 내 30%까지 유아를 보육할 수 있음

- 아 담시설에서 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유아보육 원이 10명 미만

이라면 연령구분 없이 2세반과 혼합보육할 수 있으며 교사  아동비율은 

2세반 기 으로 용

- 단, 이때에도 아반을 우선 편성하여 정원을 채우고 난 이후에 불가피

하게 유아 혼합반을 편성하는 경우에 한함

     

○ 국공립  비 리 사회복지법인 아 담시설(민간지정시설 제외)이 유아

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 할 경우에는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음



- 유아반을 편성하기 하여 2005.12.31 재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증원 불인정(기존 총정원 30%범 까지 인정)

     

○ 원장  소요 원에 한 보육교사 월 지 액의 80%를 지원

○ 원장 

- 아 원이 18명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18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원)

○ 보육교사

- 배치기 에 따라 정원내 소요 원을 지원하되, 원이 다음과 같이 감소할 

경우에도 지원

∙ 0세반：아동 3명을 기 으로 2명까지 지원

∙ 1세반：아동 5명을 기 으로 3명까지 지원

∙ 2세반：아동 7명을 기 으로 4명까지 지원

- 원이  기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유아를 2세반과 혼합 보육할 경우 아가 50%(4명) 이상일 경우에만 교사 

인건비를 지원

- 국공립  비 리 사회복지법인 아 담시설(민간지정시설 제외)이 유아

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 할 경우에는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음

○ 취사부 1명에 하여 월 지 액의 100%를 지원

○ 농어  시설인 경우 차량운 비 월 20만원을 지원



○ 시․도지사는 민간지정 아 담시설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유아보육법령  동 지침 반으로 보조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1 ： , 2 ：

* 3

②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 , 

③ 소재지 변경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 , 

( )

∙ , 

( 50% )

  50%

∙ 50%

∙ (DTI) 50% ( 2 )

∙ (LTV) 50% ( 2 )

※ , (

)

④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아 담 보육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차나 방법 등은 ｢행정 차법｣에 하여 시행

○ 법인 아 담시설의 법인보육시설로의 환

- 신청에 의해 법인일반시설로 환 가능(보건복지부 사 승인). 단, 신축비 

지원 시설은 개원 후 3년 이상 정상운  이후에 환 가능

※ , 

○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다른 시설을 체 지정할 수 없음



※ ：24 ( + + ), , ( +

), 

○ 기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 해당시설의 주간보육 아동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다른 

보육시설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가능

○ 원칙 으로 별도 교사를 두어야 함. 단,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지원 

받는 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장(보육교사 겸임 가능한 경우에 한함 )이나 보육

교사가 시간연장반 교사 겸임 가능

※ ( ) 

○ 국공립  정부지원 비 리법인시설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이상이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간연장 보육을 의무 으로 실시( 반시 

과태료 부과 상)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시설의 운 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 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 시간연장 보육 실시를 제로 탁

- 기 수탁자에 한 재 탁 심사시에도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한 운 자에게는 

가 을 부여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정된 수량 범  내에서 지원기   지원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

- 국공립․법인 직장보육시설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우선 

지정

-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과 시간연장 보육을 희망하는 직장 보육시설에 해서도 

우선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월 여 지원 시간연장반과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을 

구분하여 지원

- 기존 시간연장 보육시설로서 인건비(월 여 형태)를 지원받고 있는 시간연장

반은 근무수당 지원으로 환 불가하나 추가반 개설 시 근무수당 지원 가능 

가) 월 여 지원 시간연장반：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정부지원시설：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 액의 80%를 지원

- 직장보육시설：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 액의 80%를 지원(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 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

시설에 해 지원)

- 민간보육시설：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 지원

※



○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시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이상( 외：국공립 등 정부

인건비지원 비 리법인시설  직장보육시설  공공기   고용보험기 지원

시설은 보육아동 1명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시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해당 시간연장반 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30시간 이상일 경우 

인건비 지원(보육아동 귀가를 한 통근차량 이동시간 제외)

- 국공립, 법인시설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최  3명까지 

지원할 수 있음

※ ⋅ ⋅ , 2005 3

- 민간보육시설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2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1

※ , 

6 (1 2 , 2 3 , 3 1 ) , 5 , 

○ 시간연장 보육의 교사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종사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용할 수 있음. 한편,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 5

○ 시간연장교사 근무시간은 조기출근이 가능하도록 함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총 8시간이내에서(경력인정 감안 6시간 이상 근무) 

시설별 특성에 따라 비  정리 등을 포함, 시간연장 보육 후 시간을 히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음(단, 19:30~21:30동안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나)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주간 보육교사(보육교사 겸임 가능한 시설장 포함)가 과근무 형태로 시간

연장 보육한 경우 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 시간연장반 별 월 30만원 지원

○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시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이상( 외：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 리법인시설  직장보육시설  공공기   고용보험

기 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시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해당 시간연장반 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30시간 이상일 

경우 인건비 지원(보육아동 귀가를 한 통근차량 이동시간 제외)

- 국공립, 법인시설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3개반

까지 지원할 수 있음

- 민간보육시설(가정 포함)은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2개반까지 지원할 

수 있음

※ , 

○ 시간연장 보육의 교사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종사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용할 수 있음. 한편,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 5



○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시간연장 보육 근무시간은 최소 1일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시간연장 보육일수 동안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상시설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보육시설 보육교사 원이 4  보험에 가입

②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을 수

③ 총정원  교사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을 수

․

○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채용된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정식으로 당해 보육시설에 

채용된 종사자만 경력(자격․호 )을 인정

※ ( ․ )

○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주로 야간에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주간보육아동 

정원을 채웠을 경우에도 정원 범 내에서 정원을 새로 책정할 수 있음

50 50 40 , 40

( 10 + 40 )

- 주간(19:30이 )에 이미 최소 4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에는 시설 정원(주간

보육정원)에 포함되므로, 주간의 교사  아동비율을 수하여야 하며, 이어서 

19:30이후까지 보육할 경우 19:30부터는 시간연장 보육정원으로 간주

 ※ ( )

(19:30) 19:30

○ 주간 보육정원이 미충족 되었을 경우 15:30이 에 등원하여 최소 4시간 이상 

보육한 아동은 주간 아동으로 보아 주간보육정원에 포함

- 주간 보육정원이 채워졌을 경우 원칙 으로 19:30이 에는 시간연장 보육

아동을 입소시킬 수 없으나, 조기 귀가 아동이 있고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근무할 경우에는 19:30이 에도 정원외로 시간연장 아동 보육 가능(단, 

주간보육료 수납 는 지원은 불가)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간연장지정 보육시설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유아보육법령  동 지침 반으로 보조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②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③ 지원조건 미충족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단된 경우

④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차나 방법 등은 ｢행정 차법｣에 하여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배정된 수량 범 내에서 요건을 충족한 

시설을 체지정 할 수 있음

○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Ⅸ-3>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배정된 수량 범 내에서 지원기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하고 <서식 Ⅸ-4>의 지정서를 교부



○ 24시간동안(07:30~익일07:3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보육서비스 개념정의

- 야간보육：야간(19:30~익일07:30)에 이루어지는 보육형태

- 24시간 보육：부모의 야간경제활동, 한부모 는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 07:30)을 

모두 이용하는 보육 형태

※ 24

○ 시․도지사는 지역내 야간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정부

지원시설  직장보육시설을 상으로 24시간 보육시설을 지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가 야간보육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단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반드시 의

○ 보건복지부장 은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시도와 의하여 지정물량을 배정

○ 24시간 보육시설을 지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보육  24시간 

보육서비스 아동 입소 리 등을 통해 아동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아동 등록은 반드시 시장․군수․구에서 확인후 등록 

승인하고, 주기 인 리 실시

○ 지정시설에 해서는 일정기 에 따라 인건비 지원

○ 시․도지사는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직장보육시설을 우선 으로 

지정하되,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민간 는 가정보육시설 등에 해서도 

외 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정부지원시설  민간(직장, 가정포함) 보육시설  야간  24시간 보육아동을 

최  10명 이하를 보육하고 있거나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써 시․도지사로

부터 24시간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

※ ,  ( , 3 ) 

․ 10

○ 24시간 보육시설은 보육아동이 수면하기에 합한 시설(수면실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간식 제공여건  자체 야간 보육 로그램을 구비하여야 함

○ 24시간 보육시설은 시간연장 보육교사(19:30~24:00)와 새벽근무 보육교사

(24:00~익일07:30) 인건비를 각각 지원

○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정부지원시설  직장보육시설：보육교사 월 지 액의 80%를 지원

※ , , 

- 민간지정시설：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을 지원

○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

하여 지원

○ 야간  24시간 보육아동의 교사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함, 장애아, 

0세아는 종사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용할 수 있음(단, 종일반 

편성시는 연령에 따라 반편성)

○ 새벽근무 보육교사는 시설장과 의하에 1일 8시간 근무를 칙으로 시간

연장 보육교사와 교  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 ( )

○ 24시간 보육아동의 경우 보육료의 200%한도 내에서 추가비용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음



- 보육료 지원 상자의 경우 정부지원단가의 150%까지는 정부에서 차등지원 

받고, 그 이상은 부모로부터 추가 수납가능

- 보육료 지원 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가 내는 보육료(시⋅도지사 고시 

상한액)를 기 으로 100%까지 추가수납 가능

○ 지원조건, 경력인정, 정원책정 등은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함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는 조손가정 등의 유아로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단되는 유아에 해 야간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미취학 유아)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별로 야간  24시간 보육아동의 정성 여부를 검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3회이상 아동과 화 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아동과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최소한 주1회 이상 아동을 가정에 데려가 

보호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상시 으로 보육시설과 연락체계를 유지

○ 24시간 보육아동의 부모(보호자)는 1월이상 아동의 보호의무를 해태하거나 

연락이 안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유념

○ 보육시설장은 24시간 보육아동 입소시 보호자의 의무사항(주3회이상 화 

는 방문을 통한 아동 , 주1회이상 귀가,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장기간 

아동 방치시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의뢰 등), 야간  24시간 보육여건  

로그램 등에 해 상세히 안내하고, 보호자로부터 <서식 Ⅸ-5>의 이용

신청서를 제출받아 비치하고, 시․군․구 승인하에 24시간 보육가능



○ 보육시설장은 24시간 보육아동을 보육함에 있어 가 이면 가정에서와 같은 

환경(수면실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균형 인 간식 제공  별도의 보육 

로그램(기본생활습  형성, 가족과의 유  강화 로그램 등)을 시행

○ 보육시설장은 시설내에서 아동학   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교육 

 안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1월이상) 아동을 보육시설에 방치

하 을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아동의 계속 

보육여부  아동복지법 제10조에 의한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을 단하도록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24시간 보육아동의 리를 해 아동복지 담당부서

와의 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기간 방치된 아동의 계속 보육 는 아동

복지법상의 보호조치 필요성을 단하기 해 계 공무원  지역의 아동 원 

는 아동복지 문가로 구성된 정 원회(지역사회복지 의체 분과 원회 등 

유사 원회 활용 가능)를 둘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지역내 야간  24시간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극히 제한 으로 

24시간 보육시설을 지정․운 할 수 있음

- 시설의 보육환경(수면실 등)과 간식 제공여건  야간 보육 로그램 등을 

장조사를 통해 검한 후 야간  24시간 보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단될 경우에만 지정

-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직장보육시설을 우선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면실 등을 한 시설 환경개선비용(증개축 는 개보수)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4시간 보육시설에 해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 검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리가 제 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시․도지사는 24시간 보육시설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유아보육법령  동 지침 반으로 보조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②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③ 지원조건 미충족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단된 경우

④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24시간 보육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차나 방법 등은 ｢행정 차법｣에 하여 시행

○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 산으로 24시간 지정 보육시설에 

냉난방비, 야간근무교사의 조․석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일요일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 휴일 보육시설은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원래 시설 정원과는 별도로 

휴일 보육정원을 책정할 수 있음

○ 지원 상：국공립․법인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포함)  직장보육시설  휴일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



○ 보육교사 1인당 3명이상 유아를 5시간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교사에 

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만원 지원

※

○ 휴일 보육 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Ⅸ-3>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서식 Ⅸ-4>의 

지정서를 교부



○ 등학생을 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은 4시간이상(~19:30분까지)

○ 지원 상：신규 지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3월 1일 이  지원 지정되어 기 

지원 인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이 해당됨

○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 액의 50%를 지원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방과후 아동 20명 내지 16명을 보육할 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원이 16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한 익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월 지 액의 100%를 지원

- 반편성은 아동 3명을 기 으로 함

- 보육교사는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4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 6

○ 방과후 보육시설은 유아보육의 연계선상에서 등학생 학년을 우선 상

으로 하는 것으로 맞벌이부부 등 아동을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우선 으로 

하여 시설 정원범 내에서 20%까지 보육할 수 있음

- 단, 장애아 담시설 장애아방과후 보육의 경우 총정원의 50%를 과할 

수 없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방과후 지정 보육시설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유아보육법령  동 지침 반으로 보조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② 지원조건 미충족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단된 경우

③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방과후 지정 보육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차나 방법 등은 ｢행정 차법｣에 

하여 시행

○ 인건비 지원과 계없이 일반 보육시설(방과후지정시설 제외)이 방과후 보육을 

하고자 할 경우

- 최소 인원(5명) 이상 종일반 보육을 지속하여야 하고, 별도의 방과후 보육

교사를 채용하여야 함

※ , 5 (

)

- 방과후 보육(일일 4시간이상 상시재원 원칙) 아동이 원칙 으로 정원의 20%를 

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 )

20%～50% 



’ ’

○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 동 보육시설  만0∼2세 아동 

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

-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장애아 담보육시설 포함

다만, 장애아통합지정보육시설의 장애아종일반은 제외(인건비 지원)

※ ： ․ ․ ․ ·

○ 기본보육료 지원요건(마. 지원요건)을 수하여 운  인 보육시설

○ 보육시설장 자녀 이외의 아동을 보육 인 경우에 지원하며, 다른 아동 

없이 시설장 본인 자녀만을 보육하는 보육시설은 지원 상에서 제외 

○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른 아동학 가 발생한 시설은 기본보육료 지원 상

에서 제외

- 지 제외 상시설  세부 용기 은(Ⅱ보육시설은 운 -9. 보육시설 

아동학 방  조치요령 - 바. 아동학 가 발생한 보육시설에 한 조치

사항, p.111)을 참조

○ 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1인당 지원기 단가

( : )

0 1 2

( ) 361,000 174,000 115,000



○ 반편성별 지원기 단가(장애아 통합시설의 장애아종일반 제외)

○ 출석일수 구간별 지원하고 입퇴소월은 일할계산으로 지원

○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재원아동의 이용 황(출석일수)을 

월 말일까지 확정

○ 보육시설은 회계보고 실시, 교사 아동비율 반 여부 등을 반드시 사

검하여 기본보육료 산출시 (1일 0시)에 지원요건이 수되어야 기본

보육료 지원 이 산출됨에 유의할 것

○ 보육통합시스템에서 1일 0시(말일 24시) 어린이집 원을 기 으로 아동의 

월 이용 황 구간별로 당월 기본보육료 지원  생성



○ 입소 는 퇴소한 아동의 기본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산출

- 당월 입소아동은 입소일로부터 당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기본

보육료 산출

- 당월 퇴소아동은 당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기본

보육료 산출(단,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입소한 당월에 퇴소한 아동은 입소일로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

하여 기본보육료 산출

○ 과보육 허용 범  내의 과보육아동이 있는 반은 기본보육료 지 액이 많은 

순서로 생성하고 지 액이 은 아동을 지 상에서 제외 

○ 보육시설은 2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기본보육료 산출내역을 확인하고 

지 을 신청

․

○ 시․군․구는 3일간 ‘행정지원시스템’에서 보육시설의 기본보육료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검토  필요시 정정 후 지 을 승인<세부기 >

○ 한국사회서비스 리원은 시․군․구 승인 후 3일 이내에 보육시설 계좌로 

기본보육료를 지

※ ․ ․ , ,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상한선 수 

② ‘총정원’  ‘교사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 법령  지침 반으로 운 정지 인 시설이 아닐 것 

○ 지원요건 ①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지원요건 ②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단, 지원요건 ② ‘교사  아동비율’ 반한 시설이 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이 단된 해당월 기본보육료는 익월에 소  지원 가능

※ (1 0 )

. , 1

․ ․

※ 1 ： 15

15

○ 지원요건 ③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익월에 지원 단월의 기본보육료를 소 지원

○ 지원요건 ④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시군구는 월 간에 운 정지나 시설폐쇄가 정된 보육시설에 해서는 

해당월 기본보육료를 운 정지일 는 시설폐쇄일 이 일까지만 일할계산

하여 지원

○ 지원요건 ①을 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반한 해당반

( 과수납한 아동이 있는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 액이 가장 많은 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지원요건 ② ‘총정원’을 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총정원을 

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보육)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반한 해당반

(총정원을 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실제로 보육 인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 액이 가장 많은 

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지원요건 ② ‘교사  아동비율’을 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반한 해당반

(‘교사  아동비율’이 반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 액이 가장 많은 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지원요건 ④에 해당함에도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 운 정지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이미 지원된 체반 기본보육료를 일할 계산

하여 환수



․ ․

“ ‘ ’ ‘ ’ ”

“ ”

○ 허 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시 환수 조치

- 아동이나 교사를 허 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월에 

지 된 해당반(허 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 액이 가장 많은 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 환수

-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 로 조작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아동이 

속한 반의 해당월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농어  소재 보육시설

○ 정부지원 장애아 담 보육시설(국공립, 법인, 민간지정)

- 시․도지사가 지정한 정부지원시설에 한함

○ 개소당 연 2,400천원(월20만원)을 지원

○ 지원 상 보육시설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표 보육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차량운 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신고

필증을 별도 보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 요구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9인승 이상의 경우에 한하며,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로 지정을 

받아야 함

※ ｢ ｣ 52 ( )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 검을 통하여 차량운 비의 정 집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원기 을 반하 음에도 허 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시설에 해

서는 지원된 차량운 비를 액 환수

※ 



○  2010년 12월말 재 설치․운 인 민간․가정․부모 동․직장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보육시설 

-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장애아 담 지정시설(법인, 

민간지정 포함)  아 담지정 시설 등 정부인건비지원시설은 지원 상

에서 제외

- 직장보육시설 에서 공공기   고용보험기 에서 운 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

※ 

○ 지원기  월의 원을 기 으로 차등 지원

- 61인 이상 시설：1,200천원/년․개소

- 40～60인 이하 시설：1,000천원/년․개소

- 21～39인 이하 시설：900천원/년․개소

- 10～20인 이하 시설：800천원/년․개소

- 3～ 9인 이하 시설：500천원/년․개소

- 시․군․구 지정 장애아 담시설은 60인 이하 시설에도 1,000천원 지원

○ ’05～’09년에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

- ’11.4월 1일 재 원을 기 으로 지원

○ ’10년에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시설

- ’11.5월 1일 재 원을 기 으로 지원



○ ’10년에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인증유보(재참여)과정을 거친 후 인증을 유지

하고 있는 시설

- ’11.9월 1일 재 원을 기 으로 지원

○ 유아 보육(쌓기놀이활동, 소꼽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활동, 

음율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구입

※

※ , , , , 

․ ․

○ 각 시설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재

교구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교재교구 구입 수증 등 교재교구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보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제출 요구시 제출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 검시 교재교구비 지원이 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원기 을 반하 거나 허 로 보조 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재

교구비 지원액을 액 환수

○ 시⋅군⋅구에서는 보육시설로부터 교재교구비 연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음(12월에 일 신청  일 지원 지양)

※



○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  보육시설에 증․개축비  개보수비 등의 지원을 

통해 수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안 하고 쾌 한 보육환경 도모

○ 시설 기능보강비는 상반기 에 국고보조  착공이 이루어짐으로써 연내 

개원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추진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부지확보를 통한 시설 신축방안 이외에 민간시설 매입, 

주공임 주택 보육시설 무상제공,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공동주택내 보육

시설 국공립 환 등 다양한 확충방안 지속 추진

○ 시설 신축 는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기획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서 련 문가의 건축 설계 자문 등을 실시하는 등 안 하고 

쾌 한 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

○ 법․부당한 행 로 인하여 행정처분 인 시설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을 

할 수 없음

○ 국공립 보육시설의 정확한 통계 리를 하여 개원 운  인 국공립보육

시설 황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근거 법령：｢ 유아보육법｣, ｢보조 의 산  리에 

한 법률｣

○ 시설 신축  기능보강사업에서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 리에 한 법률｣, ｢다 이용시설실내공기질 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 리법｣ 등을 수할 수 있도록 노력



○ 사업계획서 제출( 년 3월) → 지 검( 년 8 ～ 9월) → 가내시 통보

( 년 10월) → 국고보조  확정내시( 년 12월) → 국고보조  신청 → 

국고보조  교부 결정 → 사업집행

(가) 국공립시설 신축

(1) 지원 상  우선순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

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 농산어   소득층 집지역,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산업단지지역(

소기업 집지역), 국방부 군 사지역, 다문화가정지역, 국공립보육시

설이 없는 지역 등에 설치하는 경우 우선 으로 지원

○ 기존 국공립시설을 이 하거나 체하여 신축하는 경우 원칙 으로 

지원이 불가하나, 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지원

※ , 

(2) 지원규모

○ 국공립시설 신축은 개소당 330㎡까지 지원하되, 시·도별 산범 내에서 

396㎡까지 탄력 으로 지원 가능

○ 지원단가：1,201,3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237,857

※ 

(3) 고려사항

○ 읍면동 통폐합  기능 환에 따른 유휴공공시설과 시·군·구 읍면동 

청사 신축·증개축 시 보육시설을 복합 설치하도록 노력



○ 시․도지사, 시장 는 군수는 ｢도시개발법｣,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 진법｣, ｢산업입지  개발에 한 법률｣  ｢국민임 주택건설 

등에 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정비 조성사업에 보육시설 

는 보육시설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 ｢도시공원  녹지 등에 한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도시공원안에도 국공립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을 극 활용하여 정한 부지 확보를 해 노력

○ 2005년부터 시행 인 학내 는 종교법인이 소유한 부지·건물등을 활용하여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지속 으로 추진

○ 장애아보육은 취약보육임을 감안하여 국공립으로 장애 담시설을 극 설치

(나) 시설 매입  기존시설 리모델링

(1) 지원 상

○ 민간보육시설 는 기존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하여 국공립보육시설로 환

하는 경우

※

, 

( ： , )   

(2) 지원내용

○ 건물매입비  리모델링비 지원

○ 건물 감정평가액과 시설 리모델링비 포함하여 시․도별 산범 내에서 

국비지원한도액(237,857천원)까지 지원 가능

※ 

(3) 고려사항

○ 농어  등 열악한 민간시설을 우선 매입하여 국공립시설로 환

○ 민간시설 매입시 국민연 기 (’94~’97년)을 받아 설립한 보육시설을 우선 

검토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 신축 이외에도 기존 시설 매입  리모델링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극 강구하여 추진



(다)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 환에 따른 리모델링비 지원

(1) 지원 상 

○ 공동주택내 의무보육시설  지자체가 무상임  받아 국공립으로 운 하고자 

하는 시설

※ ｢ ｣ 300

(2) 지원규모

○ 시설 유형별 지원액 범 내에서 문가의 공사견 가 기 으로 지원

○ 지원단가：5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 

(3) 고려사항  

○ 한주택공사 임 주택 보육시설을 무상제공 받아 국공립으로 환

○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존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국공립시설로 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 표회의, 기존시설 운 자 등과 극 의하여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함

○ 국공립으로 환할 경우에는 소득층이 집된 지역의 보육시설을 우선함

○ 기존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의 경우 국공립 환 후 최  탁자 선정 시 공개

경쟁하지 않고 환하기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 한 자에게 탁(법 제24조 

제2항 단서 3호)

※ ’07 ( -167, ’07.1.22)

○ 시․군․구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0호의 규정이 개별공동주택 리

규약에 반 되어 보육시설이 안정 으로 운 될 수 있도록 극 노력

※ ｢ ｣ 57 1 20 ： (

)

○ 시․군․구는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의 시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 세 주를 감안하여 정규모의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 ｢ ｣ 55 4 “300

20 (500 40 )

”



(라) 개원 정인 국공립시설에 기자재 구입비 지원

(1) 지원 상

○ ’11년 에 공 가능하거나, 개원 정인 국공립보육시설

- 리모델링 는 민간시설 매입 경우 사업비와 동시 신청 가능

※ 

(2) 지원단가(국비, 지방비 포함)

○ 장애아 담 시설 신축：80,000천원/개소

○ 일반 시설 신축：60,000천원/개소

○ 이  는 체 신축：30,000천원/개소

○ 민간시설 매입：20,000천원/개소

○ 공동주택：40,000천원/개소

(3) 고려사항

○ 사무용품, 주방용품, 자제품, 학습기자재 등을 구매하며, 차량구입비  시

설 공사비로 사용 불가

○ 민간보육시설 매입 는 기존공동주택 보육시설의 경우 당  사용하던 기자재 재

이용시 감정평가액 기 으로 지원하되, 추가 으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

한도액 범 내에서 지원가능

(마) 장애아 담시설 신축

(1) 지원 상  우선순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건물을 확보하고 세부 운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법인이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국고보조  지원 상후보자로 선정되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함

※



○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원 상 후보자에 한 국고보조  지원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지 검 후 최종 결정

○ 시․도에서는 내 시․군․구별로 보육수요  장애아 담(통합)시설 운

황을 감안하여 추천하되, 담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 으로 추천

- 단, 최근 3년이내에 담시설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

※ ： , ․

(2) 지원규모

○ 개소당 396㎡까지 지원

○ 지원단가：1,201,3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237,857

(3) 고려사항

○ 장애아 담보육시설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함

○ 해당지역의 건축제한 여부, 부지의 재산권 행사 하자여부 등을 사 에 철 히 확인․

검토하여 시설 신축에 따른 제반문제를 사 에 제거

※

○ 시설의 입지조건, 용도별 법정규모, 아동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보육에 합

하게 설계․건축되어야 하며, 보건․ 생․ 수․안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쾌 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

※ · ( ) 

○ 시․도에서 보육시설 신축계획이 확정될 경우 별지 교부신청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 사업이 조기에 수행되도록 하되, 공사내역서, 설계서 등을 면 히 검토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불필요한 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



․ ․ ․ 

․ ․

․ ․

․ ․ ․

․ ․ ․ ․

․

(가) 증 개축비

(1) 지원 상：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시설  증·개축이 필요한 시설

○ 농어 지역, 소득 집지역, 장애아 담 보육시설, 공단 인근 지역의 세

한 시설을 우선 으로 선정 지원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2) 지원내용

○ 동일 부지 내에서 보육환경 개선 등 보육과 직 인 련이 있는 시설의 증․

개축비를 지원(창고 증축 등 제외)

(3) 지원규모  단가

○ 개소당 132㎡까지 지원하며 증․개축 면 에 따라 지원

○ 지원단가：751,440원/㎡

(4) 고려사항

○ 증축의 경우 기존건물의 안 도 등을 면 히 검토

○ 개축의 경우 부분개축을 지양하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여 체 인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

○ 지원 상시설 설치 연도, 지원횟수, 시설의 자체 환경 개선 노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증개축 상시설 선정시 공정성 확보를 해 기술직공무원, 

외부 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음

○ 정원이 120명 이상인 경우 정원을 증원하기 한 증축비 지원은 지양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이내에 증개축 는 개보수비 지원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

※ ： , C

※ 3 ：2008 ( ) 

○ 시설 증․개축시 아동의 안 을 하여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각종규정 수 

여부와 유아보육법령상 설치 기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 수 여부를 확인

※ (328 )

○ 증개축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시설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

(나) 시설 개 보수비

(1) 지원 상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법인외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특히 

유아 안 과 련된 시설을 우선 으로 지원

※ ： , ( )



○ 시설의 노후화  안 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지원

○ 농어 지역, 소득층 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세한 시설등을 우선 지원

○ 실내 공기질 리법 용 상 시설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시설에 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는 개보수비 지원시설에 다

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

※ ： , C , ｢ ｣ 

※ 3 ：2008 ( ) 

○ 개보수 상시설 선정시 공정성 확보를 해 기술직 공무원, 외부 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음

○ 개보수 사업 상자로 최종 선정된 시설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

(2) 지원규모  단가

○ 시설의 규모, 개․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 실제 개·보수 액을 지원하되 

계공무원 확인 후 결정

○ 지원단가：30,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다) 장비비

(1) 지원 상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법인외 시설  장비비가 필요한 시설

※ ： , ( )

○ 장비 노후화  보육아동 증가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농어 지역, 소득층 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세한 시설등을 우선 지원

○ 실내 공기질 리법 용 상 시설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시설에 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2) 지원단가

○ 2,000천원/개소당(국고, 지방비 포함)

(3) 장비내용

○ 내용 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

※ ( , , ), ( , ), ( , 

, ), ( ), ( )

(4) 고려사항

○ 유아의 안 과 식개선을 한 물품을 우선 으로 구매

○ ’06년도 표 보육행정 산망  식실태 개선을 해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한 

장비비로 구입한 장비는 공유재산  물품 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리

(가) 목

○ ｢장애인차별 지법(’08.4.11 시행)｣에 따라 장애인에 한 보육시설의 차별 지 

 정당한 편의제공 도모

(나) 시설 개․보수

(1) 지원 상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법인외 포함) 장애아 담보육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 ： , (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장애아 개보수비 지원시설에 

복 지원하지 않도록 함

※ ： , C

※ 3 ：2008  ( ) 

(2) 지원단가

○ 30,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3) 고려사항

○ 개․보수비를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동법 제18조(시설물 근․이용의 차별 지)와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한 법률｣ 용을 해 지원

유아보육시설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 · · ｣  2

※ ‘ ’(335 ) 

(다) 장비비

(1) 지원 상

○ 장애아 담보육시설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 

※ 

(2) 지원단가

○ 3,000천원~4,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 ： )

(3) 장비내용

○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 해소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 이동․ 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이동용 보조기구



- 보육시설 내 학습시설, 화장실, 식당 등 모든 공간에서 이동․ 근에 필요한 

보조기구  이동수단 등

- 학습참여 지원기구：확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 용 책상, 각종 

보완․ 체 의사소통도구 등

- 의사소통 지원기구：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자자료, 자막, 큰 문자 

자료, 화면낭독․확 로그램, 보청기기, 무지 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

환출력기 등

- 기타 원활한 학습 수행을 한 측정검사도구  치료 지도자료 등

※ 5 5

○ 국고보조  교부신청은 <서식 Ⅸ-6, 8>에 따라 시·도지사가 내 보육사업비를 

일  작성하여 ’11년 상반기 에 신청

- 보건복지부는 확정 내시된 기능보강사업에 해 지방비 확보 등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추진상황을 검하여 단기간에 추진이 곤란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타 시․도로 변경 내시 할 수 있음

○ 보조사업계획(사업변경 포함)에 한 사업자의 수행능력과 타당성․효율성 

등을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시·도지사의 의견서<서식 Ⅸ-7>를 

반드시 첨부

○ 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은 사 에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무허가건물 여부와 건축가능 여부  건축규모 등에 하여 

계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철 히 한 후 보조 을 신청하여야 하며 상시설의 

건축규모는 보육수요·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정규모로 신청



※ 공통서류
□국고보조 교부신청서 1부：<서식 Ⅸ-6>

□시․도지사의 의견서： <서식 Ⅸ-7> 

□ 기능보강사업 신청내역서(총 표)：<서식 Ⅸ-8>

시설 신축․리모

델링, 매입  증

개축비

2010.6월말까지

□보육시설 신축․리모델링․증개축 계획서

   <서식 Ⅸ-9, 서식 Ⅸ-11>

① 시설 신축

- 보육시설 신축 계획서, 사업자 조사표<서식 Ⅸ-9, 

서식 Ⅸ-10>

- 기술직공무원 는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 하고 있는자의 설계

검토 의견서 1부(시․도 보 )<서식 Ⅸ-12>

② 민간시설  기존건물 매입

- 보육시설 매입계획서, 사업자 조사표<서식 Ⅸ-9, 

서식 Ⅸ-10>

-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사본 각 1부(건물, 토지분 매입가격 구분표시 

된 것)

- 리모델링 필요시 기술직공무원 는 문가의 

공사견 서 1부.(시․도 보 )

③ 공동주택  기존건물 리모델링

- 보육시설 리모델링 계획서, 사업자 조사표<서식 

Ⅸ-9, 서식 Ⅸ-10>

- 기술직 공무원 는 문가의 공사견 서 1부

(시․도 보 ).

④ 증개축

- 증개축 사업 계획서<서식 Ⅸ-11>

- 기술직공무원 는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 하고 있는자의 설계

검토 의견서 1부(시․도 보 )<서식 Ⅸ-12>



기자재구입비 2010.12월 까지

□ 기자재 구입 계획서<서식 Ⅸ-17>

 ① 신축시 

   - 공사계약서 는 감리원․공사감독  

공정확인서

   - 공사 장 사진 1부.

 ② 리모델링 는 민간시설 매입시

   - 리모델링 는 민간시설 매입 사업비 신청시 

동시 신청 가능(단, 기존 기자재를 매입할 경

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

가서 사본 각 1부

시설 개․보수비 2010.6월말까지

○ 보육시설 개․보수 계획서<서식 Ⅸ-13>

○ 장애아보육 환경개선을 한 개․보수 계획서 

   <서식 Ⅸ-15>

장비비 지원 2010. 6월말까지

○ 보육시설 장비비 계획서<서식 Ⅸ-14>

○ 장애아보육 환경개선을 한 장비비 계획서

   <서식 Ⅸ-16>

○ 근거법령：｢보조 의 산  리에 한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 할 경우 사 에 보건복지부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함

<서식 Ⅸ-18>

- 사업추진방법( ：신축→민간매입), 시설명, 소재지, 비용분담내용 등

※ 

, 

․ ․



○ 국공립시설과 장애아 담시설 신축  증개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

자치단체는 여성건축가 회 보육분과 원회 원 등 련 문가를 활용하여 

건축설계 자문을 실시하는 등 안 하고 쾌 한 보육시설의 설치를 해 노력

○ 국고보조된 기능보강사업에 해서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비 집행  

사업추진 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보건복지부는 추진실 을 서면으로 검하고, 필요시 지 검 등을 실시하여 

단기간 착공이 곤란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상：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 국공립시설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장애아 담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 장애아 담신축 사업후보자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지원 상 시설 선정 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액이 포함된 경우 사업완료 후 정산시에는 당  

사업계획서의 비용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 처리



○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 ’ 행정안 부 규 제227호(2009. 3.13.) 

제4장 선   가 지 요령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 액의 

100분의 70을 과하지 않는 범 내 선 지 이 가능하며, 총 공사비 지 은 

선 의무지 율에 따른 선 과 공정율에 따른 기성 을 지 하도록 되어있음

- 의무  선 율

○ 사회복지․학교․종교시설에서 부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운 하던 보육시설 등이 

｢ 유아보육법｣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폐지하는 경우 시설

설치비를 반납

○ 교재교구비를 지원받아 교재교구를 구입한 시설의 폐지시 교재교구를 반납

하여 타 시설로 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설공사비(칸막이, 보일러 등)는 내용연수 10년을 기 으로 1년에 10%씩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 받음

○ 교재교구가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내용

연수는 2년을 기 으로 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근로

(가) 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근로는 

장애인등이 안 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

울기와 바닥의 재질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를(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

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 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신 부출입구

에 연결하여 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 용 주차

    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 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

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치에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 수가 10  미

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 용주차구역의 주차

수  소수 이하의 끝수는 이를 1 로 본다.

․ ․

․ ․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

(‘ · · ’ 4 )



(나) 자동차 련시설  특별시장· 역시장·시장·군수 는 구청

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 용 주차구역을 주

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 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

한 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 트 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 으로 곤

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

리하고 안 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신 부출입구의 높이차

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안의 공 의 이용을 주목 으로 

하는 사무실등의 출입구(문)  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  어도 하나는 장애

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비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

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가)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합실  승강장에 이르는 통

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

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 이터, 

휠체어리 트, 경사

로 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

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

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 이터, 휠체어리 트 

는 경사로를 1  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  6층 이상의 연면 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  300제



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

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장애인시설  노

인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학교  도서 , 공공

업무시설, 숙박시설, 매시설, 람집회시설  공연장  

람장, 시시설,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청소년수련시설

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 이

터, 휠체어리 트 는 경사로를 1  는 1곳이상 설치하

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합실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

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 이터, 휠체어리 트 

는 경사로를 1  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 하게 승·하차할 수 있

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

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

이 가능한 화장실

(가)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

닥의 재질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

인용 변기는 남자용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

야 한다.

(나) 여성용 화장실은 유아용 거치  등 임산부  유아가 

안 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탈의실

샤워실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10) 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청각장

애인 유도․안내

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자안내 , 지도식 안내 ·음성안내장치 는 기

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7.2.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한 음향신호기를 설

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

용이 많은 곳에는 자문자안내  는 기타 자문자안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청각장

애인 경보․피난

설비

(가) 시각  청각장애인등이 한 상황에 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시각장애인용 경

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16) 생략 -

(17) 임산부 등을 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유아가 편리하고 안 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

는 모유수유를 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

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 이용할 보육시설이 없으나 보육수요가 존재하는 농어  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보육서비스 근성 제고

○ 농어 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 ( 탁운  포함)하는 국공립

보육시설  3인이상 20인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상시 유아 3인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명칭은  “○○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 분원시설로 운 할 경우 상시 유아 3인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

어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분원”으로 하여야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 차 없이 직  설치하되, 보육시설 수

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 에 수립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어  지역에 설치한다.

○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면 이 넓어 실질 으로 기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설치한다.



○ 법 근거

- 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25조

○ 운 방법

- 종사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직  운 하거나, 법인․단체 는 개인에게 

탁 운 할 수 있다.

- 소규모보육시설을 분원형태로 지정한 경우, 별도의 탁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탁 운 시 유의사항

-  비 리법인․비 리단체 는 개인을 수탁기 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기타 탁운 에 한 사항은 국공립보육시설 탁 기 을 용한다.

○ 소규모 보육시설의 설치기 은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다.

○ 소규모 보육시설의 구조  설비기 은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의 

3호 규정<개정 2009.7.3>에 의한다.

○ 매 분기말 익월 1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 에게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개소당 130백만원(지방비 포함, 국고보조율 70%)



(1) 보육시설 운 규정

○ 보육시설의 장은 조직․인사․ 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 리에 

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2) 보육 상

○ 만 0세~만 5세의 취학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3) 보육시설의 반편성  혼합반 기

○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 지역에 한해 교사  아동비율을 용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 원회의 심의와 할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아 연령 체(0~2세) 혼합반구성과 가정보육

시설 기 에 하여 만2세아와 유아의 혼합반을 운 할 수 있다. 단, 

교사  아동비율은 최 연령 기 에 따른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 지역에 한해 체 보육아동수가 5명

이하로서, 교사 채용 등을 고려하여 반을 구성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 원회의 심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연령 혼합반을 운 할 수 있다.

○ 기타 반편성  혼한반 운 에 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의 국공립보육

시설 기 을 용한다.

(4) 입소순

○ 소규모보육시설이 설치된 읍․면지역 아동이 우선 으로 입소하되, 보육

사업안내의 입소우선순 를 용한다. 

(5) 기타 보육운 시간, 보육교사의 배치  근무시간 등 운  기

○ 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8〕  2011년 보육사업안내 기 을 용한다.



(6) 보육종사자

○ 보육시설장

- 보육시설장은 유아보육법 제21조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한 사항을 갖추

어야 한다.

- 소규모보육시설이 보육정원 20명 이하임을 감안하여,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소규모보육시설 분원의 경우, 본원 시설장은 분원에 한 책임을 진다.

○ 보육교사

- 보육교사는 유아보육법 제21조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한 사항을 갖

추어야 한다.

- 소규모보육시설이 분원으로 지정된 경우, 본원의 보육교사  1명을 분원

운 을 지원하는 ‘분원운 지원교사’로 지정할 수 있다.

- 분원운 지원교사는 분원운 에 한 사항을 본원시설장과 의하여야 한다. 

․

(7) 보육료의 결정  수납

○ 보육료에 한 사항은 2011년 보육사업안내 기 을 용한다.



1) 시설장

○ 국공립보육시설에 하여 지원하며, 소규모보육시설이 보육정원 20명 이하임을 

감안하여,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2) 보육교사

○ 국공립보육시설에 하여 지원하며, 혼합반 운  시 낮은 연령 기 으로 

교사 인건비 지원

* 



○ 이용할 보육시설이 없으나 보육수요가 존재하는 농어  지역에 탄력 인 

보육서비스를 제공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 ( 탁운  포함)하는 것으로 보육시설이 미 설치된 

농어  지역 가정의 육아 지원을 한 이동식 놀이버스를 말한다.

○ 놀이 버스는 유아 발달을 도모하는 장난감  도서 등을 구비하고 보육 

문교사가 동반 이동하여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부모의 양육을 지원한다.

○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어  지역 유아  학부모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시설이 미설치된 농어  지역에 우선 으로 

이동식 놀이버스를 배치하여 운 한다.

○ 거 지역을 설정하여 단체 보육 활동을 하거나 아동 수가 은 지역은 개별 

가정을 방문한다.

○ 월별 운 계획을 수립 후 정기 으로 방문한다.

○ 연령 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해 놀잇감  동화책 등을 비하고 

교육활동 로그램을 용․활용한다. 

○ 지원 첫해 이후 놀이버스 운 에 필요한 인건비, 운 비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 놀이버스 1 에는 보육 문 인력 1인 이상과 운   지원 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한다.

○ 놀이 버스 종사자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보육 문인력은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로 하며, 놀이 버스 사업자 종사 기간은 

보육 문요원으로서 보육활동에 종사한 것으로 경력 인정한다.

○ 보육 문인력은 유아와 부모를 상으로 놀이교실 등을 운 하며 놀이 

교실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

○ 장난감, 동화책 방문 여

○ 유아를 한 교육활동 로그램 운

○ 부모를 한 육아지원 로그램 운  등

○ 이동식 놀이 버스를 운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  운 하거나, 보육에 

한 문성, 인력  장비를 갖춘 비 리 기 ․법인․단체에 탁할 수 있다.

○ 매 분기말 익월 1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 에게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당 130백만원(지방비 포함, 국고보조율 70%)

○ 놀잇감등의 세척  소독을 철 히 하고 안 하게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 놀이 버스 운행  교육활동 시 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놀이 버스 운  책임자는 놀이 버스 이용 유아 상해 등에 따른 배상 책임에 

비하기 하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놀이 버스에는 차량용 소화기, 응 상자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놀이버스 

종사자는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 놀이 버스에는 일일 차량안 검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국고보조 으로 구입한 놀잇감과 도서  비디오 등의 물품은 

인근 국공립보육시설로 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농어  등에 소재하는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게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 지원

○ 농어  등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 

* 

* 2

○ 시설장이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직  지

○ 월 15일 이상 근무(노동 계법상 휴무일 포함)한 자에게 지

- 신청일 기  해당 시설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신청 가능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해서는 익월에 소  신청

○ 4 보험  퇴직 여 가입․납부, 임면보고



○ 보육교사가 연가(주  5일/인) 사용시 보육정보센터에 채용된 체교사를 견

-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

- 분할사용 불가, 토요일은 미지원, 주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

(이월불가)

- 체교사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월 제로 채용

○ 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우선 지원

- 시군구에 임면보고된 자에 한해 임면보고일 기 으로 근무기간 계산

* 

○ 소규모 시설의 장기근속자 우선 지원

* 5

○ 시설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교사 신청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년도 
12월말

2월 4월 6월 8월 10월

○ 보육정보센터는 신청 시설  우선순 에 의해 지원 시설 확정 후 보육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설에 통보  체교사 견

○ 각 보육정보센터에서 체교사를 거주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채용

- 자격：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 근무：주 5일 근무

- 지원단가：월 134만원(교통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퇴직 립  별도

* 10 , 6 7

○ 보육정보센터는 채용된 체교사의 교육, 경력 리, 모니터링  평가 등을 실시

*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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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보육에 한 제반 정보제공  상담을 통하여 보육수요자에게 보육에 

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시설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보육시설 운 의 

효율성 제고

○ 법 제7조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7조

○ 지방자치단체 조례 

○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법 제7조)

- 보육에 한 정보의 수집, 제공  상담을 하여 보건복지부장 은 앙보육

정보센터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 하여야 함

- 이 경우 아, 장애아 보육 등에 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 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정보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함

- 재정 여건 등으로 자체 보육정보센터 설치가 어려운 시․군․구의 경우 

인근 5개 이내 시․군․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형 지방보육

정보센터를 설치․운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센터의 치, 운 비용 분담비율  기타 운 세부기  등은 

시․군․구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시․도지사가 

교통 여건 등 근성, 보육 수요자 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에 의해 결정

○ 교통수단으로 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

○ 사회복지 , 보육시설 등을 활용하되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 단, 국고보조 

정보센터는 타 목 으로 운 인 시설 등과 별도로 설치함

○ 이용자의 안   생활편의에 합한 규모  구조로 설비

○ 교육실․자료실․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모든 아동(장애아 

포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

○ 보육정보센터 운 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치

○ 비상재해에 비하여 소방기술기 에 한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와 비상구를 설치

○ 시․도 보육정보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구 보육정보센터

장은 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이 가능. 이 

경우 비상근(겸직) 보육정보센터장의 근무경력은 근무기간의 5할만 인정

○ 기타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

○ 종사자의 수

- 앙보육정보센터는 상근 종사자 최소 10인 이상

- 지방보육정보센터는 상근 종사자 최소 4인 이상

  (시도 5인 이상, 시군구 4인 이상)



○ 직종별 종사자의 자격기

센터장

보육 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직  운 하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공무
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근

사업 담
인력

보육 문
요원

보육교사 2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는 승 교육을 받은 자

상근

보육교사 2  자격과 보육 련 학원에서 석사학 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 이 정하는 승 교육을 받은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산원
문 학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련학과를 

졸업하고 산 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년 이상 
산 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상근

양사
문 학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련학과를 

졸업하고 양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양
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상근

간호사
문 학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련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간호
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상근

특수교사
(치료사)

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   특
수학교 정교사 1   2 ,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 련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상근
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   치

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로서 보육 련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학( 문 학  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는 재활 련학과를 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보육시

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행정원
문 학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 련학과 
 회계, 행정, 경 학과를 졸업하고 회계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상근

※ (’05. 1. 30 ) “2003~2004 ” 
(’05. 1. 30) “2005 ” 
(’05. 1. 30) “2005 ” 

※ (’05. 1. 30) “2005 ” 
“2005 ” , , , 

※ ‘ ’ , , 

※ ‘ ’ “2011 ” p.148 



○ 국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필요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기 이나 법인 는 단체에 보육정보센터 운 에 한 업무를 탁할 

수 있음

○ 국가 는 지자체는 산의 범  내에서 센터 기능수행에 필요한 운 비를 

보조

○ 보건복지부장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보육정보센터의 원활한 

운 을 해 사업  보조  집행실  등을 보고받아 지도․감독하여야 함

○ 업무 탁기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운 탁기  상은 보육에 한 문성, 인력  장비를 갖춘 연구기

이나 법인 는 단체  아래에 해당하는 기 으로 함

- 정부출연연구기  등의 설립․운   육성에 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

- 보육 는 아동복지 련 학과가 개설된 학

- 그밖에 보육 련 비 리 법인․단체

○ 업무 탁시 탁의 기 , 차  방법, 기타 수탁내용 등을 자체 게시

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

○ 업무 탁기 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시 업무실  등을 평가후 재

탁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육정책 원회의 심의 는 별도의 심사 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신청서류

- 정 , 등기부등본  출연  등에 한 서류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 단체의 회칙  규약 1부(단체인 경우에 한함)



- 표자의 경력사항 1부

- 보육정보센터장의 자격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인․단체의 보육업무 실 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인․단체의 조직  운 황 련 서류 1부

- 향후 3년간 보육정보센터 사업계획서( 산계획서 포함) 1부

- 기타 탁기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부

○ 수탁기 으로 결정된 기 은 보건복지부장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와 

별도의 센터 운 련 약정서를 체결

○ 종사자 임면

- 센터장은 보건복지부장  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탁운 기 의 장이 임면

- 기타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후 보건복지부장  는 시․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

※ , 

○ 탁의 취소

- 수탁자가 보조 을 목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수탁자가 허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받은 경우

- 수탁자가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수탁자가 산 는 해산한 경우

- 기타 수탁자가 약정서 등을 반한 경우 등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분기별로 보육정보센터의 사업  산

집행 실  등을 검토한 후 보조 을 교부

※ ｢ ｣ 

○ 한 매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 에게,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보육정보센터 운 황, ․결산내역, 사업실  

 계획 등을 보고

 ※ , ( )



○ 앙보육정보센터는 지역보육정보센터에 한 총 인 업무지원  사업연계를 

도모하여야 하며, 시․도(시․군․구) 보육정보센터는 할 보육시설과 보육

수요자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센터 운  반을 극 으로 지원  

지도․감독

○ 사업내용

< 앙보육정보센터> 

∙ 유아 보육에 한 정보의 수집, 제공  상담

∙ 보육 련자료의 수집, 보 , 분류  리

∙ 보육 로그램  교재․교구의 연구, 제공

∙ 표 보육과정 련 교육  보육 로그램 보

∙ 보육시설 종사자에 한 상담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보육시설 이용자에 한 안내․상담  교육

∙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한 정보의 제공

∙ 보육시설평가인증 조력 로그램 제공  교육

∙ 지방보육정보센터 운  지원  연계사업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담

∙ 아이사랑 헬 데스크 운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련 상담을 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HelpDesk 운

∙ 체교사 인력 리․운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지방보육정보센터> 

∙ 유아 보육에 한 정보의 수집, 제공  상담

∙ 보육 로그램  교재․교구의 제공 는 여

∙ 보육시설 종사자에 한 상담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보육시설 이용자에 한 안내․상담  교육

∙ 장애아보육, 다문화 보육 등 취약보육에 한 정보의 제공  육아지원



∙ 지역주민의 육아지원(양육상담, 놀이감 무료 여, 부모강좌 등)

∙ 지역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 상담  조력

∙ 보육도서 (on line/off line) 운

∙ 보육정보지 발간 등 보육 련 홍보

∙ 앙보육정보센터와의 연계사업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련 상담을 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HelpDesk 운

∙ 체교사 인력 리·운

∙ 기타 시․도지사 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군․구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보육시설의 신고 설치상황을 시․도 보육

정보센터에 제공

- 시기：분기말일 후 익월 말일까지

- 내용：시설명, 시설의 종류, 시설장, 표자(운 체), 정원, 소재지, 연락처 등

- 서식：보육시설 황 보고서식<서식 Ⅹ-1> 참조

- 방법： 자우편 는 모사 송

○ 시․도 보육정보센터는 <서식 Ⅹ-1>에 따른 의한 보육시설 황을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보육 상 아동이 원활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  제반 정보를 제공

○ 상기 인력기  수 이상의 종사자를 채용하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 채용구비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최종학교 성 증명서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련증빙서류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 

- 사진(반명함 )



○ 종사자임면, 자격 리, 경력인정, 복무, 종사자보수 등에 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규정한 보육시설 종사자 

련 규정을 용함

○ 근무시간：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에 따름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과 각종기부 , 후원  등은 목  외 사용 

 임의 사용 지

○ 산집행 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수

○ 소모품과 비품을 구분하여 모든 물품의 입고, 출고, 잔고 등 수불 리

○ 련 장부

시설 설치  연 에 한 기록부 구

센터의 재산 련 기록부 구

센터장  종사자 인사기록부 구 인사기록부 서식

보육시설 황기록부 10년 서식Ⅹ-1

산  물품 련서류

 - 산서  결산서

 - 총계정원장  수입․지출보조부

 -   물품출납부와 련 증빙서류

5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

규칙서식 용

종사자채용 련서류 5년

센터 운 일지  련서류 3년

련자료 보고서철  계행정기 의 문서수발철 3년

기타 센터운 에 필요한 자료철 3년

○ 리방법 등

- 련장부는 시건장치가 된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별도 보

- 센터의 재산 련 서류, 종사자 인사기록부 등은 특별 리

※ 



○ 운 비(시․도)：국비 50%, 지방비 50%

- 센터당 국비지원액：173,000천원( 앙보육정보센터  서울시는 별도)

∙ 서울시는 국비 20%(69,200천원), 지방비 80%

※ ․ ․

○ 지원 상

- 종사자 인건비(사용자 부담  포함), 운 비, 사업비 등 

○ 인건비 지원기  

- 산의 범  내에서 정하되 보육정보센터 종사자는(센터장 제외) 일반직 공무원 

8 의 보수에 상당하게 함

- 보육정보센터 근무경력  호 산정의 인정범 는 ｢2011년도 보육시설종사자 

근무경력｣ 기   련업무 경력에 따름

○ 운 비  사업비 주요내용

- 여비,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 , 제세공과

-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 사업비, 업무추진비,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

○ 지 차 

- 연간 사업계획서  산서를 작성, 보건복지부장 ( 앙보육정보센터) 는 

지자체장(시․도/시․군․구 보육정보센터)에게 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

- 사업계획  산내역 변경시도 별도 승인 후 집행

※ ： 1



○ 센터 운 에 기본 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센터장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특정 분야에 편  집행되지 않도록 함

○ 산의 수입․지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집행

○ 국고보조 의 교부신청, 국고보조사업 실 보고, 보조사업의 간정산보고, 

국고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1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름

 















․





제정 2006.  6.16

개정 2006.  9.11

개정 2007.  1. 5

개정 2008.  2. 1

개정 2010.12.31

제1장  총  칙

 이 규칙은 보육시설의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지원시설’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종사자 인건비 보조 을 지원받는 시설을 

말한다. 단, 민간시설  기본보육료( 아장애아반 운 비), 장애통합교사 인건비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 아니다.

2. ‘법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규칙은 모든 보육시설에 용된다. 단, 기업회계기 이나 자체 

회계기 을 사용하는 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입력

( 송)하여야 하는 수입․지출 항목별 총계 액은 동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력하되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은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보육시설의 재무회계는 유아보육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목 에 맞게 운 되어야 한다.

 보육시설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은 정부의 회계연도 운 규정에 

의한다.

 1회계연도에 속하는 보육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 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세입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직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산과 결산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하여는 산

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까지 보육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산편성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을 편성할 경우 별표 1에 의한 세입·세출 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

시설운 원회(이하 ‘ 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 하여야 하는 시설의 장은 

당해연도 산안에 하여 원회의 보고를 거쳐야 한다.

 시설의 장은 확정된 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까지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인시설의 경우 산안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의 자체 승인을 받아 할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확정된 산을 당해 시설의 게시 이나 홈페이지에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산총칙(사업계획서)

2. 세입․세출 산서 

제1항 제2호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회계연도 개시 까지 보육시설의 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년도 산에 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종사자의 보수

2. 시설운 에 직  사용되는 필수 인 경비

3. 법령상 지 의무가 있는 경비

 시설의 장은 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추가경정 산을 편성·확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 산을 편성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추가경정 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 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측할 수 없는 산외의 지출 는 산의 과

지출에 충당하기 하여 비비를 세출 산에 계상할 수 있다(단,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비비는 본 세출 산의 2%범  내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비비를 사용한 경우 항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7서식에 

의한 비비사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의 산은 세출 산이 정한 목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시설의 장은 ․항․목간의 산을 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할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할 경우 ․항․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과목 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육시설회계의 세출 산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

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설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회를 

설치․운 하여야 하는 시설의 장은 당해연도 결산안에 하여 원회의 보고를 

거쳐야 한다. 

 시설의 장은 원회에서 확정된 결산안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인시설의 경우 

결산안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의 자체승인을 받아 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확정된 결산을 당해 시설의 게시 이나 홈페이지에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세입․세출 결산 총  설명

2. 세입․세출 결산서

3. 연도말 잔액증명서(거래은행 발행)

4. 결산서 보조서류

5. 퇴직 립  통장사본, 퇴직 립  잔액증명서

제1항 제1호 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제2호의 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 내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3장 수입과 지출

 시설의 장은 시설의 수입  지출에 한 사무를 

리한다.

시설의 장은 수입  지출에 한 사무를 각각 그 시설종사자에게 임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임장을 작성

하여야 한다.

 모든 수입 의 수납은 이를 융기 에 취 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 은 7일 이내에 융기 에 치하여야 한다.

수입 발생시에는 수입결의를 한 후 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한다.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과 기타 

산외의 수입은 모두 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지출된 세출의 반납 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반납  여입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반납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과오납된 수입 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  반환한다.



 시설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

입 으로서 당해 연도 출납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산의 집행시에는 집행품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집행품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품의로 갈음한다.

 지출은 상용의 경비 는 소액의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통장이나 보육시설 용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하여 50만원 이하의 을 

보 할 수 있다.

지출 행 시에는 지출결의를 한 후 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한다.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컴퓨터

회계 로그램에 의하여 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 하는 

것으로써 각종 장부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1.  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장

4. 보육료 장

5. 비품 장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는 별지 제9호 서식 내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시설의 수입과 지출에 따른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좌입 에 한 증빙서류(카드 표, 수증, 계좌입 증)

2. 수입결의서

3. 지출결의서



4. 반납결의서

5. 비비사용조서

6. 과목 용조서

7. 정부보조 명세서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서식은 별지 제14호 서식 

내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제33조, 제34조의 장부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공사 련 장부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11. 3. 1.부터 시행한다.



․

01
입소자

부담 수입
11

입소비용

수입
111

수익자

부담

입소료, 장학습비, 상해보험료 등 

수익자가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

02 과년도수입 21 과년도수입 211 과년도수입
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년

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수입

03 잡수입 31 잡수입

311 이자수입 기본재산 외의 이자 수입

312 후원 수입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기부

․후원 ․찬조  등

313 기타잡수입

보육교사 실습비, 물품의 매각수입, 변

상   약  수입, 보험 만기시 

수령액 등

04 보육료수입 41 보육료수입 411 보육료수입

보육아동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와 

만0~4세아, 만5세아, 장애아, 다문화․

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카드수수료 환 을 통합

05 보조 수입

51 경상보조 수입

511
인건비

보조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

(시설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등 포함)

512 기본보육료
보육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시설에 
지원하는 보조

513 기타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간
식비, 냉․난방비 등

52 자본보조 수입 521 자본보조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신증

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

06 입 61 입

611 입
법인, 단체, 운 자로부터의 운 지

원

612 차입 일시 운  차입

07 이월 71 이월

711
년도 

이월
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액

712 이월사업비 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 



100
시설

운 비

110 인건비

111 기본 시설종사자에 한 기본 (상여  포함)

112 일용잡
일  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한 여

113 제수당

종사자에 한 제수당(직 별로 일정액을 지

하는 수당,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

당,  연구수당, 식비  기타수당)

114
퇴직   

퇴직 립

종사자 퇴직 여제도에 따른 퇴직 여  퇴

직 립

115
사회보험

부담비용

종사자의 사회보험(국민연 , 국민건강보

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

116
기타 

후생경비

종사자의 건강진단비․ 량비․ 연구연수비, 

종사자 상용피복비 등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0
업무

추진비

121 기 운 비
기 운   유 기 과의 업무 의 등에 소

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
시설장의 직책수행을 하여 정기 으로 지

하는 경비

123 회의비
운 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

요되는 제경비

130
리

운 비

131 여비 종사자의 국내․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장기간 는 

고정자산 취 되는 집기류는 312목에 계

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

운송비․통행료  주차료․소규모수선비․

포장비, 의료비, 약품구입비 등

133 공공요
우편료․ 신 화료(유선 화에 한함)․ 기

료․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도시가스

134 제세공과
법령에 의하여 시설에서 지 하는 제세

(자동차세 등), 회비, 화재․자동차보험료

135 차량비
통학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유류 ․

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

136 연료비
보일러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137 기타운 비

그 밖에 운 경비로서 에 분류되지 아

니한 경비(시설임 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 의 이자, 차량할부  등)

200 사업비 210
사업

운 비

211 간식비
보육아동  보육종사자를 한 ,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구입비  간식비 등

212 교재교구비 교재교구의 구입  제작비

213 행사비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  련되어 발생하

는 행사경비

214
수익자

부담  지출

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장학습비 

등에 지출하는 비용

300
재산

조성비
310 시설비

3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부 경비, 그 밖에 시설비

(개․보수비)

312 자산취득비
시설운 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

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313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 리비

400 출 410 출

411 출 법인 회계로의 출

412 차입  상환 일시운 차입  상환

413 반환 정부보조  반환

500
과년도

지출
510

과년도

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600 잡지출 610 잡지출 611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 ․사례 ․소송경

비  원단  사  등

700 비비 710 비비 711 비비 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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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소자
부담
수입

11
입소비용

수입
111

수익자
부담

02
과년도
수입

21
과년도
수입

211
과년도
수입

03 잡수입 31 잡수입

311
이자
수입

312
후원
수입

313
기타

잡수입

04
보육료
수입

41
보육료
수입

411
보육료
수입

05
보조
수입

51
경상

보조
수입

511
인건비
보조

512
기본

보육료

513
기타

지원

52
자본

보조
수입

521
자본

보조

06 입 61 입
611 입

612 차입

07 이월 71 이월

711
년도 

이월

712
이월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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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시설

운 비

110 인건비

111 기본

112 일용잡

113 제수당

114
퇴직   
퇴직 립

115
사회보험
부담비용

116
기타 

후생경비

120
업무

추진비

121 기 운 비

122 직책

123 회의비

130
리

운 비

131 여비

132
수용비  
수수료

133 공공요

134 제세공과

135 차량비

136 연료비

137 기타운 비

200 사업비 210
사업

운 비

211 간식비

212 교재교구비

213 행사비

214
수익자

부담  지출

300
재산

조성비
310 시설비

311 시설비

312 자산취득비

313
시설장비 
유지비

400 출 410 출

411
법인회계

출

412 차입  상환

413 반환

500
과년도
지출

510
과년도
지출

511 과년도지출

600 잡지출 610 잡지출 611 잡지출

700 비비 710 비비 711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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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1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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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입 산                                   원에 하여 

   수납액은                                    원이며

○ 세출 산                                   원에 하여 

   지출액은                                    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원으로서 

   보조 집행잔액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이월 은                      원이다.

○ 세입세출결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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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자부담 (111목)

◦ 보육료 외에 기타 필요경비

◦ 입소료, 장학습비, 상해보험료 등 수익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

◦ 기타 필요경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을 수하여 수납하여야 함

◦ 보육료와 입소료, 장학습비 등을 통합하여 수납하 을 경우에는 이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입력(세입 111목은 세출 214목과 직  연계)

◦ 입소료：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2. 보육료 수입(411목)

◦ 보육아동 보호자로부터 받는 보육료

◦ 입소료, 장학습비, 상해보험료, 기타 비용 등은 ‘수익자 부담 (111목)에 

포함됨으로 제외

◦ 만0~4세아, 만5세아, 장애아, 다문화․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 보육료 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환



◦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은 정부지원단가 범  내에서 보육료 보조 을 제외한 차액

◦ 미지원 민간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보육료 보조 을 

제외한 차액 

- 단, 보육료 지원 상자  법정 소득층의 경우에는 차액수납 지

◦ 보육료 수납은 신용카드, 무통장입  는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스쿨

뱅킹 등을 통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으로 수납하는 

경우에는 아동명의로 개인별 무통장 입 (보육사업안내 참조)

◦ 보육료와 입소료, 장학습비 등을 통합하여 수납하 을 경우에는 이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입력

◦ 소득수 에 따라 계층별로 지원되는 아동별 보육료

◦ 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보육료  일정 기 에 따라 아동별로 보조해 주는 

보육료 지원

3. 인건비보조 (511목)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

-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이 보조받은 인건비 지원

-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이 아닌 시설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장애아통합

교사 인건비 지원시설이 보조받은 인건비 지원 (1인당 100만원)

◦ 매월 보육시설장이 시⋅군⋅구에 신청하여 수령하는 인건비 보조

◦ 4 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퇴직 립  부담액을 포함한 액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

- 원장 80%, 아교사 80%, 유아교사 30%, 취사부 100%, 특수교사 80%, 

치료사 100%

- 시간연장형보육교사 80%, 장애아통합보육교사 80%, 방과후교사 50%



4. 기본보육료(512목)

◦ 지원 상：정부인건비 미지원 시설(민간․가정․직장․부모 동)

-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장애아 담보육시설 포함

다만, 장애아통합지정보육시설의 장애아종일반은 제외(인건비 지원)

◦ 지원내용：소득수 과 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2세 아동  

장애아를 상으로 보육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보조

※ (’08 )

◦ 기본보육료는 ‘표 보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간의 차액을 정부가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조

※ = - 

◦ 표 보육비용은 아동 1인당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정한 

기 비용

- 인건비, 간식비, 교재교구비, 리운 비, 시설설치비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고, 행 국공립 시설의 보육비용과 유사한 수 임

5. 기타 지원 (513목)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기타 지원

◦ 교재교구비, 차량운 비, 간식비, 냉난방비, 건강검진비, 교사 보수교육

비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지원



6. 입 (611목)

◦ 시설운 의 건 성을 보장하기 해 필요한 경비( ：인건비 등)일부를 모 

법인, 련 단체, 표자(시설장 포함)가 추가 으로 지원하는 비용

◦ 입 은 상, 내역, 액 등 용처가 명확해야 하며 시설운 을 해 쓰여

져야 함

◦ 입 은 상환을 목 으로 하지 않는 에서 차입 과 그 성격이 다름

7. 차입 (612목)

◦ 융기  등으로부터 시설운 에 필요한 비용을 일시 으로 차입한 단기

차입

◦ 차입 은 인건비 지  등 차입 의 용처가 명확해야 함

※ 

◦ 일시 운 차입 의 경우 융기 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융

기 으로부터 조달이 어려운 경우 융기 이 아닌 개인으로부터도 차입가능

※ 



1. 인건비(110항)

◦ 정부지원시설은 ｢2011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 기 ｣에 따라 집행함

◦ 인건비 지원시설이 아닌 시설은 시설장과 종사자간 의를 통해 정한 기 에 

따라 자율 으로 집행

◦ 정부지원시설은 ｢2011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 기 ｣에 따라 집행함

- 다만, 시설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의하여 보수를 상향지 할 수 

있으나 총 잉여 의 50%를 과할 수 없음

◦ 미지원시설은  종사자 인건비 지 기 을 참고하여 자율 으로 정하되 

종사자의 보수를 심히 불리하게 책정해서는 안됨

◦ 최 기 을 정할 때에는 최 임 법에 의한 최 임  이상이어야 함

◦ 특기자 는 운 자 등에 해서 별도 수당 지  가능

◦ 퇴직 립 의 기 이 되는 종사자의 여는 ‘통상임 35)’으로 함

◦ 보육시설 표자의 경우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니므로 여를 지 할 수 

없음

2. 업무추진비(120항)

◦ 기 운 비(121목), 직책 (122목), 회의비(123목)로 구성

35) ‘통상임 ’이란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 . 일률 으로 지 되는 고정 인 임 을 말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규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다음과 같은 기 으로 

설정하되, 지역별․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200 8,400,000 4,200,000

150 7,800,000 3,600,000

100 7,200,000 3,000,000

70 6,600,000 2,760,000

 40 6,000,000 2,400,000

 40 4,800,000 1,800,000

◦ 시․군․구에서는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 을 하여 업무추진비를 합리 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

※ , 

◦ 직책 은 직책수행을 하여 정기 으로 지 하는 경비로 시설장 직책수당을 

의미하며, 직 별로 일정액을 지 하는 제수당은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지

하는 수당임

※ 

※ 

◦ 회의비를 지출할 때는 지출목 ․일시․지출 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기 운 비는 시설을 표하여 행하는 종사자  업무직  련자에 한 

축․조의  등에 지출

- 다만, 비공식 인 섭외,  등은 제한

◦ 시설장 개인의 경조사비 등 개인용도 사용은 불가

◦ 노인정 방문, 불우이웃돕기 등 시설운 과 련된 간 행사비에 지출



3. 기타 운 비(137목)

◦ 그 밖에 운 경비로서 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 기타운 비는 기타 항목에 포함하여 지출할 수 없는 제반경비를 말함

◦ 기타운 비 항목으로 시설 임 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 의 이자, 차량

할부  등을 지출할 수 있으나, 그 규모가 과도할 경우 재 보육아동에 

한 서비스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육료수입의 일정범 ( ：10%) 

내에서 지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411)+ (512)

- 다만, ’10.12.31일 이 에 설립한 보육시설  시설임 료와 융기  

지불이자(’10.12.31이 에 시설 증․개축용 등으로 출한 자 )을 합한 

액이 10%를 과하는 경우는 그 과 액을 기타운 비 5%범 내에서 

추가집행할 수 있음

◦ 규모 산이 수반되는 시설개보수나 차량구입 등을 해 계획을 수립한 

후 정기  등에 가입하여 별도 통장에 립 가능

- 매년 결산시 잔액증명서 등 립  황 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세입 산(712)에 이월 편성

- 계약한 립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에는 립  총액을 세출 산에 편성하여 

당  수립한 시설개보수  차량구입 계획 추진



4. 간식비(211목)

◦ 보육아동과 보육종사자를 한 ,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구입비  간식비

* ‘ ’

◦ 보육아동의 건강과 양을 고려하여 아래 기 에 따라 집행하도록 노력

하여야 함

- 아동 1인당 정수 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함. 정수 의 비용은 일정

기 (1,745원)을 기 으로 시․군․구에서 시설별․지역별․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의 비용은 취사부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식재료만을 의미하는 것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은 별도)

◦ 식은 시설 내에서 직  조리하되 불가피할 경우 그 사유와 안을 마련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사 등 종사자로부터 량비를 받는 경우에는 세입처리 

5. 행사비(213목)

◦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  련되어 발생하는 행사경비

◦ 입소식, 체육행사, 시회, 발표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시설운 과 련되는 행사경비 제외



6. 수익자부담 지출(214목)

◦ 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장학습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지출

◦ 입소료：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 장학습비： 장학습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

◦ 기타 비용：보육시설운 원회 는 부모와의 의를 통해 수납한 내역

로 집행

7. 출 (410항)

◦ 출 , 차입  상환, 반환

◦ 법인 회계로의 출

◦ 일시 운 차입  상환

- 차입 은 당해연도 상환을 원칙으로 함

◦ 정부 보조  반환



1.  총  칙

◦ 회계연도  회계연도 소속구분은 정부의 회계연도(1. 1～12. 31)에 의함

◦ 1회계연도에 속하는 보육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사무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완결해야 함

2.   산

◦ 산총계주의 원칙

-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

과 세출은 모두 산에 계정되어야 함

◦ 산편성 차



◦ 사유：회계연도 개시 까지 보육시설의 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 방법

- 산 성립시까지 일부 경비에 해 년도 산에 하여 집행 가능

◦ 산 편성 경비

- 종사자 보수, 시설운 에 직  사용되는 필수 경비, 법령상 지 의무 경비

◦ 사유

- 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 방법

- 산편성 차에 하여 추가경정 산을 편성ㆍ확정하여 7일 이내에 시⋅군⋅

구에 제출

◦ 시설장은 측할 수 없는 산외의 지출 는 산의 과지출에 충당하기 

하여 비비를 세출 산에 계상할 수 있음

◦ 비비는 본 세출 산의 2%범  내에서 편성, 업무추진비에 지출은 불가

◦ 산을 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항간 용 :(법인이사회 의결을 거쳐) 용가능

- 동일항내 목간 용：시설장(법인 표이사)이 용가능

◦ 용의 제한

- 별도기 으로 용을 제한한 경우(업무추진비 등)

- 산성립 과정에서 삭감된 ․항․목으로 용하는 경우



◦ 사유 

-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측되는 경비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3. 결 산

4. 회 계

◦ 수입  지출사무 리주체：시설장(소속직원에 임가능)

◦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  

- 별도의 수입담당과 지출담당을 두는 것이 원칙이나 보육시설의 경우 회계

규모나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시설장이 수입과 지출의 출납업무를 

담당하되 필요할 경우 교사 등에게 회계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음

◦ 회계의 방법：단식부기(복식부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복식부기 가능)



◦ 수입 의 수납 리

- 모든 수입 의 수납은 이를 융기 에 취 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

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 은 7일 이내 융기 에 입해야 함

◦ 과년도 수입, 반납 , 과오납  처리

- 출납 완결 연도에 속하는 수입과 기타 산외 수입은 모두 년도 세입에 

편입

- 지출된 세출의 반납 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 가능

- 과오납된 수입 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  반환

◦ 지출의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리하는 자( 표이사, 시설장)  그 임을 받아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은 계좌입 , 보육시설 용 신용카드 는 수증을 통하여 행하는 

것이 원칙임

※ 50

※ 5



․





․

□ 지원 상선정기 액

보육료：480만원(4인가구 기 )

양육수당:173만원(4인가구 기 )

방과후보육료:173만원(4인가구기 )

□ 지원연령  액
양육수당:24개월미만

월10만원

양육수당：36개월미만

월10~20만원

□ 보육료 액지원 상 유아가구 소득하 50%이하 유아가구 소득하 70%이하

□ 소득  재산 조사

소득조사

근로소득：신청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 소득액

상시근로소득：연평균소득(취업, 

실직등은 신청일 월소득반 )

- 일용,기타：3개월평균소득

- 그외： 월소득

공 이 소득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

수당을 상시근로소득으로 반

국가유공자 보훈 여  상

이자1~2  간호수당 포함

육아휴직수당은 공 이 소득

으로 반

국가유공자 보훈 여  상이

자1~2  간호수당 제외

임차보증
월세 보증  가액 거주목 인 경우 임차보증 × 

0.95(보정계수 용)

기타산정되는 재산

원 재산의 성격과 무 하게 일반

재산 환산율 용

본인소비분에 장례비, 혼례비 

추가 공제

□ 신규 는 확 되는 보육료 지원 제도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부모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되 

은 소득은 75%만 소득으로 

산정

부모의 합산 소득의 75%만 

소득으로 산정

다문화 보육료 지원 소득․재산에 상 없이 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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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 안내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수 자：사회복지사업 련법에 의한 여 는 서비스를 받는 자

- 수 권자：사회복지사업 련법에 의한 여 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

- 보장：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수 자에게 각종 여 는 서비스를 지원

하는 행

- 보장단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여 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본

단  는 상자 선정을 해 조사를 수행하는 기본단 (개인 는 가구)

- 보장기 ：수 자에게 법에 의한 여 는 서비스를 행하는 주체인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

‘ ․ ․ ’ ‘ ․ ․ ’

- 정보시스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는 정보의 효율  처리와 기록ㆍ 리업무의 자화를 하여 구

축ㆍ운 되는 사회복지통합망

- 복지 여：법령에 의해 소득ㆍ재산기  는 연령 등 일정기 에 부합되는 

개인( 는 가구)에게 으로 지 되는 사회복지보조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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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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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 (읍․면․동)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 (신청서) 신청서의 ‘안내 유의사항’을 먼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정보

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 계, 부양의무자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신청인 서명을 하여 제출하도록 함 

-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 항목  공 자료가 자동반  되는 이자

소득, 연 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융재산, 

융부채, 회원권 등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 징구  추가제출 서류 안내

○ 신청서 등록 후 통합조사 리  이

- 정보시스템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정보 입력․등록

- 융정보등 제공동의서(별지 제1호의3서식) 등록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바우처 카드 발  신청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사업별 

서식2호) 등록

- 정보시스템에 등록 즉시 민원등록  수번호 자동부여

② 조사 (통합조사 리 )

○ 수된 신청에 해서 공 자료 조회요청

- 제출된 신청서를 토 로 가구구성원, 락된 가구원에 해 확인 후 공

자료 조회요청 ( 융재산 조회요청 포함)



○ 추가제출서류 징구  실태조사 실시

-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해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는 경우 민원인이 

읍면동 방문 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함

○ 조사결과 반

- 신청서 수 시 신고 된 사항과 공 자료 조회결과, 실태조사 결과, 융

재산 조회결과 등을 용하여 상자 선정기 에 합한지 여부를 정

③ 보장결정  결과 통지 (사업 )

○ 사업별 보장 결정 후 수 자에게 결정내용 통지

○ 융재산 조회결과를 반 하여 보장 결정

④ 이의신청

○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조사 련 이의 신청은 통합조사 에 처리하고 보장 

결정  여 이의신청을 사업 에서 수행

① 공 자료 변동사항 알림 (시스템)

○ 수 자 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정보, 인 정보 등 공 자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을 통해 알림기능 제공

*

*

② 변동사항 용  리(통합조사 리 )

○ 소득․재산 변동

- 공  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에 자동반 되며, 담당

공무원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등)은 확인 후 반

○ 가구원 인 변동

- 거주지 변동( 출․ 입), 가구원 변동(사망, 말소 등)시 알림 

- 출입 등에 따른 가구원 변동 시 보장가구 재구성



가구 체

거주지 변경

①시스템에서 출 자동처리 후 알림

②신거주지에 련서류 이송

①시스템에서 입 자동처리 후 알림

②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여 실시

가구원 일부

거주지 변경

①시스템에서 수 자( 유아)의 출시

에만 거주지로 출 자동처리 후 알림

②수 자( 유아)의 출시 출통보

③신거주지에 련서류 이송

①시스템에서 수 자(아동)의 입시 

자동처리 후 알림

②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복

지 여 실시

○ 변동사항을 반 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 공 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 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당월 미반 시 당월 여는 월기 으로 생성됨

③ 여지 자료 생성 (정보시스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만 해당

○ 여 지 자료( 상자, 액, 계좌번호 등)는 변동사항을 용하여 재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 으로 매월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

④ 여액 확정  지 의뢰 (사업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만 해당

○ 여담당자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된 여 지 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여별 확정처리 후 자결재

○ 결재된 여 지 자료(PDF 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회계부서로 지 의뢰

⑤ 여이체  여지  (회계부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만 해당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해 의뢰된 여내역은 ‘e-지로시스템( 융결제원) 

는 각 시․군․구 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일을 송하여 여 입

① 변동사항 용  리 (통합조사 리 )

○ 공 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알림

○ 보육료 - 양육수당 간 신청 변경자 처리



- 양육수당 →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변경신고일 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양육수당 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보육료 →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양육수당 액지원(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② 보장 지 요청 (통합조사 리 )

○ 변동사항을 용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정보시스템) 결과 기 을 과하는 

경우 사업 에 보장 지 요청

③ 보장 지  결정 (사업 )

④ 보장비용 징수(사업 /회계부처)

3

○ 자산조사  자격 리 기능을 시군구 통합업무안내 으로 일원화

○ 읍면동은 민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민 력, 자원연계, 사례 리를 한 시군구 서비스연계  강화

① 읍면동：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읍면동은 상담․신청안내, 신청ㆍ 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



② 시군구 통합업무안내 ：자산조사, 자격 리

○ (필요성) 정보시스템은 자산조사 결과 값을 모든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으므로 자산조사 업무는 사업과 계없이 동일 조직에서 담하여 상자 

선정의 일 성 유지  자격 리의 공정성, 정확성 강화

○ (기능) 자산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신규 신청자 조사  선정, 변동사항 

용  리, 확인조사 업무를 통합조사 리 에서 담하여 자산조사 

 자격 리 기능 일원화

- 기 생활(시설수 자 포함), 기 노령, 보육 등 여자격 정을 한 자산

조사  변동 리를 담하여 기  용의 편차 제거  문성 확보

③ 시군구 서비스연계 ：사례 리  서비스 연계 

○ (필요성) 복합 인 문제를 가진 기가구에 해 지역사회가 극 으로 

개입하여 보호함으로써 조기에 정상 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민 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기능) 민 력  자원발굴과 연계, 사례 리를 통해 지역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극 지원

- 서비스연계  내에 주 사례 리자*를 배치하여 사례 리 업무 담

‘ ’

- 보건복지 콜센터(‘희망의 화 129’) 화민원을 시군구로 환하여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09.9월)하여 신속한 상담  서비스 안내 실시

- 긴 복지지원 사업, 자원 사단체 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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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권자의 주요 문제와 욕구를 악하여 복지 여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단하고, 합한 복지 여  서비스 신청을 안내해 주기 해 실시

○ 내방상담：수 권자가 읍․면․동 는 시․군․구에 내방하여 실시하는 상담

○ 방문상담：담당 공무원이 수 권자의 가정 등을 직  방문하여 실시하는 상담

○ 화상담：읍․면․동 는 시․군․구에 화로 걸려온 상담 는 앙 

‘보건복지콜센터’(129)로부터 시․군․구로 이 된 상담

○ 수 권자  가구의 특성

- 인 사항, 가구원 등

○ 개인  가구의 주요 문제와 복지욕구

- 소득․재산, 원하는 복지 여  서비스

○ 복지 여  서비스 신청안내

- 지원 가능한 여․서비스의 지원기 , 신청서, 구비서류 등



○ 상담을 통해 가구 특성, 주요 문제  욕구 등을 통합 으로 충분하게 악

- 이를 토 로 필요한 서비스 유형을 단하고 제공가능한 각 분야의 서비스를 

검하여 안내

○ 해당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조사 시 요구되는 서류를 충분하게 안내

하여 재방문을 최소화

- 상담과정에서 악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항목만 기재하여 제출토록 안내

○ 둘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는 일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 구비서류나 재방문이 필요치 않은 서비스 신청은 상담 후 바로 신청서를 작성

하여 수처리

○ 공  여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도 민간 서비스 연계 등 안내

○ 아동의 보호자로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아동이 한국국 을 보유한 이 국 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국민처우신고한 이 국 아동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 신청제외 상자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 인 아동  ’08.1.1일 이후  출생아동 

 방과후 아동



- 가정 탁 보호 인 입양 상 아동(입양 진  차에 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  ’08.1.1일 이후 출생아동

-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0세아 정기돌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신청일 재 36개월 미만 아동을 재가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제외 상자

-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기 생활보장 아동  아동복지시설 재원 아동

-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아동

- 양육수당 신청일 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할 읍․면․동

- 다만,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동반아동은 시설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가능(신청 시 시설입소확인서 제출)

․ ․

 

○ 사회복지서비스  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 융정보등 제공동의서(별지 제1호의 3서식), 소득․재산 확인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 바우처카드발  신청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사업별 서식1호) 

○ 아동명의 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양육수당 지원 신청자에 한함) 

○ 장애진단서(5세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장애인 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

○ 혼인 계증명서(다문화보육료 지원신청자 에 부모  한명이 귀화 허가(국

취득)를 받은 자인 경우 등 행복e음을 통해 다문화가족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난민인정증명서(단,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아동부모의 난민인

정증명서와 부모와 아동의 가족 계 입증서류 제출)

○ 30일(60일이내 연장가능)

○ 처리기한

- 보육료지원：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 제출서류 안내

- 신청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해야할 서류  제출기한 등을 안내

○ 통지방법

- 수 권자가 원하는 통지방법( 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서면)을 선택하도록 안내

○ 신고의 의무

-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

∙ 거주 지역, 세  구성의 변동

∙ 가구원 소득·재산 변동



○ 보장비용의 징수  처벌 

- 허  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여를 받은 자 는 타인으로 하여  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 비용을 징수함을 안내

- 부정수  발시 형법  개별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유아보육법：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 , 구류ㆍ과료(제54조)

- 조사의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안내

○ 동의사항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인 사항과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에 

동의하는지 여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계기 이 복지 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

서비스 신청 수( 행)에 하여 동의하는지 여부

○ 고지사항 안내

- 복지 상자 선정을 한 조사의 목 으로 다음의 정보를 계기 에 요청하거나 

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 복지 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한 정보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한 정보

∙ 기타 보호 실시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단되는 정보

- 수집된 정보는 복지 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 으로부터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기됨을 안내



  

○ 읍․면․동 는 시․군․구 담당자는 상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  제출

서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서 신청일 입력

- 제출된 각종 서류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에 스캔하여 등록

○ 정보시스템에 등록시 민원행정시스템에 민원등록  수번호 자동 부여 

○ 시․군․구 조사담당공무원은 수된 신청에 해 즉시 조사실시

○ 신청서  구비서류(사업별 해당자에 한함) 제출일을 ‘신청일’로 함

- 복지담당공무원이 보호 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도 즉시 조사 

실시



○ 보육료․양육수당은 가구단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① 동일 주민등록 ․부모  형제자매

 - 성인(만20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조부모

 - 가정해체로 인해 아동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가정해체 ; 이혼, 행방불명, 이민 등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 포함

② 별도 주민등록 ․부모  형제자매

 - 성인(만20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③ 외국인 ․아동의 부 는 모

○ 가구원에서 제외 되는 경우 

- 아동의 부(모)․형제(자매)가 군 복무 (의무 복무 한정)이거나 재소자인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

- 행방불명된 부(모)



①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세 원)를 조회하여 일  등록

② ｢가족 계등록부｣ 조회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 추가 

③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④ 보장가구원의 계는 아동을 기 으로 계 입력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

원을 조회하여 일  등록

- 가족 계등록부 조

회  상담을 통해 

포함될 가족 확인 

후 추가

- 제외 상을 확인하여 삭제

․․부모  형제자매

 - 성인(만20세 이상) 형제자

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

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조부모

 - 가정해체로 인해 아동이 조

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

의 자녀 포함

․부모  형제자매

 ․아동의 부(모)․형제(자

매)가 군 복무 (의무 복

무 한정)이거나 재소자인 

경우

 ․아동의 부모가 이혼한 경

우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

 ․행방불명된 부(모)



○ 동일한 보장가구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아동이 별도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보장기 이 별도로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먼  신청 수된 

보장기 (주 보장기 )이 조사  변동 리를 담당함

- 주 보장기 이 조사결과를 다른 보장기 에게 알려 주어 보장결정을 하도록 함

- 수 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도 신청과 동일하게 주 보장기 이 처리

하여 다른 보장기 에 통보

’

○ 지원 상：만 0~4세 이하 아동으로서 유아가구의 소득하  70% 

이하가구 아동

○ 가구원수별 기  소득액
(단 : 만원)

소득

인정액

소득하  70%이하 416 480 537 588

방과후 보육료 141 173 205 237



○ 보육료 지원기  연령(‘11년 3월부터 용)

만0세아 ’10. 01. 01 이후 출생   

만1세아 ’09. 01. 01 ～ ’09. 12. 31

만2세아 ’08. 01. 01 ～ ’08. 12. 31

만3세아 ’07. 01. 01 ～ ’07. 12. 31

만4세아 ’06. 01. 01 ～ ’06.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04. 01. 01  ~ ’98. 12. 31

○ 보육료 지원 액

유아
유아가구 

소득하  70% 이하 

정부지원단가

100%

만0세 394,000

만1세 347,000

만2세 286,000

만3세 197,000

만4세 177,000

○ 지원 상：취학  만5세아로서 가구소득인정액이 유아가구의 소득하  

70% 이하 가구 아동

(단 ：만원)

소득 인정액 416 480 537 588

○ 보육료 지원기  연령(’11년 3월부터 용)

만5세아
’05. 01. 01 ～ ’05. 12. 31

(취학유 아동인 경우 ‘04.01.01~’04.12.31)

○ 지원 액：월177천원



○ 지원 상：12세이하(’98.01.01 이후출생) 아동으로써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수 과 계없이 보육료 지원

○ 지원 액：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394천원(방과후 장애아동：197천원)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반별 보육료 상한액(방과후 장애아동：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 장애아 보육료 지원 기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 미취학 는 취학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장애아동은 장애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진단서 제출(장애진단서상 장애의 기 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기  용) 

* 

○ 지원 상：아동의 부모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 한함

- 맞벌이 확인방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 조회

-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맞벌이 불인정 

○ 지원시기：2011년 3월부터

○ 소득산정방식： 소득산정 시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후 산정

 , 

- 맞벌이 소득산정방식 용 결과

만0~4세
보육료

-
유아가구

소득하 70% 과
미지원 유아

유아가구 
소득하 70%이하

100%

만5세아 
보육료

-
유아가구

소득하 70% 과
미지원 만5세아

유아가구
소득하 70%이하

100%



○ 지원 상：｢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등학교 

취학  만5세 이하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수 과 계없이 보육료 지원

* (‘04.1.1 ～ 12.31) , 5 (1 )

○ 지원 액：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지원시기：2011년 3월부터 지원

○ 지원기

-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출생 시부터 한민국 국 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  여부와 상 없이 지원

-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출생 시부터 한민국 국 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처 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 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단, 한민국 

국 인 아동에 한함)

’

○ 지원 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 양육 아동

- 지원연령：수당 신청일 재 36개월 미만인 아동

- 지원 상 기 소득

차상  이하 가구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 지원기간 산출식： 상아동의 출생년 + 3년, 출생월 - 1월



1

○ 신청조사： 여 신청 시 여자격  여액 결정을 해 실시하는 조사

○ 확인조사：수 자의 자격  여의 정성을 확인하기 해 실시하는 조사

① 공 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으로 제공되는 

공 자료를 통해 실시하는 조사

②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조사가 필요한 수

자에 하여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

○ 여 지원 상 아동과 그 가구원

○ 보호 상자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에 한 사항

○ 그 밖에 보호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자산조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 자료를 

우선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 자료 변동사항

은 원칙 으로 자동반 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

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에 의한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자가 해당 공 자료 제공  기 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시 수정결과 용

○ 타 제도에 의해 여지원 자격이 결정된 경우와, 장애아‧다문화아동‧난민의 

경우 별도의 조사없이 보장결정 

①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 권자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

여 특례수 권자 포함) ←행복e음에서 자격확인 가능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행복e

음에서 자격확인 가능

③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인 만3～5세 아동 ←행

복e음에서 자격확인 가능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행복e음에서 자격

확인 가능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차상  본인부담 경감 상자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 ←행복e음에서 자격확인 가능(차상  본인부담 경감 상자)

⑧ 장애아 보육료 신청가구

⑨ 다문화 보육료 신청가구

 난민(소득･재산 조사 없이 “ 유아” 자격책정)



【참고】법정 소득층 아동

①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 권자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 여 

특례수 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인 만3～5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가구 구성 확정  신고사항 확인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내용 확인

  - 보장 가구  범  확정 

통합조사

담당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을 통해 공 자료 

조회 요청 

통합조사

담당

◦공 자료 조회결과 확인  반

  - 조회된 공 자료 우선 용

  - 공 자료 조회결과에 해 신청인이 이의제기 시

공 자료 제공기 의 자료를 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시 자료 등록후 수정결과 용

통합조사

담당

◦추가 자료제출 요구 (7.자료제출요구 참조)

  - 조사시 추가 자료 확인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

하는 경우는 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통합조사

담당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에 조회결과 반
통합조사 

담당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 조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 여실시 여부  여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 리망)이나 계기 으로 부터 우선 으로 확보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가구원

- 실종 등의 신고 수서 - 행방불명자는 가구원에서 제외
 ※ 산 확인이 가능한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제출서류 제외

소득확인

- 고용ㆍ임 확인서
- 월 명세서

- 근로소득 악(사업별서식2호)
 ※ 일용근로자/인 용역제공자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퇴직증명서 

- 취업․퇴직사실 확인

- 소득 액증명원
- 휴․폐업 확인서

- 사업자 소득 악
 ※사업자등록증 산 확인 가능

- 어종별 출하량  수입 련
자료

- 어업소득 악

- 임산물 유통기  매기록 - 임업소득 악

- 임 차 계약서 - 임 소득 악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 등이 조회 된 경우)

- 무료임 확인서 - 주거상태 확인

-임  체불 확인서 - 임  체불 사업장 확인(사업별서식3호)

재산확인 
- 임 차계약서 ( ㆍ월세계약서)
※ 세권설정등기 는 확정

일자를  받은 계약서 

- 임차보증  악

부채
- 법원 결문, 화해‧조정조서 - 개인간 사채 확인

- 임 차계약서 - 임 보증  악

여계좌 
확인

- 통장사본(아동 는 부모 등 보
호자명의)

- 양육수당 지 계좌 등록  실명 확인

장애여부 
확인

- 장애진단서(5세 이하만 해당) 등록된 장애아는 산 확인으로 체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추가자료 제출 등은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내

하고 가  추가 방문 최소화

○ 공 자료 조회 결과 추가로 제공 가능한 여  서비스를 검색하여 안내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별도신청서 작성 없이 추가 신청 



○  조사 상인 소득항목에서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

○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 , 이자, 

연 소득), 공 이 소득, 연 소득

○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품

- 퇴직 , 상 , 보상  등 정기 으로 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품

(재산으로 산정)

-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소득층에게 지 하는 생계보조  품

○ 상시근로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 공 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 으로 평균한 소득( 액)’을 반

- 단, 근로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반 한 소득액(신청일 월소득)을 산정

36) 상시근로소득자는 연 평균소득을 반 하여 일시 인 월보수 변동(군인 등)으로 인해 여가 빈번

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실직․휴직 등으로 소득이 어드는 경우는 이를 바로 반 하여 여

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 일용근로자소득, 기타 사업소득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 37)

○ 그 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 소득, 이자소득, 연 소득, 

공 이 소득)

- ‘ 월 소득’ 반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여는 포함

○ 상시근로자 소득：3개월 이상 계속 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여를 지

받는 자의 근로소득

37) 임시․일용직 근로자  세 자 자는 정한 소득 악  리를 해 기존의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계속 유지함



○ 일용근로자 소득：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여를 지 받지 아니

하고 정기 으로 근로 가를 받는 자

○ 자활근로소득：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 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여  수당 

○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가로 얻는 소득

(가) 상시근로자 소득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에 의한 공 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

- 조회 결과 여러 기 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 로 반 됨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② 국민연 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표 보수월액)

③ 국세청 자료 (종합소득  근로소득)

- 공 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칙 으로 상자가 해당 공 자료 제공기 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 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 (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국세청 종합소득만 확인된 자로서 공 자료 조회기 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 에서 발 한 월 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나) 일용 근로자 소득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에 의한 공 자료(국세청 일용근로자 지

명세서38)) 조회 결과를 반 하되, 공 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다르

다고 주장하는 경우 는 공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38) 일용근로자에 한 지 명세서는 EITC(근로장려세제)제도시행을 해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지

한 임 을 국세청으로 신고한 자료임



-  원칙 으로 상자가 해당 공 자료 제공기 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 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

-  고용임 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 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주 

는 공공기 의 입증자료 제출 시 인정

(다) 자활근로소득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에 의한 공 자료 조회 결과를 매월 반

- 자활사업실시기   시․군․구에서 매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에 

등록한 임 지  내역을 반

○ 아래의 실비 지원  성격의 지원 은 소득산정에서 제외39)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여  실비 지원  성격의 액 

- 훈련(자활취업 진사업 포함) 종류에 계없이 실비 지원  성격의 액 

(5천원/일) 

- 성과 리형 자활시범사업(2009∼2011) 참여자에게 지 하는 실비 지원  

성격의 액(1인당 60만원/연)

- 자활직업 응훈련, 자활직업훈련 참여시 훈련수당(10만원)

- 우선직종훈련수당 액

(라)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40)의 임 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으로 

조회되어 반

39) 열거되어 있는 사항 이외의 경우는 실비  훈련수당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40)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0조 1항(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는 1월간의 근로

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 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가) 정의

○ 경종업(耕種業)41), 과수ㆍ원 업, 양잠업, 종묘업42),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43) 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공 자료(농지원부) 는 신고를 통해 농지 소유여부, 면 , 재배작물을 악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에 의해 ｢농산물 표 소득정보에 의한 작물별 

단가｣가 조회되는 경우, 경작면 에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농업소득 산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을 통해 소득보 직불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농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축산업소득은 가축 종류, 사육두수 등 신고자료를 통해 산정

(가) 정의

○ 림업(營林業)ㆍ임산물생산업 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을 통해 입목재산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임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41)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가꾸는 농업

42) 식물의 씨앗이나 모종, 묘목 따 를 생산ㆍ 매하는 업

43) 종축(번식용 가축)을 사육하고, 생산ㆍ 매하는 업



○ 수 (권)자에게 임업 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

종합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 의 매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산정

(가) 정의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가 어업경 의 결과로 얻은 총수입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  비용을 차감한 액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을 통해 어업권  선박 보유여부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어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수 (권)자에게 수 의 어가별 기록, 어 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수입 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산정

(가) 정의：도매업ㆍ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사업소득 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가 제공되므로, 

이를 통해 사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악되는 경우

- 인 용역제공 사업자(보험설계사ㆍ서 ㆍ화장품ㆍ학습지ㆍ정수기방문 매 

등)는 본사의 월 명세서 등을 발 ㆍ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

○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일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 사업소득 용(단, 사업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낮으면 근로

소득 용)



(가) 정의：부동산ㆍ동산ㆍ권리 기타 재산의 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 소득을 우선 반

○ 공 자료 조회 결과 건물ㆍ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 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악

(가) 정의： 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에 의해 조회되는 국세청 이자소득만 반

(가) 정의：민간 연 보험, 연 축 등에 의해 정기 으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을 통해 제공되는 융정보 등 조회결과 용

-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월할하여 소득으로 용

(가) 정의：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 으로 지 되는 각종 수당ㆍ연 ㆍ

여ㆍ기타 품

- 일시 으로 받는 품은 재산으로 산정



(나) 공 이 소득의 범

○ 타 기  연계 자료

- 국민연 법, 공무원연 법, 군인연 법, 사립학교교직원연 법, 별정우체국

법에 의한 연 여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 여

- 육아휴직자에게 지 되는 육아휴직수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 여(휴업 여, 장해 여, 유족 여, 상병

보상연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한법률에 의한 수당 

- 국가유공자등 우 지원에 한법률에 의한 각종 여(보상 , 무공 수당)

- 독립유공자 우에 한법률에 의한 각종 여(보상 )

- 소득등보 직 지불

○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다음 여

- (교통안 공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 (피부양보조 )

(다)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에 의한 공 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여는 

자동 반 되며, 조사 과정  추가 확인된 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에 

입력하여 소득 산정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44), 건축물45)  주택(제180조 제1호, 2호, 3호)

- 단, 종 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하는 공동의 목 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

○ 주택ㆍ상가 등에 한 임차보증 ( 세  포함)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항공기(제180조 제4호  제5호)

○ 100만원 이상의 가축ㆍ종묘 등 동산  

-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제104조 제2호의3)

○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제104조 제7의2호  제7의3ㆍ4호)

- 골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제89조2항)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 수산업법 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한 권리(어업권) 

○  는 수표, 어음, 주식,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

○ , , 부 , 보험  수익증권 등

44) 논․밭․임야 등

45) 건물, 시설물 등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 2)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조사 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

- 다만, 군복무․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

실종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포함

○ 재산가액은 공 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용

ㆍ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 액 ÷ 용율

ㆍ임차보증
임 차 계약서상의 보증   세

* 주거를 목 으로 하는 주택의 월세의 경우 보정계수 0.95

ㆍ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 액 × 보정계수(3.5)

ㆍ가축ㆍ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재 시가(신고가액)

ㆍ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 액

ㆍ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 액

ㆍ조합원 입주권 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 을 가감한 액

ㆍ분양권 조사일 재까지 불입한 액

ㆍ어업권 (지방세법) 시가표 액

ㆍ 융재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을 통해 통보된 융재산별 가액

ㆍ자동차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는 가액

  



○ 토지(임야, 답)

- 해당 토지의 시가표 액을 시․군․구별‘토지가격 용율’로 나 어 시가산정

․ ․

․ ․

서울특별시 0.9( 지역)

부산 역시 0.9( 지역)

역시 0.9( 지역)

인천 역시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 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구 역시 0.9(區지역) / 0.8(달성군)

주 역시 0.9(동구, 서구, 북구, 산구) / 0.8(남구)

울산 역시 0.9(區지역) / 0.8(울주군)

경기도

0.9(수원시, 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군, 여주군, 화성군, 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기흥․수지․구성읍 外 지역) / 0.6(용인시의 기흥․수지․ 구성읍)

강원도 0.9(  지역) / 0.8(郡 지역)

충청북도
0.9(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청주시, 보은군, 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충주시 邑․面지역, 제천시 邑․面지역,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출)

충청남도 0.9(  지역) / 0.8(7郡 지역)

라북도 0.9(  지역) / 0.8(郡 지역)

라남도 0.9(  지역) / 0.8(郡 지역)

경상북도 0.9(  지역) / 0.8(郡 지역)

경상남도

0.9(창원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 
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통 시, 양시, 양산시)

0.8(창원시 邑․面지역, 진주시 邑․面지역, 김해시 邑․面지역, 사천시 邑․面
지역, 거제시 邑․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도 0.9(  지역) / 0.8(郡 지역)



○ 건축물

- 해당 건물의 시가표 액과 시․군․구별‘건물가격 용율’을 반 하여 산정

           

(가) 정의：지방세법(제180조제1호∼3호)에 의한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80조제1호∼3호)：｢지 법｣에 따라 지 공부의 등

록 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 건물(지방세법 제2조제2호)：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지붕과 기둥 

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

하는 사무소․공연장․ 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75조의2)：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는 다른 구조

물에 설치하는 시설, 장시설, 도크시설, 안시설, 도 시설, 

․배수시설, 에 지 공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부수되는 시설



○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 주택이란 세 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부 는 일부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 에서 주택은 제외)

(나) 조사방법46)

○ 토지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에 의한 공 자료 조회결과를 토 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 액에 지역별 토지가격 용율을 

용하여 가격 산정

○ 건축물

- 건물, 시설물：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에 의한 공 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 액에 용율(0.9)를 용하여 가격 산정

○ 주택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에 의한 공 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 액에 용율(0.9)를 용하여 가격 산정

☞ 토지․주택․건물가격 산정시 시군구별 보정률 용

*

46) ※ 행복e음 조회시 에 재산세 납세의무자(과세기 일) 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와 

법률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률상 소유자의 재산으로 산정

    ※ 미등록 상속재산은 주된 상속자(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산정하되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민

법상 지분 로 반



(가) 정의

○ 주택, 상가 등의 부 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가로 소유권자에게 

탁한 보증  ( 세보증 , 월세보증 , 상가보증  등)

(나) 조사방법

○ 상자가 세보증  는 월세보증 , 포 등 임차보증 을 신고한 내용을 

토 로 임 차계약서( 월세계약서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

- 확정일자를 받거나 는 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주거를 목 으로 하는 주택 월세의 경우 보정률(0.95)를 곱하여 산출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 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임 인이 임 차기간 만료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  통지 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는 임차인이 임 차 기간만료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임 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 차한 것으로 인정(주택임 차보호법 제6조)

(가) 정의：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항공기(제180조 제4호  제5호)

○ 선박：기선ㆍ범선ㆍ 마선 등 명칭과 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ㆍ비행선ㆍ활공기ㆍ

회 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나) 조사방법

○ 공 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정 시가표 액에 보정계수47)를 용하여 

가격 산정

         

(가) 정의

○ 100만원 이상의 가축ㆍ종묘 등 동산

(나) 조사방법

○ 가축ㆍ종묘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며, 상자의 신고재산을 반  

- 각종 기계ㆍ기구류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ㆍ

TV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가)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제104조 제2호의3)

-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나) 조사방법

○ 입목재산은 공 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정의 시가표 액을 반

47) 보정계수：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 액이 시가의 약20%이므로 시가의 70%수 으로 반

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용(매년 과표 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가) 정의：지방세법 제104조7호의2 부터 제7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골 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 장의 회원으로서 골 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콘도미니엄회원권：｢ 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승마회원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 공 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 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에 한 소유여부 확인  지방세정의 시가표

액을 반

(가)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나) 조사방법

○ 공 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 을 정산한 

액(분양가액)을 반

- 청산 을 납부한 경우：｢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리

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 (납부한 액)을 

합한 액

- 청산 을 지 받은 경우：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 (지 받은 액)을 

차감한 액



(가) 정의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 공 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분양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도  납입 황 

 개별가격을 조사 후 악된 액(조사일 재까지 계약 , 도  

등 불입한 액)을 반

(가) 정의 

○ 수산업법 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한 권리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어업 등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나) 조사방법

○ 공 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 액을 반

○  는 수표, 어음, 주식,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

○ , , 부 , 보험  수익증권 등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을 통해 제공되는 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용



○ 조사 상자

○ 보장가구원

○ 조회범   산정기

- 보통 , 축 , 자유 축  등 요구불 ：3개월이내 평균잔액

- 정기 , 정기 , 정기 축 등 축성 ：잔액 는 총 불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 , 출자지분：최종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액면가액

- 연 축：연 지  개시  잔액

- 보험증권：해약시 환   최근 1년이내 지 된 보험

- 연 보험：연 지  개시  해약환

○ 조회기  액：계좌당 10만원 이상

○ 조회 차

- 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 읍․면․동에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에 

등록 → 앙 담기 에서 융기  등에 일  조회 실시 → 행복e음(사회

복지통합 리망)을 통해 조회 결과 확인

○ 조회주기  기 일

- 신청조사：신청시 특정 월․일 기 으로 조회 실시

- 확인조사：연 2회 조회 실시

○ 유의사항

- 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시스템 입력시, 조사 상 가구원과 동의서를 

제출한 가구원의 인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반드시 확인하여 일치시

키도록 함



- 융정보 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 융정보 등 조회 내역 설시 법에 의해 처벌 됨 

․ 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 임․ 탁 포함)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융정보 등을 법이 정한 목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

에게 제공 는 설하여서는 아니됨

․ 융정보 제공 설시 5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 벌

․신용․보험정보 제공 설시 3년 이상 징역 는 2천만원 이하 벌

○ 조회된 융재산은 원칙 으로 주(조사 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용

- 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 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 로 용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융실명거래법상의 외를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 차명계좌 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 법원의 확정 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결받는 경우

∙ (차명계좌) 융실명거래법을 반하여 융기 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융재산에서 제외

∙ (도명계좌) 수사기간에 도명 해당자에 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 질 경우 융재산에서 제외

- 공동목 을 한 단체운 비, 회비 리임을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 국세청에서 발  받은 교유번호증으로 통장을 개설한 경우 융재산에서 

제외

○ 이  융재산 조사 시 악된 바 있는 융재산이 재 조회 결과 감소하거나 

없어진 경우 는 융재산 과다로 수 자 탈락 후, 재신청하면서 융재산을 

일부 는 부를 사용하 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타 산정되는 재산”처리 

방법에 의해 처리



○ 상 일시 의 종류

- 퇴직 ：사학퇴직연 여, 공무원퇴직연 여, 군인퇴직연 여, 별정

우체국연

- 사망일시 ：산재보험 여, 보훈 상자 명 수당ㆍ보상 여

- 반환일시 (국민연 여), 조기취업수당(실업 여)

○ 일시 의 확인  반  기

- 공 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 은 융재산으로 우선 반

- 동 일시 의 부 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사용처에 따른 재산의 이

동을 확인하여 해당 재산유형으로 변경. 단, 변경은 일시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반

일시 의 출  확인
일시  입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 지방세법 제196조의2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해양부의 차량소유 정보  보험개발원의 차량기 가액 등을 활용하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48)정보를 반

48) 차종․정원․ 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액)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는 액



○ 자동차 분실·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서 제외

‘ ’

①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유아보육료지원

◦양육수당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자동차 1 는 재산가액 산정

에서 제외함. 다만｢장애인복지법｣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장애인 사용자동차 는 국가유공자등 우

지원에 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 

 상이등  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사용 자동차 로써 

1～3  장애인 (상이등 자)본인의 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②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용되는 자동차

◦ 유아보육료지원

◦양육수당

(보육시설미이용아동)

• 승용자동차  다음의 차량

- 배기량 2,500cc미만 차량,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 2,500cc 

이상의 개인택시

• 차령 6년 이상인 차량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차량은 승차

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49)

• 이륜자동차  50cc이상 260cc 미만 차량

•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이상 

덤 트럭 포함), 콘크리트 믹서 트럭

• 특수자동차(견인, 구난용 등)

49) 방조종자동차：자동차 안 기 에 한 규칙 제2조23호에 의거 자동차의 앞부분과 조향핸들 심

까지 거리가 자동차 체길이의 4분 1 이내인 차량(다마스, 고, 라보, 베스타, 지오, 이스타나, 

그 이스 등)



③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 용되는 자동차(승용차)

○ 용 상

- 조사 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지방세법 제196조의2 규정에 의한 자동차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 자동차 분실․도난 시‘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만 재산에서 제외 가능

○ 명의도용․ 포차량에 한해 공 인 증비서류(고소․고발장 등)를 제출하는 경우 재산 산정

에서 제외

○ 폐차 처리하 으나 교통범칙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말소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차

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폐차입고증은 해당 않됨)

○ 자동차 개업자의 경우 자동차 등기부등본상 “상품용”이라고 등록된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 

○ 기 산정된 재산을 처분(증여, 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  소비 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으로 구분하여 본인재산으로 산정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 = (처분한) 재산 가액-(타재산 증가분+본인소비분)-자

연  소비 액

○ 사회복지서비스  여신청 후 보장 부 합 통지를 받은 자가 재산을 처분 한 

후 재신청하거나, 기존 수 자가 재산 감소를 이유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기타재산으로 산정하여 처리

○ 기타 산정되는 재산은 원 재산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재산의 기타

(증여)란에 입력



○ 타 재산 증가분 확인

-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새로 취득한 재산의 유형을 확인

하여 재산으로 산정

- 부채를 상환한 경우：부채 상환 액만큼 감소 처리

○ 본인소비분 확인

① 본인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사용액 확인

-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구입, 장례식, 혼례식 등에 사용된 액

② 본인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  등 본인  가구원의 교육을 해 사용된 액

③ 이혼에 따른 자료 지  여부 확인 

-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자료로 지 한 경우, 자료 지 을 

차감(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불인정)

④ 법원 경매 는 공매에 의한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에 의한 경매 는 공매된 경우, 해당 재산을 신청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⑤ 재산 처분에 따른 세  납부  확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  납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확인하여 그 

액만큼 차감

⑥ 타인(친인척 등) 증여를 주장하는 경우 수증자의 증여신고 확인



○ 자연  소비 액 확인

-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최 생계비의 

120%(가구원수별 액 상이)에 해당하는 액을 기본 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과 개월 수를 반 한 액을 차감

‘ ’

- 가구원 수에 따른 월간 자연감소분 인정 액
(단 :만원)

최 생계비 120%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Ⅳ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제소득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월 소득환산율

일반재산：월4.17%/3

융재산：월6.26%/3

승 용 차：월100%/3

○ 개념：보장가구의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용 액：지역별 세가격(최 주거면  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계없이 다음 액을 용

일반재산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일반재산, 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

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 융기  출 , 그밖에 공공기  등으로 차용한 액  미상환액(사채는 

불인정), 임 보증

① 융기  출  

- 부채의 용도, 목 과 계없이 융재산 조회를 통해 조사된 융기  부채

② 융기  이외의 기  부채(신청인이 부채증명원 제출 필요)

- 융재산 조회를 통해 출잔액 감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6개월 마다 

잔액 증명서 재징구( 융재산 조회 주기(연간 2회)와 동일하게 처리) 

ⓐ 각종 공제회(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의 출  잔액

여 을 부채로 산정하되, 공제회에 매월 납입하는 공제회비에 한 

잔고증명서를 함께 제출받아 융재산으로 산정

ⓑ 주택공사, 재개발 조합  등이 제공하는 담보 출

아 트 구입 는 분양권, 입주권을 담보로 제공받은 출  잔액은 

부채로 산정하되, 담보물은 일반재산으로 산정 

ⓒ 연 기  출

공무원연 , 사학연  등 공 연 기 이 제공한 출  잔액

ⓓ 캐피탈(할부 융) 출

자동차, 장비 등 을 할부로 구입함에 따른 할부잔액 는 부동산 

담보 출  잔액

ⓔ 회사 출 (군부  출  포함)

신청인의 소속 회사에서 직원들에 한 출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회사로

부터 제공받은 출 잔액 

- 신청자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출  확인서(별도 양식 없음)와 함께 국세청에 

보고한 종업원 출운  실 등 객 인 증빙자료를 재출해야 함



- 군부 에서 세자 을 출받은 신청자는 해당 부 장의 출  지원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함

ⓕ 공공기  등의 출

-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앙행정기 , 신용보증기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출  잔액

③ 임 보증

- 주택이나 포 등을 타인에게 임 하 을 경우 임 보증 은 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 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채에 

해당되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

ⓐ 임 보증  액을 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재산가액 증감 없음)

ⓑ 임 보증 의 부나 일부를 이미 소비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남은 

잔액만을 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산정한 잔액에 해서만 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하고

∙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액에 해서는 부채처리 일반기 에 의하여 처리



1) 5천만원 자가소유자가 임 보증 을 2,000만원을 받아서 융기 에 액 

입 한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 2,000만원은 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산정(결

과 으로 0원)

2) 1억원의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를 7천만원에 임 후 5천만원은 융기

에 치하고 2천만원은 소비, 다른 돈으로 본인은 5천만원 세에 살고 

있는 경우

- 1억 5천만원(1억원+5천만원)은 일반재산에 산정

- 융재산 5천만원(7천만원-2천만원)은 상계하여 0원 처리

- 2천만원(소비 분)은 부채처리

- 일반재산 가액：1억 3천만원(일반재산가액-부채)

3) 1억5천만원의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를 1억원에 임  후, 해당 보증 을 

포함하여 본인의 돈 2천만원을 합해 1억2천만원 세에 살고 있는 경우

- 2억 7천만원(1억5천만원+1억2천만원)은 일반재산에 산정

- 임차보증  1억원은 부채처리

- 일반재산 가액：1억 7천만원(일반재산가액-부채)

4) 세  1억원을 떠앉고 공시가격 2억원 짜리 주택을 산 경우

- 2억원을 재산으로, 1억원은 주거부채로 처리

- 일반재산 가액：1억원

5) 1억원의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를 8천만원에 임 후 5천만원은 본인 

세 보증 으로 사용하고 3천만원은 소비한 경우

- 1억5천만원(1억원+5천만원)은 일반재산에 산정

- 5천만원은 부채(주거부채) 처리

- 3천만원(소비 분)은 부채처리(소비 입증 필요)

- 일반재산 가액：7천만원(일반재산가액-부채)

※ 소비 입증을 못한 경우 

- 1억5천만원(1억원+5천만원)은 일반재산에 산정

- 5천만원은 부채(주거부채) 처리

- 3,000만원은 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산정(결과

으로 0원)

- 일반재산 가액：1억원



○ 융기  출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을 통해 제공되는 융기 의 출내역 확인

○ 임 보증

- 임 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임 보증 을 확인하고, 재 보유상태( 융재산, 

는 기 지출 여부)를 악

○ 법원의 결문에 의해 인정된 개인 간 부채(사채)  

- 법원의 결문 제출로 액을 확인한 경우에만 용(공증서에 의한 사채는 

불인정)

○ 일반재산, 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 연 보증인으로 표기 된 경우 (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출 을 부채로 산정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 출)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

할인에 의한 출

환산율 월 4.17%/3 월 6.26%/3 월 100%/3



 

Ⅰ

 

○보장기 은신청인의 신청내용에 한 조사 실시 후 련 법령  지침에 의한 

기  부합 여부를 종합 으로 검토하여 보장여부  여내용을 결정ㆍ통지함

○ 보장결정 차

⇒ ⇒ ⇒

○ 조사담당자는 신청인에 한 조사결과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에 등록

○ 유아보육법령  지침에 의해 보장 합여부  여내용을 단하여 보장

결정 요청 

- 민원처리기한(30일~60일) 내 융 조회 결과가 회신 되지 않은 경우 처리

기한 연장 안내

 

○ 보장기 (시ㆍ군ㆍ구청장)은 보장여부  여내용 결정 ( 자결재)

○ 해당 사업  담당자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에 보장결정 등록

- 보장 결정 내용



만0~4세
유아(법정) 법정 소득층 아동

유아 소득하  70% 이하

만5세아
만5세아(법정) 법정 소득층 아동

만5세아 소득하  70% 이하

장애아 보육 장애아무상 보육료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12세 이하 아동 는 

5세이하 장애진단서 제출아동

다문화 보육 다문화 보육료 다문화가정에 해당하는 만5세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법정) 법정 소득층 아동

방과후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지원 상 기 소득 이하가구 아동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 상 기 소득 이하 가구

○ 해당사업  담당자는 보장결정 내용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에서 

확인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여결정통지서｣를 수 권자 는 신청인에게 

통지

○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함

-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서비스(SMS) 는 자우편(e-mail) 등 

자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 통지 상：신청인

○ 통지내용

- 신청인：결정내용( 합, 부 합), 보장구분, 여ㆍ서비스내용, 보장기간, 

변경 신고  이의신청 안내 등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 보장결정된 상자에 해서는 여의 신청일을 여개시의 기 일로 한다. 

단, 자동알림 등에 의해 자격을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책정일을 여

개시의 기 일로 한다.

○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상 선정기 (소득인정액)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수 자로 결정되는 경우에, 양육수당은 ’11.1.1일을, 보육료는 ’11.3.1일을 

그 여개시의 기 일로 한다

시) ’10.12.15일 양육수당 자격 신청하고, 11.1.20일 자격책정되는 상자의 

소득이 액이 ’10년 기 (163만원)과 ’11년기 (173만원) 사이로 결정

되어 ’11년기 에 의해서 새로이 수 자로 결정되는 경우, 양육수당의 

여개시 기 일은 ’11.1.1일임



Ⅱ

○ 보장기 의 보장결정 등 처분에 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서면 는 구두로 이의신청 가능

○ 신청인：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기한：60일 이내

○ 신청방법：구두 는 서면

○ 처리기 ：시․군․구청장

○ 신청 상 처분：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에 한 처분

○ 처리기한：30일 이내

*



○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서

 - 임장  리인의 신분증서( 리 신청의 경우)



Ⅲ

○ 수 자 가구에 하여 정기 인 확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수 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수 자격, 여액 변동 여부 등에 해 지속 으로 확인조사 실시

○ 수 자의 가구원, 소득ㆍ재산 등 변동사항에 한 정보나 자료는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 리망)에  입력하여 리하며, 련 서류 등은 보  리

○ 수 자의 수 자격  여종류, 여액, 보장기  등의 결정에 향을 미

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 자 거주지, 가구구성

- 수 자 취업상태

- 수 자 소득ㆍ재산

(1) 일반 인 확인 방법

○ 수 자의 신고

○ 수 자,  기타 계인의 여변경 신청

○ 보장기 의 확인조사



(2)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을 통한 확인

○ 수 자의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 (교정시설 입소, 군입  등), 소득ㆍ

재산 변동 등

소득

근로소득 매분기 변동사항 발생시

사업소득 매년 변동사항 발생시

재산소득
매년 변동사항 발생시
(연 소득 융조회시)

재산

기타소득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일반재산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융재산 융조회 후 변동사항 발생시

자동차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인  사항

 사망, 말소 매일 변동사항 발생시

거주지 변경 매일 변동사항 발생시

군입 , 군제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해외출입국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교정시설 입·퇴소 매월 변동사항 발생시



○ 소득․재산, 가구원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

으로 처리할 일을 알려 (알림기능)

○ 소득재산 공 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을 통해 통보된 

공 자료를 우선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 자료 변동사항은 

원칙 으로 자동 반 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   

○ 보장기 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그 달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에 의해서 통보되는 소득․재산의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

○ 변동사항에 한 처리 황은 앙 담기 에서 모니터링 실시 

【참고】

가. 한 팔, 한 다리 는 몸통의 기능에 속 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손가락 )  이상의 부 에

서 잃은 사람 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이상의 부 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 랑(Lisfranc：발등 와 발목을 이어주는)  

이상의 부 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

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한 변형 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 (腦卒中) 등 뇌의 기질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가. 나쁜 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의 시야가 각각 주시 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속 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 발육이 항구 으로 지체되어 지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 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응하는 것이 상

당히 곤란한 사람

소아기 자폐증, 비 형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 ㆍ자기조 ㆍ

사회 응 기능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

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속 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여러 실 상황에서 

부 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

장애에 따른 감정조 ㆍ행동ㆍ사고 기능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

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한 사람

신장의 기능부 (機能不全)으로 인하여 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

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속 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심장의 기능부 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폐나 기 지 등 호흡기 의 만성  기능부 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

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간의 만성  기능부 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안면 부 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는 요루(尿

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1〉 [1 면]

사회복지서비스  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 주와의

계
화번호

주소

휴 화

자우편

가
족 
사
항

세 주와
의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화번호 

(집/직장)직업 직장명

 ※ 배우자 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부
양 
의
무
자
2)

수 자와
의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소 득 재 산

월평균
지원 3)

화
번호

     의

     의

     의

     의

     의

안

내

신청인의 범

공통  본인,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기타 계인

기  타 
계인

기 생활 보장
기 노령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

유아보육
․유아학비

 후견인,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는 이해 계인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
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 이 정하는 계인

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① 수 권자의 1 의 직계 족, ② 수 권자의 1 의 직계 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 으로 지 하는 품
4) 친족：배우자, 8  이내의 족, 4  이내의 인척

210 ×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사회복지서비스  여 신청
보 장 구 분 사회복지서비스  여 내용

□  기 생 활  보 장 ①생계 여                 ②교육 여(학비)         ③의료 여
 ④주거 여( / 물)      ⑤자활 여(□차상 )     ⑥기타 (                    )

□ 유 아 보 육
․ 유 아 학 비 □ 양육수당        □ 보육료 지원(아이사랑카드)     □ 유아학비 지원

□  아  동․ 청 소 년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 탁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 기타(                  )

□ 한 부 모 가 족 □ 아동양육비      □ 학비       □ 기타(                       )

□ 청소년한부모 자립 □ 아동양육비      □ 자립 진수당    □ 자산형성계좌(※2010년 가입자에 한함)
 □ 고교생학비      □ 검정고시학습비  (① 수강료 ② 학습교재비 ③ 기타)

□ 장 애 인 복 지
 □ 장애인연  (□ 배우자동시신청  □ 차상  부가 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기타(               )

□  노  인  복  지 □ 기 노령연 (□ 배우자동시신청) □ 기타(               )

□  사 회 복 지 서 비 스
   ( 바 우 처 ) 이 용 권

 □ 노인돌 종합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 장애아동재활치료    □ 언어발달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타(              )

□ 기         타
 □ 생계지원           □ 의료․재활서비스    □ 주거지원      □ 취업지원
 □ 상담․후원서비스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 여5)(              )  
 □ 정부양곡(       ㎏) □ 차상 본인부담경감   □ 기타(                        )

기 생활수 자
감면신청( 행)

 □ TV수신료 면제(고객번호：            ) □ 기요  할인(고객번호：            )
 □ 휴 화요  할인(통신사 □ KT  □ SK 텔 콤  □ LG 유 러스)

여
계좌

신청인과의 계 성 명 보장 구분 융기 명 계좌번호 비고(사유)6)

※ 표계좌기재

통지방법  □ 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리 신청인) 성명：            (서명 는 인)
                                                    신청인과의  계：        ( 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서명 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 생활 보장, 기 노
령연 , 유아보육․
유아학비, 장애인연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서

식)

1. 신청인( 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
하며, 리신청의 경우에는 임장  리신청인, 신청인의 신
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 등본(가족 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 차 계약서,  여명세
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 고지서)
  - 2/4분기 이후：해당학교 재학조회 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

(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 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 , 학업 단 등)
8. TV 수신료, 기요 , 휴 화요  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상자  자립 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

증명서 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하나이상 제출

한부모가족, 노인, 장
애인, 아동․청소년 
기타(타법의료 여7))
기타(차상 본인부담 
경감)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
경)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제출하는 곳  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는 동 주민센터). 단, 기 노령연  지  신청자는 국민연 공단에 제출 가능

 5) 타법의료 여 등：｢의료 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 여를 받고자 하는 수 권자 
 6)  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 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 여를 받고자 하는 수 권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처리기한은 보장구분 항목에 따라 상이합니다.

  - 기 생활 보장 14일, 한부모가족 15일, 유아보육․유아학비 30~60일, 기 노령연  30~60일, 장애인연  30~60
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이내

2-1. ｢국민기 생활 보장법｣ 제37조 등에 의거 수 자는 변동사항에 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①거주지역․세  구성
의 변동, ②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부양여부, ③수 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④수 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⑤기타 수 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할 보장기 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2. ｢기 노령연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거 수 자는 변경사항에 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①소득 는 재산의 변동, 
②결혼 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③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보장기 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국민기 생활 보장법｣제29조제1항  ｢의료 여법｣제16조제1항에 의거 수 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근로
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여가 변경되며, ｢국민기 생활 보장법｣제30조제1항  ｢의료 여법｣제17조제1항에 의거 
수 권자에게 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 권자가 그 부 는 일부를 거부한 때 지 이 지되고, ｢기 노령연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행방불명ㆍ실종 등
의 사유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와 ｢장애인연 법｣제15조제2항에 의
거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수용자의 처우에 한 법률｣ 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는 치
료감호시설에 수용 인 경우 는 형방불명 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지 이 정지됩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 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기 노령연 법｣ 제12조, ｢장애인연 법｣ 제17
조 등에 의거 허  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  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 을 받
게 된 사유가 소 하여 소멸한 경우 등 에 보장비용을 지 한 보장기 은 그 비용의 부 는 일부를 그 여를 받은 
자 는 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부정수 으로 발된 경우 ｢국민기 생활 보장법｣ 제49조, ｢기 노령연 법｣제22조제3항,｢ 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
호, ｢장애인연 법｣ 제25조제3항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 , 구류 는 과료에 처합니다.

6.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 생활 보장법｣ 제22조ㆍ제23조, ｢기 노령연 법｣ 제7조, ｢장애인연 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여가 정지 는 지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
기 노령연 법｣ 제23조제1항,  ｢장애인연 법｣ 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연 의 차상  부가 여를 신청하여 그 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탁심사 결과 장애등 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  신청일을 기 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부동의)

8. 복지 상자 선정  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
재산, 인 정보 등을 우선 용 할 수 있습니다.

 9.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련하여 ｢ 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
계에 한 증명서 등 인 사항에 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한 정보
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 )본, 가족 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해 담당공무
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  제출해야 합니다.

 10. 본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건 업무처리와 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계기 이 복지 상자에게 제공
하는 각 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수( 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1. 사회복지서비스  여 제공(변경) 신청을 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에 따른 복지 상자 선정  보호 실시의 정성 
확인을 한 목 으로 복지 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에 한 정보, 복지 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이력에 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

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융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 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
훈 여ㆍ교정ㆍ가족 계증명 등 련 정보를 정기 으로 계기 에 요청하거나 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

으며, 같은 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 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 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

시 기함을 고지합니다.

 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리신청인)：                  (서명 는 인)
 신청인과의 계：               ( 리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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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신청서는 신청인의 작성편의를 도모하기 하여 상담을 통하여 악된 인 정보 

 소득, 재산 등 련 내용을 포함하여 산 출력됨

 - 신청서 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 계, 부양의무자 등을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 리망)으로 조회하여 반 하고,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

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 신청구분：

사회복지서비스  복지 여 신청을 ‘신규, 변경, 연장’으로 구분하여 체크

① 변경신청：수 자 는 보장가구원의 인 사항, 가구구성, 소득재산변동사항, 

사회복지서비스  여 신청사항 등의 변경신청의 경우

② 연장신청：아동․청소년 보장의 청소년특별지원의 연장신청의 경우

   

○ 가족사항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 리망)을 통해 조회된 가구원을 모두 기재하되(비보장가구원 

포함), 주민등록상 없어도 보장가구에 속하는 가구원도 기재

① 동거여부：가구원별 동거여부를 표시하고 미동거 시 사유를 기재

② 학 력：미취학, 무학, 고졸, 졸 등 학력기재( 퇴포함), 재학 인 경우 학교

명․학년․반을 신청일 기 으로 작성

③ 건강상태：건강, 장애, 질병, 장애+질병으로 구분 기재

   

④ 취업상태：사무원, 가사도우미, 건설일용직 등 구체 인 직업 기재 

⑤ 배우자 계：보호를 요하는 상자와 배우자의 혼인 계를 체크

○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범 에 속하는 자에 해 가구단 로 기재

- (기 생활보장 신청시) 수 권자의 1 의 직계 족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시) 아동의 1 의 직계 족



① 수 (권)자와의 계

- 보장가구 가구구성원과 부양의무자의 계를 세 주를 심으로 기재(딸,아들)

- ‘미혼자녀’를 보장가구원으로 보아 가족사항에 기재할지 는 부양의무자로 보아 

부양의무자란에 기재할 지 주의하여 작성  

② 가구원수

-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 기재(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자,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미만의 미혼자녀  30세 이상이더라도 근로무능력자( 학생포함)인 

자녀)

③ 월평균 지원

-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는 1년에 3회 이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액 기재

○ 사회복지서비스  여신청

- 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서비스  여에 체크

① 기 생활보장：차상  자활 여 신청 시, 별도 체크란에 표시

② 유아복지：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구분하여 체크하며, 보육료 신청 시 사회

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를 별도 작성

③ 아동․청소년：청소년특별지원 신청 시,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

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체크

④ 노인복지：기 노령연  신청 시 배우자동시신청 여부를 별도 체크

⑤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신청하는 서비스를 체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를 

별도 작성

⑥ 기타：

- ‘생계지원, 의료․재활서비스, 주거지원, 취업지원, 상담․후원서비스, 시설이용․입소’의 

경우 신청자가 상기의 보장 외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서비스를 체크하고 지자체 

자체 사업  지역사회 내 제공기  등의 자원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 추가지원 요청이 아닌 단순 안내에 해당하는 경우, 는 별도 신청서가 존

재하는 경우 동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 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취업 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의 복지 상자가 

시설이용․입소 신청할 경우(복지 상자 시설입소 신청서만 작성)

- ‘타법의료 여’의 신청의 경우 해당란에 체크하고 의료 여법 제3조1항제2호부터 

제9호  해당하는 법령명을 기재

- ‘정부양곡’ 신청시 해당란에 체크하고 신청하는 kg양을 기재



○ 기 생활수 자 감면 신청( 행)

- 감면을 희망하는 모든 서비스에 체크

○ 신청일  신청인 서명 

- 필수구비서류 최종 제출일을 신청일로 기재하여 서명

○ 여계좌번호

- 상자별로 가능한 여를 받을 계좌번호 기재

- 반드시 실명계좌 등록해야만 여지  가능

○ 통지방법

- ‘ 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서면’  하나만 택일하게 하며, 선택하지 않을 

시는 서면통지를 원칙

○ 유의사항  고지

-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읽어보고 서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담당자가 소리

내어 읽어  후 서명할 수 있도록 함 



[별지 제1호의2서식]

가구원 성명1)

소
득
사
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 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 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용합니다.

연 소득  융재산 조회결과를 용합니다.

기타
소득

사 이 소득
(□무료임 )

원 원 원 원

공 이 소득2)  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용합니다.
기  타

(지자체 지원 등)
원

재
산
사
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용합니다. 토  지  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용합니다.

선 박  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용합니다. 입목재산  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용합니다.

항공기  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용합니다. 어업권  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용합니다.

자동차  □ 차량명(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  □ ․월세보증 (      원)  □상가보증  (        원)  □ 기타 (      원)  

융재산  융재산 조회결과를 용합니다.

동  산

 □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기구류(         원)
 □ 기타(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용합니다.

부
채

융기  출  융재산 조회결과를 용합니다.
융기 외

기  출
원

임 보증 원

공증사채
 □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                   (                                  원) 
 □ 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요인3)

 □ 6개월 이상 지속 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고등학생의 입학 ․수업료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                  (                    원)
 □ 본인부담분 국민연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액     (                    원)

  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리신청인)：               (서명 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 이 소득：법령 등에 의해 정기 으로 지 되는 각종 수당․연 ․ 여․기타 품
3) 가구특성지출요인：실제 소득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요인이 되는 품으

로 기 생활보장만 해당됨.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1.1.1〉                                 [앞면]

1. 복지 상자 가구 세 주 인 사항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세 주 -

2. 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복지 상자 는 부양의무자)

세 주와의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1)

(서명 는 인)

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2)

(서명 는 인)

-

-

-

-

-

-

1) 복지 상자 선정에 필요한 융재산조사를 하여 융기  등이 복지 상자 

는 부양의무자의 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융기  등이 계좌 명
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융기 이 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
하지 않으면, 융기  등이 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 노령연 의 경우는 ｢ 융정보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융정보등의 제공 범 , 상 융기  등의 명칭：뒷면 참조

4. 정보제공 목 ：｢국민기 생활보장법｣,｢기 노령연 법｣,｢ 유아보육법｣,｢유아교육
법｣, ｢장애인연 법｣  ｢긴 복지지원법｣에 따른 복지 상자 선정 지원  별지 제1

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  여부 확인

5. 동의서의 유효기간：사회복지서비스  여 신청일부터 6개월

       년      월      일

  융기 장ㆍ신용정보집 기 장 귀하

 ※ 유의사항：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융기

 1)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구은행, 부산은행, 

주은행, 제주은행, 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 ｢종합 융회사에 한 법률｣에 따른 종합 융회사

 3) ｢상호 축은행법｣에 따른 상호 축은행과 그 앙회

 4) ｢농업 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 동조합, 지역축산업 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동조합과 그 앙회

 5) ｢수산업 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 동조합, 업종별수산업 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 동조합과 그 앙회

 6) ｢신용 동조합법｣에 따른 신용 동조합과 그 앙회

 7) ｢새마을 고법｣에 따른 새마을 고와 그 연합회

 8)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9) ｢간 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10)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ㆍ증권 융회사ㆍ 개회사  명의개서 행회사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12) ｢우체국 ㆍ보험에 한 법률｣에 따른 체신 서

 13) ｢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

2.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 기 ： 국은행연합회 등

1. 융정보

 1) 보통 , 축 , 자유 축 , 외화  등 요구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 , 정기 , 정기 축 등 축성 ： 의 잔액 는 총 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 , 출자지분, 부동산(연 )신탁：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

세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 증서：액면가액

 5) 연 축：정기 으로 지 된 액 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1) 출 황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해약하는 경우 지 받게 될 환  는 최근 1년 이내에 지 된 보험

 2) 연 보험：해약하는 경우 지 받게 될 환  는 정기 으로 지 되는 액

○ 복지 상자 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제3항, 

｢국민기 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 노령연 법｣ 제7조제4항  ｢ 유아보육법｣ 제34조의5제4항, ｢유아교

육법｣제26조의4제4항  ｢장애인연 법｣제9조제8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는 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국민기 생활 보장법｣ 제21조, ｢기 노령연 법｣ 제6조  ｢ 유아보

육법｣ 제34조의4, ｢유아교육법｣ 제26조의2  ｢장애인연 법｣ 제8조에 따라 최 로 사회복지서비스  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융정보등을 조회

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 생활 보장법｣ 제23조  ｢장애인연 법｣제11조에 따른 확인

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 이 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복지 상자 는 부양의무자)의 융정보등은 ｢국민기 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제23조의2제6항,  

｢ 유아보육법｣ 제34조의6제5항, ｢유아교육법｣ 제26조의3제5항, ｢긴 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  ｢장애인연 법

｣ 재9조제6항  제12조제6항에 따라 복지 상자 선정  여 지 계좌 유효성 확인을 한 융재산조사 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는 기 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반한 자에 하여 ｢사회복지사업

법｣ 제53조의2에 따라 벌칙규정을 용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의자

(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집
(사무실)

휴 화

동의자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집
(사무실)

휴 화

   의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에 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  상담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 수  희망자(본인)：               (서명 는 인)

                                    배우자：               (서명 는 인)

기 재

요 령

○ 주소는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함께 기입

하셔야 합니다.(통보서를 받으실 실제 주소를 상단에 기입) 

○ 연락처는 집 화와 사무실 는 개인 화(핸드폰) 는 연락이 가능한 보

호자의 연락처를 함께 기입하셔야 합니다.(비상시 연락을 받고자 하는 

화번호를 상단에 기입)

유 의

사 항

○ 융·신용·보험정보의 제공통보는 융·신용정보집 기 의 장이 개인별로 

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송부하게 됩니다. 

○ 따라서, 우편물에 한 취  부주의와 본인 외의 가족 등의 열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융정보등의 유출에 하여 보건복지부장 ,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국민연 공단  융기 ·신용정보집 기 의 장

은 일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4서식]〈개정 2011.1.1〉

신

청
 
서

비

스

□ 보 육 료 지 원
  (아이사랑카드)

□유아학비지원
(아이즐거운카드)

□노인돌  종합
서 비 스

□가사간병 방문
서 비 스

□장애인활동보조
지 원

□장애아
동가족
지 원

장애아
동재활
치료

언어발
달지원

□ 산 모 신 생 아 
도 우 미

□지역사회서비스
투 자 사 업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와｢ 유아보육법｣제34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1항, ｢유아교육법｣26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리신청인) 성   명：                   (서명  는  인)
                                                 신청인과의 계：              ( 리신청인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 ×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신
청

인

/

세

주

성  명 생년월일 화번호

휴 화
주  소 자우편

신청내용 신 청 구 분 여 ․ 서 비 스 내 용

조

사

심
의

결

과

 □ 신청결과

□ 합

보 장 구 분 여․서 비 스 내 용

보 호 상 자
생 년

월 일

신청인과의 

계

보 장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월          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안 내    유 의 사 항

□기 생활 보장

□ 유아보육․

유아학비
□한 부 모 가 족

□청소년한부모

자립
□장 애 인 복 지

□ 기     타

1. 귀하는 와 같이 ( □기 생활 보장, □ 유아보육, □유아학비, □한
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자립, □장애인복지, □기타) 상자로 결정되

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 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
드시 할 읍·면 사무소 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이라 하더라도 여 상자 선정기 을 과할 시에는 여가 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 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 받은 

여 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

1. 귀하는 와 같이 장애인연  지 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입 액 계좌번호(본인  배우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 액

계좌번호

본  인

배우자

3. 연 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 신청의 경우 18세가 되는 달)부터 수

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

로 입 될 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 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할 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 권 상실：사망, 국 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
정액이 선정기 액을 과, 장애등  변경 등으로 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변경：연 지 액의 변경을 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배우자의 사망, 지 계좌 변경, 연 지  정지사유 소멸

   - 정지：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수용자의 처우에 한 

법률｣ 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

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 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 받은 연
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는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 특별지원청소년

 1. 귀하는 와 같이 특별지원청소년 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 ,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자
성 명 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지원기

기 명 표자

주 소
담당자

연락처

지원내용

3. 거주지역, 세 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할 읍·면 사무소 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이라 하

더라도 여 상자 선정기 을 과할 시에는 여가 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 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 받은 여 

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년소녀가정보호비/그룹홈·가정 탁보호비/기타

1. 귀하는 와 같이 아동·청소년복지 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 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할 읍·면 사무소 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이라 하
더라도 여 상자 선정기 을 과할 시에는 여가 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 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 받은 여 
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 노령연

1. 귀하는 와 같이 기 노령연  지 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 정 연 액  입 액 계좌번호(본인  배우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 정 연 액

입 액계

좌번호

본  인

배우자

3. 연 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 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
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 될 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 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는 국민연 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 권 상실：사망, 국 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
정액이 선정기 액을 과한 경우

  - 변경：연 지 액의 변경을 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배우자의 사망, 지 계좌 변경, 연 지  정지사유 소멸

  - 정지：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 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 받은 연
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  타

1. 귀하는 와 같이 노인복지 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 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할 읍·면 사무소 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이라 
하더라도 여 상자 선정기 을 과할 시에는 여가 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 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 받은
여 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조
사
심
의
결
과

□ 합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1. 귀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본인부담   제공기 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
액                     원

본인부담 납부계좌 :
제공
기 ※이용안내문 참조

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 을 아래의 

사업별로 납부기간 내에 입 해야만 익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서비스를 받기 해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본인부담 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노인돌 종합서비스,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1차 납부 기한) 매월 15

일~27일, (2차 납부 기한) 익월 1일~10일까지. 이 경우 납부 익일부터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카드 수령 투에 인쇄된 납부계좌 는  본인부

담  부분에 인쇄된 납부계좌로 서비스 이용 2일 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외의 사업은 제공기 에 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서비스 실시기간  서비스 신청자격과 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

(읍·면 사무소 는 동 주민센터) 는 제공기 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는 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 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 받은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
합

보 장 구  분 여․서 비 스 내 용

부 합 사 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 액을 과   □ 부양의무자 부양기  과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해 조사․심의한 결과 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서비
스․ 여의 실시가 부 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복지서비스ㆍ 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 에 합할 시는 사회복지서비스․ 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정지· 지·상실

 □변 경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 유

□ 소득․재산․근로능력 변동
□ 가구원의 사망․출생․ 역입 ․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기타(            )

 □정 지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 유

□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수용자의 처우에 한 법률｣ 는 ｢치료

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인 경우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180일 이상
□ 기타(            )

 □  지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 유

□ 소득․재산 등 선정기  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 확인(부양기  과)
□ 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 보호 상자의 여 지 요청   □ 보장기 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
□ 기타(            )

 □상 실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 유
□ 사망                □ 국 상실           □ 국외이주
□ 소득․재산 등 선정기  과 
□ 장애등 의 변경으로 증장애인 미해당     □ 기타(            )



[4 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복지서비스  여 신청(변경) 등에 하여 심의한 결과 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

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결정사항에 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습니다.

1) 기 생활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ㆍ도지

사의 결정에 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

복지부장 에게 구두 는 서면으로 신청

2) 유아보육․유아학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구두 는 서면으로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청

3) 한부모가족：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4) 장애인복지：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5) 장애인연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

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

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6) 기 노령연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는 국민연 공단에 신청

7)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8)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건소장을 거쳐 시, 도지

사에게 신청

9)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한 법률｣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직             성명

                       문의 화번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1.1.1〉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외 국 인등 록 번 호 )

주 소 ( 화번호：     )

리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외 국 인등 록 번 호 )

신청인과의 
계

주  소 ( 화번호：      )

이 의 신 청 구 분 □ 선정     □ 보장변경/ 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 처분이 있음을 안 
연 월 일          년         월         일

□ 처분통지를 받은 경
우 통지를 받은 연
월 일

         년         월         일

처 분 의  내 용  는
통 지 된  사 항

이의신청 취지  사유

｢국민기 생활 보장법｣제38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8조,｢긴 복지지원법｣제16조,｢기 노령연

법｣제15조,｢장애인복지법｣제84조,｢의료 여법｣제30조제1항,｢장애인연 법｣제18조 ｢민원사무

처리에 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안 내

1. 처리기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기
노령연  결정에 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는 국민연
리공단이 이의신청을 수한 날로부터 7일 내지 60일 이내, 의료 여 수 권자의 자격, 

의료 여  여비용에 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  내 연장가능), 한부모가
족지원  장애인복지 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장애인연  결정 등에 
한 이의신청은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합니다. 다만, 긴 복지지원 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
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구 비 서 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장  리인의 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 노령연 련 

이의신청을 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업별 서식1호)

카드 신청인

성명
한 상자와의 계

문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집 화

휴 화

신청카드

□보육료지원(i-사랑카드)

□노인돌 종합서비스

카드 구분

(※i-사랑카드

는 제외)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바우처 용카드

신청

구분
□신규 □재발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재발

사유

□분실   □훼손 
□유효기간만료 

□기타

□장애아동재활치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직장정보

구분
□신청인(본인)   □배우자 
※ 배우자 선택  직장 기재시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장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 화번호

청구서

수령지
①자택    ②직장     ③이메일

문  자 알  림ⓔ

서비스(SMS, 유료)
  ① 신청      ② 미신청

카드수령지 ①자택   ②직장  ※i-사랑카드는 제외} 이메일

미성년자
발 동의서

6)

①징구  ②미징구
카드기능

(※i-사랑카드는제외)

①신청 ②미신청

(※KB국민은행 계좌만 신청 가능)(※발 동의서 작성시만 징구 선택)

바우처사용
내역

e-mail 발송
①신청 ②미신청

신용(체크)카드
명세서
e-mail 발송

①신청 ②미신청

결제계좌
융기 명 계좌번호

주성명 결제일

환 계좌

(※i-사랑카드

는 제외)

융기 명 계좌번호

주성명 주 주민번호

1. 주는 반드시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함

2. 용카드일 경우 결제계좌 기입 불필요
3. 미성년자는(만18세미만) 별도 법정 리인 동의 필요함

4. i-사랑카드는 카드비 번호는 개통시 본인이 등록해야함

5. i-사랑카드의 신청자  신한카드 소지자는 기 발 카드의 결제정보(계좌, 결제일, 청구 주소지 등)로 발 됨
6. i-사랑카드의 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우체국, 제일은행, 우리은행만 가능함

※ 결제일은 바우처카드(1～22일, 체크카드 신규시 5일만 선택), i-사랑카드(해당없음)로 기입

카드발 신청, 약 승인 등

  본인은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의 내용을 확약하며 카드발 을 신청합니다.

① 신용카드 발 이 원칙이며, 심사기 에 따라 체크카드로 발 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 발  상자  희망하는 경우 체크카드로 발  가능합니다.
③ i-사랑카드를 제외한 서비스의 경우 KB Check카드 개인회원약 , 바우처카드발 용 추가동의서 문자알림ⓔ서비스

(SMS)이용약 을 

수령하고 동 약 을 승인  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④ i-사랑카드의 경우 신한카드 개인회원 약  승인  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는 인)

  □신한카드(주)/ □KB국민은행카드 귀하

주) 보육료 지원신청에 따른 i-사랑카드(신한카드) 발  신청인은 음  처리된 항목 작성 불필요



(재)한국사회서비스 리원 귀
  본인은 (재)한국사회서비스 리원이 i-사랑카드 사업운용을 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  활

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            음
■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상자 자격 정 자료(신청서에 기재된 자

격정보, 가구정보, 재산정보 등), 개인이력(서비스 제공 이력 등) 등

■ 수집정보 활용
  - i-사랑카드 사업운용을 한 이용자 리, 자격 리, 바우처의 지불․정산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는 인)

신한카드㈜ 귀

  이 계약과 련하여 귀사(신한비씨 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주) 포함. 이하 같음)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만들어낸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한 법률 제32조1항,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ㆍ활용하거나 업목 으로 이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 기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휴카드 련 제휴기  등에 제공하
여, 본인의 신용을 단하기 한 자료  공공기 에서 정책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융상품소개 등의 업목
으로 사용하는 등 본인이 동의한 목 에 제공ㆍ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ㆍ이용ㆍ조회할 신용정보：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화번호, 직업, e메일, 결제계좌번
호 등)(본인이 거래하는 비씨카드 회원사간 식별정보의 교환포함), 신용거래정보(본 동의 이 ·이후의 출

황, 담보  채무보증 황, 신용카드 발   해지, 신용카드 한도  이용정보 등과 이에 따른 실 을 포
함한 거래내용), 채무불이행정보(연체, 변제, 지 , 부도, 련인 발생사실 등), 신용능력정보(직업,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  등), 공공기 보유정보(개인회생· 산·면책·채무불이행자등재 등 법원의 재
·결정정보, 각종 체납정보, 출생·사망·이민·부재·주민등록번호  성명의 변경 등 주민등록 련정보, 공공

보험·공공요 련 정보 등), 다른 기 의 신용정보 조회기록, 신용등   평  등 기타 본인의 신용을 
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

■ 정보 조회ㆍ제공ㆍ활용 목 ：본인의 신용을 단하기 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 에서 정책자료로 활
용, 제휴서비스(무이자, 할인, 무료입장, 자동이체 서비스, 부가세 환  지원 등)  각종 포인트(항공, 자동
차, 정유 등)의 제공 정산, 각종 행사, 시장조사  상품개발연구, 카드배송, 우편물/e메일/SMS 발송업
무, 화상담업무, 채권추심업무, 인터넷 련 서비스 업무, 외부업체 업무 탁, 신용 련 분석, 신용카드 거
래와 련한 업무목 (매출표 수, 반송업무, 회원과 가맹 간의 분쟁해결, 가맹  정산업무) 등 귀사
의 카드 련 업무, 카드상품소개, 카드가입  이용권유, 융서비스의 제공, 융상품소개  매, 통신

련 서비스 소개  매, 보험 리  업무(보험TM포함) 등 귀사의 업목  업무, 공공기 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 법률 제 10조 규정에 따른 개인 해외 출입국 정보 확인  활용

■ 제휴카드 련 제휴기 ：빅 러스GS칼텍스카드(GS칼텍스,AIG생명보험), 이디카드(LIG생명보험, 인터
크, 신한생명) 등 련 제휴기 , 나이스 등 VAN사, 보건복지부, (재)한국사회서비스 리원

※  사항에 동의하셔야 귀하가 신청하신 카드( 출)의 정상 수ㆍ발 (승인) 가능합니다.
※ 카드가 재발 되거나 회원의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발 시에도 이 동의서는 유효합니다.
※ 당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보유  이용기간은 귀하와 당사간 융거래 소멸시까지입니다.
※ 채무불이행 정보(연채, 변제, 지 , 부도 련인 발생사실 등)  신용조회정보(신용조회에 따라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는 본 동의와 계없이 신용정보 집 기 (은행연합회, 여신
융 회 등)신용조회회사((주)한국신용정보, (주)한국신용평가정보, (주)한국개인신용 등), 신용정보제

공이용자(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에게 제공됩니다.
※ 당사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귀하의 신용등 에 향을  수 있

습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는 인)



① 자택 주소  화번호

- 카드  청구서를 실제 수령하실 수 있는 주소  화번호(휴 화 포함)를 기

재하여야 합니다.

② 직장 정보

- 신청인 본인이 직장이 있는 경우 본인의 직장 정보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본인이 직장이 없을 경우 배우자의 직장 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의 직장 정보 기입 시 배우자의 근무 부서명과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

시기 바랍니다.

③ 문자알림(SMS)서비스 

- 신용카드/체크카드의 부정·도난 사용을 방지하고자 본인카드의 결제내역  결제 

 알림 서비스, 기타 개인정보변경 알림 서비스 등을 고객님의 이용 화로 실

시간 송하는 서비스입니다.

- 기존 신한카드 SMS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추가비용 부담이 없으며, 신규 

신청 고객에 한해 소정의 이용 (매월 300원)이 부과됩니다.

③ 결제계좌

- 주는 반드시 카드 신청인과 동일하여야 하며, 기재정보 불일치 시 카드발 이 

불가 합니다.

- 신한카드 신규 고객의 카드 결제일은 “1일”로 자동 지정되며, 카드 심사과정에서 신청

인의 요청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 카드 발  이후 결제일 변경은 2개월 후 부터 가능하며, 아이사랑카드 용 콜

센터(1544-886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신한카드 소지 고객은 청구서 수령지와 결제정보가 기존 카드 정보와 동일하게 

발 되며, 정보 변경 시 아이사랑카드 용 콜센터(1544-886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카드 발 을 한 화상담 시 본인 기재정보 확인  추가서류

(건강보험증,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수증 등)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상기 기재사항은 필수정보로서 기재사항 락시 카드발 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별 서식2호)

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취업상태

유 형 

□ 상시근로자  

□ 임시․일용직( 출부, 일일잡부 등)

□ 자 업(노 ․행상, 농어업 등)

□ 기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주소                         ( 화：           )

소득 

일 당 제
1일임                                원

월평균 근로일수：                     일

월  제 월 평균 총 여：                      원

자  업 월 평균 총소득：                      원

기    타
월 평균 총소득：                      원

(이 소득일 경우 지원하는곳：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신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자：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취업상태나 소득을 허 로 신고하는 경우는 ‘국민기 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 ‧구류 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별 서식3호)

① 사업장명 :

② 사업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③ 체불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체불기간  체불 액

④ 
정기지 일자

⑤ 지 해야 
할 액

⑥ 지 한 액
⑦ 체불 액
(⑤ - ⑥)

합계(    월분)  ⑧  ⑨  ⑩

※ 지 해야 할 액, 지 액  체불 액을 체불월별로 구분작성

  본인은 근로자 (          )에게 와 같이 임 을 체불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서명 는 인)

                    확인자(사업주)            (서명 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임  체불을 확인하기 하여 아래 서류  1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지  계정별 원장 사본 1부(사업장 발 ) 

□ 체불 품확인원(지방 노동 서 발 )  

□ 체불기간 임 장  여통장

유
의
사
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양육수당)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

여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는 500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합니다. 한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

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 체불이 해소된 즉시 해당 읍면동에 소득변동 신고를 통해  보육료 계속 지

원여부를 결정받아야 합니다.

   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작성자(신청인)：               (서명 는 인)







(2008. 12. 31. 재)

계 74개소 (100%) 46개소 (62%) 28개소 (38%)

서 울 24 13 11

부 산 4 3 1

 구 2 2 -

인 천 3 1 2

 주 2 2 -

 1 1 -

울 산 2 1 1

경 기 11 2 9

강 원 1 1 -

충 북 2 2 -

충 남 3 2 1

 북 2 2 -

 남 3 3 -

경 북 7 6 1

경 남 5 3 2

제 주 2 2 -



1 02) 390-5261 02) 364-0748
3

185-1

2 02) 910-5193 02) 910-5199 861-1

3 02) 2600-2500 02) 2600-2542 6 29-2

4 02) 765-1847 02) 745-1276 114

5 02) 940-4262 02) 940-4186 23-1

6 02) 300-1808 02) 300-1811  50-3

7 02) 3399-1204 02) 3399-1208 2 26-21

8 02) 970-5343 02) 972-2835 2 126

9 02) 490-7213 02) 490-7327 8 49-3

10 02) 2001-9108 02) 2001-9105
101-49 

209 

11 02) 820-6119 02) 816-2603 221

12 02) 929-5004 02) 926-9083 5  7

13 02) 2220-1522 02) 2220-4524 17

14 02) 831-6272 02) 831-6274 3  719-2

15 02) 875-3771 02) 885-3693 957-6

16 02) 2069-2600 02) 2069-2727 2 25-1

17 02) 2144-1072 02) 443-3843 45

18 02)595-6005 02)476-9688 340-34

19 02)358-6699 02)358-6789 484-78



20
YMCA 

02)542-5291 02)514-7171 225-6

21 02)745-8500 02)745-5066 4 5-1 7

22
02)2281-0102
02)2296-1947

02)2295-2405 150

23
YMCA

02)732-8757 02)733-5608
235

YMCA 3

24 02)762-4558 02)764-8276 4 113-1

1 051) 510-1592 051) 515-1371 2 30

2 051) 999-5162 051) 999-5160 1-1

3 051) 861-6912 051) 861-7056
1  394-16

B/D 5

4 051) 200-3400~1 051) 292-5036
3 250

5

1 053) 749-7063 053) 749-7064 3 395

2 053) 940-5193 053) 944-1095 2 218



1 032) 433-1996 032) 441-8827 614-6

2 032) 428-1357 032) 424-4751 400-1

3
KCEM 

032) 867-5001 032) 867-4092 1 395-21

1 062) 605-1112 062) 572-0264 70

2 062) 360-5760 062) 360-5782
365 

 2

1 042) 520-5279 042) 535-8508
2

439-6

1 052) 259-2060 052) 259-2036 29

2 052) 296-9988 052) 294-6250 79B 6L



1 031) 275-7422 031) 275-7428
40

( )

2 031) 290-8065~7 031) 294-1079  62

3 031) 970-8100~1 031) 970-4696
855 5

4
031) 235-2290

       -2092
031) 235-2291

1010-1 

2

5 031) 656-8820~1 031) 618-8820 370-1

6 032) 655-0453 032) 614-0453
746

3

7
031) 569-9090

       -9092
031) 569-9096 504-5 4

8 031) 876-5546 031) 871-2610 2 427-43

9 031) 466-3131~2 031) 466-3133
6

505-11 6

10 031) 780-7836 031) 780-7839 200

11 031) 752-1217 031) 752-1218
2  3011 

7

1 033) 639-0600 033) 639-0739 244



1 043) 840-3242 043) 851-2835 322

2 043) 261-2796 043) 275-7618
12

1 041) 560-8077 041) 560-8078 268

2 041) 733-6086 041) 741-4184 281-3

3 041)660-1405 041)660-1149 360

1 063) 290-1115 063) 291-8188
490 4 401

2 063) 270-3830 063 )270-3843
1 664-1 1

1 061) 330-3856 061) 330-3855 252

2 061) 740-1303 061) 740-1303 9-3 

3 061) 360-5120 061)360-5283  285



1 1 054) 440-1450 054) 440-1459 407

2 053) 850-1295 053) 850-1296 24

3 054) 260-5588 054) 260-5400
146-1

4
1

054) 245-1236 054) 245-1080
55

5 053) 850-3056 053) 850-3210
1

330

6 054) 456-1300 054) 456-1301 235-3

7 054) 851-3511 054) 851-3508 496

1 055) 751-3723 055) 759-4433 150 213

2 055) 250-3051 055) 250-3051 2 1

3 055) 213-2462 055)213-2466 9

4 055) 251-4443 055) 296-6361 2 31

5 055) 339-6330 055) 339-6333 748-2

1 064) 754-0222 064) 724-3424 2235

2 064) 740-8788 064) 740-8836 2 2535









(2010. 12월 재)

기 명 설치법인 설치장소(홈페이지) 비고

앙
아동보호 문기

굿네이버스  강남구 역삼2동 781-46 (www.korea1391.org)
보건복지부

( 탁)

서울특별시
아동보호 문기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강남구 수서동 산4-1 (child.seoul.go.kr)
서울시설치

(직 )

서울특별시동부
아동보호 문기

서울시립동부
아동상담소

 동 문구 장안2동 329-1 (cps.dbnawoori.seoul.kr)
서울시설치

( 탁)

부산 역시
아동보호 문기

부산 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서구 아미동 2가 125 (adong.busan.go.kr)
부산시설치

(직 )

구 역시
아동보호 문기

어린이재단  구 동인동 3가 371-2 (dg1391.or.kr)

인천 역시
아동보호 문기

세이 더칠드런
코리아

 남구 주안6동 969-2 (icchild.sc.or.kr)

주 역시
아동보호 문기

어린이재단  서구 동 1355-1 (www.cyber1391.or.kr)

역시
아동보호 문기

굿네이버스  구 동 23-9 
 (www.goodneighbors.org/local/daejon)

울산 역시
아동보호 문기

세이 더칠드런
코리아

 구 성안동 2지구 24B-10L 
 (www.ulsan1391.or.kr)

경기도
아동보호 문기

굿네이버스  수원시 장안구 화동 437-11 
 (www.goodneighbors.org/local/suwon)

경기도북부
아동보호 문기

굿네이버스  의정부시 의정부동 598-2 구빌딩 3,4층 
 (www.goodneighbors.org/local/ui1391)

강원도
아동보호 문기

어린이재단  춘천시 후평1동 685-5 (www.1391.org)

강원동부
아동보호 문기

어린이재단  동해시 천곡동 1078-14 삼성빌딩 4층 
 (www.kd1391.or.kr)

충청북도
아동보호 문기

굿네이버스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009  
 (www.goodneighbors.org/local/cb)

충청남도
아동보호 문기

굿네이버스  천안시 성정동 1007-1 
 (www.goodneighbors.org/local/chonan)

라북도
아동보호 문기

굿네이버스  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202-2 
 (www.goodneighbors.org/local/jeonju)

라남도
아동보호 문기

어린이재단  순천시 용당동 561 (www.e1391.or.kr)

경상북도
아동보호 문기

우 복지재단  경주시 성건동 692-3 (www.i1391.or.kr)

경상남도
아동보호 문기

인애복지재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 652-6 
(www.kn1391.or.kr)

제주도
아동보호 문기

어린이재단  제주시 노형동 944-7 (www.jj1391.or.kr)





․ ․





(2010. 12월 재)

서울

서울강서아동보호 문기 굿네이버스  강서구 등 3동 667-4 세진빌딩 4층
 (www.goodneighbors.org/local/gangseo)

서울은평아동보호 문기 굿네이버스  은평구 갈 동 393-18 3층  
 (www.goodneighbors.org/local/ep1391)) 

서울 등포아동보호 문기 굿네이버스  등포구 림3동 779-13 유 빌딩 2층 
(www.goodneighbors.org/local/yongdungpo) 

서울성북아동보호 문기 굿네이버스  성북구 안암동 4가 15-6 서진빌딩 2층 
 (www.goodneighbors.org/local/seongbuk) 

서울마포아동보호 문기
세이 더칠드런

코리아
 마포구 창 동 389-5 2층 
 (www.mapo.sc.or.kr)

부산 부산동부아동보호 문기 어린이재단  연제구 거제1동 223-6 5층 
 (www.bd1391.or.kr) 

인천 인천북부아동보호 문기 굿네이버스  부평구 부평5동 132-21 3층 
 (www.goodneighbors.org/local/inchon) 

경기

경기성남아동보호 문기 굿네이버스  성남시 원구 성남동 2179 인성빌딩 3층 
 (www.goodneighbors.org/local/sungnam) 

경기고양아동보호 문기 굿네이버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96번지 삼정 라자 7층 
 (www.goodneighbors.org/local/goyang) 

경기화성아동보호 문기 굿네이버스  화성시 담읍 동화리 416-4 송 빌딩4층
 (www.goodneighbors.org/local/hwaseong)

경기부천아동보호 문기 세이 더칠드런
코리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31-14 3층 
 (www.bucheon.sc.or.kr)

경기남양주아동보호 문기 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남양주시 곡동 651-10 다남빌딩 204호 
 (www.nyj1391.or.kr)

경기안산아동보호 문기
세이 더칠드런

코리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3-2 트 타워 
제A동203호(ansan.sc.or.kr)

강원 강원원주아동보호 문기 굿네이버스  원주시 부면 서곡리 773-1  
 (www.goodneighbors.org/local/wonju)

충북

충북북부아동보호 문기 화이트아동복지회  제천시 의림 로 436 제천시 보건복지센터 2층
 (www.cchkorea.org/ccpa)

충북남부아동보호 문기 사회복지법인 
명지원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45  
 (www.cbnb1391.org)

충남 충남남부아동보호 문기 굿네이버스  보령시 동 동 1250   
 (www.goodneighbors.org/local/boryeong)

북
북동부아동보호 문기 굿네이버스  남원시 하정동 8-2 

 (www.goodneighbors.org/local/namwon)

북서부아동보호 문기 굿네이버스  익산시 신동 767-6 
 (www.goodneighbors.org/local/iksan)

남 남목포아동보호 문기 굿네이버스  목포시 상동 928 2층 
 (www.goodneighbors.org/local/mokpo)

경북

경북안동아동보호 문기 그리스도의교육
수녀원

 안동시 율세동 419-2번지
 (www.ad1391.org)

경북포항아동보호 문기 굿네이버스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254 2층 
 (www.goodneighbors.org/local/pohang)

경북구미아동보호 문기 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구미시 도량1동 666번지 
 (gumi1391.or.kr)

경남 경남서부아동보호 문기 어린이재단  진주시 곡동 21-5 2층 (www.knw1391.or.kr)

제주 제주서귀포아동보호 문기 사회복지법인제남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332-98(www.sgp1391.org)









1

서울

애란모자의집 한상순
서울 서 문구 홍제1동 

334-40번지 101호

한국장로교

복지재단 
03. 3. 1. 02-391-4725

2 달빛둥지 이미향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1-271
진가복지

재단
07.11. 02-912-1616

3 디딤돌 박희범
서울 종로구 평창동 164번지 

302,401호

한구세군

유지재단
’08. 7 02-363-5722

4 부산 마리아모성의집 김두자
부산시 서구 남부민2동 

443-14

마리아

수녀회 
03. 8.20. 051-255-7543

5 구 잉아터 한재경 
구시 동구 신천4동 342-5

신천아이 크아 트 502호

한사회

복지회 
06.12.12. 053-753-1396

6 인천 스텔라의집 허명숙 인천시 남구 학익동 688-5
천주교인천교구

유지재단
06.12.12. 032-864-0055

7 주 평안의집 이애신
주시 남구 방림동 모아A 

107동-103호

인애동산

(사회복지법인)
04. 6. 3. 062-652-0556

8 클로버 염미
시 구 문화동 441-14 

보 빌라 402호
홀트아동복지회 ’08. 4. 2 042-583-4006

9 울산 물푸 구정화 울산시 구 성안동 470 물푸 복지재단 06.12. 1. 052-903-9200

10

경기

천사의집 공지태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7-6 낙원복지재단 04. 5.29. 031-864-2004

11 로뎀의집 김향래
경기도 화성시 담읍 와우리 

20 신명아 트 101-1802호
기독교 한감리회 06.12.28. 031-224-3397

12 모성의집 소 숙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장평리 

363-1

성빈센트뿔자비

의수녀회
08. 7. 4. 031-334-7168

13 강원 요셉의집 박순자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65

보배아 트 102-102호

천주교

춘천교구
03. 4.10. 033-242-4617

14 충남 새소망의집 이단주
충남 천안시 두정동 1169번지

다세 주택 203호

재 한구세군

유지재단
04. 4. 2. 041-568-0691

15 남 살로메나눔터 김윤아 남 순천시 인제동 29-79
샬로메

(사회복지법인)
03. 3. 5. 061-744-0550

16 경남 생명터 정순자 경남 마산시 회원2동 322-24
천주교

마산교구
04. 9. 3. 055-244-1784

17 제주 아기사랑엄마의집 임애덕 제주시 도남동 1018-22
청수

(사회복지법인)
06.12.28.

064-723-2010

064-773-2010









(단 :백만원)

2,127,510 2,478,380 350,870 16.5

349,528 395,023 45,495 13.0

 -보육돌 서비스

 (종사자인건비)
349,528 395,023 45,495 13.0

·국공립․법인：36,580명

· 아, 시간연장 등：20,430명

· 체교사：450명

·농어 특별근무수당：35,742명

1,632,204 1,934,611 302,407 18.5

·0~4세 소득하  70% 액지원

·만5세아무상보육 96천명

·장애아무상보육 15천명

·맞벌이가구 보육 27천명

·다문화 보육료 추가지원 6천명

9,438 14,650 5,212 55.2

·신축 국공립 10, 장애 담1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19개소

·기자재구입 30개소

·환경개선비지원 800개소

·장애아보육환경개선 92개소 등

12,181 16,250 4,069 33.4

-보육사업 리 1,541 1,455 86 5.6
·보육사업 행정지원  홍보
· 융조회 우편통보

- 앙보육정보센터 운 400 1,200 800 200.0 · 앙보육정보센터(1개소)

-지방보육정보센터 운 1,640 2,840 1,200 73.2 ·지방보육정보센터(17개소)

-시설장․보육교사자격 리 648 640 8 1.2 ·자격 리사무국 운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 1,248 1,248 - - ·종사자보수교육지원

-보육 로그램개발  연구 250 225 25 10.0 ·보육 로그램 개발 보

-한국보육시설연합회 60 60 - - ·우수보육 로그램 발굴․보

-보육 자바우처운 5,484 6,762 1,278 23.3 · 자바우처운   시스템기능개선

-농어 소규모보육서비스 910 1,820 910 100.0 ·농어  소규모보육시설지원(20개소) 

3,401 4,975 1,574 46.3

 -보육시설평가인증운 3,401 4,975 1,574 46.3 ·평가인증 운   사무국 지원

55,093 23,077 32,016 58.1

 -보육시설지원 55,093 55,093 15,093 40,000
·교재교구비 지원
·차량운 비 지원(20만원/월)

 -공공형보육시설 - 7,984 7,984 순증 ·시설유형․규모에 따라 운 비 지원

65,664 89,794 24,130 36.7 ·차상  36개월 미만(20~10만원)









2011년도 보육사업 국고보조업무의 수행에 따른 보조 의 교부신청, 집행 

 수행실 보고 등에 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사업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함

○ 국고보조 산의 집행에 한 사항은 이 안내와 보조 의 산  리에 한 

법률, 산회계법, 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기타 련 규정에 따름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계획을 면 히 검토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공보육

시설의 설치는 보육아동수  지역간 균형 배치 되도록 하되, 아․장애아, 

방과후 담 등 특수보육시설  농어 지역, 소득층 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으로 설치

○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변경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

○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보조사업목 과 효과를 분석 검토한 후 보조사업 

수행실  보고

○ 국고보조사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으로 지원 상 

 지원내용을 신규․확  지원할 수 있음



( ：%)

◦보육돌 서비스

10%

20%

30%

90%

80%

70%

40%

50%

60%

60%

50%

40%
◦  국고보조비율

 - ｢보조 의 산  리

에 한 법률｣ 시행령 제

4조 별표 1

※ 국고내시액의 세부사업간  

내역변경 불가

  (보건복지부와 의)

◦ 유아보육료지원

10%

20%

30%

90%

80%

70%

40%

50%

60%

60%

50%

40%

◦지방보육정보센터운 20% 80% 50% 50%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

10%

20%

30%

90%

80%

70%

40%

50%

60%

60%

50%

40%

◦보육시설지원

  - 교재교구비

  - 차량운 비

◦보육시설지원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농어 소규모보육서비스 70% 30% 70% 30%

◦보육시설기능보강 50% 50% 50% 50%

가. 국고보조사업의 실 보고

○ ｢보조 의 산  리에 한 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름

 2011년 국고보조 보육사업 

결산  정산내역 보고

 2011년 국고보조 보육사업 결산  정산내역 보고

(사업 반에 한 실 )



나. 국고보조사업의 간정산보고

○ 국고보조 의 효율 인 집행을 한 보육사업 국고보조  간정산을 다음과 

같이 실시(보조 의 산 리에 한법률 제25조 근거)

- 간정산 기 일：매분기말(3, 6, 9월말 기 )

- 상사업：자치단체에 한 보조

- 보고기한：매분기말 익월말까지(4, 7, 10월말)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사업장, 사업자, 목 외 사용 

등)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앙 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보조 의 산 리에 한법률 제23조)

 ※ 









․





(1쪽)

․

(기      명)

1. 총 

구       분
반기말

    재

설    치 폐    쇄
반기말

  재
신규설치

입(정원증

원포함)

폐 지

휴 지

출(정원감

원포함)

계

시 설 수

보육정원

2. 보육시설  보육아동 황

가. 시설 황
(단 ：개소)

구  분 계

설 립 주 체 별

계

지 역 별

국․

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부모

동 도시

소

도시

농어

읍 면 동개인 단체

시
설
수

계

정부지원
시    설

미 지 원
시    설

기    타

210 ×297 ( 60g/ ( ))



(2쪽)

 나. 보육아동 황

(단 ：명)

0

1

2

3

4

5

0

1

2

3

4

5

0

1

2

3

4

5



(3쪽)

 다. 보육아동 규모별 시설 황

(단 ：인, 개소)

계

국․공립

법   인

민간

개 인

단 체

직    장

가   정

부모 동





(앞쪽)

1. 인 사항

아
동

이   름 성   별 남․여

사진
(2.5×3㎝)

생년월일
입․퇴소일  

자
            입소
            퇴소

주   소

화번호 액형

보
호
자

아동과의
    계

부 모 형제(자매) 기   타

이    름

직    업

근 무 지
( 화번호)

근무
시간

평 일

토요일

일요일

데려오고, 
데려가는 사람

(성명：     계：     )   (성명：     계：     )

※ 비 고：보호자란  부․모가 있을 경우 양자 모두 기재

2. 생활습

수   면

배   변

식   사

성   격

기   타



(뒷쪽)
3. 염병 방 종

종류 종차수 종일자 종기

BCG(피내) 1회

B형간염 

1차

2차

3차

DTaP
(디 테리아, 백일해, 상풍)

1차

2차

3차

4차(추가)

5차(추가)

폴리오

1차

2차

3차

4차(추가)

MM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1차

2차(추가)

수두 1회

일본뇌염(사백신)

1차

2차

3차(추가)

4차(추가)

기타 임시 방 종 등

명칭 기재

명칭 기재

명칭 기재

4. 병력기록

병          명
질병발생연월일  질병의 정도

입    소   입    소    후

5. 신체발달상황

측정시기
구분

신            장(㎝)

몸     무     게(㎏)

 비 고：18월미만의 아동은 2월마다, 그 이상의 아동은 6월마다 측정․기록한다.

  기록 리자              



시)

거래 번호∶

보호자성명∶

아동 성명∶

      액∶             원정

   와 같이 ○년도 ○월분 보육료를 수

납하 습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인)

(시설 보 용)

거래 번호∶

보호자성명∶

아동 성명∶

      액∶             원정

   와 같이 ○년도 ○월분 보육료를 납

부하 습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 원장(인)

(보호자 보 용)



1. 생 리

연번    검   사   항 검

1 작업  건강상태를 확인한다.(감기, 설사, 손 상처자 등 조리 지) 

2 생복, 생화, 앞치마, 생모를 착용한다.

3 배식 시 배식 용기구, 마스크, 생장갑을 사용 하고 있다.

4 유통기간 확인  선입선출을 수하고 있다. 

5 식재료 보 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

6 가열 식품의 심온도(74℃이상)를 측정․확인하고 있다.

7 조리 후 리  오염방지를 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8
보존식 보존  리기 을 수하고 있다(배식 직  소독된 용
용기에 100g이상 채취하여 144시간 냉동 보 ) **

9 어류․육류․채소류를 취 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10 식기류  조리기구의 세척, 소독을 철 히 하고 있다. 

11 쓰 기  잔반은 즉시 처리하고 있다.

12
세제, 소독제, 살충제에 라벨을 부착하고 분리보  하여 오염 는 
혼입을 방지하고 있다.

13 방충, 구서 등을 한 정기 인 방역 소독필증을 보  하고 있다. 

2. 식재료 리

연번    검   사   항 검

1 식재료의 입고날짜를 기록한 라벨을 부착하고 있다.

2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하고 보 하고 있다.**

3 식재료의 재고 리(기록유지)를 실시하고 있다.**



3. 작업 리

연번    검   사   항 검

1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하고 있다. 

2 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사용하고 있다.

3 표  시피를 작성하고 있다. **

4 양사나 교사는 검식 후 검식일지 작성  배식 검을 하고 있다.  

4. 시설․설비 리

연번    검   사   항 검

1 조리장을 오염작업 구역과 비오염작업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조리장 바닥과 배수로에는 물고임  냄새역류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3 후드,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청결하게 리하고 있다.

4 방충, 방서를 한 정 설비가 구비되어 있고 정기 으로 리하고 있다.

5. 식경  리

연번    검   사   항 검

1
조리실내에 단체 식 신고필증, 양사 면허증, 조리사 자격증이 게시되

어 있다. **

2 보육시설에서 직  조리하고 있다.

3 식운 계획서가 비치되어 있다. **

4 식일지를 작성하고 보 하고 있다. 

5 생 검일지를 작성하고 보 하고 있다. 

6 운 원회를 통해 자체 검을 실시하고 있다.

7 식내용을 공개(실물 시, 홈페이지게시 등)하고 있다.



1. 일별체크리스트

- 보육시설 보호벽  보육시설 주변의 리 상태는 양호한가?

- 실외놀이 공간 주변의 돌, 유리조각, 요철, 녹이 슨 부분, 
벗겨진 페인트, 돌출된 모서리가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확인되지 않는 식물이나 잡 는 모두 제거 하 는가?

- 놀이터 바닥에 오물, 방치된 물 웅덩이가 없는가?

- 문과 창문 등의 추락 험은 없는가?

- 바닥에는 다칠 수 있거나 미끄러운 곳이 없는가?

- 복도, 계단, 비상계단, 미끄럼  등에 방치된 물건이 없어 
피난계단, 미끄럼  등을 사용하기에 양호한가?

- 모든 보육용품과 비품이 제자리에 있는가?

- 보육용품이나 비품 유리창 등에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는가?

- 망가져 날카롭고 험한 것은 없는가?

- 유해 색소가 칠해진 놀잇감은 없는가?

- 유아가 삼킬만한 작은 놀잇감이나 부품은 없는가?

- 부품이 빠지거나 작은 볼트 등이 빠진 것은 없는가?

- 놀잇감  놀이기구의 수납 상태가 양호한가?

- 화장실내 세제나 락스 등 험한 물건이 유아들의 손이 
닿는 곳에 방치되어 있지 않는가? 

- 콘센트는 안 덮개로 보호되어 있는가?

- 선이 늘어져 있지 않는가?

- 화기에 의한 안 사고 험은 없는가?

- 험물에 의한 안 사고 험은 없는가?

- 가스밸 와 가스 간밸  잠 은 양호한가?

- 차량 내 소화기･비상약품 비치여부  비치상태가  양호한가?

- 차량 내 안 벨트 등 안정장비의 상태는 양호하며 유아
와 보호자는 차량 내 안 벨트를 착용하는가?

- 차량에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보육교사 등)이 탑
승하는가?

- 응 화번호  비상연락망 등이 잘 리되고 있는가?



2. 월별체크리스트

- 안 리의 책임  기 리 체계가 합한가?

- 일별 안 검 체크리스트에 의해 리되고 있는가?

- 보육시설 주변에 감  험은 없는가? 

- 험한 치물, 축  붕괴, 맨홀 등에 한 험은 없

는가?

- 모든 설비는 움직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벽면

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가?

- 창문, 방충망의 상태는 안 한가?

- 보육시설 내 비품  보육용품에 풀린 나사나 못은 없

는가?

- 출입문, 문 등의 안 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 계단, 통로부분에 미끄럼 방지처리가 되어있는가?

- 계단의 안  상태는 양호한가?

- 화장실 내 기 콘센트 등 기용품은 안 한가?

- 세면 의 고정 상태는 안 한가?

- 환기가 잘되고 있는가?

- 조리용 칼이나 기타 험한 주방기구는 지정된 안 한 

장소에 보 하고 있는가?

- 유아의 출입이 잘 통제되고 있는가?

- 식종사자의 생 상태는 양호한가?

- 배수가 잘되고 배수구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 모든 놀이기구가 바닥에 안 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 놀이 시설물의 상태(틈새나 간격)가 유아의 몸에 끼이지 
않는 넓이 인가?

- 기 , 지지  등 매설부분이 노출되지 않았는가?

- 모든 놀이기구 아래와 주 (안 지 )의 충격흡수재 성능
은 양호한가?

- 보수가 필요한 놀잇감  놀이 기구가 방치되어 있는가?

- 놀이기구의 높이가 유아에게 합한가?

- 품질경   공산품 안 리법에 의한 안 검사를 필한 
제품인가?

- 선, 콘센트, 러그 등 손상된 부분은 없는가?

- 한 개의 콘센트에 용량을 과해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 기기구는 규격 선을 사용하고 있는가?

- 각종 기기구의 속 상태가 노후, 손된 곳은 없는가?

- 분배 반  각종 기기구의 노후  손된 것은 없는가?

- 가스경보기의 설치상태가 양호한가?

- 피를 한 피도가 잘 리되어 있는가?

- 소화기, 스 링쿨러 등 소화장비의 작동  리상태는 양
호한가?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설치상태가 양호한가?

- 옥내소화 의 리  작동이 양호한가?

- 비상계단  미끄럼  등이 화재 등 유사시 사용이 가능한가?

- 피난유도등 유도표지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정상 작동하는가?

- 건물 내 피경로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없는가?

- 차량은 검기 에 의해 정기 으로 안 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 보육시설 보호벽  보육시설 주변의 리 상태는 양호한가?

(조치사항) 담, 울타리, 창살, 가스 혹은 난방기 등의 계량기,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 비상

미끄럼틀, 외부 차양 등 설비의 안  상태를 확인하여 험요소를 즉시 안

하게 제거･수리  리한다.

- 확인되지 않는 식물이나 잡 는 모두 제거 하 는가?

(조치사항) 호기심이 많은 유아들이 독 를 삼킬수 있으므로 즉시 제거하고, 제거시 식물의 

뿌리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여 잡   독  제거자의 

안 도 유념하여야 한다. 

- 놀이터 바닥에 오물, 방치된 물 웅덩이가 없는가?

(조치사항) 오물  물 웅덩이는 염성 질환을 야기 시키는 해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으

므로 발견 즉시 제거하고, 물 웅덩이는 물 제거 후 웅덩이를 리하여 유아가 

넘어질 수 있음을 방지한다.

- 문과 창문 등의 추락 험은 없는가?

(조치사항) 문과 창문의 안 상태 확인  창문 등의 가까이에 오를 수 있는 물품이 있어 

추락 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즉시 제거한다.

- 바닥에는 다칠 수 있거나 미끄러운 곳이 없는가?

(조치사항) 화장실, 계단, 실내 보육실 등에 미끄러운 곳, 물이 고인 곳을 확인한다. 미끄

럼방지 시트 는 타일을 부착하거나 물기가 많으면 물기를 제거한다. 한, 

바닥의 단차가 있는 경우 유아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바닥

에는 단의 차이가 없도록 한다. 

- 복도, 계단, 비상계단, 미끄럼  등에 방치된 물건이 없어 피난계단, 미끄럼  등을 사용

하기에 양호한가?

(조치사항) 유사시 피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방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방치된 물건은 

안 한 곳으로 즉시 이동한다.

- 유아가 삼킬만한 작은 놀잇감이나 부품은 없는가?

(조치사항) 놀잇감의 크기가 유아의 입, 코, 귀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3.5cm 이상의 

놀잇감을 비한다.

- 놀잇감  놀이기구의 수납 상태가 양호한가?

(조치사항) 놀잇감이 유아가 수납하기에 당한지, 무거운 놀잇감이 높은 곳에있지 않

은지 확인한다. 유아의 신체특성을 고려하여 수납 치를 바꾸고, 무겁거나 추

락 험이 있는 놀잇감은 즉시 안 한 치로 이동한다. 방치된 놀잇감은 

유아들이 올라가 추락하는 험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 하게 보 한다.



- 선이 늘어져 있지 않는가?

(조치사항) 선이 늘어져 있다면, 유아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기에 선이 늘어져 있는 경

우 선 정리용 쫄  등을 활용하거나 선보 함을 이용하여 정리한다. 

- 화기에 의한 안 사고 험은 없는가?

(조치사항) 라디에이터, 난로, 히터 등의 보호덮개, 라이터, 성냥, 양 , 폭죽 등이 방치

된 것이 있는지, 가스 간밸  잠김, 화기시설 주변의 가연물 등을 확인하여 

험물품은 즉시 제거한다. 보호덮개가 필요한 경우 문업체에 의뢰한다.

- 험물에 의한 안 사고 험은 없는가?

(조치사항) 화학용품  약품, 살충제, 세제, 기타 험한 약품 등이 방치되었다면, 즉시 

안 한 곳으로 이동한다. 특히 약품의 경우 보육실 유아용 책상 에 놓여져 

유아들이 만지거나 먹을 수 있기에 주의를 더 요한다. 필요시 문기 에 

의뢰하여 처리 한다.

- 가스밸 와 가스 간밸  잠 은 양호한가?

(조치사항) 가스와 가스 간밸  잠  상태, 가스 설 탐지기의 상태･ 치 등를 확인하여 

가스 출을 방한다. 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설비에는 간밸 를 설치 하여야 

한다. 가스밸  주 의 출여부를 검하고, 가스 설탐지기의 치(LNG：

천장에서 30cm, LPG：바닥에서 30cm 이내)를 검하고 손상여부, 원이 

연결 상태 등을 검한다. 이상이 있을시 문업체에 검  수리를 의뢰한다. 

- 차량 내 소화기･비상약품 비치여부  비치상태가 양호한가?

(조치사항) 차량 내 소화기  비상약품이 정 치에 비치되었는지 확인한다. 소화기의 

경우 월 1회 이상 압력을 검한다. 분말소화기는 압력게이지 이 녹색에 

있어야 정상이다. 한, 일반 으로 사용하는 분말(ABC)소화기의 경우 사용

하지 않으면 굳어질 수 있으므로 정기 으로  아래 좌우로 흔들어 다. 비

상약품의 경우 약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리한다.

- 차량 내 안 벨트 등 안 장비의 상태는 양호하며 유아와 보호자는 차량 내 안 벨트를 

착용하는가?

(조치사항) 보육시설의 차량에는 안 벨트 등의 안  보호장구의 장비사용이 가능하도록 

비치한다. 36개월 미만의 아를 탑승시킬 때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한다. 이 때 안  보호 장구는 도로교통법 제30조  품질

경   공산품 안 리법에 의한 안 이 인증된 상품을 사용하여야한다.

- 응 화번호  비상연락망 등이 잘 리되고 있는가?

(조치사항) 비상시 소방서･병원･경찰소 등의 응 화번호  비상연락망 등 이 화기 

에서 잘 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지속 으로 소방서, 병원의 응 화번호 

 비상 연락망의 화번호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리한다.



- 안 리의 책임  기 리 체계가 합한가?
(조치사항) 시설장의 안 리 책임성,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응체계의 성을 확

인한다. 시설장이 안 리에 한 책임, 문성(방화 리자 자격 등)확보 하
도록 하고, 교사가 안 련 교육에 극 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비상사태에 

비한 응체계가 수립되도록 한다.

- 보육시설 주변에 감 험은 없는가? 
(조치사항) 보육시설 50m 이내에 고압선, 선, 가로등 등 감 험을 확인한다. 확인물 

발견 시 련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안 조치를 요청한다.
- 험한 치물, 축  붕괴, 맨홀 등에 한 험은 없는가?

 (조치사항) 보육시설 주변 50m 이내에 험한 물건･물품(방치된 자동차 생활쓰 기 
치, 붕괴 험이 있는 축 , 맨홀, 인 곳, 공사장 등)이 확인 되면 지방자치
단체(주민자치센터 포함)에 통보하고 안 조치를 요청한다.

- 모든 설비는 움직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벽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가?
(조치사항) 건축설비의 기, 난방, 조명, 배수 등의 설비물의 고정 상태와 벽 천장 등

에 고정 된 물품과 장식물 등이 안 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수리필요
시 문업체 의뢰한다.

- 창문, 방충망의 상태는 안 한가?
 (조치사항) 창문의 깨짐, 창문 테두리의 실리콘 상태, 방충망의 노화상태를 정기 으로 

확인하여 즉시 조치한다.

- 출입문, 문의 안 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조치사항) 보안을 한 잠김 문이나 인터폰･ 인종이 정상작동여부 확인 후 응 조치와 

필요시 문업체에 의뢰한다. 한, 출입문과 문의 손끼임 방지를 한 안
 고무 바, 도어클로  등을 설치한다.

- 계단의 안  상태는 양호한가?
(조치사항) 안 손잡이, 치물, 난간의 간격 고정 상태를 확인한다. 응 조치 후 필요시 

문업체에 의뢰한다.

- 화장실 내 기 콘센트 등 기용품은 안 한가?
(조치사항) 방수용 콘센트  물에 의한 기 험 여부를 확인한다. 콘센트는 방수용으로 

교체하고, 물에 젖거나 고인 물(욕조 등)에 추락이 가능한 물품은 안 한 곳으
로 이동 는 제거한다.

- 세면 의 고정 상태는 안 한가?
 (조치사항) 고정상태 확인 시 나사 풀림상태 등을 정기 으로 확인하여 필요시 수리하거

나 교체한다.

- 환기가 잘되고 있는가?
 (조치사항) 가스 등의 출과 실내공기를 정화를 하여 환기 상태를 확인한다. 자연바람

을 이용한 정기 인 환기를 하고 환기구(창)에 의한 배출이 용이하지 못한 경
우 환기팬을 설치한다. 



- 조리용 칼이나 기타 험한 주방기구는 지정된 안 한 장소에 보 하고 있는가?
  (조치사항) 험한 주방기구에 노출 방지를 해 확인한다. 유아가 근이 불가능한 곳

에 험한 주방기구를 보 하고, 필요시 보 함에 잠 장치를 한다. 
- 식종사자의 생 상태는 양호한가?
  (조치사항) 식종사자의 생 상태 검  철 한 생교육과 함께 조리실의 생 리, 

식 시 생모, 생복, 생화  등 착용여부를 확인한다.
 - 배수가 잘 되고 배수구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조치사항) 조리실의 배수는 악취등을 발생하여 식의 생에 문제를 래할 수 있기에 

배수의 상태  배수구의 덮개 설치 유무와 함께 악취 등을 확인한다. 배수구
의 덮개를 설치하고, 배수의 상태  덮개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 모든 놀이기구가 안 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조치사항) 놀이기구의 고정상태, 매설된 지지 의 노출, 윤활류 보충 등을 확인하고 즉

각 인 안 조치 후 필요시 련업체에 의뢰한다.
 - 놀이시설물의 상태(틈새나 간격)가 유아의 몸에 끼이지 않는 넓이인가?
  (조치사항) 집합놀이기구 등의 틈새나 간격의 비 확인  노후로 인한 유아 신체의 

빠짐  끼임 등을 확인 한다(손가락：8mm이하․25mm이상, 발：30mm이
하, 머리：9cm이하․23cm이상). 안 리 필요시에는 1차 안 조치로 근

지 표시  문업체 수리 의뢰한다.
 - 모든 놀이기구의 아래와 주 (안 지 )에 충격흡수제의 성능은 양호한가?
  (조치사항) 유아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 시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안 지 )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25-30cm 이상의 모래, 우 탄 바
닥, 매트 등). 충격흡수제 사용시 마모되어 구멍이 나거나 끝 부분이 말림으
로 인해 유아들이 걸려 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즉각 인 안 조치 후 
문 업체에 의뢰한다.

 - 놀이기구의 높이가 유아에게 합 한가?
  (조치사항) 놀이기구의 구입 시 연령에 따른 유아의 신체 등에 합한지 확인한다. 참

고로 놀이 기구의 높이는 2.5m 이하로 설치한다.

 - 선, 콘센트, 러그 등이 손상된 부분은 없는가?
  (조치사항) 실내 선의 노후, 피복손상, 손된 콘센트  러그 등을 확인한다. 벗겨진 

선은 연 테이 로 감싸고, 손된 콘센트 러그 등은 즉시 교체한다. 필
요시 문업체에 수리･ 검을 의뢰한다.

 - 기기구는 규격 선을 사용하고 있는가?
  (조치사항) 선의 용량을 과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구를 검하고 필요시 선을 

교체하도록 한다.
   
 - 각종 기기구의 속 상태가 노후, 손된 곳은 없는가? 
 (조치사항) 보육시설 기기구(컴퓨터, 노트북, 린터기, 난방기구 등)의 노후, 손상태 

 속 상태를 확인한다. 노후 되거나 손된 각종 기기구는 기 문업체
에 의뢰하여 수리･교체하도록 한다.

 - 분배 반  각종 기기구의 노후  손된 것은 없는가?
  (조치사항) 노후하거나 손된 분배 반  각종 기기구는 기 문업체에 의뢰하여 수

리･교체하도록 한다. 한, 기사업법 제 66조 다 이용시설 기허가증 련 
인가 시 기 안 검이 이 져야 하고 연 1회 한국 기안 공사에 의뢰하여 

검을 받는다. 
  



- 가스 경보 장치는 잘 작동되고 있는가?
(조치사항) LNG 는 LPG에 따른 가스경보기의 치･설치 상태･정상작동 여부  련

법에 의해 검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필요시 가스경보기를 문업체에 의뢰하여 
이동설치･수리･교체하도록 한다.

    

- 소화기, 스 링쿨러 등 소화장비의 리 상태는 합한가?
(조치사항) 소화기의 비치 치, 압력 등의 합한 리상태 확인한다. 소화기는 연면  33

제곱미터 이상에 1  이상을 비치한다. 한, 공간의 제약성 등을 확인 후 필요
시 추가로 비치한다. 소화기는 에 잘 띠는 곳에 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되 

유아 보행시 충돌 방지를 감안하여 한 치에 놓는다, 소화기는 압력 상
태를 월 1회 이상 검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소방 문업
체에 검을 의뢰한다. 스 링클러설비의 정상 인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소방 문업체에 수리･ 검을 받도록 한다.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설치상태가 양호한가?
(조치사항)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정상 인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소방 문업체에 수리･ 검을 받도록 한다.
- 옥내소화 의 리  작동 상태가 양호한가?

(조치사항) 옥외소화 설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소화  함의 내용물을 확인( 창 
1, 호스 2), 방수시 수평거리 17m 도달 시 정상이다. 옥내소화 설비의 정상

인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소방 문업체에 수리･ 검을 받도록 한다.
   

- 비상계단  미끄럼  등이 화재 등 유사시 사용이 가능한가?
(조치사항) 설치기 에 합한 상태, 평상시 유가 개폐할 수 없는 상태, 유사시 용이한 

개방 가능 등의 정상 인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문업체에 수리･ 검
을 받도록 한다.

   
- 피난유도등 유도표지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정상 작동하는가?

(조치사항) 유도등 유도표지의 치, 유도등의 상태･ 등 등을 확인한다.피난구 유도등의 
경우 30m 거리에서 문자  색채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설치기 에 합성 

 치･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문업체에 수리･ 검을 받도록 한다.
- 건물 내 피경로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없는가?

(조치사항) 계단. 통로, 출입문 등 피난경로에 치물 방치, 피난에 필요한 유효 비 확보, 
비상출구의 잠 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계단, 통로, 출입문 등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은 즉시 이동조치 한다. 계단･통로･출입구의 유효 비, 출
입문의 개폐방향, 비상구의 잠 장치 등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하도록 한다.

    

- 차량의 검은 기 에 의해 정기 으로 안 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조치사항) 차량이 정기 으로 안 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검을 받도록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지정시 경찰서장의 수시 검
이 이루어진다.



반이름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성    명

      어린이집에서 다음의 차에 따라 응 처치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귀어린이집에 

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부 모：  ○   ○   ○ (서명 는 인)





* 담지정종류 

포함









아동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용  도  

  유아보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 이용과 련하여 입소순 를 

확인 신청하오니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는 인)

                               아동과의 계:       

 

○○○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입소순
1순 (차상 계층), 2순 ( 유아가구 소득하  70%이하), 

해당없음

  와 같이 증명합니다.

                           20  .   .   . 

〇〇〇 읍‧면‧동장 ( 인)



사진①(3
×4cm)

처리기간

14일

①
자격
종류

보육시설장
(해당항목표기

)
(   )일반,(   )40인 미만,(   )가정,(   ) 아 담,(   )장애아 담

신청인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자격증수령지)

⑤연   락   처

   화:

 휴 폰:

 e-mail:

⑥
학력

입학(년월일) 졸업(년월일) 학교명 공 는
부 공학과명 학 등록번호

⑦
교육
훈련
시설

부터(년월일) 까지(년월일) 교육훈련시설명 수료증번호

⑧
근무
경력

 근무시설명            어린이집(해당 시․군․구：         )

부터(년월일) 까지(년월일) 근무시설명 자격구분(등 )

⑨
보수
교육

부터(년월일) 까지(년월일) 교육훈련기 교육훈련내용(직무, 승 교육)

   ｢ 유아보육법｣ 제22조  ｢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와 
같이 보육시설장 자격증 발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는 인)

사진②
자격증부착용사진
을 여기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3cm×4cm
반명함 )

  ※ 작성시 유의사항
수 수 료

10,000원

   1. 공통서류：자격증 교부신청서
   2. 자격종류  기 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자격검정기  참조(http://chrd.childcare.go.kr)
   3.  근무시설명에는 해당시설의 지역을 표기(시․군․구 표기)
   4. ⑥의 학력사항은 자격취득에 련된 학교를 기재(고등학교학력 이상)
   5. ⑦의 교육훈련시설은 보육교사교육원을 포함한 해당교육기 (보육교사, 시설장 양성과정 기재)
   6. ⑥,⑦,⑧,⑨의 내용은 제출 서류를 심으로 기재 
   7. 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처리기간은 수서류에 따라 발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진①

(3×4cm)

처리기간

14일

①신    청    등    

신청인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자격증수령지) ⑤연   락   처

   화:

 휴 폰:

 e-mail:

⑥
학력

입학(년월일) 졸업(년월일) 학교명 공 는
부 공학과목 학 등록번호

⑦
교육훈련  

시설

부터(년월일) 까지(년월일) 교육훈련시설명 수료증번호

⑧
근무경력

근무시설명            어린이집(해당 시․군․구：         )

부터(년월일) 까지(년월일) 근무시설명 자격구분(등 )

⑨
보수교육

부터(년월일) 까지(년월일) 교육훈련기 교육훈련내용(직무, 승 교육)

   ｢ 유아보육법｣ 제22조  ｢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와 같이 보육교사 자격증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는 인)

사진②
자격증부착용사진
을 여기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3cm×4cm
반명함 )

  ※ 작성시 유의사항
수 수 료

10,000원

   1. 공통서류：자격증 교부신청서, 사진(3cm×4cm 반명함 ) 2매
   2. 기 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자격검정기  참조(www.chrdchildcare.go.kr)
   3.  근무시설명에는 해당시설의 지역을 표기(시․군․구 표기)
   4. ⑥의 학력사항은 자격취득에 련된 학교를 기재(고등학교학력 이상)
   5. ⑦의 교육훈련시설은 보육교사교육원의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기재
   6. ⑥,⑦,⑧,⑨의 내용은 제출 서류를 심으로 기재
   7. 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처리기간은 수서류에 따라 발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진① 

(3×4cm)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자격증수령지)

④연락처

   화:

 휴 폰:

 e-mail:

⑤ 근무시설명          어린이집(해당 시․군․구：              )

자 격
종류 ( )일반,( )40인 미만,( )가정,( ) 아 담,( )장애아 담

번  호 발 연월일

재교부

신청사유

(  ) 분실 (  ) 훼손 (  ) 성명변경 (  ) 주민등록번호 변경 

(  ) 자격인정일자 변경  

   ｢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와 같이 

    보육시설장 자격증 발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는 인)

사진②
자격증부착용사진

을 여기에 
부착해주시기 

바랍니다
(3cm×4cm
반명함 )

※ 첨부서류
수수료

10,000원

    1. 자격증 원본(분실 발 의 경우 제외) 1부

    2. 근무시설명에는 해당시설의 지역을 표기(시․군․구 표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진① 

(3×4cm)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자격증수령지)

④연락처

   화:

 휴 폰:

 e-mail:

⑤ 근무시설명          어린이집(해당 시․군․구：             )

자 격

등  보육교사     

번  호 발 연월일

재교부

신청사유

(  ) 분실 (  ) 훼손 (  ) 성명변경 (  ) 주민등록번호 변경 

(  ) 자격인정일자 변경  

   ｢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와 같이 

   보육교사 자격증 발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는 인)

사진②

자격증부착용사진

을 여기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3cm×4cm

반명함 )

※ 첨부서류
수수료

10,000원

    1. 자격증 원본(분실재교부의 경우 제외) 1부

    2.  근무시설명에는 해당시설의 지역을 표기(시․군․구 표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학번：

  ○ 공학과명：

  ○ 유사교과목(명) 확인내역

구  분

종  

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4] 

교과목 명

공․이수한 
교과목 명

(유사 
교과목명)

유사교과목

 인정 사유
비고

유아 보육에

한 기 이론 등

유아 발달과 교육 등

유아 건강, 안 , 양 등

유아보육

련 기타 일반 인 이론 등

   

   사람이 종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공 이수한 교과목이 상기와 같이 유사교과목에 해당됨을 확인      

합니다.

200 년  월  일

○○○ 학(교) ○○○ 학 ○○학과장 ○○○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학과명：

 실습기 명 ： 

 (주소  연락처：                               )

  시 설 종 류：

  ※ 보육시설․유치원(종일제)․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장애 유아시설)  해당

사항 기재

  실 습 기 간：     주(   시간)

   

      사람은 종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보육실습을 충실히 이수

하 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설장          (서명 는 인)

               학과장          (서명 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학과명：

 실 습 기  명 ： 

 (주소  연락처：                               )

 시  설  종  류：

 실  습  기  간：   부터     까지(    주,     시간)

   

      사람은 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한 보육실습을 

충실히 이수하 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설장          (서명 는 인)

               학과장          (서명 는 인)



1.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이   름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학과명 이수 교과목(학 )

2. 실습기

실습기 명 시설종류 주      소 연락처

3. 실습 지도교사

이   름 자격 종류 자격번호

4. 실습 기간

실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간)

실습시간  총    시간(매주  요일 ~  요일까지,  1일    시간)

    사람은 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한 보육실습을 충실히 이

수하 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설장          (서명 는 인)

                               학과장          (서명 는 인)

※ 첨부서류

  1. 실습기  시설인가증 사본 1부 2.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1부



○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학번：

  ○ 공학과명：

  ○ 유사교과목(명) 확인내역

보육사업지침에서 정한 
기본교과목 명

공․이수한 유사 
교과목 명

* 이수한 학기도 표기

유사교과목
인정 사유

비고

        사람이 보육사업안내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 는 재활 련 학과 

공자로 인정받기 해 이수해야 하는 기본교과목이 상기와 같이 유사교과

목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 학(교) ○○○ 학 ○○학과장 ○○○ (인)



○ ○ 

수신  ○○경찰서장

제목  청소년 련교육기  취업 정자에 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1. 귀서의 무궁한 발 을 기원합니다.

      2. 련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 제44조

        ○ 형의실효등에 한법률 제6조

      3.  법률에 근거 우리 시설에 취업 정인 자에 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명

주소

상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취업 정직  필요할 경우 기재

붙임：보육시설인가증 사본 1부.  끝.

○ ○ 보육시설장



시설명：○○○ 어린이집(☏            )

종사자 리
번호 직종별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임용일 퇴임일

확인자
날  인 비 고

 주) ① 종사자 리번호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함

② 직종별은 시설장, 보육교사, 양사, 취사부 등의 직책을 기재함

③ 임용일은 최  시설에서 임용한 날짜를 기재함

④ 퇴임일은 시설에서 퇴임한 날짜를 기재함

⑤ 확인자의 날인은 임용권자가 날인함

--------------------------------------------

○○○ 

문서번호：

수    신 :○○시․군․구청장

제    목：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 보고

         1.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 인 사항 등

연번 직종별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록

기 지
1)

발령

일자

발령

사항

기록자

(날인)
비고

주) ① 직종별란에는 시설장, 보육교사 1,2,3 , 기타 종사자의 직 를 기재함

② 주소란과 등록기 지란은 주소  구 본 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시：○○도 ○○군 

○○면 ○○리 ○○번지)

③ 발령일자란에는 채용일을 기재하되, 시․군․구청장이 종사자 련 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함

④ 발령사항란에는 임용, 출, 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신분변동사항을 기재함

○○○ 어린이집원장(직인)

1) 등록기 지는 구. 본 지를 의미함



(기      명)

20    .    .     .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신원조회의뢰서

           1. 귀 시․구․읍․면에 등록기 지를 둔 아래 자에 하여 신원기록

사항을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련근거법령：

            ○ 조회사유：

 

           2. 인 사항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등록기 지
비  고

주      소

신청기 명(직인)



일련
번호

결재
조  회
연월일

조회 상자
련

근거
법령

조회
기

조회
목

비고
성명

(한자)
주    민
등록번호

등  록
기 지



(기      명)

문서번호：                                              20   .  .  .

수    신 :

제    목：신원조회 회보서

          귀 기 에서 <문서번호>(20   .   .  )호로 조회한 아래자의 신원기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인 사항

성  명
(한 )
(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 지

주  소

신원기록유무

확인내용

회 보 기  명 (직인)

<기재요령>

○ 신원기록을 리하는 등록기 지 시․구․읍․면(조회기 )에서 신원조회에 한 

회보시 작성한다.

○ 수형사실이나 법원선고사실에 한 신원기록이 없을 때는 “신원기록유무” “확인내용”란에 

해당없음을 기재하고, 있을 때는 “확인내용”란에 선고일자, 수형죄명, 용법조문, 선고

내용 는 한정치산․ 치산․ 산선고의 선고일자, 선고내용, 선고법원 등을 기재한다.

○ 신원기록이 여러개일 때는 날짜순으로 기재한다.



인 사항

성 명

 한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경

력

사

항

근무기간

직종별

근무시설

부터 까지
시설명
(종별)

신고번호
주    소
( 화)

근무연한          년        월       일

용    도

  와 같이 경력(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청의 장 직인



성        명
한       (여, 남)

( 사  진 )
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속  학

집  주   소

학        력

가 족 사 항

성   명 연 령 계 주       소 비고

보육 련 

이수 교과목 
 

취        미 특   기

 보육 련 경험( : 캠 교사, 교회내 유치   

 부활동 등)

의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서명              (인)

             시설장  귀하



                                       학     학과(학부)   

학년

  상기 본인은 귀 어린이집의 보육실습생으로서 보육실습의 목 과 

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린이집의 제반 규정을 성실히 수하

여 보육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보육실습생:                (인)



1. 명    칭：

2. 소 재 지 :

3. 계약당사자:(갑)  ○○ 시․도지사

             (을)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하여 ‘갑’과 ‘을’은 다음 각 조항을 계약 체

결한다.

제1조(사업목 ) 별첨 ‘사업계획서’의 운 목 과 같다.

제2조(사업의 범 ) ‘을’은 제1조의 사업목 을 달성하기 하여 별첨 ‘사업계획

서’에 따라 이 사업을 수행․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비용 지 방법) 탁비용은 다음에 의하여 지 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5조(계약해지의 사유) ①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법 제36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을 목  이외로 사용한 경우

   ㉡ 법 제36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을 교부받은 경우

   ㉢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기 에 반하여 보수교육

을 실시한 경우



   ㉣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 하거나, 교육

수료 인정기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 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계약해지 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수령한 액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갑’은 ‘을’에 하여 어떠한 손해

배상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을’은 ‘갑’의 승인없이 이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일부 는 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사업의 일부를 하청할 수 없다.

제7조(보안) ‘을’은 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 사항에 하여 ‘갑’의 동의

없이 외 으로 설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해석) 이 계약과 련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계약내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체결의 증명을 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방의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 한다.

                                       년     월     일

                       (갑)                         (인)

                       (을)                         (인)

붙임：보수교육기  탁계약 증서 



    

시․도명：



    

시․도명：



    

시․도명：

합  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처리기간

2  일

신고인

①성명(법인․단체는 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④ 화 번호

⑤시 설  명 칭 ⑥ 탁 번호

⑦소   재   지 ⑧개설연월일      .    .   .

⑨휴지기간(휴지시)         .     .     . ～      .      .       .

⑩휴지(폐지)사유

※ 휴지(폐지)사유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와 같은 사유로 교육훈

련시설을 휴지(폐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1. 교육훈련 탁서(폐지시에 한함)

2. 교육훈련시설 폐지에 따른 수료자명단 등 

련서류 일체(폐지시에 한함)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54g/ )



□ 보육교사양성교육

□ 시설장보수교육
  

□ 보육교사보수교육

□ 보육교사승 교육

처리기간

2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  화 번 호

⑤ 근무 시설명

  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와 같이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자 입소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는 인)

교육훈련시설의 장
                   귀하
시․도지사

 ※ 첨부서류 수 수 료

   1. 자격증의 사본(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양성교육과정에 한합니다)

   3. 주민등록표 본(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사진(최근 6월이내에 은 탈모상반신 반명함 ) 2매

없    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



 제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교 육 기 간：

 지 정 번 호：

 수 료 일 자：○○○○. ○○. ○○

    사람은 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수료하 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의 임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 시설임.

 (교육훈련시설의 장)     



시)

보호자 성명 주민번호 - 연락처

아동

성명 주민번호 - 입소일      년  월  일

성명 주민번호 - 입소일      년  월  일

성명 주민번호 - 입소일      년  월  일

시설명 시설장(원장)

소재지 연락처

  해당 아동이 재 당해 보육시설에 입소 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유치원) 장(인)

※ 상기 아동이 퇴소시에는 할 구청에 반드시 별도로 통지하여야 함



(앞쪽)

신 청 인

①성명( 표자
  는 설치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 화：         )

시설개요

④명    칭 ⑤시설종별

⑥소 재 지                             ( 화：         )

⑦시설장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

⑨보 육 정 원              명

⑪

시설설비

보 육 실       ㎡ 양 호 실       ㎡   지      ㎡

놀 이 터       ㎡ 조 리 실       ㎡
  기  타

사 무 실       ㎡ 목 욕 실       ㎡

⑫종사자
총   인   원 보 육  교 사 비       고

               명                명

⑬   산
수   입   액 지   출   액 비       고

               원               원

  와 같이 (       ) 보육시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 건축물 리 장등본과 시설  설비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 차계약

서를 포함합니다)

 3. 시설의 구조별 면 이 표시된 평면도

 4. 운 계획서(시설․종사자 황, 교육계획안, 산서)

  ※ 구비서류  건축물 리 장 는 시설의 구조별 면 이 표시된 평면도를 신청

     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뒷쪽)

※ 신청안내

신 청 자 격
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신고된 보육시설  특수보육에 

심이 있고 련규정에 합하게 운 할 수 있는 시설

제출하는 곳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시․도지사에게 수

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 처리기

시․군․구 시․도

신청서 작성   수   수

검  토 검  토

의견제출

지정결정

통   지



제     호

지정분야 :(장애아 담 보육시설, 24시간 보육시설)

시 설 명 :

소 재 지：

보육정원：     명

시설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시설을(         )보육시설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시․도지사 



(앞쪽)

신 청 인

 ①성명( 표자 
   는 설치자)

  ②법인·단체명

 ③주     소                               ( 화：       )

시설개요

 ④명    칭  ⑤시설종별

 ⑥소 재 지                           ( 화：       )

 ⑦시설장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

 ⑨보육정원

⑪

시설설비

보 육 실       ㎡ 양 호 실       ㎡   지       ㎡

놀 이 터       ㎡ 조 리 실       ㎡
  기  타

사 무 실       ㎡ 목 욕 실       ㎡

⑫종사자
총   인   원 보 육  교 사 비       고

               명                명

⑬   산
수   입   액 지   출   액 비       고

               원               원

  와 같이(장애아통합, 시간연장, 휴일) 보육시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 건축물 리 장등본과 시설  설비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 차계약서를 포함

합니다)

 3. 시설의 구조별 면 이 표시된 평면도

 4. 운 계획서(시설․종사자 황, 교육계획안, 산서)

  ※ 구비서류  건축물 리 장 는 시설의 구조별 면 이 표시된 평면도를 신청 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뒷쪽)

※ 신청안내

신 청 자 격
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신고된 보육시설  특수보육에 심이 

있고 련규정에 합하게 운 할 수 있는 시설

제출하는 곳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수하시면 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

시․군․구

신청서 작성   수

검  토

지정결정

통   지  



․ ․

제     호

지정분야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휴일) 보육시설

※ 장애아 통합시설의 경우 기본보조  지원 상인지 인건비 지원 상인지를 
함께 명기

시 설 명：

소 재 지：

보육정원：   

시설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시설을(             )보육시설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24시간 보육시설 이용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아동과
   계

주 소
집 화

휴 화

가
족
사
항

신청인과의 계 성명 직 업 연락처
(휴 화)

이용아동

아동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시설명
(소재지)

〈동의서〉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래 확인사항을 숙

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에는 해당 아동에 해여 아동복지법 제

10조에 의한 보호조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보호자 수사항〉

 1. 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자는 최소한 주3회 이상 해당아동과 화 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아동과 하여야 한다.

 2. 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자는 최소한 주1회 이상 아동을 가정에 데려가 보호  

하여야 한다.

 3. 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자는 상시 으로 보육시설과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1개월 이상의 보호의무를 해태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시장․군구․구청장은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20       .       .

신청인             (서명 는 날인)

어린이집           장(인)



1. 신청자

기        명

소    재    지

사 업 의 종 류

보조 사업 목

보조 사업 종류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 )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

신 청 액

지 방 비

부    담
자체부담 기타보조

사   업   비

보조사업기간

사업  계획서

   ｢보조 의 산  리에 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 을 

신청합니다

20   .     .       .

시․도지사  (인)

 보건복지부장  귀하



1. 보조사업 수행자

기      명 기      장

소   재   지

사   업   명

2. 의견내용

※ 사업의 필요성, 사업장소․사업량․사업비의 정성  사업 망 등에 한 내용 기재

년      월       일

기 명 직인



시ㆍ도명：

( ： , )

연번 사업명1) 시설명

(시설장)
유형2) 소재지

정원

( 원)

사업량3)

(㎡, 품목, 내역)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4)

 주) 1. 사업명은 “신축( 체․이 신축), 공동주택리모델링, 리모델링(복지 , 동사무소, 군 사 등), 

매입(보육시설, 일반시설) 기자재구입(신축, 이 ․ 체, 리모델링, 매입) 증축, 개축, 개보수

(일반, 장애아보육환경개선), 장비비(일반, 장애아보육환경개선)”로 구분 작성

     2. 유형：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외 등으로 구분 

     3. 사업량：신축  증개축은 “연면 ”, 기자재구입  장비비 “○○개 품목”, 개보수는 내역(간단히) 

기재

     4. 자부담：시설 자체 부담



․ ․ 획서

1. 사업 개요

유형
1)

시설명

소재지 정원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신규”와 “기존시설” 구분, 
“국민임 “와 “민간” 구분

지역환경2)

특이사항
3)

※ 1. 유형：신축(이   체신축 구분), 복합신축, 유휴교실활용, 군 사활용, 리모델링, 공동주택

리모델링, 매입 등

     - 리모델링의 경우 당  건물 유형 기재( ：동사무소 리모델링, 복지  리모델링 등)

   2. 지역환경：농어 , 소득층 지역, 다문화가정지역, 산업단지 지역, 군 사지역, 일반주거지역 등 

해당되는 경우 모두 기재

   3. 특이사항：부지 는 건물을 기부채납 는 무상임  받는 경우 기재

2. 시설물 황
(단 ∶㎡)

시설 용도별 면            

계

보   육   실
(유희실포함)

실내 놀이 터

부   시 설

사   무   실
양   호   실
조   리   실
목   욕   실
화   장   실
기        타



3. 공사개요

사 업 명(공사별) 공 사  치

건축 부지 면 ㎡ 연 건 축 면 ㎡

착 공  정 일  공  정 일

공 사 기 간

교통편의 조건1)

※ 1. 교통편의조건：진입로 확보 여부  근성, 주유소로부터 50m이상 거리 확보 등 기재

4. 해당 사업의 필요성, 사업비의 정성, 문제 , 기 효과 등에 한 의견 

제시(자세히 작성)

※ 필요시 사진 등 기타 서류 첨부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계획
(단 ∶천원)

사업내용  규모
재원별 부담계획

기 타
계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기타보조

건 축 총 규 모

(          ㎡)

1. 건 축 공 사

2.  기 공 사

3. 부  설 비 공 사

4. 설계  감리

5. 부 지 구 입 비

6. 시 설 개․보 수 비

7. 기 타



6. 보조사업 소요경비의 자체부담계획(보조 제외)
(단 ∶천원)

경비부담자 자체부담액 부 담 방 법 비        고

7.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한 사항
(단 ∶천원)

부    채    액 부채발생사유  내역 향후처리계획



1. 시설종별 보육시설 수요 황

1) 보육 수요 2) 기존 시설 황 3) 비고

 - 아동수(0~5세이하) 수：00 명

 - 기 생활 수 아동

(0~5세이하) 수：00 명

 - 다문화가정(0~5세이하) 아동

수：00 명 

○ 소계(정원/ 원)：  명/   명   

 - 국공립보육시설 ：  개소(정원/ 원)

 - 법인：  개소(정원/ 원)

 - 가정：  개소(정원/ 원)

 - 직장：  개소(정원/ 원)

1) 정 소재지(읍, 면, 동)의 주민등록 황(2007.12)에 근거하여 작성
2) 기존 시설 황은 읍․면․동 기 으로 작성
3) 비고란은 재 내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이 필요한 사유, 민원소지 여부 등 특이사

항을 구체 으로 기재 

2. 신축 정지 황

소재지 면  ㎡

소유자 성명
법인( 표자)과의 

계

도시계획상 용도
(보육시설 설치 

가능성)

○ 진입로 유무  

확보계획

○ 신축부지 확보

계획

- 소유자가 신청인이 아닌 아닌 경우 

 ․매매계약서, 는 부지사용승낙서( 계 증빙서류 포함：부부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법인 표인 경우 법인 설립인가서 등)

- 진입로가 없는 경우 확보계획에 정 일자, 자  투자 계획(규모  

조달 계획) 등을 구체 으로 기재

- 신축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 으로 작성( 정 일자, 계획 등)

※ 해당 시․군․구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할 것

 - 토지 장, 지 도, 도시계획 확인 등

3. 종합 의견



1. 보조사업 신청자

유형1) 법인명  표자
(사회복지법인 경우)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연락처

개원일 정원/ 원

기능보강 국비 지원 실
2)

(최근 지원받은 년도  내용)

※ 증․개축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는 개보수비 지원 

   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함.(특별한 사정：자연재해  구조안 진단 결과 C 이하)

※ 1. 유형：국공립, 사회복지법인

   2. 국비 지원 실 ：지자체 자체 산이 아닌 국고지원을 받은 최근(5년 내) 년도  내용

2. 시설물 황

(단 ∶㎡)

시설 용도별
기존 변경

계 계 신축 증축 개축

계

보   육   실
(유희실 포함)

실내 놀이 터

부   시 설

사   무   실

양   호   실

조   리   실

목   욕   실

화   장   실

기        타



3. 세부계획
(단 ∶㎡)

구분
층별 면   구조(시설용도별)

비고
당    변    경

1층
) 1층( 100㎡)

  -보육실(2), 사무실(1)

)3층 증축 100㎡2층
 2층(100㎡)

  -보육실(3), 주방(1)
 

3층
 3층(100㎡)

  - 보육실(3)

※ 신축의 경우 층별로 당  계획사항만 기재

※ 증․개축의 경우 층별 당   변경 내역을 구체 으로 기재

※ 증축의 경우 시설물의 안 도를 면 히 검토

4. 공사개요

사 업 명(공사별) 공 사  치

건 축 부 지 면 ㎡ 연 건 축 면 ㎡

착 공  정 일  공  정 일

공 사 기 간

환 경 조 건(1) 교 통 편 의  조 건(2)

※ 1. 환경조건：농어  지역, 소득층 집지역, 산업단지내, 다문화가정지역, 군 사지역 등 특정 

환경을 해당되는 경우 모두기재

   2. 교통편의조건：진입로 확보 여부  근성, 주유소로부터 50m이상 거리 확보 등 기재

5. 해당 사업의 필요성, 사업비의 정성, 문제 , 기 효과 등에 한 의견 

제시(자세히 작성)

※ 필요시 사진 등 기타 서류 첨부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계획
(단 ∶천원)

사업내용  규모
재원별 부담계획

기 타
계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기타보조

건 축 총 규 모

             ․

             ․

(  ㎡)

1. 건 축 공 사

2.  기 공 사

3. 부  설비 공사

4. 설계  감리

5. 부 지 구 입 비

6. 시설개 ‧ 보수비

7. 기 타

7. 보조사업 소요경비의 자체부담계획(보조 제외)
( ∶ )

8.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한 사항
( ∶ )

9. 건축제한 여부 확인

  ※ 



1. 신청자

법   인   명    표   자

시   설   명 시   설   장

소   재   지         화

2. 공사개요

공사명(공사종별)

공  사    치 지   역

건  축  구  조 건축면 ㎡ 연면 ㎡

건축허가가능여부 총공사비      천원 공사비내역 합‧부 합

층 수 별 규 모

3. 설계도서에 한 종합의견

와 같이 설계도서에 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소  속

직  

성  명                 



․

․

○○ 시‧도
(단 ：천원)

‧

1. 유형：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외

2. 국비지원실 ：최근 3년이내 지원 연도

  ※ 당해연도는 포함하지 않음

○○ 시‧도
(단 ：천원)

1. 유형：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외

2. 국비지원실 ：최근 3년이내 지원 연도

  ※ 당해연도는 포함하지 않음



․

○○ 시‧도 (단 ：천원)

‧

1. 유형：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외

  ※ 장애아 담일 경우(  )로 추가 기재

2. 국비지원실 ：최근 3년이내 지원 연도

  ※ 당해연도는 포함하지 않음

○○ 시‧도
(단 ：천원)

1. 유형：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외

  ※ 장애아 담일 경우(  )로 추가 기재

2. 국비지원실 ：최근 3년이내 지원 연도

  ※ 당해연도는 포함하지 않음



○○ 시‧도

( ： )

※ 1. 사업내용：신축( 체․이 신축), 장애아 담시설, 공동주택리모델링, 리모델링(복지 , 동사무소, 

군 사 등), 매입(보육시설, 일반시설)

   2. 품목  수량 기재

   3. 국비지원연도：신축  리모델링비 국비 지원 연도 



보건복지부장  귀하

  보조 의 산 리에 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시도지사                

1. 보조사업자에 한 사항

◦ 사업의 종류：국공립보육시설 신축,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 환, 기자재 

구입, 장애아 담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 보조사업자：시장․군수․구청장

2. 시설에 한 사항

◦ 시설종류：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 가정

◦ 시 설 명：                        (☏    -     -    )

◦ 소 재 지：

3. 당 ․변경 비표

4. 변경사유

* 사업계획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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